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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구 요 약 >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세기에 들어 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면서 기업의 인권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이런 현실에 주목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규범과 기준을 발전시켜왔고, 거대 다국적 기업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에 부응하여 인권경영을 모색해왔다 이에 비해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의 인식과 대응

은 국제적 경향과 큰 괴리가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기업이 인권경영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하여 이 연구는 3가지 영역에 걸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인권경영의 의의

와 기본원리 및 인권경영 관련규범으로 제1장에서 제2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두 번째 영

역은 기업의 인권위험과 기회, 업종별 동향과 활용전망 및 업종별 모범사례를 다루는 것

으로 제3장에서 제5장까지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영역은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

도구지표의 체계와 도출방법론, 지표안 및 활용방안으로 제6장에서 9장까지 담겨져 있다.

인권경영의 의의와 기본원리

인권경영의 개념과 발전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그 과정에서 야기된 인권유린

의 주범 또는 공범으로서 역할이 부상된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국가와 시민의 대립을

통해 근대적 인권개념이 형성되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업과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이

인권침해에 있어 중요한 가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역

에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에 비추어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

각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문제에 대

해 수평효과이론을 통해 현재의 국제법 체계에서 살펴봐야 한다.

인권경영개념은 20세기 들어 형성되어 왔으며 인권경영개념의 형성에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대응이 배경이 되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해 사회책임을 묻고 국제기구차

원에서 인권보호를 규범화 하려는 각종 국제규범 및 기준들이 생겨나게 된다. 기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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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책임으로 대표되는 사회책임경영과 인권경영을 비교해보면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

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책임경영에

서 이야기하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의 요소들도 두루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경영의 기본적 내용으로는 기업이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

권침해 공범회피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기업의 인권침해를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

제하자는 안과 법적으로 강제하자는 안이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는 기업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인권경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며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는 현실적으

로 가능한 인권경영의 실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경영관련규범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와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규범과 기준들

이 인권경영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헌법을 위시한 한국의 법체계에도 이미 인

권경영 관련 기준들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를 기업이 지켜야할 기준으로 재조명하고 인권

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가 앞으로 국내외의 법률과 기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

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관련한 위험과 기회

기업의 경영측면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위험이자 기회이며 양 측면은 동전의 양

면과도 같다. 위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각종 사업 위험에 대한 예방적 효과 측면에서의

인권 경영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으며 기회는 사업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각 업종별로 금융업

종의 경우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며, 전자업종의 경우에는 공급망 관

리, 채굴업종의 경우 지역사회의 안전문제가 주요한 위험과 기회로 존재하고 있다.

업종별 동향과 활용전망

각 업종은 업종의 특색별로 인권경영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점차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대시켜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제재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의 협력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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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모범사례들

각 업종별로 모범적인 인권경영 사례들은 1)인권경영을 위한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와 2)커뮤니케이션, 3)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로 분류하였다. 각 기업의 전략과 정책은 업

종의 특성에 따른 위험에 근거하여 해당기업의 영향권에 속해있는 당사자들과의 커뮤니

케이션을 통해 이뤄지며 기업의 인권정책에 대한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보

고를 통해 피드백 받게 된다. 모범적인 사례들은 이러한 과정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체계

인권경영의 자가진단지표는 기존의 자가진단도구인 덴마크인권위원회의 신속점검과 동

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Bilan Social등을 분석하여 이들이 국제인권협

약과 각 국제기구들의 기업인권책임 기준들을 바탕이 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위한 자가

진단도구지표 역시 기존의 자가진단도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도출방법론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하기 위하여 UN국제인권협약을 기본으로 ILO와 GRI, EIRIS, Bilan

Social이 포괄하고 있는 인권핵심기준들을 도출하고 이를 헌법을 비롯한 국내 법률로 보

충하여 A. 일반의무, B.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권리,

D. 노동자의 권리,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F.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 환경보호

의무, H. 일반이행로 분류해 내었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안) 도출

A. 일반의무는 기업이 인권경영에 있어 세계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핵심 인권기

준을 가리킨다. B.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는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기

업이 성, 연령,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채용과 승진, 해고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아야함

을 가리킨다.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기업이 직원들에 대해 폭력을 가하거나 프라

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D.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3권의 보장은 물론, 노동

자의 복지 및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야함을 뜻한다.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은

기업이 진출국가의 인권침해에 연루되거나 부패와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F. 소비자(고객)보호의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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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G. 환경보호의무는 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H.

일반이행은 기업의 인권경영이 이행되기 위해 필요한 보고 및 감시체계에 관한 것이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평가 및 활용

자가진단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일반의무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제시되고 해당 지표의 근거로 UN과 각종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인권경영관련 국

제규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이 담고 있는 관련 국내규범을 제시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설정하여 실제 기업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지표들을 열거하여 각 지표들의 설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이루어 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각 지표들에 대한 모범사례와 침해사례를 소개하여

각 지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하며 이후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

한 자가진단지표를 통해 기업들이 상세하게 해당지표에 답할 수 있게 하여 기업들이 자

가진단지표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권경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

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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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인권의 존중과 증진은 인류 모두가 지향해야할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인권의 존중

과 증진에 있어 일차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가 이외에도 모든 영향력 있

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개인은 인권의 존중과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기업은 인권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부

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 고용과 투자, 생산과 판매, 광고와 홍보, 기부와 공헌 등

기업 활동과 기업문화를 통해 종업원, 협력업체, 판매 대리점,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사회

와 국제사회에도 점차 영향력을 증대하고 있어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세

계화시대를 맞이하여 다국적 기업은 국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기업이 개별 국

가나 국제기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현대사회에

서 기업이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는 종업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사회, 국가사회, 국제사

회에 이르는 영역을 골고루 포괄하게 되었다.

기업이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주체이자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가해자로 부

상하면서 UN, EU, OECD, ILO를 위시한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국제규범과 기준들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 글로벌콤팩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 등은 현

재의 국제법 체계가 기업의 인권침해를 모두 규제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에서 기업이 자

신들의 인권보호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적 약속을 통해 인권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 틀로

자리매김해왔다. 또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및 NGO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업종별 이니

셔티브의 가입을 독려하거나 각종 사회책임 보고서 발간에 관여하고 있어서 기업은 갈수

록 더 많은 인권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추세이다.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인

권은 투자유치와 사업수행에 이르는 중요 경영문제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요

소가 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인권경영을 시행해야하는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 각종 모범사

례를 통해 기업 스스로가 인권경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틀을 제시

함으로써 한국의 기업들이 인권위험을 회피하고 인권관련 기준들을 경영에 도입하여 인

권책임이 요구되는 앞으로의 기업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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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다국적 기업일수록 자신의 영향권 내에 있는 종업원, 협력업체와

대리점 등 계약업체, 지역사회의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인

권책임 이행 정도가 해당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많은 기업들은 과거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인권

경영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인권경영이라는 추세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위치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인권경영의 현실과 대응문제이다. 한국은 경제규모로 세계 15위이며, 이에 걸맞게 많은

한국기업들이 외국에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고 많은 이주노동자들 역시 한국에서 일하

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한국기업들이 인권책임에 대해 간과하고 있으며, 인권을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 기업들이 국제 경영

을 통해 많은 외화를 벌여 들이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책임을 다하는 경우

가 드문 것 또한 현실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들의 대부분이 글로벌콤팩트에도 아직까지

미 가입상태로 있으며 사회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들도 손에 꼽히고 있다. 특히, 한

국의 해외진출기업들 중 일부가 해외에서 크고 작은 인권침해시비를 일으키며 기업브랜

드와 국가브랜드에 손상을 주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한국기업이 인권책임에 대

한 개념적·이론적 이해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업의 인권정책과 실행에 대한 실

증적 연구는 거의 전무할 뿐 아니라, 단편적인 기업인권기준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

적인 인권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조직내부에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하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업체와

개인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존중할 수 있는 인권경영을 확립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

회의 인권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임은 자명하다.

한국의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기업인권책임에 관한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고 관련 규

범 및 기준들의 수용을 통해 경제적 위상에 맞는 인권경영을 하기위해서는 한국의 국내

법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 기업

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위험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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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이 연구가 다루게 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걸쳐 있다. 첫째는 인권경영의 의의

와 기본원리 및 각종 규범들을 조명하고, 둘째는 기업의 인권관련 위험과 기회를 살피고

업종별 동향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며, 셋째는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 지표의

체계와 도출방법론, 지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인권경영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인권경영 관련규범을 다루는 1부에 대해 살펴보

면 인권경영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대두되었는지가 우선 다뤄진다. 근대적 인권개념의 형

성에는 국가와 시민의 대립이 주요 요인임을 밝히고 현대사회에 들어서 기업과 같은 비

국가행위자들이 인권침해에 있어 중요한 가해자로 등장한 현실을 설명할 것이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가하는 현상을 서술하고 기업의 활동은 인

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이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한 국제사회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지적

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제문제가 현 국제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 지를 수평효과이론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인권경영개

념이 20세기 들어 형성되어 왔으며 인권경영개념의 형성에는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와

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대응이 배경이 되었고 특히 19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문제가 국제사회에 부각되면서 기업에 대해 사회책임을 묻고 국제기구차원에서 인권

보호를 규범화 하려는 각종 국제규범 및 기준들이 생겨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하게 될 것

이다. 다음으로는 인권경영을 사회책임경영과의 비교 속에서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인

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책임경영에서 이야기하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의 요소들도 두루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할 것이다.

인권경영의 기본적 내용으로는 기업의 인권보호의무와 기업의 인권침해 공범회피의무를

설명하고 기업의 인권침해를 기업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규제하자는 안과 법적으로 강제

하자는 안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규제가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밝힐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인권경영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며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인권경영의 실천에 유용

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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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인권경영에 있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각종 규범들을 조명할 것이다. UN,

OECD, ILO 등의 국제기구와 민간 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규범과 기준들을 제시

하고 인권경영에 있어 가지는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법체계로 이미

들어와 있는 인권경영 관련 규범들을 재조명하고 자가진단도구가 앞으로 국내외의 법률

과 기준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할 것이다.

둘째, 기업의 인권위험과 기회, 업종별 동향과 활용전망 및 업종별 모범사례를 다루는

제2부에서는 구체적인 인권경영의 사례와 현황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인권경

영의 필요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업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통적인 인권관

련 위험과 기회와 더불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인권경영의 방법과 내용을 제시하게 될 것

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종, 전자통신업종, 채굴업종, 기타업종으로 세분화하여 각 산업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인권경영의 위험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권경

영의 활용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각 산업별로 진행되고 있는 개별기업들의 인권

경영 사례들을 1) 인권경영을 위한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와 2) 커뮤니케이션,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로 분류하여 인권경영이 실제로 작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발굴

하여 인권경영을 모색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이다.

셋째,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지표의 체계와 도출방법론, 지표안 및 활용방

안을 다루게 되는 제3부에서는 자가진단도구의 지표들을 실제로 기업들이 이용했을 때

해당기업들이 현재의 인권경영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경영에 필요한 핵심 기준들을 이해

하며 이후 인권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될 것이다. 기존에 제시되고 있

는 국내외 자가진단도구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도출하게 될 자가진단도구의 지표들은

크게 A) 일반의무, B)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D) 노동자의 권리,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F)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 환경보호

의무, H) 일반이행규정 등으로 분류될 것이다. 각각의 지표들은 방법론에 의거해 다시 상

세히 분류되어 인권경영과 관련된 모든 중요사항들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각 자가진단도구의 지표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먼저 일반의무를 통해 해당

지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을 시도할 것이며 해당 지표의 근거로 UN과 각종 국제기구들이

제정한 인권경영관련 국제규범,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이 담고 있는 관련 국내규범을 제시

하여 지표의 신뢰성과 중요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설정하여 실제

기업이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유관지표들을 열거하여 각 지표

들의 설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설명할 것이다. 또한 각 지표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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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범사례와 침해사례를 소개하여 각 지표에 대한 이해 및 적용을 용이하게 할 예정이

다. 이후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한 자가진단지표를 통해 기업들이 상세하게

해당지표에 대해 답함으로써 인권경영을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앞서 적시한 연구목적과 그에 부합하는 연구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문헌조사, 비교제도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복합적으로 활용

할 것이고, 해당 연구내용에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의 연구방법론을 단독 또

는 복합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우선 1장에서 2장을 포괄하는 제1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권경영의 의의와 기본원리 및

규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방법론과 문헌조사 방법론, 비교규범방법론을 적용

할 것이다. 특히 기존의 인권경영 및 사회책임 경영을 비교분석하여 인권경영의 개념을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3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는 제2부 문헌연구방법론과 문헌조사방법론 및 비교

방법론을 통하여 서술할 것이다. 특히 인권경영 관한 국제규범 및 자율규범들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기준들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 해당하는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자가진단도구의 내용은 사회적 요

청을 반영한 비교규범분석방법론을 채용할 것이다. 여기서 비교규범분석을 위하여 참고하

게 될 규범들에는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UN의 인권관련 국제조약, 업종별 자율국제규범, 덴마

크인권위원회의 신속점검, 국제관련단체가 내놓은 다양한 기업인권가이드라인들과 헌법,

국내각종법률,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이 있다. 이 각 규범들을 비

교하고 분석한 후 채용함으로써 자가진단도구의 개념과 내용을 도출하고 자가진단도구지

표들을 완성하는데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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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규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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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인권문제는 국가가 사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에 국한되었으나, 최근 들어 비국

가행위자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인권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문제화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

해서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가 대두되었고, 이것이 기업의 사

회책임(CSR) 또는 인권경영의 논의가 대두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회책임경영과 인권경

영은 사실 그 내용상 유사하지만, 인권경영이 보다 강력한 규범성을 담보해낼 수 있고,

특히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자 자연보호활동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가능

성을 차단하고 인권의 가치를 전면에 부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인권경영의 내용

에는 기업의 영향권 내 인권존중의무와 인권침해 공범회피의무가 있다. 전자는 기업이 자

사의 영향권 내에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후자는 기업

이 국가 등 다른 주체의 인권침해에 가담할 가능성을 회피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인권경영의 의무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진단도구이지만, 그것이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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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권경영의 대두

1. 근대적 인권개념과 국가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

선언의 철학적, 실천적 배경인 근대 인권개념은 주로 시민과 국가와의 대립 속에서 형성

되어 왔다.1) 근대시민혁명의 철학적 배경을 제시한 로크, 루소, 칸트 등 근대 자연법사상

과 이를 문서화한 대헌장, 권리장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독립선언서 등의 핵심

은 국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2) 즉, 근대적

인권개념은 곧 국가로부터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비국가행위자들의 등장과 인권침해의 새로운 양상

근대적 인권개념에서 인권침해의 형태는 대개 국가행위와 관련되어 왔고, 실제로 국제

인권규범들 역시 국가에 대항한 인권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20세기 후반 이

후 국가 이외의 행위자들도 인권침해에 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심각

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원래 인권침해의 주체(가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는

공적영역의 주체인 ‘국가’만이 인권가해자로 상정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사적 영역의 모든

주체들이 인권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3) 예컨대, 기업 등의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하기도 하고, 개인이 증오연설을 하거

나 가족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인권침해를 자행하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이미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

작했고, 격렬한 노동운동을 거치면서, 노동권과 사회권 등이 발전하였다.4) 이러한 새로운

인권개념들은 한편으로 국가가 ‘불간섭’을 넘어 인권의 실질적 실현에 대한 적극적 의무

와 책임이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5) 다른 한편으로 비국가행위자들도 인권침해에

1) 자연권으로서의 인권개념의 형성에 대해서는 프리먼, 인권: 이론과 실천, 김철효 역, 아르케,

2005, 제2장;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1부;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조효제 역,

도서출판 길, 2005, 제2장; 임재홍, “근대인권의 확립”,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2) 근대인권장전들의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제1장 참조.

3) 조효제, 위의 책, 184-186쪽.

4) 박병섭, “현대 인권의 발전”,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5) 국가의 적극적인 인권실현 의무에 대해서는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조효제 역, 교양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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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여전히 국가의 의무의 차원에서 다루었다. 즉, 비국가행위자들의

인권침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아동노동을 시키고

있다면, 국가가 노동기준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비국가행위자들의 인권침해행위를

통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 특히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

를 통한 비국가행위자들의 통제가 점점 힘들어졌다.6) 이것은 인권침해를 막고 인권을 증

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3. 기업 인권침해의 범위와 양상

기업의 인권침해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직접 침해’와 ‘간접 침해’의 형태가 있다.

직접 침해는 기업이 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간접 침해란 인권을 침해하는 체

제(regime)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7) 직접 침해는 기업이 인권을 유린하는 정부와 협력

하거나, 기업이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이고, 간접 침해는 기업이 무책임하게

이전을 하거나, 기업활동이 불평등과 불균형 발전에 결과적으로 기여하게 된 경우, 기업

의 압박으로 세금 감면, 공공지출 감소, 노동기준 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이다.8)

다국적 기업이 침해할 수 있는 인권의 종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여기에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국제인도법, 선주민의 인권,

정보권, 환경권 등 다양한 형태의 권리를 포함된다.9) 우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분야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이다.10) 기업의 정책이나 활동은 자신들의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업이 오염물질을 방류할 경우

에는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 미개발지역에 대한 과도한 개발이 해당 지역 주민의 경제

참조.

6) 정경수, “다국적 기업의 인권의무 확립을 위한 국제법적 모색―국제인권법의 수평적 효과를 중심으

로”, 민주법학, 제22호, 2002, 224-226쪽 참조.

7) N. Jägers, “The Legal Status of the Multilateral Corpor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Michael

K. Addo (ed.),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Hague: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260쪽.

8) 조효제, “인권경영의 모색: 쟁점과 비판”, 아세아연구, 51-3, 2008, 129쪽.

9)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Versoix, Switzeland: ICHRP, 2002, 21-43쪽;

정경수, 위의 글, 213-216쪽 참조.

10) Jägers, 위의 글, 261쪽.



- 15 -

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기업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개입 없는 경우도 있

고,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경우도 있다.11) 유전을 개발할 때 주민들의 반대와 노동자

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현지 국가의 공권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로열더치/쉘이 나이

지리아 유전 개발을 할 때 나이지리아 군대를 동원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때 선주민운

동의 지도자들이 처형되기도 했다.12) 이 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를 단순히 요청하는 것을

넘어, 물질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공권력이 과도하게 처벌하게 되면, 각종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들이 침해된다. 개발 과정에서 현재 주민을 강제이주시키거나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것

이 이동권, 거주권, 반강제노동권 등을 침해하기도 한다.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인권침해에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인도법상 금지

된 행위에 기업이 연관되는 경우도 있다.13) 특히 이것은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에 연루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14)

그렇다고 기업의 활동이 반드시 반인권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자유가 확대되는 것

은 인권에 부정적이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15) 실제로 기업 활동은 고용을 창

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복지재정에 쓰일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16) 즉, 기업의

활동은 인권에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줄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4. 다국적 기업과 인권

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무대에 새로운 비국가행위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17) 국제적 수준의 비국가행위자들에는

11) G. Kelley, “Multinational Investment Treaties: A Balanced Approach to Multinational

Corporation”, Columbia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39, 2001, 508-512쪽.

12) Kelley, 위의 글, 508-509쪽.

13)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Developments in the Law: International Criminal Law”,

Harvard Law Review, vol.114, 2001, 2029-2030쪽.

14) 실제로 노르웨이 연기금은 한국의 풍산·한화가 집속탄 생산과 관련있다는 이유에서 투자대상에서 제외

하기도 했다. “환경파괴·인권침해 기업에 투자 말아야”, 「한겨레21」, 제739호, 2008년 12월 12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944.html)

15) 조효제, 위의 글, 135-138쪽.

16) William H. Meyer, “Human Rights and MNCs: Theory Versus Quantitative Analysis”, Human
Rights Quarterly, vol.18, 1996, 368쪽; Jägers, 위의 글, 261쪽.

17) 세계화와 인권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프리먼, 위의 책, 205-214쪽 참조.



- 16 -

다양한 종류의 비국가기구,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의 국제금융기구,18) 기타 국제

조직들, 다국적 기업 등이 포함된다.19) 특히 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등장한 초국적 기업

(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등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초국적 기업이란

흔히 개별 국가로 그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20)

오늘날 기업의 활동은 국가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

영향력과 범위가 커졌다. 문제는 이러한 다국적 기업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힘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이다.21) 심지어 국가주권은 사실상 다국적 기업에게 넘어갔다고 말하기도 한

다.22) 예를 들어, 국가의 국내총생산과 기업의 수입을 비교하면, 제네럴모터스의 총수입은

덴마크, 태국이랑 비슷하고, 도요타의 수입은 포르투갈이나 말레이시아와 비슷한 수준이

다.23) 게다가 지난 세기 동안 세계경제에 대한 국가의 규제는 점점 약화되었고, 기업들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되면서, 기업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다.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인권침해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진 새로운 문제이다.

하지만, 사적 기업이 사적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간단한 문

18) 국제금융기구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프리먼, 위의 책, 214-218쪽.

19) T. C. van Boven, “Non-State Actors; Introductory Comments”, in T. C. van Boven, C.

Flinterman, F. Gruenfeld and R. Hut (eds) The Legitimacy of the United Nations: Towards an
Enhanced Legal Status of Non-State Actors, SIM Special No. 19, Utrecht: Netherlands Institute of

Human Rights, 1997, 5쪽.

20) 초국적 기업(TNCs)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또는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데, 초국적 기업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주로 사용되

며, UN에서도 공식적으로 초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아래에서는 이 두 용어를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다국적 기업’으로 통칭한다. 다국적 기업과 초국적 기업 등의 개념에 대해서는 P.

Alston, “The ‘Not-a-Cat’ Syndrome: Ca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Accommodate

Non-state Actors?”, in P. Alston (ed)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0쪽; C. Wells and J. Elias, “Catching the Conscience of the King:

Corporate Players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P. Alston (ed)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48-150쪽; P. Muchlinski,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Law, 2n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5-8쪽 참조.

21) M. K. Addo,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 Introduction”, in M. K.

Addo (ed)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e Hague;

London;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F. van Ho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for Companies and Domestic Court: An Unlikely Combination?”, in M.

Castermans-Holleman et al. (eds) The Role of the Nation-State in the 21st Century: Human Rights,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nd Foreign Policy Essay in Honour of Peter Baehr, The Hage; Boston;

London: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47-59쪽;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참조.

22) Hoof, 위의 글, 47-48쪽 참조; Jägers, 위의 글, 259-260쪽; Wells and Elias, 위의 글, 143-148쪽; 다

국적 기업의 역사적 성장에 대해서는 Muchlinski, 위의 책, 8-25쪽 참고.

23)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Visible Hands: Taking Responsibility for Social
Development: An UNRISD Report for Geneva 2000, Geneva: UNRISD, 2001,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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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니다.24)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규율하는 국제인권규범의 확립과 인권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적 장치의 확립이 모색되어 왔다.25)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범과 절차의

확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적 규제 외에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으며, 법적 책임 대신,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이 부각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26) 어쨌거나 기업에서 인권의 문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있는 기업경영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4) B. Dickson, “The Horizontal Application of Human Rights Law”, in A. Hegarty and S.

Leonard (eds) A Human Rights: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 London; Sydney: Cavendish

Publishing Ltd., 1999, 59-78쪽; A. Barak, “Constitutional Human Rights and Private Law”, in D.

Friedman and D. Barak-Erez (eds) Human Rights in Private Law, Oxford; Oregon, Portland: Hart

Publishing, 2001, 13-42쪽; S. Wood and B. Scharffs, “Applicability of Human Rights Standards to

Private Corporations: An America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50

Supplement, 2002, 531-566쪽 참조.

25) 정경수, 위의 글, 233-239쪽.

26)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논의로는 데이비드 보겔 저/김민주,김선희 공역,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

에 주목하는가, 거름, 2006; 박상안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 경영, 한국학술정보, 2007; 웨인

비서 외, 임정재 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A부터 Z까지, 재승출판,

2009; 이장원 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장원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6; 스튜어

트 쿠퍼 저/최준혁 외 역, 스테이크홀더 :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책임(CSR),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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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권경영의 의의와 발전

1. 인권경영개념의 형성

인권경영의 문제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20세기 중반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처리

과정에서 나치에 협력했던 기업가들을 처벌하면서, 기업 역시 인권침해에 가담할 수 있음

을 명백히 했다.27) 20세기 후반에는 특히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초국적

기업에 대한 인권침해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록히드사가 군수계약을 위해 일본 공무

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과, 미국의 초국적 기업 ITTC(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가 다른 미국기업들과 함께 칠레군부의 쿠데타에 관여한 사건이 발

생했고, 특히 이 칠레 사건은 1972년 7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논의됨으로써,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전문가그룹에

게 초국적 기업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1975년 초국적기업

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가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특히 초국

적 기업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UN 초국적기업행동강령초안(Draft UN Code of

Conduct on Transnational Corporations)의 작성이 시도되었다.28)

1980년대 들어서도, UN차원에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자 하는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선

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행동강령의 채택은 어려운 상황에 접어들

게 되었다. 이 와중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는 1976년 초국적 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정했고,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이하 ILO)는 1977년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삼자 선언)을 하게 되었다. 한편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29)은 1969년 7월, 제9차 총회

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UN 등에 다국적 기업 규제를 촉구하

27) 정경수, 위의 글, 216-217쪽.

28) 차지훈, “다국적 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조치”, 해외한국기업인권백서, 국제민주연대,

2003, 171-172쪽.

29)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총이 가입해 있던 ICFTU는 2006년 10월 30일 공식 해산을 선언하고

세계노동총동맹(WCL)과 통합하여 2006년 11월 1일 새로운 국제노총(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을 출범시켰다. 국제자유노련 홈페이지(http://www.icftu.org)와 국제노총 홈페

이지(http://www.ituc-cs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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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했다. 1975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위한 노동조합 요구 헌장

(Charter of Trade Union Demands for the Legislative Control of Multinational

Enterprise)을 제정했다.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도

1972년에 국제투자를 위한 준칙을, 1978년에는 국제거래에서 갈취와 뇌물에 대한 행동규

범을 각각 제정한 바 있다.30)

2. 인권경영개념의 발전

인권경영의 개념이 보다 구체화되기 이전에, 기업의 책임에 대한 좀 더 포괄적 논의로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면서, 동시에 인권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특

히, 1990년 대 다국적 기업의 국제 공급망(Supply Chains)이 발전하고, 제3세계에서 석유

회사들이 인권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등 세계화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면서 더욱 확대

되기 시작했다.31) 기업의 사회책임은 본래 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책임으로 생

각되어 왔지만, UN에서는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1999

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다보스 포럼에서 제기한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가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인권, 노동, 환경에 관한 10개 원칙이 담겨져

있고, 여기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참여 기업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어

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국제

규범의 제정이 시도되기도 했는데, UN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소위원회가 마련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이하 UN 규범초안)’이 대표적이다.32)

이 초안에는 세계인권선언, ILO 핵심협약들, 국제인권조약 등을 바탕으로 기업이 준수해

야 할 규범들과 그 이행을 위한 절차적 규정까지 포괄하고 있다. 이 초안은 궁극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지향하고 있지만, 정식 조약으로 채택되지는 못했고, 많은 정부대표

들이 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며 추가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았다.33)

이러한 상황에서 UN 인권위원회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임명하여 기업의 인권책임에

30) 차지훈, “다국적 기업 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조치”, 해외한국기업인권백서, 국제민주연대,

2003, 171-172쪽.

31) 아돈 크레이머, “기업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다국적 기업의 대응 방향”,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 주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전경련회

관, 2007년 9월 18일, 28쪽.

32) UN Doc. E/CN.4/Sub.2/2003/12/Rev.2, 26 August 2003.

33) 황필규,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제35호,

2008,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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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국제정치학자 존 러기(John

Ruggie)가 인권에 관한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들의 문제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

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로 지명하는 결의를 채택하였

다.34) 현재 존 러기 특별대표는 임기가 2011년까지 연장되어 있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에서는 시스템표준으로 ISO26000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의 사회책임에 국

제표준으로 인권보호 기준을 포함하여 지배구조개선, 환경보호, 노동개선, 공정한 조직운

영, 소비자 이익실현,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사회책임 7대원칙을 포함하고 있다.35) 이는 기

존의 ISO9000과 같은 인증시스템은 아니지만,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고 기업들도 이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환경책임경제연합(CERES)과 UN 환경계획(UNEP)이 1997년 창설한 기구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36)에서는 전 세계적이고 자발적이며,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참여과정을 통해 표준화된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은 2006년에 발표된 G3 가이드라인이다. 이외에도 1997년 미국 노동부 산

하 노동문제연구기관인 국제사회책임(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SAI)이 제정한

사회책임8000(SA8000)은 노동자 환경에 대한 인증시스템규격을 제시하고 있다.37) 이것은

일종의 인증시스템으로, 아동노동, 강제노동, 건강과 안전, 노동권, 차별, 노동시간 등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UN 글로벌콤팩트에는 전 세계 약 5,000개의 기관이, ‘G3 가이드라인“의 경우 1,000개

가 넘는 기업이 이를 사회책임보고서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글로벌콤팩

트에 2008년 5월 기준으로 117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해 있다.38) 이러한 활동이 비록 강

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노력이긴 하지만,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보고

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책임 또는 인권책임이 이제 기업경영에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34)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69 -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

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35) 국가인권위원회,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입문, 국가인권위원회, 2008, 84-86쪽.

36) GRI 홈페이지 (http://www.globalreporting.org) 참조.

37)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86-88쪽.

38) http://www.unglobalcompact.kr/11.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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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경영의 의의

기업의 인권경영과 관련된 용어로는 기업의 인권책임, 사회책임, 윤리경영 등이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용어들과 ‘인권경영’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피면서, 그 개념을 보다

명료화하고자 한다.

1) 사회책임경영과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기업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를 정의하는 일에 필적할 만큼 그 자체로 논쟁적인 것이지만,39)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노동자, 고객, 공급업체, 지역사회, 규제자, 특수이익집단, 정부, 사회전

체, 자연환경 등)의 기대와 필요에 대해 기업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로 정의

된다.40) 이것은 흔히 오로지 투자자와 주주를 위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만이 기업의 책임

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항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으로 기업의 책임을 확장

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법을 준수해야 하고 (1단계:

준법경영), 비록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해서는

안되며 (2단계: 윤리경영), 마지막으로 불법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회

피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경영을 해야 한다 (3단

계: 사회책임경영). 물론 뒤로 갈수록 포함관계를 이루게 된다. 즉, 사회책임경영은 1단계

와 2단계가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단계 준법경영의 단계는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책임경영의 가

39) A. Crane et al.,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genda”, in A. Crane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7쪽.

40) A. Carrol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K. Böhmer et al. (eds), The A to Z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Complete Reference Guide to Concepts, Codes and Organisations, London:

Wiley, 2008, 122쪽; CSRnetwork 홈페이지 (http://www.csrnetwork.com/csr.asp);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necessity not a choice (International Business

Report 2008), 2009; 기타 한국 문헌으로는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논의로는 데이비드 보겔 저/김

민주,김선희 공역, 기업은 왜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는가, 거름, 2006; 박상안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시 경영, 한국학술정보, 2007; 웨인 비서 외, 임정재 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A부터 Z까지, 재승출판, 2009; 이장원 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2007 CSR

노동포럼 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장원 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과 노사관계에

대한 함의, 한국노동연구원, 2006; 스튜어트 쿠퍼 저/최준혁 외 역, 스테이크홀더: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책임(CSR),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이상민, 최인철,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

성경제연구소, 2002 참조; 기업시민권(corporate citizenship) 개념 역시 기업의 사회책임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강용, “유럽연합과 기업시민권”, 「유럽연구」, 19, 2004 참조.



- 22 -

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단계 ‘윤리경영’(moral management)은 기업이 합법적

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경영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41) 특히 법과 윤

리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기업은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윤리경영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으로서 기업을 둘

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좋은 관계형성과 유지를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되기 위

하여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42) 이렇게 넓게 해석할 경우, 기업의

사회책임과 그 개념상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지만,43) 일단 여기서는 윤리경영을 좁은 의미

로 해석해서 인권경영과 구분하고자 한다.

2) 인권경영의 차별성

‘인권경영’의 의의를 사회책임경이나 윤리경영과 비교해보기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UN 글로벌콤팩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기업의 사회책임 표준(SA8000) 인증시스템, 사회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ISO26000) 등이 흔히 언급된다. 이러한 기준이 담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정리해보면, 다음

과 같다.

41) 이상민, 최인철, 재인식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삼성경제연구소, 2002, 21쪽 참조.

42) 전국경제인연합회,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2007, 30쪽.

43) 실제로 전경련의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에는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사업파트너, 주주/투자자, 경

쟁업체, 지역/국제사회 등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논의되는 거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표는 노사문제를 노동자의 인권문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건강한 노사관계’, ‘노사상생의 마인

드’ 등으로 표제화하면서, 단체행동의 발생 자체를 부정적 요소로 포함시키는 등 기업의 인권책임과

는 거리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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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권 B. 노동 C. 환경
D. 부패금지

및 법준수

E. 외부

이해관계

자

F. 기타

(경제적

성과 등)

UN

글로벌콤팩

트

1)국제인권

보호지지

존중

2)인권침해

연루 방지

3)노동권

4)강제노동 금지

5)아동노동 금지

6)차별 철폐

7)환경문제

예방

8)환경책임

조치 수행

9)환경친화

기술개발 확

산

10)부패 금지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고용 및 노사관

계:

노동권 보장, 차

별 금지, 현지인

력 채용 등

환경:

환경영향 정

보 수집, 훈

련 제공, 환

경피해 방지

및 보고

정보 공개 의

무:

기업 관련 정

보 공개

뇌물과의 전

쟁

경쟁: 부당경

쟁금지

조세: 조세법

규 준수, 세

금 정보 제공

소비자

이익:

소비자

건강 안

전 보호,

적절한

불만 처

리

과학 및

기술:

현지 과

학기술

정책 존

중 혁신

에 기여,

지재권

보호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사회적 성

과 2:

인권

(관리관행,

비차별, 결

사 자유, 아

동노동금지,

강제노동,

징계 관행,

인권보호

관행, 선주

민 권리보

호)

사회적 성과1:

고용 관행 및

괜찮은 일자리)

(고용, 노사관계,

직업 건강과 안

전, 훈련 및 교

육, 다양성과 평

등)

환경적 성과

(원재료, 에

너지, 물, 생

물다양성,

배출물 및

쓰레기, 제

품과 서비

스, 규제 위

반, 운송, 환

경보호 관련

지출)

사회적 성과3:

사회

(지역사회 기

여, 부패 방

지, 공공정책

참여, 반경쟁

행위)

사회적

성과 4:

제조물

책임 (소

비자 건

강 및 안

전, 제품

과 서비

스, 마케

팅 커뮤

니케이션,

고객 프

라이버시

보호)

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시

장반영,

간접적인

경제적

영향)

ISO26000

인권:

시민권과

정치적 권

리, 경제·문

화·사회적

노동:

산업보건 및 안

전, 노동조건,

인간으로서의

노동자

환경:

오염 방지,

지구온난화

방지, 지속

가능한 소비

지배구조:

포괄성, 윤리

적 행동, 정

보공개, 책임

성, 규칙 또

소비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표 1>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교



- 24 -

권리, 노동

기본권, 공

동체 권리

와 토지 이

용

는 법률존중

조직운영:

윤리적이고

투명한 활동

증진, 자유

경쟁 증진,

부패와의 싸

움, 지적 재

산권 및 기타

재산권 존중

서비스,

소비자

개인 정

보 보호

공동체:

개발 효

과 공동

체 참여,

사회발전,

자선

SA8000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금지

건강과 안전

노동권

비차별

신체처벌·정신적

폭력 금지

노동시간 준수

적절한 보상, 관

리시스템

기업의 사회책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권’만을 명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문서들을 보

면, 먼저, '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들의 인권 책임에 관한 UN 규범'44)과 기업리더인권

이니셔티브가 고안한 인권매트릭스에서는 인권경영의 요소들로 다음을 언급하고 있다.

44)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E/CN.4/Sub.2/2003/12/Re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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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권 B. 노동 C. 환경
D. 부패금지 및

법 준수

E. 외부

이해관

계자

F. 기타

인권

매트릭스¹

1. 일반

의무: 핵

심 가이

드라인

준수 약

속

2.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적 대우에 관

한 권리

3.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직원의

안전권

4. 노동자의 권리:

노동3권, 아동의 권

리, 안전하고 건강

한 작업장, 적정보

수, 강제노동금지

7. 환경

보호 의

무

5. 국가 거버넌

스와 인권존중:

정치적 중립, 부

패 방지, 법 준

수, 기부, 지역사

회 기여

6. 소비

자 보호

의무

8. 일반 이

행 규정:

GRI 등 보

고기준에

따른 공개

보고와 검

증, 내부모

니터링

UN 규범²

일반적인

인권증진

보호의무

기회균등과 비차별

적인 대우에 대한

권리,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노동자의 권리

환경보

호의무

국가 거버넌스와

인권에 대한 존

중

소비자

보호의

무

일반적인

이행규정

<표 2> 인권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비교

¹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 기업들이 고안한 인권 매트릭스

²초국적 기업과 기타 사업체들이 인권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책임에 관한 UN 규범

위 표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책임이나 인권경영이나 그 구체적인 구성

요소들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사회책임에 관련한 문서들 중 일부가 인

권경영으로 포섭되지 않는 경제적 성과나 과학기술 관련 사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세

부적으로 들어가면, 인권이나 노동 부분 보다는 환경,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자

에 대한 항목을 상대적으로 더 자세히 규율하고 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국제적 가이드라인 가운데 UN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이

인권경영의 개념이해에 관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10대 원칙‘ 중 제1원칙이나 제2원

칙은 “인권”이라는 표제 하에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

해야 한다.”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원칙들은 단

순히 10가지 원칙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다른 원칙들에 대한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

다.45) 실제로 노동에 관련한 부분은 노동자의 ‘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소비자, 환경,

45) UN 글로벌콤팩트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글로벌콤팩트의 인권원칙의 해설을 위해 발간한

Embedding Human Rights in Business Practice에도 인권이 UN 글로벌콤팩트의 “중심요소”이자 “핵심

관심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앤터니 P. 어윙, ”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의 이해“, UN 글로벌콤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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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금지 및 법 준수 부분은 인권의 실현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인권경영을 말할 때는 ‘A. 인권’과 그 직접적 파생원칙인

‘B. 노동’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면서 C부터 F의 원칙들도 포괄한다고 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책임을 말할 때는 A부터 F를 동등한 구성요소로 간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인권경영은 기업이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

로 하면서, 사회책임경영에서 말하는 환경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등의 요소들도 두루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 인권경영의 중요성

인권경영의 의의와 개념을 살펴보면, 인권경영은 사회책임경영과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기보다는 그 강조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경영이 독자적인 중요성을 갖는다면, 그것은 바로 인권이 가지고 있는 규범적 힘 때문이

다. 한마디로 인권경영은 사회책임경영보다 “중복되는 점이 많지만 그것보다 원칙적으로

더 강한 절대적 규범을 요청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46)

우리가 기업의 사회책임을 언급할 때는 그 규범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기보다는 이행한다면 ‘더 바람직한 것’라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기업의 사회책임은 규범화/법제화되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

청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인권경영의 개념은 국제적으로 정립된 ‘인권규

범’에서 출발하여 다른 요소로 그 개념을 확장하거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규범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의 규범력이 ‘기업’에까

지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책

임이라는 의제를 제시하였을 때는 이를 순수히 수용했던 것과 대비하여, 그 구성요소들이

기업의 사회책임과 크게 다르지 않은 “UN 규범 초안”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동안 현실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인권’이 그 엄연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실제로 사회책임경영이 기업의 반사회 활동에 알라

바이를 제공하거나 홍보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며,47) 사회책임경영을

사회공헌활동이나 환경보호활동 정도로 축소시켜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기업활동과 인권의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2008.

46) 조효제, 위의 글, 140쪽.

47) 예컨대, 조돈문, “재벌 기업 지속가능보고서의 이데올로기적 기능: 삼성 SDI 사례연구”, 동향과

전망, 70, 2007; 송원근, “재벌체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동향과 전망, 70,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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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또는 기업의 인권책임을 말한다는 것은 사회책임경영의 논의에서 간과되어왔던

‘인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강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업의 인권책임에 대한 강한 규범

성을 부과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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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권경영의 내용

인권경영의 기본적인 내용은 UN 글로벌콤팩트의 두 원칙, 즉 제1원칙인 ‘기업은 국제

적으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와 제2원칙인 기업은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영향권 내 인권존중의무‘와 ’인권

침해 공범 회피의무‘로 표제화할 수 있다.

1. 기업의 인권존중의무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서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인권존중의무를 진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

가 없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실정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인권을 준수

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기업과 관련된 인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권으로 인정되는 모든

것들이 기업활동과 관련된다.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

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3대 국제인권장전이 기본이 되며, 기타

국제인권조약들과 국제관습법 상 인정되는 모든 인권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기업은 자유

로울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권존중의무는 그 ‘영향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UN 글로벌콤팩트의 홈페이지에서도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와

더욱 광범위하게 그 영향권 내 모두에서” 인권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48)

심지어, UN 글로벌콤팩트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발행한 “기업 활동과 인

권의 적용”에서는 UN 글로벌콤팩트 제1원칙을 “기업은 자사의 영향권 내에서 국제적으

로 선언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라고 수정하여 명시하고 있다.49)

UN 글로벌콤팩트 제1원칙인 인권존중의무나 제2원칙인 인권침해 공범회피의무는 기업

의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것은 한편으로 기업의 책임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기업의 책임을 직접적이고 내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48)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principle1.html

49) UN 글로벌콤팩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기업 활동과 인권의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2008.

원문(Embedding Human Rights in Business Practice)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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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범위로 확장한 것이다. 영향권은 대개 “기업이 정치적, 계

약적, 경제적 혹은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 개인”을 포함한다.50) 자사 직원과

의 관계는 영향권의 중심에 있고,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 그 기업의 사업 파트

너 (공급업체, 계약업체, 하청업체, 용역업체, 합작투자업체 등),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 외에도 자국 정부, 초청국 정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영토의 무력단체에도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51)

영향력의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는 인권의 특성,

회사의 크기, 회사와 인권침해 가해자와의 근접성 등이 고려된다. 하지만 여기서 근접성

이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지만 기업의 영향권 내

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물리적 거리가 가깝지만 영향권 밖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도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업은 설

사 그것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그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

영향력의 범위란 기업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신의 적절한 노력으로 인해 예방이

가능했다고 여겨진다면, 영향력의 범위에 있는 것이다. 공급업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가

격을 지나치게 낮춤으로써, 공급업체 직원들의 노동기준을 악화시키는 경우, 기업 활동으

로 인해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주거권 등을 악화시키는 경우, 하

청업체가 불법적인 아동노동을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글로벌콤팩트에서는 인권을 기업 내에서 정책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권을 존중

하는 인권 정책과 전략의 개발, 건강·안전 경영 체계 개발, 인권문제에 대한 직원 교육,

기업 활동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와 감시, 인권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적 감시 및 인

증절차 마련,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토론,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한 노동조건의 개선,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사용, 회사가 지원하는 지역적·국제적 무역협정이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52)

50)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136쪽.

51) UN 글로벌콤팩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위의 책, 18쪽; 앤터니 P. 어윙, 위의 글, 46-47쪽.

52)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principle1.html; 기업리더 인권

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 국

가인권위원회, 2008에서는 기업의 전략-정책-과정/절차-소통-교육-영향평가/감사-보고 등의 경영시스

템에 등장하는 전 영역에서 인권이 투영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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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인권침해 공범회피의무

UN 글로벌콤팩트 제2원칙은 기업이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제1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또 하나의 원칙으로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기업이 인권침해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상 공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상 면책되어 왔음을 반증

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업이 인권침해의 주체는 아니지만, 정부나 기타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침해를 돕거나

조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기업은 일종의 ‘공범’(complicity)이 되는데, 기업은 이

인권침해의 공범이 될 가능성을 회피할 의무를 갖는다. 여기서 공범의 개념은 “어떤 회사

가 자사와 관게를 맺은 특정 실체가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것을 승인, 용인, 혹은 묵인하

거나 혹은 인권침해를 저지르는데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나 독려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정의할 수 있다.53)

공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54) 하나는 ‘직접적 공범’(direct complicity)으로서,

기업이 정부 반군단체, 계약파트너나 합작투자업체 등 다른 기업, 개인 등 다른 주체가

범한 인권침해를 돕거나 조장한 경우를 말한다. 기업이 직접 지시하거나 명령하지는 않았

어도, 스스로의 지원이나 협력이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공

범이 될 수 있다. 나치나 아파르트헤이트가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기에 협력한 기업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다음은 ‘수혜적 공범’(beneficial complicity)으로서, 어떤 사람이 범한 인권침해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타인의 인권침해를 지원하거나 조장한 것

은 아니지만, 인권침해에 따른 어떤 기회나 상황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 활동에 대한 평화로운 항의집회를 진압하거나 회사 시설을 폭력적으로

보호하는 주체는 공권력이고, 공권력이 직접적인 인권침해의 주체이지만, 기업은 이로부

터 이익을 얻게 됨으로써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공급업체가 자사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물품을 공급받은 업체도 수혜적 공범이 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묵인하는 공범’(silent complicity)으로서, 기업이 타인이 인권을 침해하고

53) UN 글로벌콤팩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위의 책, 20쪽.

54)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Principle2.html;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126-135쪽; 앤터니 P. 어윙, 위의 글, 50-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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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해당 기업에 특별한 혜택

이 있지 않아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수혜적 공범과는 다르다. 이것은 기업이 인권침해를

목격했다면 그것이 자사의 활동과 관계가 없어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이 의무가 과연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심지어 자사의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인권침해현장에서 그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55)

이러한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다음의 노력을 경주해

야 한다.56) 무엇보다 투명하고 실행력 있는 인권보장제도와 관행을 확립하고, 기업 내의

구성원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인권침해 위험이 큰 영역을 규명하는 것이 1

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갖

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때 비정부기구(이하 NGO)나 공인된 사회감사인(social audi-

tor) 등 외부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57) 그리고 피고용인, 지역사회,

사업파트너 등과의 관계에서 항상 인권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은 영향력의 범위가 큰 대기업일수록 더 중요하다.

55) 어윙, 위의 글, 51-52쪽.

56)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TheTenPrinciples/Principle2.html; UN 글로벌콤

팩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위의 책, 26-30쪽.

57) P. Frankental and F. House, Human Rights Is It any of your Business, London: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Prince of Wales Business Leaders Forum, 2000,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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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권경영의 법적 강제 문제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기준과 규범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이 규범을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

았듯이 인권의 이념을 사적 기업에 적용한다는 것에 법적인 난관이 있고,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범위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국내법과 국제법의 적용이 쉽지 않

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① 시장에 기반을 둔

자율적 규제, ② NGO에 의한 감시와 압력, ③ ILO, UN, OECD, WTO 등 국제기구에 대

한 규제, ④ 각 국가의 개별법에 의한 규제, ⑤ 각 국가의 인권위원회를 통한 규제 등으

로 나눌 수 있다.58) 아래에서는 ①의 방식에 중점을 두되 ②의 방식에 의해 보충하는 것

을 ‘자발주의’(voluntarism) 또는 ‘자율규제’(self-regulation)로 보고, ③의 방식을 기본으로

취하고 ④의 방식을 통해 보완 또는 강화되는 것을 ‘법적 규제주의’로 분류하여 살펴보도

록 한다.59)

1. 기업에 대한 자율규제

자발주의60) 또는 자율규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야말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

장 좋고, 현실가능한 방법이라는 견해다. 규제학에서는 자율규제를 ‘시장에 기반을 둔 체

제’(market-based regime), ‘자발적 체제’(voluntary regime)라고 부르기도 한다.61) 기업은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움직이므로 이 속성을 활용해서 기업이 자발적이고 자율적

으로 인권을 존중하도록 일정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62) 즉, 기업의 ‘인권기업

가정신’(human rights entrepreneurialism)63)에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어떤 기

58) R. G. Steinhardt, “Corporate Responsibility and the International Law of Human Rights”, The
New Lex Mercatoria’ in P. Alston (ed.),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180-194쪽; Muchlinski, 위의 책, 112-121쪽; J. Woodroffe, “Regula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 World of Nation State”, in M. K. Addo (ed.),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e
Responsibility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133쪽, 135-141쪽; 홍성

필, “다국적 기업의 인권책임: 의의와 집행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384, 2008, 49-54쪽에서는

이외에도 옴브즈만 제도와 회사․노조 간의 합의에 의한 제도도 소개하고 있다.

59)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고찰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

인 연구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62-69쪽 참조.

60)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7쪽 이하 참조.

61) 자율규제에 대해서는 홍성수, “규제학: 개념, 역사, 전망”, 안암법학, 제26호, 2008, 12쪽 참조.

62) 홍성필, 위의 글, 5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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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들은 인권존중이 기업의 당연한 의무이고, 좋은 기업이미지를 만들어 경영성과를 높이

는데 기여한다고 믿는다.64) 인권친화적인 기업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인권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고, 기업행동규

범을 만들고, 사회책임이 있는 감사와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65)

자율규제라고 해서 외부의 간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

강제력에 호소하지 않을 뿐이다. UN 글로벌콤팩트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회원에 가입

하도록 하고, 회원들에게 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좋은 예다. 기업들은 UN의

좋은 일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야겠다는 ‘동기’(incentive)를 갖게 되기 때

문에 아무런 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콤팩트의 회원이 된다. 글로벌콤팩트는 보

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그 내용이 미비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그 질을 일정하

게 유지한다. 기업의 사회책임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인 G3 가이드라인이나 곧 제정

될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ISO26000 역시, 강제력은 없지만, 기업들에게 일정

한 동기를 부여하는 권위 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NGO 역시 기업 외부의 자극요인이

다.66) NGO는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시, 감시, 보고서 작성 권유, 기타 홍보활동과 캠페인

등의 활동 등을 하게 되며, 특히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침해 사실일

발각되면 공개하는 “공개하여 망신주기”(naming and shaming)의 전략으로 일정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67)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

등의 인권단체와 기업감시(CorpWatch), 투자책임조사센터(Investor Responsibility

Research Center), 사회투자포럼(Social Investment Forum) 등과 같이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에 집중된 시민단체들이 대표적인 NGO들이다.68)

63) Steinhardt, 위의 글, 180쪽.

64)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andbook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UN, 2005.

65) Steinhardt, 위의 글, 180-184쪽; 특히 행동규범에 대해서는 Weissbrodt and Kruger, 위의 글,

318-321쪽.

66) Steinhardt, 위의 글, 185-186쪽.

67) 구체적인 사례로는 Amnesty International, 위의 글;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참조.

68) Amnesty International, 위의 글(주32); Amnesty International, 위의 글(주35);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are Everybody's Business”, 2002 (http://www.amnesty.org/en/li-

brary/info/POL34/008/2002/e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Global Justice a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Human Rights Watch ”On the Margins of Profit: Rights at Risk

in the Global Economy“, 2008. (http://hrw.org/reports/2008/bhr0208 /bhr0208webwcov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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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규제주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기업을 규제할 수 없으며,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규범과 그 이

행을 감시하고 촉진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강제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접근방식이

있다.69) 이를 ‘법적 규제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 자율규제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강제력

있는 규제가 있어야 그 규제가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이다.70) 강제력 있는 규제는 무엇보

다 UN, ILO, OECD, WTO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71) 이것은 기준 제시,

보고서 작성 의무 부과, 감시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법에 의해서도 제한적이나마 법적 규

제가 가능하다.72) 실제로 국내법원이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다룰 수 있도록 한 경우

가 있다.73) 가장 강력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법을 통해서 기업에

인권존중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것이다.74) 법적 규제주의의 대표적 사례는 2003년 UN 인

권소위원회가 기업인권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범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한 UN 규

범 초안이다.

3. UN 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

2005년 UN 인권위원회는 제61차 회기에서 UN 사무총장이 인권과 비즈니스에 대한 문

제를 담당하는 특별대표를 임명하도록 결정한다. 그리고 2005년에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

의 존 러기 교수가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로 임명되었다.75) 특별대표

는 기업과 인권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

서 등,76) 여러 가지 보고서들을 발간하였다.77) 그리고 2008년 4월에는 그동안의 연구를

69) D. Kinley, J. Nolan and N. Zerial, “The Politic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flections

o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Norms for Corporations”, Company and Securities Law
Journal, 25(1), 2007, 39쪽; Beyond Voluntarism, 7-19쪽.

70)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9쪽; 박미경, 위의 글, 446-447쪽.

71) Steinhardt, 위의 글, 201-212쪽.

72) Steinhardt, 위의 글, 187-194쪽.

73)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4장 참조; 미국의 사례로는 Hoof, 위의

글, 57-59쪽; 다른 나라들의 사례로는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103-106쪽; Paust, 위의 글, 802-809쪽;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위의 글, 2033-2049쪽 참

조.

74)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위의 책, 5장 참조.

75) http://www.business-humanrights.org/Gettingstarted/UNSpecialRepresentative

76) United Nations, “Interim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Special Representative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22 February

2006, E/CN 4/2006/97)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6/110/27/PDF).

/G0611027.pdf?OpenElement);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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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리한 “보호, 존중, 구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본틀 (발전권을 포함한 시민, 정치, 경

제, 사회, 문화적 권리 등 모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라는 이름의 보고서78)를 작성하여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제출하였다.79)

존 러기의 2008년도 보고서는 기업의 인권보호를 ‘보호, 존중, 구제’의 관점, 즉,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그리고 구제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접근으로 구분한

다.80)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국제인권체계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기업의 인권존

중책임은 사회가 기업에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부과된다는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유린이 방지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밝혔다.81) 이 세 가지 원칙이 서로 보완적으로 작동할 때, 기업의 인권침해가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UN 규범 초안은 기업의 행동범위와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가해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지만,82) 동시에 UN 규범 초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논쟁거리이기도 하다.83) 즉, 국제법으로 다국적 기업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는 UN 규범 초안의 제안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기업의 자율규제와 자발주의에 무게를 실었다.84) 2008년

보고서에서는 국가에 대해서는 친인권적 기업문화 함양, 일관성 있는 정책 조정 등의 의

무를, 기업에 대해서는 인권존중책임,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인권침해 공범회피 등

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이 둘이 모두 효과적인 고충처리 절차를 운영하도록 권고하였

다.

이것은 강제규범의 제정보다는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실

제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인 존 러기는 UN 규범 초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

ness enterprises”, 19 February 2007, A/HRC/4/35). (http://daccess-ods.un.org/ac-

cess.nsf/Get?Open&DS=E/CN.4/2006/97&Lang=E)

77) 보고서 목록은 SRSG가 정리한 목록(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docus-list-3

-July-2008.pdf) 참조.

78) United Nations, “Protect, Respect and Remedy: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UN Doc. A/HRC/8/5, 7 April 2008).

79) UN Doc. A/HRC/8/5, 7 April 2008, para. 4.

80) 이상의 세 가지 원칙은 UN Doc. A/HRC/8/5, 7 April 2008, para. 27-50; para. 51-81; para.

82-102에 서술되고 있다.

81) UN Doc. A/HRC/8/5, 7 April 2008, para. 10.

82) Kinley and Chambers, 위의 글, 5쪽.

83) Kinley et al., 위의 글, 35-36쪽.

84) 황필규, 위의 글, 198쪽.



- 36 -

고 있다.85) 중간보고서에서도 UN 규범 초안이 그 교조적 과도함(doctrinal excesses)에 빠

져있고, 과도한 법적 주장(exaggerated legal claims)과 개념적 모호함(conceptual ambi-

guities)으로 인해 혼란과 의심스러움을 낳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86) 2008년 보고서에서

도 기업의 (법적) ‘의무’ 대신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결론에

서는 기업에 대해 UN이 강제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

다.87) 결국 그는 기업의 자율규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88) 물론 그렇다고 기업

의 법적 책임의 부과가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89) 다만, 그것을

통제할 국제기구의 부재 등 그 현실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90)

4. 평가와 전망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제규범을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실

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법에 의거한 규제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강제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2008년 보고서는 ‘후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

떤 행위에 영향을 미칠 때 반드시 강한 규제가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91) 실제로 고전적인 명령-통제식(command and control) 규제방법이

항상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그 규제의 대상이 국제무대에서 활동

하는 다국적 기업인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UN 출범 이후 실효성 있는 사법제도를 만

들기 위한 노력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더욱이 그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사적 주체

인 기업인 경우에는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

이다.

85) J. Ruggie, “Remarks Delivered at a Forum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o-Sponsored

by the Fair Labor Association and the German Network of Business Ethics (Bamberg, Germany,

June 14, 2006), 2쪽. (http://www.reports-and-materials.org/Ruggie-remarks-to-Fair-Labor

-Association-and-German-Network-of-Business-Ethics-14-June-2006.pdf)

86) United Nations, “Interim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Special Representative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para. 59. (22

February 2006, E/CN 4/2006/97).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G06/110/27

/PDF/G0611027.pdf?OpenElement)

87) UN Doc. A/HRC/8/5, 7 April 2008, 107쪽.

88) 황필규, 위의 글, 199-201쪽.

89) Kinley et al, 위의 글, 39쪽.

90) Kinley et al, 위의 글, 39쪽.

91) 이 점에 대한 포괄적인 소개로는 홍성수,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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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인권경영

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한다. 그런 점에서 법적 강제주의와는 별

개로 기업이 설득이나 문화접변을 통해 자율적 인권경영의 실현을 이룩해낼 수 있다. 따

라서 본 보고서는 기업의 자발성과 능동성에 의거한 인권경영의 실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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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국내에서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의 수준은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 문

제가 먼저 제기된 것은 시민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멀리 보면, 민주노조운동에서 제

기했던 노동인권의 과제들이 바로 인권경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

로 ‘인권경영’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아주 근래의 일이다. 한국에서 사회책임경영

에 관한 논의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되었지만, ‘인권’문제가 본격적으

로 제기된 것은 200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국제민주연대 등 NGO가 해외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사례를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 좋은 계기가 되었고.92) 그 후에 국가인권

위원회에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93) 연구용역 사업을 벌이는 등94)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계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다국적 기업의 국제법적 인

권책임을 논하는 국제법학자들의 논문들95)이 몇 편 나와 있고, 최근에는 인권경영을 포괄

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논문96)이 한편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향후 인권경영사회의 구현

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기업의 역할은 막중할 것이다.

92) 버마가스 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국제민주연대 토론회, 2005년 4월;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인권기

준 국내 적용을 위한 워크숍(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인권단체협력사업), 국제민주연대 주최, 2008년

10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 다국적 기업 관련 국제인권기준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 인권단

체협력사업), 국제민주연대, 2006.

93)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기업시민센터 주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컨

퍼런스>, 전경련회관, 2007년 9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머니투데이, 글로벌콤팩트 한국지부 주최,

<인권과 사회책임투자 국제컨퍼런스>, 대한상공회의소, 2008년 12월 2일.

94) 2008 ‘기업 활동과 인권’에 관한 시민의식 실태조사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8

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95) 정경수, 위의 글, 2002; 박미경, 위의 글; 홍성필, 위의 글 참조.

96) 조효제, 위의 글, 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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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인권장전

제2절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제3절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제4절 UN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

제5절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제6절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국제기준

제7절 국내 규범

제8절 소결

제2장 인권경영의 규범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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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책임을 정립하고 제시하려는 노력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주도로 진행

되어 왔다. 1976년 OECD가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77년에는

ILO가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을 채택하였고, UN은 2000년에 글

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제정하고 범세계적 차원의 기업인권책임의 증진을 위한 노력

을 수행하는 한편, 2003년에는 기업인권책임에 관한 국제규범의 완성하려는 시도의 일환

으로 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의해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국제규범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여러 유관 국제기

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GRI의 G3 가이드라인, 국제표준화기구가 만든 ISO26000 등이 있

다. 또한 인권책임에 대해서는 국내규범이 일차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헌법의 기본권

장전과 노동, 차별 등에 관한 수많은 법률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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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인권장전

1. 세계인권선언

인류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와 이를 예방할 제도가 부재함을

절감하고, 인권을 국제관계에서 핵심 가치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1) 그 첫 번째 시도는

UN헌장에 UN의 목표로 국제평화와 평등과 자결, 국가 우호와 더불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를 명시하는 성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 표현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못했다.

이후 UN은 세계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규범을 만들 것을 추진하지만, 결국 협약의 수

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세계인권선언을 1948년 12월 10일 채택하였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선언은 특정한 종교적, 문화적 배경을 뛰어 넘어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권의 보편적 규범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30개 항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조와 2조는 전체 조문의

대전제로서 인간존엄과 평등을 위한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있고, 3조부터 21조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시

민적·정치적 권리를 22조부터 27조까지는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 교육권, 문화권 등 경제·

사회·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2) 그 이행을 위한 국가의 의무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선언’에 불과하다. 내용적으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최초로

보편적 인권의 목록을 제시하고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금도 각종 인권관

련 기준이나 규범에서 기본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세계인권선언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는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17-30쪽; 최철영,

인권의 국제적 보호, 인권법, 아카넷, 2006 참조.

2) 국제법적으로는 조약(treaty)가 아니라 UN 총회의 ‘결의문’(resolution)으로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

라 인권선언이 UN헌장의 인권관련규정을 구체화하고 유권 해석하는 문서로 보는 견해와 ‘국제관습

법’의 지위를 갖는다는 견해가 있다. 버겐탈/양건·김재원 역, 국제인권법, 교육과학사, 2001, 32-3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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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권규약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그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이행을 위한 제

도를 도입하기 위해 인권조약의 성안과 채택이 추진되었다. 1966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약이 그것이다.3) 이 규약과 세계인권선언을 합쳐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국제인권규약들은 세계인권선언과는 달리 ‘조약’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당사국들에

게도 일정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를 설치하여, 당사국들이 내는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또한 두 규약은 그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택의정서를 두어 그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선택의정서에 따라 인권을 침해당한 개인은 개인적으

로 진정을 할 수 있다.

내용적으로는 세계인권선언에 비해 훨씬 세부적인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는 세계인권선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던 계약 상 의무이

행불만만으로 구금되지 않을 권리(11조),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받을 권리(10조), 모든 아동들이 특별한 보호를 받

을 권리(24조) 등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반면, 사유재산권, 정치적 망명을 구하고 누릴 권

리, 국적을 가질 권리 등은 논란 끝에 오히려 제외되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경우에는 추가된 권리들이 훨씬 많다.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정들이 매우 간략하게 포

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이를 훨씬 구체

화시켜서, 일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

장을 받을 권리,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는 달리 권리의 실현에 관련해서 다소 유보적인 표현들이 등장한다. 즉, 2조에는 “이 규

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

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

제적, 기술적인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

3) 자세한 해설로는 버겐탈, 국제인권법, 양건·김재원 역, 교육과학사, 2001, 3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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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경

우,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 다른 나라와의 협력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실현이 영

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

현을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성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사

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증진과 보호의 효과적 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4)

요컨대, 국제인권장전이라고 불리는 이 세 문서는 인권경영의 핵심적 이념을 이루게 된

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불충분한 면이 있긴 하지만, 인권경영의 기본이

념을 이 세 문서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4) 사회권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박찬운, 인권법, 한울, 2008,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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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1. 의의와 배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시장경제, 민주적 다양성, 인권존중을 수용하는 선진국들의

모임으로서 1961년 설립되었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삶의 기준

향상, 금융 안정의 유지, 다른 나라의 경제발전 지원, 세계무역성장에의 기여 등을 위하여

세계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5) 현재 영국, 독일, 프랑

스 등 서유럽 국가,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 캐나다, 미국 등 북미 국가,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 등 전 세계 30개 국가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칠레, 이스라엘, 에스

토니아, 슬로베니아 등도 가입 논의를 시작했고,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

리카공화국에도 향후 가입을 추진 중이다.

OECD는 1976년 다국적 기업을 위한 윤리행동규범에 해당하는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

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OECD 가이드라인)를 제정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배경이 있다. 1970년대 록히드(Lockheed)사의 로비사건과

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ITT) 등의 심각한 비윤리적 활동이 국

제사회에서 문제로 대두되게 되자, UN 경제사회이사회가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규범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6) 이에 대해 OECD는 UN의 논의가 다국적 기업에게 규범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하면서,7) 1976년에 발표된 ‘국제투자 및 다국

적 기업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이하 OECD 선언)'에 내용을 추가하여 같은 해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었

다.8) 이후 가이드라인은 1979년, 1984년, 1991년, 2000년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00년 가이드라인에는 고용,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정보 공개, 부패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기술, 경쟁, 세금 등의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9)

5) 이하의 내용은 OECD 홈페이지 (http://www.oecd.org) 참조.

6) ITT사건 이후 UN에서의 기업인권논의 전개과정은 본 연구 제2장 제1절, 2. 기업인권책임의 발전과

정 참조. 차지훈, “다국적 기업규제를 위한 국제기구의 조치”, 국제민주연대 엮음, 해외한국기업인

권현황백서, 국가인권위원회, 2003. 170-171쪽.

7) A. Clapham, Human Rights Obligations of Non-State Actor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201쪽.

8) A. Clapham, 위의 책, 201쪽.

9)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VISION 2000.” (http://www.oecd.org

/dataoecd/56/36/1922428.pdf, 한글판: http://www.oecd.org/dataoecd/61/40/381112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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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다국적 기업이 기업 윤리의 주요 영역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자발적

권고”라고 할 수 있다.10)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이행에 기대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11) 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몇 가지 장치들이 있다. 그것은 1) 국내연락사

무소, 2) OECD 투자위원회12), 3) 자문위원회이다. 먼저 OECD 투자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보다 더 광범위한 투자관련 규범인 OECD 선언의 한 부분인 OECD 가이드라인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둘째 국내연락사무소는 정부 사무소로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국내에서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를 처리하는 기관이다.13) 현재 30개 OECD 회

원국들과 7개 비회원국에 설치되어 있다. 국내연락사무소는 매년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서

를 OECD 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4) 마지막으로 자문위원회는 사용자측 위원회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와 노동조합 측 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 NGO인 OECD Watch15)로 구성되어 있다.16)

2. 주요내용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본문은 다음과 같은 항목의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17)

10) OECD 가이드라인은 본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내기업 등을 포함함 모든 기

업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VISION 2000”, Ⅰ. Concepts and Principles para 4.

11) Vogelaar, “The OECD Guideline: Their Philosophy, History, Negotiation, Form, Legal Nature,

Follow-up Procedures and Review”, N. Horn (ed), Legal Problems of Code of Conduct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Deventer: Kluwer, 1980, 134쪽.

12) OECD 투자위원회는 국제투자와 다국적 기업 위원회(Committee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CIME, 가이드라인 이행절차를 담당하는 핵심기구 중 하나였음)와 the

Committee on Capital Movements and Invisible Transactions (CMIT)가 합병되어 2004년 4월 구성

되었다. OECD Investment committee (http://www.oecd.org/document/24/0,3343,en_2649_34863

_2373464_1_1_1_1,00.html)

13) http://www.oecd.org/document/60/0,3343,en_2649_34889_1933116_1_1_1_1,00.html

14) 국내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이하 NCP)에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되는 과정은 먼저, 어

떤 사건이 접수된 경우 NCP는 사건의 내용을 보고 NCP에서 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1차

평가를 하여야 한다. 만일 NCP가 심사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NCP는 관련 당사자가 합의

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하거나 또는 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며, 만일 당사자들이 합의

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VISION 2000,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OECD Guidanc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Ⅰ. National Contact Points.

15) OECD Watch 홈페이지(http://oecdwatch.org) 참조.

16) “Implementation of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http://www.oecd

.org/document/43/0,3343,en_2649_34889_2074731_1_1_1_1,00.html)

17) 아래의 주요 내용 요약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2008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70-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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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책> 다국적 기업은 기업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본국(home country)의 정책을

고려하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검토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사

회․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의무 및 약속에 맞도록 본국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 받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 현지의 역량배양과 건전한 관행에 합치하도록 활동하며

특히 고용기회의 창출과 노동자에게 훈련을 제공한다. 모범적인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관

행을 유지하며, 기업과 사회 간에 상호 신뢰관계를 위한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과 관리

시스템을 개발․적용한다. 법률,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정책을 위반하는 관행을 보고한 노

동자에게 차별적이거나 징계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에게 본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 기업행동원칙을 따르도록 장려하고 정치에 부적절한 관여를 삼가한다.

<정보공개> 기업은 기업의 활동, 구조, 재무상태 및 실적에 관한 신뢰할만한 관련 정

보가 적기에 정기적으로 공개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회계 및 감사, 재무 및

(환경평가보고 및 사회평가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비재무정보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기업의 이름, 소재지 및 구조와 모기업, 주요 자회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모기업과 그 자회사간의 직․간접적인 지분소유비율, 재무 및 경

영 상태, 회사의 목표, 대주주의 소유비율 및 투표권, 이사회의 구성원과 핵심 경영진 및

이들의 보수, 중요하고 예측 가능한 위험 요소, 종업원과 다른 이해관계인에 관한 중요

사항, 지배구조 및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고용 및 노사관계> 기업은 노동조합과 기타 신의 성실한 노동자 대표에 의해 대표

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이들 대표와 협상에 임

하여야 한다.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철폐에 기여하고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

해, 민족적 계통, 사회적 신분과 같은 사유로 고용이나 업무에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는

다. 노동자들의 단체협상과 협약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조치하며 상호관심사항에 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는 협력 및 협의를 촉진한다. 노동자에게 기업의 성과에 대해 진실되고

공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업상 건강과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특히 집단 정리 해고 등과 관련된 사업장 폐쇄 등의 영업상 변화를 고려함에 있어

그러한 변화사항을 노동자 대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부당국에 적절한 통보를 하며, 발

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동자 대표 및 정부 당국과 협력한

다. 노동자 대표와 협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노동자들의 단결권 행사를 방해

할 목적으로 작업부서를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노동자를 해외로 전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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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협해서는 아니 된다.

<환경> 기업은 환경,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에

기여하고 환경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표설정, 진전 상황

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확인, 정보의 수집 및 환경영향평가, 정기적 검토를 수행한다.

기업 활동의 환경,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환경성과의 개선 상황 보고를

일반 및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와 대화 및 협의해야 한다. 건강과

안전 및 환경에 대하여 노동자들에게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며 환경적으로 의미 있고 경

제적으로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개발에 기여하여야 한다.

<뇌물방지> 기업은 직․간접적으로 뇌물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의, 약속, 공여, 요구,

불법적 기부 등을 해서는 아니 되며, 기업에 이러한 것들이 기대되거나 요구되어서도 아

니 된다. 뇌물방지를 위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직원의 인식 및 준수를 촉진하

고, 관리통제시스템을 채택하고, 공개 및 일반 대중과의 대화를 강화하여야 한다.

<소비자 이익>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고, 생

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단계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소비자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

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

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공중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방지 또는 제거함에 있어 공공당국과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과학 및 기술> 기업의 활동이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과 합치하고 국가 및

지역의 혁신 능력의 배양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

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과 신속한 보급을 허용하는 관행을 채택하여야 한다.

<경쟁> 기업은 적절한 법규 내에서 경쟁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

다. 경쟁자들 간에 반경쟁적 협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행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정보의

요청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령 및 적절한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고 철

저한 응답을 제공함으로써 관할 경쟁당국에 협조하고 경쟁법 및 정책 준수에 대한 노동

자의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조세> 기업은 국가의 조세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준수한다. 기업에 부과되어야 할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당국에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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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1. 의의와 배경

국제노동기구(ILO)18)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UN의 전문기구 중 하나로서 1919년 설립되

었다.19) 설립 당시에는 국제연맹과 UN의 산하기구였으나, 1948년 제29차 UN 총회에서

ILO 헌장이 채택되어 지금은 그 헌장에 근거를 두어 활동하고 있다. ILO의 목표는 전 세

계 노동자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지금까지 수백여 개의

조약과 권고를 채택하는 등 세계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감시하는 기

구이다.

ILO에서는 1960년대 국제사회에서 다국적 기업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자, 1960년대 중

반부터 다국적 기업과 관련된 국제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성과로

1972년 10월/11월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관계(Relationship Betwee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ocial Policy)'에 관한 삼자 전문가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는 ILO

집행기구에 대하여 노동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의 활동에 대한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추

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1976년에는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한 삼자 자문회

의가 소집되어 이 연구조사 프로그램을 검토하였고, 결국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

칙에 대한 삼자 선언20)이 마련되어, 1977년 ILO 집행기구 제204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그리고 1991년, 2000년, 2006년에 개정되었다.21)

이 선언은 고용, 기술훈련, 노동과 삶의 조건, 고용관계의 분야에서 기업이 효율적이면

서도 사회책임이 있는 노동관계 정책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 기

업, 노동계 등 삼자가 합의해서 세 구성원 모두에게 해당하는 행위규범을 제시했다는 것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 선언은 실제로 노동권과 관련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사용되면서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의무를 정의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기능하고 있다.22)

한편 이 선언 역시 권고적인 의미에 불과했으나, 1986년 그 의미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18) ILO 홈페이지 (http://www.ilo.org) 참조.

19) About the ILO (http://www.ilo.org/global/About_the_ILO/lang--en/index.htm) 참조.

20)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웹사이트(http://www.ilo.org/public/eng-

lish/employment/multi/tripartite/index.htm) 참조; 2006년 개정판은 ILO 홈페이지(http://www.il-

o.org/public/english/employment/multi/download/declaration2006.pdf)에서 볼 수 있다.

21)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multi/tripartite/history.htm

22) A. Clapham, 위의 책,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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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삼자 선언의 기준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절차를 두었

다.23) 삼자는 각각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에게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해석과정에서는

삼자의 정보가 활용된다. 답변은 다국적 기업위원회의 승인 이후 집행기구가 승인해야하

고, 집행기구는 승인 후 관련자들에게 이를 알리고 ILO 공식간행물에 발표해야한다.

2. 주요내용

ILO 삼자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4)

<일반정책> ILO 회원국 정부와 기업 본국과 유치국의 노동자 조직과 사용자 조직,

다국적 기업과 국내기업 등 이 선언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세계인권선언과 UN 총회

가 채택한 국제규약과 ILO의 헌장을 존중하여야 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언의 모든 원칙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협력 하에 추진되

어야 한다.

<고용> 정부는 고용촉진정책을 주요한 목표로 삼아 추진해야 하는데 이는 실업과 불

완전 고용의 문제가 심각한 저개발지역의 유치국 정부와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은 이를 특히 중요한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 그리고 기회 균등과 평등한 대우를 받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한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하여 기업은,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운영상의 변화(인수, 합병과 생산 전환 등)가 있을 시 노동자와 정부에 미리 이를 통

고하며 그 변화가 미칠 안 좋은 결과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한편 노동자 해고 시에

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고를 해서는 안 된다.

<직업 훈련> 정부는 직업 훈련과 취업 지도 정책을 세우고 기업은 이런 정책에 기초

하여 자체의 훈련 계획을 시행한다. 더 나아가 기업은 모든 국가에 기술 인적 자원을 지

원함으로써 정부가 계획한 훈련 프로그램에 협조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노동과 생활조건> 기업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 조건, 사회 보장이 최고로 가능

한 수준이 되도록 하거나, 최소한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아동노동의 폐지를 위하여 최저 노동 연령 기준을 존중해야 한

다.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서 정부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적합한 안전과 보건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건안전 관련 사항은 노동자 조직과 체결한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3) MNE Declaration.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multi/tripartite/index.htm)

24) ILO 삼자 선언 2006년 판 기준 (http://www.ilo.org/public/english/employment/multi/down-

load /declaration2006.pdf). 아래 주요 내용 요약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

인권가이드라인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74-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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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을 가지며 반노동조합적 차별 행위로부

터 보호 받고 자기 의사에 따라 대표 조직을 선택하고 그 조직에 단체 교섭을 위임할 권

리가 있다. 기업은 노동자의 대표를 정식으로 인정해야 하며 협상에 불공정한 영향을 주

거나 혹은 단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의미 있는 협상을 위해 노동자 대표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은 활동하고 있는 국가의 평균적인 노사 관계

이상의 노사 관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다국적 기업 유치국의 정부가 외국투자 유

치를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시한 지역이라도 다국적 기업은 이런 인센티브를 이용하

여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노동자

조직의 대표가 단체 교섭 과정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속한 산업

부문의 정보를 요구할 때 즉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기업은 정부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노동자(대표)와 사용자(대표)

사이의 상호 협의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하는데 이 협의가 단체

교섭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기업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고충

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자발적

중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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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UN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 초안

1. 의의와 배경

UN은 기존의 국제연맹을 대체하여 1945년 51개의 회원국으로 설립된 국제조직이다.

UN은 총 30개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 정부 간 우호적

관계 발전, 국제적인 경제․사회․문화․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서의 협력, 인도주의적 지

원, 인권존중 증진, 환경보호, 질병대처, 빈곤 축소 등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9년 현

재 회원국은 192개국이다.25)

UN이 본격적으로 기업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들어서이다. 세계경제가

점점 세계화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다국적)기업들이 벌이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는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UN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UN 인권소위원회에서는 2003년 UN 규범 초안26)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UN 규범 초안은 기업 축의 반대로 인해 결국 조약으로 채택되는데 실패했지만, UN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공식문서인데다가, 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들을 포

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7) 비록 정식 조약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으나,

기업의 자발적인 행동강령이나, NGO 활동가들에 의한 평가의 준거로 사용되고 있는 권

위 있는 문서이다.28) 특히 향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발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 큰 의미가 있다.29)

25) http://www.un.org/en/aboutun/index.shtml

26) UN Doc. E/CN.4/Sub.2/2003/12/Rev.2 (2003).

27) D. Weissbrodt and M. Kruger,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of Businesses as Non-State

Actors”, P. Alston(ed.),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Oxford 2005, 315쪽, 328-335쪽;

International Council of Human Rights Policy, Beyond Voluntarism: Human Rights and the
Developing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of Companies, 2002, 55-76쪽; 앤터니 P. 어윙, ”글로벌콤팩트

인권원칙의 이해“, UN 글로벌콤팩트/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편, 기업 활동과 인권의 적용, 국

가인권위원회, 2008, 43쪽.

28) UN 인권정책센터, 선진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06, 55쪽.

29) 황필규, 위의 글, 7-8쪽; 황필규, “인권과 기업에 관한 유엔특별대표의 2008년 보고서”, 세상을 두

드리는 사람, 제35호, 2008,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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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UN 규범 초안은 전문에 이어 본문은 총23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 일반적 의무,

B.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리, C. 안보에 대한 권리, D. 노동자의 권리, E.

국가 거버넌스와 인권존중, F. 소비자보호에 관한 의무, G.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 H. 일

반적 이행, I. 용어정의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30) 그리고 자세한 이해를 위하여 별도의 해

설을 두고 있다.31) 이하에서는 그 주요내용을 살펴본다.32)

<일반 의무> 국가는 인권을 존중․증진․보호하는 주된 책임이 있으며 기업이 인권

을 존중하도록 하는 책임을 가진다. 기업은 활동 영역과 영향력 내에서, 선주민들과 다른

취약 층의 권리와 이해를 포함하여 인권존중․증진․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동등한 기회와 비차별적 대우에 대한 권리> 기업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 사회적 지위, 선주민 지위, 장애, 나이 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

한 국제적 기제와 국내 법령 및 국제인권법이 규정하는 바와 같은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안전에 대한 권리> 기업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학살, 고문, 강제실종, 강제노

동, 인질,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다른 국제인도법 위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다른

국제적인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기업이 맺은 안보협정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현지국가의 법과 직업기준 및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리> 기업은 강제노동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아동들이 경제적 착취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과 함께, 노동

자들과 그 가족들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보수를 제공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

상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 거버넌스와 인권에 대한 존중> 기업은 국제법과 함께 활동하는 해당국가의 행

30) U.N. Doc. E/CN.4/Sub.2/2003/12/Rev.2 26 August 2003.

31) Commentary on the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

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3/38/Rev.2 26

August 2003 (http://www.unhchr.ch/Huridocda/Huridoca.nsf/e06a5300f90fa0238025668700518ca4/

293378ff2003ceb0c1256d7900310d90/$FILE/G0316018.pdf); 해설은 UN 규범 초안과 함께, UN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가 2003년 8월 26일 제55차 회의에서 채택하였다. Carolin Hillemanns, UN Norms on the

Responsibiliti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with regard to

Human Rights, German Law Journal No. 10 (1 October 2003).

(http://www.germanlawjournal.com/article.php?id=330#_edn1)

32) 주요 내용 요약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국가인권

위원회, 2008, 79-8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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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행, 법률, 공익, 개발목표, 투명성과 책임감을 수반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정책들,

부정부패 금지, 해당국의 권한 등 국내법과 관련 법규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

한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도 뇌물을 바치도록 부추김을 받거나 제공하도록 기대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 약속, 전달, 수락, 묵과하거나 알고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 또한 기업은 국가나 다른 존재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도록 지지하거나, 부추기거

나, 독려하는 그 어떤 활동도 금해야 하고 더 나아가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인

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을 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

리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그 실현에 기여해야한다. 특히 발전권, 적절

한 식량과 식수에 대한 권리, 도달 가능한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

한 주거, 프라이버시, 교육,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의

권리들이 실현되는데 기여하고, 그러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

도 금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기업은 사업, 마케팅, 홍보를 공정하게 하고,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수적인 단계들을 밟아야

한다. 또한 해롭거나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소비자 사용을 위해 생산, 배포, 거래,

홍보하여서는 안 된다.

<환경보호에 관한 의무사항> 기업은 활동하는 해당국의 환경보존과 관련한 국내의

법규, 행정관행 및 정책을 따라 활동해야 하고 환경, 인권, 공중위생과 치안, 생명윤리 및

예방원칙에 관련한 국제적인 협정, 원칙, 목표, 책임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더 광범위한 목표에 기여하는 자세로 활동해야 한다.

<일반 이행조항> 먼저 기업은 이 규범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 내규를 채택, 보급, 실

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충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와,

적어도 이 규범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호에 관한 것은 즉각적으로 이행하도록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규범의 존중과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자, 하도급 업자, 제조

업자, 라이선스 소유자, 유통업자 그리고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상관없이 계약, 협정 및 거

래관계에서 이 규범을 적용하고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규범적용에 관하여 UN이나

다른 국제/국가적 기제들의 주기적인 감시와 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 감시는 투명하고 독

립적이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NGO 포함)이 제안하는 내용을 고려한다. 더 나아가 기업

은 이 규범에 의거하여 그들의 기업 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

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 규범과 여타 관련 국내 및 국제법이 기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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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행정적 틀을 마련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이 규범을 위반하는 그들의 기업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 단체,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특히 손해나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 벌충 및 복구 등을 통해

서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를 규정하고 형사상 제재 등

에서 이 규범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거하여 국내재판소와 국제법정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이 규범내의 어떠한 것도, 국가의 인권 의무와 좀 더 보호적인 인권규범들 및 기업

의 인권 이외 영역에서 지는 의무와 책임 등을 축소․제한하거나 불리하게 작용되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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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1. 의의와 배경

UN이 기업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국제규범으로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또 하나의 프로

젝트는 UN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이다. 글로벌콤팩트는 1999년 당시 UN 사무총

장 코피 아난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세계

의 기업 관련자와 기타 노동, 인권, 환경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 노

동, 환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함께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하려는 시도이다. 글로벌콤팩

트는 2000년 7월 26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기업, 노동, 인권, 환경, 개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하였고,33) 현재 글로벌콤팩트에는 현재 130여개국의 7,700개의

기업 및 관련자들이 참여하고 있다.34)

글로벌콤팩트의 기본적인 목표 두 가지는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세계 비즈니스 활

동에 주류화하는 것과, 새천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를 포함

한 광범위한 UN의 목표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콤팩트는 기존의 세계인권선언,

ILO의 노동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UN 부

패방지협약 등을 기초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서 10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콤팩트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이니셔티브이지

만, 글로벌콤팩트에 회원으로 참여한 이상 다음의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참여 기업

들은 스스로의 활동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기업운영의 곳곳

에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무로, 10대 원칙 및 UN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프로젝트 등의 이행성과를 담은 이행보고서(Communication on Progress, COP)를 매년

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보고서에는 참여기업들이 글로벌콤팩트가 요

구하는 것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이해관계자(소비자, 고용인, 노동조합, 주주, 언론, 정부

등)에게 알리는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33) UN 글로벌콤팩트 브로슈어(http://www.unglobalcompact.org/docs/news_events/8.1/GC_bro-

chure _FINAL.pdf); http://www.unglobalcompact.kr/11.php; 고동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국제논의 동향 및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2006.3, 5-6쪽; 국가인권위원회, 행복한 일터를 위

한 인권경영입문, 2008, 79쪽.

34) http://www.unglobalcompact.org/AboutThe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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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35)

1) 인권

<원칙1> 국제적 인권기준을 지지하고 인정해야 한다 : 기업은 영향력이 있는 모든 공

간에서 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은 국가의 법규를 지키고, 인권을

기업의 정책과 문화로 받아들이고 기업의 중심 가치와 문화에 인권이 녹아들게 해야 한

다. 그리고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데 우선 직원들이 인권 현

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인권선언을 참고하여 회사 정책을 만들어야 한

다.

<원칙2> 기업은 인권유린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된다 : 공범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는

데, 직접 공범은 기업이 타인의 인권유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 발생하고, 수혜적 공범

은 타인의 인권유린이 기업에 직접적 이익을 가져다 줄 때 발생하고, 묵시적 공범은 특정

대상과의 관계 중 발생한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인권유린을 묵시적으로 용인하거나 방임

함으로써 발생한다.

2) 노동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를 지지하고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야 한다.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폐지해야 한다 : 기업의 관리자들은 강제노동

의 모든 형태와 원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사업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인식

해야 한다. 강제노동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은 사업체에서 이동되어 적절한 대안이 제공되

어야 한다.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폐지해야한다 : 어린이는 인간의 지위에서 성인과 같은 인

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성장하는 시기의 지위에서 어린이로서의 특별한 권리도 가지

고 있다. 어린이는 경제적 착취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동 또는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게 되는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기업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기업의 영향권 내에서 아동노동을 제거하는 것이 목

표가 되어야 한다.

35) 주요 내용은 주요기업의 인권정책 현황분석과 한국형 기업인권가이드라인 연구, 국가인권위원

회, 2008, 76-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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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6> 기업은 고용과 업무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한다 : 모든 노동자들은 업무에

대한 능력에 기초하여 차별 없이 고용되어야 한다. 관리자와 상급 임원은 다양한 차별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업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회사는 고용

시 노동자의 능력과 경험을 반영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3) 환경

<원칙7> 기업은 환경 변화에 대한 예방대책을 지지해야한다 : 기업은 환경 침해를 예

방하려면 기회비용이 들긴 하지만 환경 침해가 일어난 후 그것을 되돌리려면 더 큰 비용

이 든다는 것, 그리고 적절치 않은 생산 방식은 환경과 지속가능한 활동의 개발을 저해한

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한편 기업은 환경 친화적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장기

적인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원칙8> 기업은 더 큰 환경적 책임에 대한 이행을 주도해야한다 : 기업은 “전통적 방

식”을 버리고 환경 이슈를 받아들이는 책임 있는 생산양식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예

방적 접근,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활동 기준의 적용, 기술 교체, 협력업체 관리, 회사의

지리적 위치에 대한 환경적 인식, 지역사회와의 대화, 이익의 동일한 배분이 일어나야 한

다.

<원칙9> 기업은 환경 친화적 기술의 발전과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 기술 발전은 ①

연구와 개발을 통한 더 발전된 방식으로의 생산 과정 및 기술의 변화, ② 환경 친화적 소

재로의 변화, ③ 환경 친화적 생산품으로의 변화, ④ 재활용에 의하여 가능하다.

4) 반부패

<원칙10> 기업은 재물 강요나 뇌물 수수와 같은 모든 형태의 부패에 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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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유관 국제기준

1.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을 제

시하고 있는 조직이다.36) 70여개국의 30,000여개 조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조직이다.

GRI의 기원은 미국에서 지속가능 이슈를 다루는 비영리 조직인 CERES37)가 1997년 지속

가능경영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자 실행했던 “Global Reporting Initiative” 프로젝트에 있

다. 1999년에는 유엔환경프로그램38)이 합류했고, GRI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초안을 발표했다. 2000년에는 첫 번째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고, 50개 조직이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에 이른다. 그 후에는 2002년에 개정판이 발간되고, 2006년에는 ‘G3 가이드라인’이라고 명

명된 가이드라인 제3판이 발간되었다. 현재에는 1,300개가 넘는 기업이 자신들의 환경, 사

회적, 경제적 성과를 보고하는 기준으로 GRI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G3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사회적 성과로 나눠서 측정 지표가 구

성되어 있다.39)

- 경제적 성과 : 경제적 성과, 시장 반영, 간적접인 경제적인 영향

- 환경적 성과 : 원재료, 에너지, 물, 생물 다양성, 배출물 및 쓰레기, 제품과 서비스, 규

제 위반, 운송, 환경보호 관련 지출

- 사회적 성과 : 고용관행 및 괜찮은 일자리 (고용, 노사 및 고용관계, 직업건강과 안전,

훈련 및 교육, 다양성과 평등), 인권 (관리 관행, 비차별,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금지,

강제노동, 징계관행, 인권보호관행, 선주민 권리보호), 사회 (지역사회 기여, 부패방지,

공공정책참여, 반경쟁행위), 제조물책임 (소비자 건강 및 안전,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36) 자세한 역사는 Sustainability Reporting 10 Years On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

lyres/430EBB4E-9AAD-4CA1-9478-FBE7862F5C23/0/Sustainability_Reporting_10years.pdf)

http://www.globalreporting.org/AboutGRI/WhatIsGRI/History/OurHistory.htm

37) http://www.ceres.org

38) http://www.unep.org

39)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lyres/ED9E9B36-AB54-4DE1-BFF2-5F735235CA44/0/G3

_GuidelinesENU.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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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G3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책임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콤팩트에서도 G3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이행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40)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있다. 실제로 2007년에는

GRI 성과지표와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밝히고 있는

문서를 발간하였다.41)

2. ISO26000

국제표준화기구(ISO)는 그동안 여러 종류의 시스템 표준, 예컨대, 품질경영에 대한

ISO9000, 환경경영에 대한 ISO14000 등을 제시해 왔고,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표준으로

ISO26000을 준비 중이다.42)

ISO26000은 2001년 ISO 이사회가 ISO 소비자정책위원회에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국

제표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관련 문

제를 연구할 자문그룹의 구성을 권고하였고, ISO는 2003년 사회책임에 관한 전략적 자문

그룹을 구성했다. 이것은 ISO 사회책임 작업그룹의 결성으로 이루어졌고, 2006년 1차 초

안을 작성하고, 2010년까지 국제규격(ISO26000)을 완성할 계획이다. ISO26000은 관련 조직

들이 사회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에 대한 실용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

해관계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ISO26000에서 제시하는 사회책임의 핵심주제와 이슈는 다음과 같다.43)

핵심주제1 : 조직의 지배구조

핵심주제2 : 인권

- 이슈 : 상당한 주의, 인권에 위험한 상황, 공범 회피, 고충 해결, 차별 및 취약 집

40)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82쪽.

41) Global Compact and GRI, Making the Connection: The GRI Guidelines and the UNGC

Communication on Progress. (http://www.globalreporting.org/NR/rdon-

lyres/A72A4645-B6FA-40B5 -A1EE-A64E6F0CFBB2/0/260607_COP_MTC.PDF)

42) 상세한 것은 http://isotc.iso.org/livelink/livelink/fetch/2000/2122/830949/3934883/3935096

/home.html 참조;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84쪽 이하; 노한균, “사회적 책임의 국제표준, ISO

26000에 대한 이해”, 이장원 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동원,

“ISO26000의 제정동향과 주요과제”, 법학연구, 19-2; 김창호, “ISO26000 시행에 대한 기업의 사회

적 책임경영 구축방안”, 인적자원관리연구, 13-2, 2006; 최정철, “사회책임경영과 지속가능성보고:

국내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도입실태분석을 중심으로”, 기업윤리연구, 11, 2006, 16-19쪽 참조.

43)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ISO/TMB WG SR N 157, 2008) - 이것은 최종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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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직장에서의 기본권

핵심주제3 : 노동관행

- 이슈 : 고용 및 고용관계,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직장에서의 건강

과 안전, 직장에서의 인간개발과 훈련

핵심주제4 : 환경

- 이슈 : 오염의 예방, 지속가능한 자원의 사용,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자연환경의

보호 및 회복

핵심주제5: 공정한 사업관행

- 이슈 : 부패방지, 책임 있는 정치적 관여, 공정한 경쟁, 영향력의 범위에서 사회책

임의 추진, 재산권의 존중

핵심주제6 : 소비자 과제

- 이슈 : 공정한 마케팅, 정보 및 계약관행, 소비자 건강·안전의 보호, 지속가능한 소

비, 소비자 서비스, 지원 및 분쟁해결, 소비자 데이터 보호 및 사생활, 필수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교육 및 인식

핵심주제7 : 공동체 참여 및 발전

- 이슈 : 공동체 참여, 교육 및 문화, 고용창출 및 기능개발, 기술개발, 부와 소득의

창출, 건강, 사회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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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국내 규범

국내에는 기업의 사회책임이나 인권에 대한 독자적인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

만 인권경영의 핵심원칙으로 제시된 국제기준들은 이미 우리 헌정체제에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 기업들이 고안한 인권매트릭스에서는 1)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 2) 노동, 3) 환경, 4) 부패금지와 법 준수, 5) 소비자 보호의무 등이 담겨

있는데, 이것은 우리 헌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된 주요 헌법 규

범과 노동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헌법 : 기본권장전

우리 헌법의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

자세히 나열되어 있다. 간단히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10조)

- 평등권(11조)

- 자유권적 기본권 : 신체의 자유(12조, 13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

(15조),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통신의 자유(18조), 양심의 자

유(19조), 종교의 자유(20조), 언론·출판의 자유(21조), 학문·예술의 자유(22조), 재산권

(23조),

- 사회권적 기본권 : 교육을 받을 권리(31조), 노동의 권리와 노동3권(32조, 33조),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34조), 환경권(35조),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36조)

-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권(24조), 공무담임권(25조), 국민투표권(72조, 103조)

-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26조), 재판청구권(27조), 형사보상청구권(28조), 국가배상청

구권(2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30조)

기본권은 한국 헌정질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44) 한편 기본권과 인권은 그 개념의 차이가 있다. 인권이라고 함은

실정법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와 실정법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이라는 이유로 인간이 갖는

초실정적 권리인 ‘자연권’을 의미한다. 그 가운데 헌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기본권이라

44)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9,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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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른다. 따라서 인권은 기본권보다 넓은 개념이다. 다만 기본권의 목록 중에는 청구권

적 기본권이나 참정권 같이 ‘자연권’의 수준에서는 담아내기 어려웠던 권리가 담겨 있기

도 하다. 어떠한 입장이든,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장전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과제’를 분명

히 하고 있지만, 이것을 기업의 책임으로 확장한다면, 기업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규범이기도 하다.

2. 관련 법률

헌법상의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준수해야할 법률의

수는 매우 많다. 이 중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보면, 먼저 노동인권에 관련된 것으로, 근로

기준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정

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여성발전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사내근

로복지기금법 등이 있다.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관련된 환경, 소비자, 주주 등에 관한 법

률로,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45)

이러한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인권책임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45) 최정철, 위의 글, 6-7쪽에서는 이러한 법률들을 종업원에 관련된 것으로는 고용, 인금, 산업안전보

건, 기타 노동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복리후생으로 이해관계자에 관계된 것으로 기업, 주주, 고

객, 공급자, 공공적 이해관계자(환경), 공공적 이해관계자(사회참여), 경쟁자로 구분하여 자세히 소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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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들과 국내 법률은 인권경영의 가장 중

요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경영 자가진단도구의 개발 역시 이러한 기준과

법률을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인권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준법

경영’은 인권경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고, 비록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으로 승인되고 존중받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준수할 때 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국제적 기준들이 규범으로 발전해나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강제력이 있는 국제법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국내법으로 수용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자가진단도구’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이지

만, 이것이 향후 국내외의 법률과 기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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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사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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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조직은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기업 경영 활동은 임

직원, 투자자, 시민사회, 소비자, 언론, 본국 및 사업국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기업 활동에서 기업 경영에 위험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위험 관리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인권 경영에

대해 노력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와 같은 긍정적 측면은 실행하여 내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일반 산업과 금융 투자, 전자 통신, 채굴 및 기타 업종에서

인권에 관련한 위험과 기회 요소를 살펴본다. 비차별, 결사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의 인권 측면들은 일반 산업 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중요한 인권 관련 분야들이다.

각 업종에서는 산업계 특수성에 따라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측면들이 많다. 특히

금융 투자 업종에서는 은행, 투자, 증권, 보험, 연기금 등에서 위험 관리가 이미 오래 전

부터 일반화 되어 왔지만, 인권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그다지 많이 부각되지 않았다. 전자

통신 업계는 노동집약적인 특성상, 공급망 관리에서 내부 및 외부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채굴 업종에서는 개발 사업에서의 선주민 권리, 보안 경비 등에 대

한 인권 요소들이 위험과 기회 요소로 작용한다. 기타 업종에서도 기업 내부, 산업 협회,

NGO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다자간 협력 노력들을 보면, 기업 활동에서 인

권 관련하여 위험과 기회 측면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이제는 인권통합경영의 전략적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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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산업 공통의 위험과 기회

1. 기업 경영 측면

기업 경영에서 인권과 관련된 사항들은 위험이자 기회이며 양 측면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위험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각종 사업 위험에 대한 예방적 측면에서 인권 경영 필

요성을 재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으며, 기회는 사업 기회 창출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효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인권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경영 측면

에서 사업의 위험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나중에 기업의 기회 또는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

우를 많이 볼 수 있다.1)

위험과 기회 요소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기업의 영향권이 미치는 이해관계자 별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조직은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이

기 때문에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이 중요하기 때문이다.2) 기업 경영 활동에 직접 혹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에

관계된 측면을 고려하면, 크게 임직원 및 기업 내부 관련 쪽과 투자자 및 주주, 시민사회,

소비자, 언론, 본국 및 사업국 정부, 국제 환경 등의 기업 외부 관련 쪽에서 고려할 수 있

다.

1) 위험 측면

먼저 위험 측면을 살펴보면, 임직원과 관련한 인적 자원 관리 측면을 들 수 있다. 인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신뢰 상실과 사기 저하는 현재의 임직원에 영

향을 줌은 물론이고 새로운 인력 채용 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인력의 이탈로

인해 효율적 인적 자원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인권에 대한 외면은 직간접적으

로 노조와의 충돌을 초래하게 하는데, 그로 인한 제품과 서비스의 중단이나 완제품 출하

지연은 회사 명성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된다. 인권 문제 해결에 투여되는 회사 자원 손실

1)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

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6쪽. - 아래에서는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로 인용.

2) Global Reporting Initiative, The GRI Sustainability Reporting Cycle: A Handbook for Small and
Not-so-small Organizations, 2008,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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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업 운영의 안전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3)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위험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점점 기업에 대한 압력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사회책임투자 성향을 가진 주주들은 투자 대상 기업들의 국제 공급망 문

제 등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주주들로, 특히 종교 기반 사회책임투자 기관들로부터 인권

침해에 대한 비난 위험이 높다. 이들은 인권 문제 관련 주주 결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인권, 노동 문제에 대해 공공

이슈화 캠페인을 전개하는 시민사회 활동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대처가 요구

된다. 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가 특히 중요시 되는 데,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에서는 기업의 장점 뿐 아니라 단점에 대해

서도 항상 열린 대화 통로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뿐 아니라 윤리주의 소비가 근간이 되는

소비자 운동을 통해 일부 기업 대상으로 불매 운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해외 공

급망에서 노동자 대우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대는 언론의 지지를 얻게 되는 경우 회사의

경영권까지 위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대의 윤리적 소비주의 시대에는 기업의

성실성이 시장에서 의심받게 되는 경우를 되도록 피해야 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에서 중

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본국 및 사업국 정부 영역에 있어서도 사회적 혹은 정치적 위험

요소는 크다. 꼭 지켜야 할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미 준수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정소

송 위험도 심각하다. 특히 거버넌스가 약한 국가에서 인권침해의 공범(Complicity)이 되는

가능성에 수반되는 많은 인권 위험 요소들은, 인권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

으로 한 유럽 등 선진국가의 무역 제재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제표준화기

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하 ISO)에서 제정 준비 중인 ISO260004) 국제

표준이 국제 상거래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적용될 상황을 대비하여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5)

2) 기회 측면

인권 관련 위험 요소들은 기업 경영에서 잘 관리 되면 오히려 사업 기회 창출에 도움

이 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질 기회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3)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 Brief”(http://www.bsr.org/

CSRResources/IssueBriefDetail.cfm?DocumentID=49038) 외 기타 자료 참조.

4) 이 보고서 2장 6절의 2 참조.

5)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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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중심의 기업 가치와 철학이 기반이 된 기업 경영은 안정적이고 생산성 높은 기업

운영 환경을 지속 가능하도록 해 주고 노동 생산성 증가와 이직률 감소로 통해 생산 품

질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가치를 결정 기준으로 삼는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는

데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또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의 사회적 운영 허가 획득에 좋은 효과가 있으며 계약

의 공정한 이행 보장, 뇌물과 부패 감소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공급망 관리에서는

자사의 기준을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요구함으로서 윤리적 비즈니스 파트너 선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인권 문제에서 문제가 없는 파트너들은 보통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 대한 기업 신용 증가로 인해 주식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 옴으로서 안

정된 투자 환경도 조성할 수 있다. 시민사회나 소비자, 언론 등과도 긍정적인 공적 관계

가 형성됨으로서 인간 가치 중심 기업 경영에 대한 기업 이미지 향상과 함께 인간 존중

을 중요시 하는 기업 브랜드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본국이나 사업국 정부들의 법 시스템 안에서 모든 이가 평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체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함으로서 두터운 신뢰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유럽 정부

들은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 정보들에 대한 공시를 법제화하는 흐름을 보

이고 있는데 이런 국제 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 대처함으로서 비즈니스 기회를 보다 더

넓히고 한층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6)

2. 인권 측면7)

기업 전반적으로 인권 요소가 가지는 위험과 기회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인권

측면 시각에서는 위험과 기회 측면의 이분법 보다는, 위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그룹들이

인권 측면에서 가장 주목하는 분야들에 대해 항목 별로 알아본다.

1) 비차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지역 마다 노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관행과 전통이 다른 환경을 접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6) 위의 글.

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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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피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도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사나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업 운영을 관리하는 기업들은 차별을 노동 환경 문제에서

가장 파악하기 힘든 문제로 손꼽는다. 왜냐하면 어떤 차별 관행은 문화적 요인과 직결되

어 있고, 거시적 문화적 형태가 반영된 비즈니스 관행은 특별한 인식과 노력 없이 바꾸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차별에 대한 거의 모든 기업의 가이드라인에서 고용은 전적으로 개인

의 일 수행 능력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채용, 업무 배치, 교육,

승진, 훈련, 해고 등 고용의 모든 조건과 형태에 관계된다.

(1) 차별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

금융 서비스 회사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는 2004년에 여성 임직원 승진 차별과

조직적인 임금 차별 지급에 대한 소송에서 5천4백만 달러 지불을 합의하였다. 1998년에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Mitsubishi Motors of North America)는 여성 직원에 대한 성

희롱 사건으로 미국 성희롱 소송 최고 기록인 3천4백만 달러 보상액을 지불했다. 다른 보

상액 기록들로는 포드 자동차(Ford Motor Company)의 나이 차별 소송 보상액 1천60만

달러, 국적과 종교 차별에 대한 스탁톤 제철(Stockton Steel)의 합의 보상액 1백11만 달러,

2003년 태평양의 미국령인 사이판에서 미국의 브랜드 기업과 유통업체와 그 공급 계약업

체들이 수 천만 명 의류 생산 노동자에게 보상 지불한 2천만 달러 등이 있다. 기업들은

점점 기존 문제를 교정하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차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

안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2) 다양한 접근과 개선 활동

전 세계의 인권 기관들은 수출 생산 시설의 노동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차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공개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지역의 우리(We in

the Zone)’라는 출판물은 아시아 수출 무역 지대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주요 문제

들을 다룬 보고서로, 아시아노동자료센터(Asia Monitor Resource Center, AMRC)에서 조

사와 출판을 담당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웨일즈왕자 국제비즈니스리더포럼(Prince of Wales

International Business Leaders Forum, IBLF)에서는 '국제위험지도’를 만들어 7개 주요 나

라의 생산 산업에서의 인권 위험을 파악하였다. 이 지도는 강제노동, 아동노동, 여성 권리

부정들과 같은 문제들이 조사되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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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UN 총회에서 채택되어 2003년 7월 1일 시행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 회원들

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은 과테말라가 21번째로 가입했

다. 이 규약은 이주 노동자의 착취를 예방하고 이주 노동자의 불법 채용과 매매를 방지하

는 것이 목적이며, 비정기적이고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목표

이다. 또한 이 규약은 신고 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이주자를 막론하고 그들의 인권에 대

한 국제 기준과 이주 노동자 수용국과 송출국의 책임에 대하여 명시한다. 이 규약 25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주 노동자들은 연봉과 다른 노동 조건 즉, 초과 노동, 노동 시간,

주 휴무 시간, 휴일 수당, 안전, 건강, 고용관계 중지 등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국민과 차

등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내법과 관행은 이를 명시해야 한다. 다른 고용 조건, 즉,

고용 최저 나이, 가정 노동 금지 등도 고용 조건에 고려되어야 한다.

노동 환경에서 성별과 인종 차별에 대한 EU의 법적 수준은 아주 광범위하다. EU 지침

(Directive)에 따르면 사용자의 성별에 따른 부당 대우를 느낀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

조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법적 규제는 강력하다. 기업은 노동 환경을 비롯

한 다양한 기업 환경에서 성희롱에 대한 예방 조치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 내의 모든 직

원에게 성평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2)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노조나 집단을 구성하여 노동자 복지를 위하여 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결사의 자유는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단체로 요구를 교섭하는

단체 교섭권과 항상 함께 언급된다. 이 권리는 ILO협약이 정하는 핵심 노동 기준 중의 하

나이다.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는 기업 운영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은 노조의 존재, 구조, 활

동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법안은 확연하게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하고 있지만, 종종 어

떤 나라의 법은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원칙인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고, 독립적 노

조의 결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결사의 자유는 정치적이나 경제적 이유에서

금지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의 사용자들은 노조 때문에 외국 투자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

여 노조 결성을 제한한다. 노조 결성을 하려는 노동자들은 사용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전근을 가거나 훈육 조치를 받거나, 강등 당하거나, 부당한 조치로 퇴사를 권유받기도 하

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의 노동부 부처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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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를 위한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여 제대로 중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노조 결성에 대한

옹호를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욱더 결사의 자유를 옹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들어 노동이나 인권 관련 기관과 같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다국적 기업들과

그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국제 생산 환경에서 결사의 자유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 환경 나라들의 노조 운동에 대한 압력은 점점 더 강도를 더

해가고 있다.

3) 아동노동

세계 120개국이 비준한 ILO 조약에 의해 정의된 ‘아동노동’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2

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학교 교육 없이 15세 미만의 아동이 일하는 것, 18세 미만

의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ILO

는 2000년, 전 세계 5~17세의 아동노동자가 246백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그 중 110백만

명은 12세 미만이다. 아동노동에 대한 관심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국제 비즈니스 환

경에서 아동노동 사용에 대한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동노동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

국 모두 포함하여 농업, 섬유, 의류 생산, 기타 서비스 산업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한

다.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를 척결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법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ILO조약을 통해서

최악의 아동노동을 불법화하는 노력이나 서아프리카 코코아 재배농장에서 아동과 강제노

동 프로그램을 척결하는 것과 같이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운동들은 아동노동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산업별 다른 종류 운동으로는, 기업의 공급

자 노동 관행을 규율 하는 윤리강령의 채택이나 전 아동 노역자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아동노동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공식 인증 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러

한 운동들이 아동노동의 감소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 문제는 부모의 취업, 아동노동을 대

신하는 대안 제공 등과 같이 복잡한 경제 요소들과 함께 접근되어야만 한다.

4) 강제노동

ILO는 강제노동을 징벌의 위협 하에 비자발적으로 하는 모든 노동 형태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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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잘 나타나는 형태는 성인이나 어린이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 대신 일하는 채무

노동(bonded labor), 노동자가 일정 기간 근무지를 떠날 수 없는 기한계약노동(indentured

labor), 대가 없이 형을 채우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감옥노동(prison labor)등이 있다.

강제노동의 예는 전 세계의 주요 생산 지역 환경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대가 없이

일하는 강제노동이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 등의 형태가 발견된다.

계약노동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과 NGO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강제노동이 많이 발견된다. 이러한 강제노동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국제 생산 운영을

하는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제노동은 자유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닌,

보증금을 맡긴 상태에서의 노동, 여권이나 신분증, 개인 신분증명서를 빼앗긴 상태에서의

노동, 혹은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를 막는 노동 등이 모두 포함된다. <표 1>을 보면 기업

의 운영 상 파악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유형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다.

강제노동 형태가 다양함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 문제를 푸는 해결 방법도 다양하다. 많

은 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기관들과 협력하여 정책과 방향을 수

립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은 행동강령 중, 특별하게 이 내용에 따른 정책 관행

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노동 관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이 운영하는 나

라 환경 중에서 강제노동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곳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대응책이 마련되

고 있다. 이러한 조사는 잠재적으로 강제노동 위험이 적은 협력 파트너를 선택하는데, 그

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자원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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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동의가 부족한 경우

(강제노동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

처벌로서의 협박

(협박을 통해 강제노동 상태를 유지함)

∙"노예" 상태나 귀속 상태로 태어나는 것 혹은

그 출신으로 귀결되는 것

∙신체적인 납치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행위

∙감옥이나 사적 억류와 같은 노동 환경에서 신체

적으로 제한을 받는 상태

∙심리적으로 강요를 당하는 상태. 예를 들면 어

떤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위협이 수반되는 노동에 대한 명령을 받는 경우

∙부채가 수반되는 경우. 예를 들면 과도한 이자

청구, 제공받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격에 비해

서 현저하게 가치가 낮은 경우, 부풀려진 가격,

깡통 계좌

∙노동 유형이나 노동 환경에 대한 내용이 약속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속일 때

∙임금 체불을 하거나 지불을 하지 않을 때

∙노동자의 개인 신분증(이주 노동자의 경우 비자)

이나 개인 소유물을 담보로 보관하는 것

∙노동자나 혹은 그 가족, 혹은 친한 지인

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 폭력

∙투옥 혹은 기타 다른 신체적 감금

∙재무적인 처벌

∙경찰이나 이주 담당 기관과 같은 공권력

에 고발하고 국외 추방하는 것

∙향후 고용에서 배제하는 것

∙지역사회나 사회적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

∙권리나 혜택 등에서의 박탈

∙음식, 주거나 혹은 다른 생활필수품에 대

한 박탈

∙더 열악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

<표 3> 기업의 운영 상 파악될 수 있는 강제노동의 유형8)

8) UN 글로벌콤팩트, 국제산별노조협회, 국제사용자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 노동원칙: 비즈니스를

위한 가이드」, 2009,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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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 투자 업종의 위험과 기회

1. 기업 경영 측면

금융 투자 업종은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서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업종이다. 따라

서 건전한 투자 문화, 시장 거래 질서가 더욱더 요구되며 업계의 영향력은 전 산업계에

걸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 산업의 선진화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과 투자가 보호의 측면에서 중요하며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위험 측면

금융 투자 업종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 기업 대상의 대출과 투자 측면에서 더욱더 많

은 중요성을 가진다. 특히 쉘(Shell), 나이키(Nike) 등 외국 기업들의 예에서 인권 경영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거의 회사의 존폐 여부까지 위협할 정도로 위험했던 경우를 보면, 금

융 투자 업종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요소와 인권 경영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다. 금융 투자 업종에서는 안정적인 기업이 내부와 외부환경에 따른 시장 악재에 덜 취

약하고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 대상 기업의 인권 경영 여부에 대

한 위험 측면을 더욱더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행이나 한국은행이나 은행권에서는 외형자산 성장을 해야 평가를 받고 자리가

보존되고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기에, 위험이 큰 파생상품을 사들이고 만들고 전

가하고 돌리기 위해 투자적 영업판매를 내부적으로 크게 종용하여 단기적 성과를 체크하

게 되는 구조적 덧에 헤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경기가 급격히 어려워지면 부실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된다.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도 전 지구촌을 금융 위기 속으로 내몰게 되었

고, 방만한 실적외형 추구가 낳은 부실과 거품의 결과는 선진화된 감독시스템과 탁월한

금융 전문성을 요구하게 된다.

(1) 각종 위험과 위험 관리 추세의 증가

은행권의 이러한 문제점과 각종 규제 강화와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위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관리 대상 역시 시장 위험, 신용 위험, 운영 위험 등으로 세분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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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법의 고도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시장 위험은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의 주가

나 환율의 변동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 주된 관리대상이며, 신용 위험은

기업대출, 어음, 채권 등 대부 및 채무와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며 보통 기업 대외 신용도

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운영 위험은 임직원의 실수 및 부정행위, 시스템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며 내부감사 시스템 및 내부통제 시스템과 연관을 갖고 있다.

시장은 운영 위험 관리 시스템의 신규 도입과 신용위험 관리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시장의 주된 이슈를 이뤄왔다. 은행권들은 금융거래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기자본비율

산정과 위험 관리 제도의 의무화 등 여러 제도들의 도입을 통해 각 분야에서 위험 관리

를 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이 비교적 단기 매매 중심이라 신용 위험보다는 시장

위험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위험 관리 시스템은 대부분 완비되어 있다.

반면 보험업계의 경우 보험과 은행간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파생상품이 출현하고 있어 위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은 금융감독

원과 위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협약을 맺어 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보험업계에서는 대형 보험사는 물론 중소형 보험사들까지 위험 관리

시스템 도입과 업그레이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에도 차

이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권 위험 관리는 회사 규모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르다. 보통 자

산부채관리, 신용 보험 운영위험 관리 등이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위험 관리 솔루션의 확산은 규정 준수에서 내부 프로세스 및 효

율화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기존의 내부 모니터링 및 감사제도 등이 새로운 위험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통합 위험 관리 기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 위험 관

리의 통합화 추세는 사베인즈 옥슬리 법안과 같은 각국 공시 관련 강제 규정과 연결되어

내부의 위험 관리와 외부 법률 규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내부 통제시스템과 긴밀히 연계

된다고 한다.9)

(2) 법적 규제에 대한 동향

위험과 위험 관리 추세는 연기금 분야도 마찬가지다. 연기금이란 연금을 지급하는 원천

이 되는 기금, 곧 연금제도에 의해 모여진 자금으로 대부분의 연기금의 기본적인 운용목

표는 투자의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들 수 있다. 즉, 연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

9) http://www.software.or.kr/ICSFiles/afieldfile/2007/01/05/12_1st_Risk.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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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안정성), 국민복지증진(공공성), 경제성장과의 조화의 목표로 연기금이 운용되어

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연기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규모의 확대 및 운

용 규모의 증가로 투자 다변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외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

화에 따른 투자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투자위험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2000년 7월부

터 채권의 시가평가제의 도입으로 연기금 주식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도 필수적으로 되었

다. 국내 대표적인 연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개로 군인연

금 이외에는 모두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10)

연기금 운용 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최적의 포

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거래를 통한 위험관리 방법이 주로

쓰인다. 첫째, 금리, 주가, 환율 등 기초적 시장가격에 대한 미래 분포를 예측하여,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포트폴리오의 목표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최대손실, 즉, 향후 불리한 시

장가격변동이 특정 신뢰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 입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

실규모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파생상품인 선도거래, 선물, 옵션, 스왑의 거래 전략 중

헤지거래를 이용하여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다.11)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서는 환경, 사

회, 거버넌스 관련성과를 공시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EU는 2003년 회원국에 종업원 500인 이상의 상장기업은 연차보고서에 경제, 환경, 사

회에 관한 성과를 공시하는 내용의 국내법을 정비하도록 하는 회계 현대화 지침(Account

Modernization Directive, AMD)을 제정했다.

유럽 전체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SRI) 시장의 76%를 차지하는

영국은 2000년 7월 수정연금법의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책임투자가 성장했다. 영국의

수정연금법(Amendment to the UK Pension Act)은 연기금이 투자대상을 선정, 유지, 매

각함에 있어서 환경, 사회, 윤리 측면의 고려를 하고 있는지 여부, 의결권 행사의 기본방

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또 통상산업부 내

에 세계 최초로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한 정책 이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기업의 사회책임

장관(CSR Minister)을 임명했다. 프랑스는 EU 회계화 지침에 따라 2001년 5월 신경제규제

법(New Economic Regulation)을 제정하여 상장기업의 환경, 사회책임에 대한 정보를 연

10)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2007 한국사회책임투자백서)」, 21

세기북스, 2007.

11) 임병진·신경혜, “연기금 채권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44호, 2002,

341-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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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고서에 공시할 것을 의무화했으며, 2002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업의 사회책임

장관을 임명했다. 독일은 2005년 1월부터 상장기업은 환경, 사회 이슈 등 비 재무 정보를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는 이미 1990년대에 환경

보고서를 법제화했다. 한편 한국은 국민연금이 2009년 UN 책임투자원칙에 가입하고 증권

거래소가 사회책임투자지수를 도입함으로서 국내 증시 투자는 물론 기업 경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 기회 측면

금융 투자 업종에서 인권 경영에 대한 기회 요소 가능성은 여러 해외 연구에서도 입증

된 바 있다. 2000년도 UN이 기업시민정신을 제창한 이래로 지속가능사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돈에도 윤리가 있다.”는 신념으로 기독교가 먼저 시작한 투자 방법인 사

회책임투자는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성과까지 투자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투자행위에 사회책임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특히 인권, 노동에 대한 고려는 사

회책임 투자의 사회적 성과에 근간을 이룬다.

사회책임투자의 원리는 가치식별, 주주행동주의, 사회투자공동체 등에 기초를 둔다. 가

치식별은 부정적, 긍정적, 상대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전반적인 면을 관찰함으로써 시작

된다. 주주행동주의는 주주제안서, 주주총회에 의견개진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과정이다. 공동체 투자는 투자 시에 환경을 고려한 세 가지 기준에 의한 특정한 공

동체의 성장과 안정을 위해 공헌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물질 관리에

있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한 사회책임투자펀드인 지배구조펀드, 환경에 투

자하는 에코펀드 등이 도입되었다. 금융 투자 업종에서 사회책임투자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연기금에 투자윤리 규정을 정비하고, 둘째, 환경·사회·경제적

성과를 고려한 펀드상품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셋째, 증권관련기관들의 투자자의 접근이

용이한 여러 가지 사회책임투자 인덱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사회책임투자란 투자 의사 결정시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인 ESG 이

슈, 즉 환경적(Environment, 환경 제품 생산 등), 사회적(Social, 인권, 노동, 지역사회 공헌

등), 지배구조(Governance, 이사회 구조, 경영투명성 등) 문제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진보된 투자방식인 것

이다.12)



- 81 -

KLD 연구분석(KLD Research & Analytics, Inc.) 기관이 계속 추적하는 미국 사회책임

투자 지수인 도미니400(Domini 400) 지수 성과는 스탠다드&푸어스(S&P) 사의 500 지수

성과를 1년 간, 그리고 초기 성립 시 두 번이나 훨씬 능가하였다. 실제로 1990년 5월 1일

부터 2000년 4월 30일까지 S&P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은 18.7%인데 비해 그녀가 운영하는

사회책임투자 지수인 도미니 400 지수는 20.83%였다. 이렇듯, 친 환경, 친 인권 등 사회책

임감이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보다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실적을 거두고 주가도 올랐다는 점이 증명되고 있다.13)

또한 최근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인권 의식이 높은 선진국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

시에서도 인권경영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 악재

에 덜 취약하고 수익을 더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국내 상장기업 164곳에 대한 설문조사, 공시정보, 기업보고서 및 언론정보를 분석해 인

권경영점수가 높은 21개사를 'A그룹'으로, 인권경영점수가 낮은 24개사를 B그룹으로 나누

고 2년 10개월간 일일 누적수익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권 경영에 따르는 기업 경영

과 그러한 우량 기업에 투자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2006년 1월초부터 2008년 10월말까지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A그룹, 즉 친인권적 기업들

이 B그룹, 즉 덜 인권적인 기업보다 더디게 올랐지만 장기 누적수익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그룹 종목들은 상승장이 끝난 뒤에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 올해 10월말까지 2

년 10개월간 7%의 누적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B그룹은 하락장에 주가가 더 크게 급

락해 16%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한다. 즉, 친 인권종목의 장기수익률이 그렇지 않은 종목

보다 23%포인트 높았던 것이다.15)

12) 오이코크레딧 한국위원회, 「사회책임투자: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윤리적 투자 방법」, 2007년 5

월.

13) 도미니 지수 연구 관련 정보는 KLD 웹사이트 (http://www.kld.com) 참조.

14) 2008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머니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계인권

선언 60주년 기념 2008 SRI국제회의: 인권과 사회책임투자]에서 류영재 한국사회책임투자 리서치센

터장의 발표 참조.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2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

/stock/325276.html)

15) 인권점수는 대형주가 중형주나, 소형주보다 높고 대형주의 인권경영 점수는 64.22점으로 중형주

(62.83점)나 소형주(54.5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상하수도·교통 관련

종목의 점수가 77.86점으로 높았다. 통신(72.86) 금융(72.8) 에너지(68.57) 등 업종이 그 뒤를 이었다.

소재산업(59.32점)과 정보기술(62.24점)은 인권경영 점수가 낮은 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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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 측면

사회책임투자의 ‘도미니 사회지수 400 (DSI400)’를 창시하면서 금융 산업의 철저한 자

기반성을 촉구하여 사회책임투자의 퍼스트레이디라고 불리는 에이미 도미니는 앞서 언급

된 세계인권선언 60주년 기념 '2008 SRI국제회의: 인권과 사회책임투자'에서 기조 연설자

로 초청되었다. 그녀는 전 세계의 인구를 짊어지고 궤주하고 있는 짐마차와도 같은 오늘

날 세계의 자본 엔진의 정처 없이 달리는 질주가 위험에 빠진 인류 가족을 재난으로 몰

고 가고 있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은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금융과 상거래의 폭주하는 질주

를 기민하게 바로 잡고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야 한

다고 말했다. 그녀는 “투자는 기업과 금융이 동시에 의존하는 연결 고리이자 엔진 고리”

라며 “투자자들이 이 점에 책임감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

계는 이렇게 궁색한 곳에 되어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녀는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윤리적 기준을 통합시켜 넣는 사

회책임투자를 주장해 왔다. 즉 좋은 세상을 만들며 투자 이익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에 따르면 담보 채권과 증권 자산을 모두 합친 금융 경제는 대략

870조 달러인데 반해서 국제 GDP에 의해 산정되는 실물 경제는 2007년 기준으로 대략

65조 달러 밖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16) 도미니 회장은 돈이 돈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정신

없이 질주하고 있고, 물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자본주의의 원래 목적은

멀리 떠나 버린 지 오래라고 말한다. 카지노 자본주의의 도덕적 불감증의 대안으로 얘기

되는 사회책임투자가 위험을 예방하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책임투자에서 보이는 성공들로 입증이 되고 있다.

에이미 도미니를 비롯한 사회책임투자자들은 세 가지의 실행 전략을 사용한다. 첫째는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으로, 투자대상을 선택할 때 담배나 도박, 군수산업 등

가장 나쁜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배제하거나(Negative Screening), 또는 투자대상에 포함

시킨다면 다른 기업들보다 더 사회책임을 잘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Positive Screening)이다. 둘째는 기업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현안을 놓고 기업 경영진

과 토론하고 협의하거나, 주주총회 등에 적극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주주행동

주의다. 셋째는 주류 금융에서 소외된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금융기관들을 지원, 지역사회

개발투자하는 방법이다.17)

16)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rankorder/2001rank.html

17) http://kosif.org/zb5/?article_srl=6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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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투자란, 미국의 사회책임투자자들이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지역사회개발기관들

과 손잡고 빈곤층도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

한다. 즉, 투자를 통해 사회구성원이 일할 권리, 좋은 주거조건에서 살 권리 등 경제적 권

리를 높이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3～25조는 “모든 사람에게는 일한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가 있으며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8)

미국의 경우 은행, 보험회사, 연기금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지역재투자법에 따라 지역

사회개발금융기관들에 저리 자금을 제공하고 포드재단, 맥아더재단 등 비영리기구들은 포

트폴리오 일부를 지역사회개발펀드에 투자한다. 사회투자자들은 마이크로크레디트기금,

신용조합, 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들과 함께 지역 내 서민층과 빈곤

층이 더 나은 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9)

18) “인권 존중은 기업, 투자자의 책무”, 머니투데이, 2008년 12월 2일. (http://news.mt.co.kr

/mtview.php?no=2008120217333332718&type=&)

19)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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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 통신 업종의 위험과 기회

1. 기업 경영 측면20)

국제 경제에서 세계적 제조와 구매 공급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 사회

적, 환경적 기준 준수에 대한 기업 책임 요구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적

인 전자 통신 업종의 경우,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와 공급망 협력 업체의 노동자 권리 보

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공급망 관리는 더 이상 정부만의, 또는 협력 업체만의 역할이 아니다. 직접 상관이 있

든지 없든지 간에 이제 전 세계에 제조와 구매 공급망을 가진 다국적 기업은 그 기업의

구매 주문을 통해 생산 제품을 만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증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

었다. 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행동강령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 공급망 파트너들

의 행동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국제 행동강령 준수 이행을 실질적으로 실행하여

오고 있다.

위험과 기회 요소에 관련된 행동강령은 보통 아동노동, 강제노동, 임금, 혜택, 노동 시

간, 훈련 관행, 결사의 자유, 건강과 안전 등의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포함

하며 인권 분야에 관련하여 다양한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위험을 예

방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통 모니터링은 주로 다음의 4가지 분야를 포함한다. 노동 환경(또한 숙식 환경)에서

눈에 쉽게 띄는 위반과 주로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분야, 노동 환경 정책과 관행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운영진 인터뷰, 임금, 노동 시간, 나이, 건강, 안전, 그

리고 완결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토, 노동 환경 정책과 관행에서 차별, 침해, 혹은 눈에 띄

는 위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분야를 감지하기 위한 노동자 인터뷰 등이다.

모니터링에는 누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회사 내부 임

직원이 수행하는 내부 모니터링, 공정 노동 관행과 인권을 관리하는 행위 기준에 대한 노

동 환경 준수를 감사하는 외부 영리 기관에 의한 검증인 외부 모니터링, 종교, 인권, 노동,

여성 관련 기관을 포함한 NGO나 비영리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검증인 독립 모니터링이

다.

20)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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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 측면

(1) 내부 모니터링

내부 모니터링은 공정 노동과 인권 관행에 대한 행동강령 기준을 회사의 임직원이 검

토하는 것을 말한다. 생산 공장이 건강과 안전, 임금과 혜택, 노동 시간, 결사의 자유 같

은 문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사한다. 이러한 내부 감사는 통상적으로 공장 인사와 임

금 지불 기록 검토, 노동 환경 관행을 이해하고 검증하기 위한 노동자와 공장 관리진 인

터뷰, 작업 환경 조건 실사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내부 모니터링을 중요한 준수 프로그

램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회사의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들은 감사 하나만으로는 해외 계약

공장의 노동과 인권 관행을 향상 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족하다고 본다.

내부 모니터링은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국제적 인권, 노동, 환경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다. 모니터링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 노동, 환경 기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중요성을 나타내 주며, 공급 업체들이 행동강령 기준을 위반하면 주문 고객

기업을 잃어버리거나 주문량이 감소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효과가 있다. 내부 모니터링

은 회사의 행동강령 준수 수준에 따라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파트너 선택 시 관리가 잘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

기에 합의된 가격에 납품하면서도 상호 합의를 존중하는 공급업체를 선호한다.

(2) 외부 모니터링

최근 들어 사회운동가들은 국제 공급망의 공정 노동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외부나 독

립 모니터링 여부를 회사의 기업의 사회책임 실행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한 테스트로서

간주한다. 노동권 강화가 약한 나라들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모니

터링 실행은 국제 노동 관행 준수와 윤리강령 강화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이해관계자들

에게 표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3자 모니터링의 한계는 자주 지적되고 있다. 혹자는 모니터링은 노동 환경에

서의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하고, 어떤 모니터링 기관들

은 노동자를 효과적으로 인터뷰 하지 못한다고 하고, 또는 모니터링이 충분한 횟수로 되

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모니터링 보고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으며, 또

한 보고서에 지적된 문제들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한다. 혹자는 빈곤 퇴치의 노력이

나 정부의 법 집행력 강화, 부패 방지 노력, 인권에 대한 존중감 증대 등의 노력이 오히

려 노동 환경을 장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도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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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모니터링

소비자, 주주, 시민사회기관, 임직원, 노동조합, 학생 그룹들은 해외에서 소비자 제품을

생산하는 공급업체의 노동 관행에 대한 문제를 자주 제기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들

은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업체나 생산업체들의 행동강령 준수 검증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적 모니터링은 비영리 기관들이 모니터링 결과들을 모

두 공개하기 때문에 이들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들은 모니터링 기관이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면 독립적일수

록 노동 환경 행동강령 준수 모니터링에 대한 투명성과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한

다. 독립적 모니터링 기관들은 기업으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또한 독립적인 다양한 구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더 평가 받고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 그룹

들은 노동자들만이 공장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소스

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내부보다는 회사 외부의 기관들이 보복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외부의 기관들에게 준수 위반의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하여 말

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보통 독립 모니터링 기관들은 노동 환경 밖에서 노

동자 인터뷰를 실시한다.

2) 기회 측면

(1) 내부 모니터링

내부 모니터링 프로그램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자체 내 준수 프로그램

을 개발할 수 있는 도구 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공장의 관리진과 노동자들을 모니터링 과

정에 좀 더 포함시켜야 한다. 모니터링 직원의 교육과 훈련,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내부

모니터링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준수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로서 많은 회사들은 이러한

내부 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효과적인 내부 모니터링은 노동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어 이직률을 감소시키고 생산 품

질을 향상시키며 생산 중단을 막아 준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위해서 깨끗한 식수 접근

성, 공기 정화가 잘 되는 작업 환경, 개인적인 보호 장치들의 적절한 구비에 대한 것들을

향상시켜 주면 보다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노동 환경 제공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

다. 내부 모니터링은 위반 사항이 대중에 공개되기 전에 노동 환경 문제를 적발하여 교정

하고 노동자 권리 위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내부 모니터링은 기업들이

행동강령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신념을 나타내 주므로 소비자와 다른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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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내부 모니터링은 행동강령 강화에 관련된 품질

검증, 구매, 운영 부서 등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인권 준수 노력을 그들의 일상 업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직접 비즈니스 관계가 없는 제3자를 통해 외부 모니터

링을 단순히 구매 과정에 추가하는 것보다 내부 임직원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관계에 내부 모니터링을 통합하기가 더 수월하다.

(2) 외부 모니터링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공급자들을 다 내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엄청난 재무적, 인력 자

원이 든다. 국제 네트워크를 가진 외부 모니터링 기관이나 각 지역의 독립적 모니터링 기

관들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은 기업 내부 모니터링 인력의 과도한 여행 경비와 유지 관련

비용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 외부 모니터링 기관들은 인권 문제나 노동 문제에 대하여

각 지역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인 행동에 대한 검증 없

이는 공급자 업체들이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하기 힘들다. 제3자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생

산 현장 모니터링은 그러한 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니터링은 공급업체가 고객을 잃

어버릴지도 모르거나, 생산 구매가 취소되어 버릴 수 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함으로서 준

수 기준 위반 방지에 도움을 준다. 또한 제3자 모니터링은 내부 모니터링 노력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준다. 효과적인 제3자 모니터링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 퇴직률 감소, 생산 물품 품질 향상, 생산성 증대, 작업 중단 사태 방지 등의

효과로 보다 향상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외부 모니터링은 문제점 위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파악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

고 있기 때문에 노동 환경 조건 개선을 위한 모델들 중의 하나로 계속 쓰이고 있다. 게다

가 제3자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노동, 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되기

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노동 환경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고칠 수도 있다. 노동 환경

에서의 미해결 문제들은 파업, 공장 폐쇄, 작업률 저하, 절도, 납품 기한 위반 등 많은 문

제점을 야기한다. 모니터링은 이 문제들이 더 심해지기 전에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

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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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립 모니터링

제3자 검토는 관리를 제공하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검토는 노동 관행 준수에 대

한 외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은 이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

지거나 혹은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외부 모니터링이나 내부 모니터링보다, 독립 모니

터링 검토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한다. 독립 모니터링 기관들은 각 지역 노동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취급에 대한 아주 민감한 부분까지도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립 모니터링은 공장 노동 환경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할

수 있는 역량, 자원, 관심이 있는 지역 비영리 기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기관

들의 수는 한정적이므로 이러한 모니터링 모델은 전 지역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인권 측면

국제 경제는 전 세계 노동권을 규제하는 메커니즘 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원칙

적으로 정부들은 ILO 협약을 비준하여야 하며, 그 협약들을 자국법에 포함하여 노동권 감

시자들로 인해 강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별 노조나 고용자들은 산업별, 혹은 회사

별로 노동 조건과 임금에 대한 단체적 합의를 협상하여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은 노사 간

쟁의 악화 방지책을 위한 분규처리 수단이나 외부 노동쟁의 심판위원회에 대한 접근이

가능 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 이하 FLA)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는 충분히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 산업이 공급망 업체의 노동자들과 주변 지역 사회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점 제기는 여러 면에서 전개 되어 왔다. 전자 업계 제

품들의 제조 공정의 세계화로 인해 위험한 작업 환경, 인권과 노동에 대한 문제점, 환경

오염으로 인한 건강 위험, 전자 폐기물, 전자 산업 제품의 원료 생산과 제조 공정의 문제

점들은 세계 전자 산업의 노동권과 환경 정의에 대하여 전자 업계가 지켜야 할 여러 가

지 측면들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인권 측면에서는 특히 전자 사업이 노동자들과 주변 지역사회 및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전자 산업의 발전에서 수반되는 인종, 민족, 계급, 성별 및 지리적 불평등, 전자 산

업의 생산, 사용, 처리 과정을 보다 더 지속가능한 체계로 바꾸는 방법, 경제적 양극화가

아닌 폭넓고 공정한 성장을 지속하는 방법 등에 대한 내용들이 주요 사안이다. 또한 국제

적 환경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공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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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잇페어(makeITfair)와 같은 NGO 운동은 전자통신 장비 생산에서 필요한 특정

금속 채굴 산업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인도적인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다. 백금 대용품으로 쓰이는 탄탈, 일명 콜탄은 분쟁이 심한 콩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전자 통신 업계는 워낙 복잡한

전자통신 공급망 구조에서 생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들의 생산 기원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공급망 구조의 투명성을 최대로 높여 문제점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자세한 활동 관련 정보는 제5장 업종 별 동향과 활용 전망 중 제3절 전자

통신 업종의 업계 활용 현황과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21) 테드 스미스, 데이빗 A. 소센펠드, 데이빗 N. 펠로우 외, 세계 전자산업의 노동권과 환경 정의,

공유정옥 외 역, 메이데이,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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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굴 업종의 위험과 기회

1. 기업 경영 측면22)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사업 운영을 할 때,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지만 그 사업 운

영이 초래할 많은 위험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 다양한 지역에서 개발 사업 운영을 하는

원자재 채취를 하는 채굴 기업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주민(Indigenous people)23)과

관련한 문제를 겪게 된다. 채굴 업종의 주요 사업 활동지는 선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 위험 측면

세계화에 따른 국제 경제 영향에 대한 관심이 다국적 기업 운영이 영향을 미치는 선주

민에 집중되고 있지만 선주민에 대한 국제적 기준, 법적 기준 등은 부족하기 때문에 다국

적 기업의 활동들은 자주 부정적 운동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소유

해온 지역에서 비즈니스 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은, 선주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정부의 공식 정책과, 자신들의 요구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법적, 혹은 정치적 행동을

하는 선주민 주장 사이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

존재의 권리, 독립적 정체성 유지 권리,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서의 자유로

운 활동 등에 관련한 선주민 인구의 사회적 압력과 국제 인권 주장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통적 토지나 자원에 대한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비록 속도는 늦지만 지역과 국

제적 수준에서 통합되고 협상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어 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는 않지만 국내법도 선주민 인구를 보호하는 쪽으로 수립되고 있다. 선주민의 개인적, 집

합적 권리를 인식하는 법적 체계는 토지에 처음으로 정착하고 있는 권리를 인식하는 법

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는데 토착적 권리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가, 지역,

국내, 국제법 등에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규약에서도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그 중 현저

22)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23) 원주민, 토착민 등과 같은 용어로 번역되기도 한다. 선주민들은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지역 주민의 후손들이다. 선주민들은 새롭게 정착해 온 이주민들과 문화, 정치, 법적 가치가 다른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토지, 자원 등에 대한 특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에

는 3억5천만 정도의 선주민들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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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그 권리를 인식하고 있는 국제규약으로는 ILO협약 169이다.24) 선주민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프로젝트들에 대한 논쟁이 증가함에 따라서 세계은행 같은 국제 금융 지원 기

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검토 과정에 선주민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대출 관행에

관련한 운영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선주민 관련 기관들은 특히 서구 나라의 NGO와 함께 일하고 있다. 선주

민 그룹 혹은 이들을 지지하는 지역 사회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선주민 권리 수호에 대

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선주민 지역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국제적, 지역

적 의견 수렴에 성공적으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많은 기관들은 점점 새로운 방식으로 기

업을 감시해오고 있다. 인증 표기를 하는 방식이거나 민사 책임법에 의거하여 법적 소송

을 하거나 불매 운동을 벌이거나 한다. ILO나 미국 연방인권법원위원회(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Human Rights Court)와 같이 국가,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 국내법과 국

제 조약에 기반하여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미국과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선주민 권리

위반을 했다고 의심되는 다국적 기업의 법적 책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캐나다와 오스

트레일리아 등지의 나라들에서는 법원이 선주민에 대한 법률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

러한 경향은 점점 법적 체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선주민에 대한 특별한 법적 의무는 법으

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인 기관 같은 게릴라 방식의 활동 운동도 나타나고 있다. 캐나다로부터 오스트리

아, 에콰도르, 나미비아 등에 걸쳐서 선주민 운동 기관들은 토지의 전통적인 권리, 문화와

비공식적 합의를 위해 국가와 대립하고 있고, 이러한 그룹들은 많은 기관들을 통해 국제

적으로 대변되고 있다.

2) 기회 측면

채굴 사업에서 인권영향평가나 선주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려는

기업들에게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통한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선주민 인권과 권리에 대

한 기준을 지원하는 기업은 고객, 주주, 시민운동가, 국내 법규에 의해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 캠페인이 진행될 때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방비 상태로 사업 운영하

24) 전통적으로 소유되고 사용되고 있는 토지, 지역, 자원의 환경적 건강, 문화적, 종교적 중요성을 가

진 지역 보호, 선주민들의 문화적, 신체적 보전, 이러한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의 의미 깊은

참여, 선주민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관련 기관의 유지와 활용, 법체계 하에서 차별로부터의

자유와 평등한 보호 . 또한 선주민들은 소수자 권리에 해당하는 국내법, 국제법, 국제규약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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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업보다 수월하다.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나 다자간 투

자 보증 기관, UN같은 국제기구나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나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같은 대륙별 재무 기관들에게

로의 접근성도 향상 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해당 기관들의 성실성(Integrity)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주민들의 장기적, 문화적, 경제적 생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그 원칙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은 갈수록 설

득력을 더해 가고 있고, 선두 기업들은 이 기관들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원

칙 기준들을 잘 지키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연기금이나 투자 은행 같은 북반구의 대규모 투자 기관들은 점점 선주민에 영향을 미

치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윤리적 투자 기준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나라들은 그

러한 기관들에게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한다. 따라서 선주민에 대한 책임

성 있는 기업 관행을 실행하는 기업들은 투자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과거

에 호주의 어떤 원자재 채취 기업들은 “정치적 불명예” 때문에 철저하게 새로운 자원 지

역에 접근이 차단되었다. 소비자나 시민의 캠페인, 미국 법안의 제재 등은 브라질, 나이지

리아, 버마, 캄보디아 등지의 나라들에서 인권과 선주민의 권리를 위반하는 다국적 기업

들을 공격해 왔다. 과거에 불명예스러운 일로 제재를 당했던 기업들은 점점 새로운 시장

이나 자원 획득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몇몇 정부들은 어떤 프로젝트의 입찰 업체로서의 기회를 줄 때 선주민 권리나 인권 관

련 관행에 좋은 모범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선주민 지역 커뮤니티와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러한 관계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업 운영을

위한 사회적 허가를 얻는데 중요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점

점 감소해 가지는 천연 자원을 얻기 위한 원자재 채취 업계에서는 이 측면이 상당히 중

요하다.

2. 인권 측면

전 세계 인구 중 35억은 석유, 가스, 광물이 풍부한 나라에서 살아간다. 좋은 거버넌스

가 있을 때 자원개발은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

할 수 있다. 반면 거버넌스가 취약할 때 자원개발은 부패와 갈등을 낳으며 빈곤을 재생산

한다. 이른바 자원의 저주가 작동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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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와 선주민 권리

나이지리아의 니제르강 삼각주 지역에 거주하는 오고니 사람들에게 석유는 빈곤, 기아,

질병과 착취를 의미할 뿐이었다. 이들은 석유의 축복이 아니라 석유의 저주를 체험했다.

나이지리아 오고니 지역에서 쉘이 석유를 발견한 건 식민지 시절인 1958년이었다. 그 후

오고니 지역의 유전에서 쉘은 총 300억 불의 석유를 뽑아 올렸다. 오고니 지역에 산재한

100개도 넘는 유정(oil well)에서 1976년에서 1991년까지 15년간 3천 번 넘게 석유유출(oil

spills)사고가 발생해서 1회당 평균 700배럴이 샜다. 물론 그때마다 인근토지와 수자원이

심하게 오염됐다. 또한 하루 평균 11억 입방피트의 가스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타오르며 화염을 뿜어낸다. 오고니 지역에는 가스화염으로 인한 재 때문에 1년

에 1달씩이나 산성비가 내렸다. 중앙정부는 재정수입이라도 건졌지만 소수민족 오고니 족

은 자원의 혜택을 경험하지 못한 채 석유개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으며 이를 오고니

사람들은 ‘쉘(Shell)’이 아니라 ‘헬(Hell,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소수민족의 설움을 안고 마냥 당하기만 하던 오고니 족 사람들은 92년 사로-위와(Ken

Saro-Wiwa)를 대표로 오고니 인민 생존운동(Movement for Survival of Ogoni People, 이

하 MOSOP)를 결성한다. MOSOP는 1993년 1월 4일 무려 3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평화

집회를 개최하며 비장한 결의를 다진다. 오고니 족이 다 합쳐도 50만 명밖에 안 되기 때

문에 바깥출입이 가능한 오고니 사람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참가한 셈이다. 1993년

오고니 족의 대규모 저항에 직면한 나이지리아 군사독재정부는 계속 강경진압책을 쓴다.

특히 1993년 3월 쉘이 직원들을 철수시키자, 재정수입의 80%를 석유수입에 기대던 나이

지리아 군부정권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해 4월 30일 드디어 군대가 동원돼 발포

한다. 이때부터 1993년 말까지 종족분쟁으로 위장된 무자비한 방화와 자의적 처형 등 정

부군의 중대한 인권유린행위가 지속된 결과 무려 750명의 오고니 사람이 죽고 3만 명 넘

는 사람이 집 없는 난민신세로 전락한다. 나이지리아 군부정권은 켄 사로-위와를 가택연

금, 여권압수, 자의구금 등의 방법으로 탄압하다 1994년 5월 오고니 족 지도자 4인에 대한

살인공모 혐의를 뒤집어씌워 구속재판에 넘긴다. 사로-위와는 1995년 10월 31일 사형을

선고받고 11월 10일 처형된다.

마침 당시 런던에서는 남아공 만델라 대통령의 주재 아래 영연방정상회의가 열리고 있

었다. 영연방정상회의는 11월 9일에도 사로-위와 처형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나이지리아는

사로-위와와 9인 ‘공범’의 처형을 다음 날 전격적으로 집행한다. 이에 영연방회의는 나이

지리아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고 UN 등 국제사회도 다양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쉘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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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지역의 환경재앙 고발에 대해 부인과 변명 등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일관한

다. 나중에 쉘은 오고니 지역 출동군대에 급식비 등 물자지원을 한 것이 드러난다. 출동

군대의 발포, 방화 등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범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긴 것이다. 쉘은

오고니 사람들의 반대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오고니 지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25)

2) 보안 경비와 안전

석유가스 개발, 운송용 파이프라인 건설, 광산 개발 등은 보안 경비 수요가 크다. 석유

가스전 시추와 개발, 생산과 정제, 파이프라인 가설과 수송은 고가의 장비와 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자본집약적 사업이다. 당연히 고가의 장비와 시설은 물론 생산물과 부산물을 보

호하기 위해 외부인의 접근 차단과 내부인의 손괴 예방 등 고도의 경비보안활동이 요구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직원과 지역주민의 신체의 자유 기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상

존한다는 데 있다. 자원기업들은 특히 사업용 토지확보 및 사업설계 과정에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선주민단체들의 만만찮은 반대와 저항에 부닥치기 쉽다. 지역사회의 반대와 저

항은 결국 자원개발 기업을 감싸주는 자국정부를 향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원부국의

권위주의적 정부는 자원기업과 함께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에서 반대주민, 특히 지도자급 인사들이 회유, 협박, 폭행, 납치, 고문, 살해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더욱이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한 반대와 저항은 송유관이나 가스관 건설

현장을 따라 수백,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갖는다.

추진일정에 쫓기는 자원기업으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지국 군경을 동원

해서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반대와 저항이 예상되지 않더라

도 현지국 정부와 처음부터 군대의 보안경비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드물

지 않다. 이유와 배경이 무엇이든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면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이 사실이다. 특별히 교육훈련을 받거나 엄격하게 통제받지 않는 이상 군대는 보안경비업

무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사설 보안경비업체도 다르지

않다. 보안경비 활동의 성격상 일정한 물리력 행사가 불가피하고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보안경비 활동의 주체가 누구이건 상관

없이 보안경비 활동은 인권의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26)

25) 곽노현,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인권(2)”,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8호, 2009년 5-6월호.

2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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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업종의 위험과 기회

1970년부터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자율규제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기반하여 국제

기구 차원에서 기업의 인권책임에 관한 규범이 제정되었고, OECD 가이드라인과 ILO 다

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UN 글로벌콤팩트가 그 성과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자발적인 국제규범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가 주요 인권현

안이 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업의 사회책임 개념의 등장과 각 업종별로 자발적으

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1. 자발적 인권기준 수립 및 준수

최초의 중요한 변화는 1980년대 미국에 근거한 의료제조자들과 판매상들의 행동기준의

채택이었다.27) 이후 선진국의 NGO를 중심으로 아동노동이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기 위

해 투자대상국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노동․환경 관련법규를 개정하려 했으나 성과를 거

두지 못하자 다국적 기업에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였다. 소비자 운동차

원에서 해당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이러한 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28)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게 되면

서 자신들이 윤리적인 기업임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레이블(Label)과 행동강령이라는 방식

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29) 레이블은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과정을 손쉽게 전

달해주는 표시인데, 예를 들면 공정 무역 레이블(Fair Trade Label)을 사용하면 이것은 제

품이 노동착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및 산업의 자발적인 인권기준 수립 및 준수방식은 효과성의 면에서 자발

성을 근거로 하는 점과 개념의 모호성이 오히려 광범위한 준수를 기대할 수 있게 하며,

공개적으로 설정한 준칙이므로, 특히 공개기업들의 경우, 투자행위에 있어서 주주, 소비자,

투자자, 미디어 등의 사실상의 주요한 통제 속에 놓이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30)

27) P. Redmond, “Transnational Enterprise and Human Rights: Options for Standard Setting and

Compliance”, International Lawyer, 37-1, 87-88쪽.

28) 임석준․최성호, “다국적 기업의 행동강령과 글로벌 표준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연구」, 제9집

1호, 2006, 106쪽.

29) 위의 글, 108쪽.

30) P. Redmond, 위의 글, 90-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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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자발적 행동강령에

대한 인증방식이 발전해오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영향력을 증대시켜오고 있다.

2. 업종별 자발적 인권 가이드라인

아래 표에서 나타나듯이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기업에서 출발하여 협회와 NGO의 참여

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기업의 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

다. 물론 정당성의 부여방식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확

실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제성을 띈 시스템

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방식은 기업 인권책임에 있어 주요한 흐름

으로 계속 자리 잡아 나갈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이 기업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

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PR수단에 불과하

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해 인권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해당 가이드라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로 가이

드라인을 이행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정당성의 확보가 관건이 되어왔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의 정당성은 다음과 같은 정책 사이클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31)

(1) 기준제정(standard setting)

(2) 제정된 기준의 감시(Monitoring)

(3) 기준의 준수(compliance)

(4) 불응에 대한 제재(sanction)

이 4단계의 정책 사이클이 잘 지켜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이드라인은 인증

(certification)을 받게 되는 것이다.32)

31) K. Nadvi and F. Waltring, “Making Sense of Global Standards”, in Schmitz Hubert (eds.), Local
Enterprise in the Global Economy, New York: Edward Elgar Publishing, 2004, 58쪽. (임석준․최성

호, 위의 글, 108쪽에서 재인용)

32) 임석준․최성호, 위의 글,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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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사례 주요행위자 비고

1세대 표준제도:

기업행동강령

나이키, 리복 등 다국적 기

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업체

에 요구하는 강령

다국적 기업

과 협력업체

당사자의 자발적 모니터링:

강령 형성은 매우 용의하나

정당성이 취약

2세대 표준제도:

협회가 주도하는

부문별 강령과

레이블

국제상공회의소(ICC)34),

Eco-tex35) 등, 기업의 협회

에서 제정하는 규약(Code)

과 레이블(Lable)

협회 협회를 통한 제2자(Second

Party) 모니터링:

강령형성은 용의하나 정당성

이 취약

3세대 표준제도:

기업이 제정하는

국제표준

ISO14000, 26000,

환경관리표준

ISO,

국가별 표준

기구,

선진국 기업

제3자 모니터링을 통한 인증:

강령 형성 어렵지만 정당성이

높음; 현지사정에 맞는 구체적

기준 수립이 어려우며 공급망

협력업체에 대한 강제성 결여

4세대 표준제도:

기업과 NGO가

만드는 부문별

규약과 레이블

공정무역(Transfair)36), 산림

보호회의(FSC)37)

등의 NGO가 주도하며 시

민단체가 참여하는 부문별

표준

NGO 인증기구, NGO 통한 제3자

모니터링:

합의가 매우 어려우나 정당성

강력

5세대 표준제도:

삼자가 규정하는

포괄적 사회기준

SA800038), FLS, 윤리적무

역운동(ETI)39) 등

공공부문-NGO-기업의 삼

자협의를 통해 만들어내는

사회적 표준

정부,

다국적 기업,

NGO

인증기구 통한 제3자 모니터

링:

공신력 가장 높지만 표준제정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간의 합

의가 어려움

<표 4> 국제 표준의 유형33)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운동들의 강점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의 감시기능에

가이드라인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가 맡겨져 있다. 최소한의 시장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가이드라인이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보고서가 투명하게 공개

되고 이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감시기능이 어디서나 작

33) K. Nadvi and F. Waltring, 위의 글, 74-75쪽. (임석준․최성호, 위의 글, 109쪽에서 재인용)

34)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ttp://www.iccwbo.org)

35) http://www.ecotex.com

36) 공정무역 관련 비영리기관이다. (http://www.transfairusa.org)

37)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에 대한 인증시스템을 시행하는 비영리기관이다.

(http://www.fsc.org)

38) http://www.sa-intl.org

39) 윤리적무역운동(Ethical Trading Initiative). (http://www.ethcaltrad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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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한다는 보장도 없으며 각 기준들이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했다고 해서 해당기업이 인권

침해의 가능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도 현실이다.

많은 사례에서 발견되듯이, 실제 인권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제3세계 국가에

서 해당기업이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하여 독립된 전문가에 의

한 모니터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역량을 갖춘 시민사회나 해당 기업의 인권침해

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미디어가 부재하다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근거한 가

이드라인은 정당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은 기업이 자기가 만든 기준에 대해 스스

로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40) 독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인증시스템의 확보되

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각 기준마다 강조하는 것이 NGO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다.

NGO의 문제제기로 인해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은 이제 NGO의 인증 없이는 그 정당성

과 권위를 유지하기 힘든 시대가 된 것이다.41) UN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를 직

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UN 규범 초안’이 과거 이야기가 된 상황에

서, 기업과 NGO 사이의 긴장 및 협력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이

당분간 기업인권책임과 관련된 국제기준의 주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들이 강제성을 가진 기업인권책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시장의

감시기능이 초국적 차원에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의 기능을 긍정하는 가운데 NGO의 협력과 기업의 자발적 기준 이행을 전제

한 초국적 민간 거버넌스로서 발전하고 있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국제 자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42)는 점에서 현실에 기초한 발전가능성과 문제의 발생 주

체에게 해결을 기대하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0) 임석준․최성호, 위의 글, 108쪽.

41) 위의 글.

4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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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기업이나 각종 산업계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대면하게 되는

여러 위험과 기회 요소들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응 방식은 일반 산업,

금융 투자 산업, 전자 통신 산업, 채굴 산업 및 기타 산업별로 업계 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여러 위험과 기회 요소들은 기업 경영 측면과 인권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 산업 전반에서는 기업의 환경적, 사회적, 기업 지배구조 분야 책

임을 중요시 하는 여러 사회책임투자 지수의 등장으로 기업의 비재무적인 측면이 더욱더

중요해 지고 있다. 같은 산업에 속해 있는 다수의 기업들은 공통으로 직면하는 인권 문제

들에 대해 공동으로 인권 경영에 대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

고 있다. 구체적 형태는 업종이나 분야별 공통의 자율적 이니셔티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들은 공동 행동을 통하여 공통으로 직면하는 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학습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적도원칙과 UN이 주도하

는 여러 이니셔티브가 있고, 전자 통신 업계에서는 전자산업 행동강령과 세계 e-지속가능

성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채굴 산업에서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과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등이 있다. 기타 업종별 다양한 이니셔티브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

외 선진 기업들과 산업계 움직임들은 국내 기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

임에 대한 국내 일반 산업과 업종 별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업계에서의 현재 활용 현황

과 향후 발전 전망을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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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산업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1) 사회책임투자 지수

사회책임투자 기금은 사회 이슈와 환경 이슈에 특히 관심이 많은 투자자 집단에 호소

하기 위한 틈새 상품으로서 출범했다. 이러한 고려는 특히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위험 측

면에서 점점 더 주류로 편입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잠재적 위험으로서의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나 인권 문제는 아직 한참 뒤떨어져있다. 하지만 앞 장에서 언급된 UN 책임

투자원칙의 활동을 볼 때 향후에 사회적 요소인 인권, 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우선 전통적인 재정 분석을 통해 기업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각

항목에 규정된 사회적, 윤리적, 인권, 환경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일부 지수들은 자

동적으로 담배 등과 같은 부문들을 배제한다. 투자자들은 이 정보를 통해 자신의 투자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혹은 지속가능한 기업에 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1) 사회책임투

자 기금, 대규모 기관 투자자, 상호 기금 매니저, 개인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수에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인권 범주는 사회책임투자의 여러 고려 사항 중 하나이다. 일부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이

최소한의 인권 지수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책임투자는 아동노

동 금지와 같은 구체적 인권의 승인 여부가 절대적인 필요조건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총체적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준수

해야만 하는 인권 요구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바는 없다. 또한, 한 기업

이 인권 부문에서는 사회책임투자의 최소 기준만 충족시키더라도, 환경 기준이나 강력한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다른 부문에서 긍정적 성과를 가지고 있다면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다.

지수에는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World Index, 이하

DJSI), 파이낸셜타임즈 지속가능성 지수(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4 Good Index,

1)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는 사회투자포럼 홈페이지 (http://www.socialinvest.org/Areas/SRIGui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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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SE4 Good), 캘버트 사회 지수(Calvert Social Index), 에시벨 지속가능성 지수(Ethibel

Sustainability Index Global), 도미니 지수(Domini Social Equity Index) 등이 포함된다. 하

나의 사회책임투자 기구가 지역별, 부문별로 여러 개의 사회책임투자 지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사회책임투자에서는 노동권이 다른 인권 영역보다 자주 언급된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직장에서의 차별금지 원칙,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권이 특히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그

뒤를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가 잇는다. 가정생활에 대한 권

리도 사회책임투자 범주에서는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권리 부

문에서 사회책임투자는 선주민들이 문화생활, 과학 발전 혜택에 참여할 권리 및 발전에

대한 권리를 기업이나 집단적 이니셔티브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더 많이 고려한다.

다음은 각 지수의 개요이다.

<캘버트 사회 지수> 이 지수는 2000년 6월에 설립되었다. 캘버트 사회 지수는 미국

에 기반을 둔 사회 책임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엄밀하게 구성된 척도

이다. 캘버트는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아멕스에 상장된 미국의 1,000대 대기업을 가지

고 시작한다. 2006년 9월 현재, 캘버트 사회 지수는 미국을 기반으로 한 641개의 사회책임

대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2)

<도미니 지수> 1991년에 만들어진 이 지수는 사회/환경 범주를 사용하여 선정한 400

개 기업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KLD 연구분석(KLD Research&Analytics, Inc.)기관에서

지수 평가법을 개발한다.3)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 1999년도에 개발된 이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지속가능성 추구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우존스, 스톡스(STOXX Limited), 샘 그룹

(SAM Group)은 함께 경제, 환경, 사회 범주에 기반한 일련의 지수를 개발한다.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는 현재 국제 지수, 유럽 지수, 유로 지수, 북미 지수, 미국 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한국 지수가 발표 되었다. 각 지수별로 포괄하는 기업의 수는 서

로 다르다.4)

<에시벨 지속가능성 지수> 2002년 개발된 이 지수는 에시벨 지속가능성 범주를 충족

시키는 162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시벨 지수는 국제, 미주, 유럽, 아시아-태평양의

2) 캘버트 사회 지수에 대해서는 캘버트 홈페이지(http://www.calvert.com)와 관련 기업 사이트 참조.

3) 도미니 지수에 관한 대해서는 도미니 홈페이지(http://www.domini.com)와 관련 기업 사이트 참조.

4) DJSI 지수에 대해서는 DJSI 홈페이지(http://www.sustainability-indexes.com)와 관련 기업 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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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 지역별 지수로 구성되어 있다.5)

<파이낸셜타임즈 지속가능성 지수> 이 지수는 2001년에 만들어진 증권 시장 지수이

다. 전 세계적으로 승인된 기업 책임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이들 기업

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 FTSE4Good 지수는 전 세계, 유럽, 미국, 일본, 영국을 포괄

하는 여러 개의 척도 지수로 나뉜다.6)

① 노동권

5개 지수 모두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직장에서 비차별의 원

칙,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의 권리, 가정생활의 권리를 인정한다. 아동노동 및 강제노

동 금지, 최저임금 권리, 업무 평등성 등은 4개 지수가 지지한다. 3개 지수는 휴식과 여가

의 권리를 명시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권리는 2개 지수가 고려한다. 직업훈련을

비롯한 노동할 권리는 직원 훈련 및 직원 개발의 맥락에서 5개 지수 모두 제한적으로 지

지한다. 노동권의 승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조사나 집단적 이니셔티브 조사에서 보인 양식

을 따른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대한 권리는 집단적 이니셔티브나 기업 조사와 비교할 때

사회책임투자 지수에서 특히 높은 고려를 받는다.

<비차별> 5개 지수 모두 기업을 평가할 때 비차별 여부를 고려한다. 다우존스 지수,

파이낸셜타임즈 지수, 에시벨 지수가 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의 정책 혹은 성과 지

표 여부를 살핀다. 캘버트 지수와 도미니 지수는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정책뿐만 아

니라 고위 관리직에 여성이 임명되는지와 같은 비차별의 긍정적 증거도 살핀다. 예를 들

어, 캘버트는 또한 임금, 승진, 종신직 여부, 혜택, 훈련 등에서 비차별 이슈를 분석한다.7)

<안전한 작업 환경권> 5개 지수 모두 안전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다. 대

부분은 정책,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 사고율과 같은 실적을 통해 이를 측정한다. 다우존스

지수는 측정 도구의 하나로 ILO의 안전한 작업 관행 규정 준수 여부를 활용한다. 다른 4

개 지수는 사고율과 같은 작업장 안전 관행의 실제 실적을 본다. 캘버트 지수는 또한 직

장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기준 및 정책을 고려한다.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의 권리> 5개 지수 모두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를 고려한다. 다우존스 지수와 캘버트 지수는 기업이 ILO에서 규정된 대로 결

사와 단체교섭을 허용하는지를 보며, 파이낸셜타임즈 지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5) 에시벨 지수에 대해서는 에시벨 홈페이지(http://www.ethibel.org)와 관련 기업 사이트 참조.

6) FTSE4Good 지수에 관한 정보는 FTSE4Good 홈페이지(http://www.ftse.com/Indices/FTSE4Good

_Index_Series/index.jsp)와 관련 기업 사이트 참조.

7) Calvert Issue Brief on Workplace Practices, Company Website, December 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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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규정하지는 않는다. 에시벨 지수, 도미니 지수, 캘

버트 지수도 노조와 기업의 관계를 고려한다.

<노동에 대한 권리> 직업 훈련 규정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개 지수 모두 직업 훈련과 직원 개발 규정에 관하여 협소하게 노동에 대한 권리

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더 광

범위한 범주를 적용하는 것은 다우존스 지수, 에시벨 지수, 도미니 지수의 3개 지수뿐이

다. 다우존스 지수는 기업의 노동자 해고 상황을 고려한다. 에시벨은 “기업이 고용을 창

출하고 유지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도미니 지수는 그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했는지 여부

를 살피지만, 미국의 제조업의 현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는 “한 기업 혹은 다른 기업에서

평생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최대한 투자했는지”를

고려한다.

<가정생활과 직장의 균형> 5개 사회책임투자 지수 모두 가정생활의 권리를 장려하는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캘버트 지수는 가정친화 프로그램을 추구한다. 다우존스 지

수, 파이낸셜타임즈 지수, 도미니 지수는 특히 출산휴가와 양육휴가를 언급한다.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는 또한 탄력적 노동 시간, 양육비 지원, 업무 공유, 경력을 위한 휴식 혹은

출산비나 양육비 지원처럼 법적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탄력적 노동 조정이나 가정생활 혜

택을 주는 기업을 높이 평가한다.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철폐> 5개 지수 중 4개 지수(캘버트, 도미니, 다우존스, 파이

낸셜타임즈)가 일정 정도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를 고려한다. 캘버트는 “아동노동이

나 강제노동을 사용하거나 특정 직원을 차별하거나 독립적인 노조를 탄압하거나 선주민

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제공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본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을 포함시키는 것을 피한다.

다른 지수들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다. 회사의 협력업체와 관련해서는 파이낸셜타임즈

지수가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에 관한 ILO협약에 근거한 정책 혹은 규정을 살피며 캘버트

지수는 의류나 신발 제조업체와 같은 특정 산업 부문 투자를 승인할 때 강제노동이나 아

동노동 금지가 포함된 하청업체 윤리강령을 최소 기준으로 요구한다.

<적정 생활수준 유지를 비롯한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 에시벨, 캘버트, 도미니, 파이

낸셜타임즈 지수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 에시벨, 캘버트, 도미니 지수는 지

속가능한 혹은 “공정한” 임금을 추구한다. 파이낸셜타임즈 지수는 기업의 협력업체가 ILO

의 임금 기준을 충족시키는지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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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권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

노동권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지수의 승인은 집단적 이니셔티브나 기업 조사결

과와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3개 지수는 자기결정권, 문화생활 참여, 과학 발전의 혜택에

대한 권리,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혹은

모멸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고려한다. 3개 지수는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유심히 살펴본다. 의식주의 권리, 건강권,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를 비롯

한 경제/사회적 권리를 지지하는 이니셔티브는 더 적다. 구제권과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

는 이니셔티브는 2개이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는 집단적 이니셔티브와 유사한 방식

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 집단적 이니셔티브와는 반대로,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논하지 않는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자기결정권과 과학 발전의 혜택,

저작권 보호의 권리에 집단적 이니셔티브보다 약간 더 비중을 둔다. 또한 기업 조사결과

보다는 훨씬 더 강조한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선주민의 권리에 특히 지지를 표명한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또한 발전에 대한 권리와 기업이 활동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공헌 의무를 강력한 언어로 표명한다. 지역사회의 개발 필요에 응하는 잘 고안된 자선 프

로그램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개인의 안전> 다우존스, 캘버트, 도미니 지수는 기업이 고문, 잔혹하거나 비인간적

인 혹은 모멸적인 처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이 문제를 표명하는

언어는 다양하지만, 모든 지수가 일반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을 것을 추구한다. 다우존스

지수는 직원의 안전에 관한 정책을 추구한다. 캘버트 지수는 기업이 직장 폭력을 해결하

기 위한 기준을 개발할 것을 장려한다. 도미니 지수는 덜 직접적이지만 직원 폭행과 학대

를 노동 고려사항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개인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연관이 된다.

<발전에 대한 권리> 도미니, 에시벨, 캘버트 지수는 발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 언급한

다.

<선주민의 사전 통보 승인 권리를 비롯한 자기결정권> 캘버트, 도미니, 파이낸셜타임

즈 지수는 선주민의 사전 통보 승인을 비롯한 자기결정권을 기업이 승인하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문화생활 참여, 과학 발전의 혜택, 저작권 보호의 권리> 캘버트, 다우존스, 도미니

지수가 기업이 해당 국가나 선주민이 과학 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존

중하는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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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대한 권리> 다우존스, 캘버트, 도미니 지수는 건강권에 대

해 언급한다.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 도미니와 다우존스 지수가 기업이 연금이나 퇴직금의 형

태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권리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교육에 대한 권리> 도미니 지수만이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한다. 하지

만 이도 이를 기업의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적절한 의식주에 대한 권리> 기업이 주택 제공에 기여할 경우 도미니 지수는 이를

우호적으로 선별하며 캘버트 지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검토할 때 기업이 적절한 주택

을 제공하거나 지원하는지를 고려한다.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포함 법 앞에 평등하고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도미니 지수는 인권 유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를 지원하며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the

Alien Torts Claims Act)을 지지한다. 캘버트 지수도 기업의 사회적 분석의 하나로 인권

유린에 대한 국내 구제를 긴밀하게 검토한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도미니 지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도미니 지수는 인터넷 산업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투자자 공

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유사하게 캘버트 지수도 특히 중국에서의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업의 영향과 관련된 광범위한 옹호 활동을 펴왔다.

③ 책임성 및 외부 참여

책임성에는 보고와 협력업체 관리가 포함되고, 외부 참여에는 영향평가를 비롯한 지역

사회 협의와 자선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보고> 캘버트, 다우존스, 에시벨, 파이낸셜타임즈 등 4개 지수는 기업이 인권정책과

실행에 대해 보고하는지, 이러한 보고가 공개되는지를 고려한다. 다우존스 지수는 또한

노동이나 인권 관련 이슈들에 대해 직원들이 논평할 수 있는 내부, 비밀 보고 메커니즘을

추구한다. 캘버트 지수는 GRI에 의거해서 보고하는 기업을 선호한다.

<협력업체 관리> 5개 지수 모두 협력업체에서의 인권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 지수는 특정 유형의 기업 조사에 한정한다. 다른 4개 지수는 산업 부문 불문, 모

든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관리를 고려하는 듯하다. 다른 이슈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

관리는 절대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업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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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협의> 5개 지수 모두 기업의 지역 사회 협의나 관계를

검토한다. 다우존스, 도미니, 파이낸셜타임즈, 캘버트 지수는 인권 영향 평가나 지역사회

의 사전 활동 승인을 요구한다. 에시벨은 지역사회 관계만을 언급하며 위험이나 영향 평

가는 언급하지 않는다.

<자선 프로그램> 5개 지수 모두 기업의 지역 사회에 대한 자선 활동을 평가한다. 도

미니 지수는 이를 의무 수준이라고까지 표현한다.

④ 부패 방지

캘버트, 다우존스, 파이낸셜타임즈 지수가 기업의 뇌물 및 부패 방지 정책이나 실행을

분석한다. 파이낸셜타임즈와 다우존스 지수는 기업이 관련 정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를 검사한다. 캘버트 지수는 뇌물 및 부패와 관련, 기업의 정책, 프로그램, 실제 준수 기

록을 살핀다.

⑤ 출처

사회책임투자 지수에서 활용되는 인권기준에 대한 출처 및 그 출처에 대한 준거는 다

음과 같다.

<ILO>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ILO협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다. 5개 지수 모두 이를 인

용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캘버트, 다우존스, 도미니, 파이낸셜타임즈 지수가 세계인권선언을

언급한다.

<OECD 가이드라인> 다우존스, 도미니, 파이낸셜타임즈 지수가 다국적 기업에 관해

OECD 가이드라인을 언급한다. 도미니 지수는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기 위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활용한다.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기업이 국제 기준에 지지

를 표명했는지를 확인하거나 기업 평가 도구로 이러한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이 출처를

원용한다.

<기타 자발적 이니셔티브> 다른 출처들도 종종 나타난다. 캘버트 지수는 지속가능성

보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을 높이 평가하며 기업이 FLA나 SA8000에 참여하

는지를 고려한다. 파이낸셜타임즈 지수는 노동 기준의 긍정적 지표로 글로벌콤팩트 회원

여부를 고려한다. 자발적 이니셔티브는 일부 사회책임투자 지수에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

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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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요약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집단적 이니셔티브와 개별 기업의 인권 고려사항의 대부분을 반

영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서는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을 조직하고 참여할 권리,

직장에서 비차별의 원칙,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 대한 권리,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최저임금에 대한 권리, 직장에서의 평등, 가정생활의 권리 등 노동권이 큰 지지를

받는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서는 3개 지수가 자기결정권, 문화생활, 과학 발

전의 혜택에 참여할 권리, 개인의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고문 혹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인 혹은 모멸적인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고려한다. 3개 지수는 발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조사하며 기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기여한 기업을

선호한다. 심지어 이를 도덕적 의무라고까지 높인다. 일부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또한 자

발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 인권 행위라고 본다. 2개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FLA나 글로벌콤팩트와 같은 자발적 이니셔티브 회원사를 선호한다. 그리고 기업이 특정

자발적 집단적 이니셔티브의 회원일 경우 협력업체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추정한다. 요

컨대, 사회책임투자 지수는 기업이나 집단적 이니셔티브와 동일한 전반적 유형을 따르지

만 선주민과 개발에 더 강조점을 둔다.

2) SA8000

사회책임8000(Social Accountability 8000, 이하 SA8000)은 미국노동부 산하 노동문제 연

구 기관인 국제사회책임(이하 SAI)에 의하여 개발된 양질의 노동조건을 위한 세계적 사회

책임기준이며 인증시스템규격이다.8) 의류회사 갭(Gap Inc.)은 의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

으로 따라야 할 국제노동기준의 으뜸으로 SA8000을 꼽는다.9)

사회책임 8000이 제정된 배경에는 1990년대 제조업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그에 대

한 폭로가 있었다. 1993년 5월, 태국에 있는 케이더(Kader) 장난감 공장에 큰 화재가 나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노동자 188명이 숨지고, 불길과 연기를 피해 3, 4층 창문을 통해 뛰

어내린 469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 여자아이들이었다.

이 공장은 노동자들이 장난감을 훔쳐간다는 이유로 문을 안쪽에서 잠가뒀고 화재경보기

나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았다. 같은 해에 중국 심천의 봉제인형공장에서도 불이나 87명이

8) SA8000 웹사이트(http://www.sa-intl.org); 국가인권위원회, 행복한 일터를 위한 인권경영입문,

2008, 86-88쪽 참조.

9)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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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고 46명이 크게 다쳤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 시작된 안전한 장난감 생

산을 위한 캠페인은 점점 확대되어 1995년 국제자유노련(ICFTU)이 동참하였고 97년에는

아일랜드와 영국으로 확대됐다. 한편, 세계 최고의 스포츠용품 업체 나이키는 1996년 미

국잡지 <라이프>에 12살 파키스탄 소년이 나이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축구공을 바느

질 하는 사진이 실리면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고 주가와 매출급락이라는 고통을 겪었

다.10)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국제적으로 노동조건에 대한 관심과 규제에 대한 논의

와 NGO와 기업들에서는 기업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정 움직임이 활발하였다.

SAI는 SA8000 개발 과정에서 노조의 대표, 인권관련 조직, 하계, 소매업자, 제조업자,

계약자, 컨설팅, 회계, 기준 조직들과 협력하여 1997년 제정 공표하였다. 2001년 개정하였

는데, 아동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동금지, 노동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노동 경영시스템 등이 포함되어있다.11)

고용주에게 SA8000의 인증을 하고 감사하는 기관은, SAI와 계약을 맺은 사회책임인증

서비스(Social Accountability Accreditation Services, SAAS)이다. SA8000의 인증지속기간

은 3년이며, 인증을 받은 뒤에도 6개월 간격으로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자격이 유지된

다. 2008년 6월까지, 67개국, 67개 업종, 총 1,779개의 사업체에서 인증하여 933,272명의 노

동자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었다.12)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사회책임투자기업이나 지속가능경영기업 등 기업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골라내려 애쓰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

들의 수익률이 다른 기업에 비해 높으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 공헌하고 기

업지배구조가 우수하고, 친환경적이기까지 하다면 결국은 경영 성과도 뛰어나리라는 생각

이 기본으로 있는 것이다.

1) 한국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한국거래소(KRX)가 2009년 9월 사회책임투자지수를 발표함에 따라 관련 펀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회책임투자지수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60-70쪽.

11)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책, 86-88쪽.

12) SAAS 홈페이지(http://www.saasaccreditation.org/certfacilitieslist.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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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한 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산출

한 지수를 말한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차 등 70개 종목으로 구성되며 사회책임투자

지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2조9천억 원 수준으로 8,980조원에

달하는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13) 전문가들은 지수 발표로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

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책임투자70지수는 코스피100 등 주요 벤치마크 대비 5p

이상 앞서고 있다.

2) 다우존스 코리아 지속가능경영지수

앞서 언급된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의 다우존스 코리아 지속가능경영지수가 2009년

10월 국내에 한국생산성본부(KPC)와 미국의 금융정보 서비스회사인 다우존스, 스위스의

지속가능경영평가사인 샘(SAM)사에 의해 처음 선보였고, 25개 산업분야에서 41개 기업이

편입됐다.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다우존스를 참조해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는 60억 달러에

이르는데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기업들을 주목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다우존스 코

리아 지수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 기업 관련 내용> 이번에 실시된 첫 평가에서는 42개 산업에서 200개 기업이

평가를 받았으며 지수 편입은 25개 산업분야에서 41개 기업이 포함됐고 24개 산업분야에

서 24개 기업이 산업별 최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특히 전기 산업에는 한국전력공사만이

평가에 포함돼 최소 3개 이상 기준에 미달돼 최우수기업 선정에서 가스 산업과 통합돼

평가됐다. 최우수 기업은 △가스-한국가스공사 △가전 및 여가용품-LG전자 △개인용품-LG

생활건강 △건설-대림산업 △금융서비스-삼성증권 △담배-KT&G △무선통신-SK텔레콤 △

반도체-삼성전자 △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 △산업-엔지니어링 STX엔진 △석유정제-SK에너

지 △섬유 및 액세서리-웅진케이컬 △식료품-농심 △운수-한진해운 △유선통신-KT △은행-

신한금융지주 △일반소매-롯데쇼핑 △자동차-기아자동차 △전기부품 및 장비-삼성전기 △

전자부품-삼성SDI △지원서비스-한전 KPS △철강-포스코 △항공운송-아시아나항공 △화학

-호남석유화학 등이 포함됐다.

<다른 지수와 비교> 한국생산성본부 등 주최 측은 “다우존스(이하 DJSI) 코리아가 한

국 기업들만을 추려낸 지수라고 해서 외국 기업들과 비교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

13) “사회책임투자지수 오늘 첫 출발”, 아시아경제, 2009년 9월 14일자 (http://www.asiae.co.kr

/news/view.htm?idxno=2009091408563107532)



- 111 -

려를 불식시켰다고 설명한다. 다우존스 코리아에 편입되는 개별 회사들의 점수를 'DJSI

월드' 'DJSI 유럽' 'DJSI 북미' 'DJSI 아시아' 등 다른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 편입

된 기업들의 점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다. 또한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

은 아시아 지수의 선진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82.8%, 월드 지수의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9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 DJSI 코리아에 편입된 기업 중 월드 지

수에 편입된 기업들은 71.5점을 기록한 데 비해 코리아에만 편입된 기업들은 59.1점을 기

록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산업별로는 DJSI월드에 속한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용품

산업의 LG생활건강과 건설 산업의 대림산업이 월드 지수의 95%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산업군은 운수 및 항공운송 분야로 월드 지수의 60%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정보공개 부문 평가 결과가 매우 낮았으며 특히 환경 부문 정보

공개는 69%, 사회 부문 정보공개는 72% 수준에 그쳤다

<평가 항목> DJSI 코리아 평가 항목은 공통 항목(43%)과 산업별 항목(57%)으로 구분

되며 각각의 항목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고 있다. 평가·분석을 위한 기

초자료는 △기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기업이 발간하는 지속가능보고서 등 연례

보고서 △해당 기업에 대한 언론보도나 시민단체 의견 등 이해관계자 목소리 △해당기업

과 직접접촉 등 4개 방법을 통해 수집된다. 이렇게 모아진 기초정보들은 '경제,' '환경,' '

사회' 등 3개 측면에서 130여 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를 거친다. 각 측면의 점수는 3분의 1

씩 고르게 반영된다.14)

DJSI 코리아에 편입된 기업들은 자사가 받은 점수를 통해 동종 업계의 타 기업에 비해

130여 평가항목 중 어느 부분이 취약한 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책임 투자

자들에겐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는 배제되었고, 미국과 호주에

이어 국가 DJSI를 갖게 된 것이 한국이 전 세계 3번째라고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측은

DJSI 코리아 지수가 기업 가치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

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기금을 비롯한 사회책임투자기관

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가능경영 국제 라운드의 선

제적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15)

14) “다우존스 한국 지속가능지수, 어떻게 만드나”, 머니투데이, 2009년 4월 28일. (http://news.mt.

co.kr/mtview.php?no=2009042813463279286&type=&)

15) 생산성본부 공식 보도자료. (http://www.kpc.or.kr/intro/kpcnews_view.asp?c_menu=6_6&seq

=4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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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국내 상황에 대한 전망

이처럼 사회책임투자지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시장 대비 수익률이 어

느 쪽이 더 나을지에 쏠리고 있다. 국내에 사회책임투자펀드들이 있기는 했지만 특별한

벤치마크가 없어 코스피200을 벤치마크로 삼던 상황이었는데 향후 이들이 벤치마크를 한

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70지수나 DJSI 코리아로 설정한다면 편입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UN 책임투자원칙(PRI)에 가입한 후 사회책임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70지수는

시장을 북돋고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목적인 비영리 지수인 반면, DJSI는 영리추

구가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70지수는 DJSI와 달리

시장 자체를 개선하는 도구라서 국제기준을 적용하는 DJSI에 비해 국내 현실, 특색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16)

무한경쟁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이해관계자와의 공생을 위해 따뜻한 시장경제

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가 얼마나 양극화나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내에 사회책임투자 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980조원 수준인 사회책임투자 자금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국내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 투자자금인 사회책임투자에서

소외되는 것을 진지하게 걱정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발전이 현실에서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가 투명하고,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가 정의로우며, 환경에 대

한 책임을 의식하는 기업들에만 투자 되는 사회책임투자가 향후 국내 기업의 인권통합경

영을 발전시키고 기업의 투명성, 윤리성, 책임성을 향상시켜 국내 기업의 진정한 국제 경

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16) “막 오른 SRI지수 경쟁”, 내일신문, 2009년 10월 21일. (http://www.naeil.com/News/economy/

ViewNews.asp?sid=E&tid=6&nnum=50318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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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 투자 업종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1) 적도원칙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금융권내에서 자사 영향권 내에 잠재해 있는 인권문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부문별 이니셔티브로 프로젝트 파이낸싱17)에 있어서 사회 및 환경

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대출을 결정하는 금융 산업의 기준이다.

<필요성과 시작> 1991년 UN 환경계획에서 무스타파 톨바전무가 금융계 인사들을 초

청하여 환경문제에 관한 논의를 벌였을 당시 낫웨스트 도이체방크, 로열뱅크오브캐나다,

홍콩상하이은행(HSBC), 웨스트펙에서 온 참가자들은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

러한 국제기구의 움직임과 함께, 1990년대 개발도상국에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바람이 불

자 여기에 진출한 은행들도 공식적인 원조 대신 교통·통신·에너지 등의 인프라건설에 대

거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환경 및 사회적인 이슈가 전면에 부각되었다.18)

<제정 절차와 가입 상황> 은행들의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에서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환경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명시

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많은 은행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을 보고 세계은행 그

룹의 민간부문 대출책인 국제금융공사(이하 IFC)는 2002년 10월 아베엔암로(ABN AMRO)

와 공동으로 런던에서 세미나를 열고 환경단체의 요구사항에 대처하는 요령과 경험을 서

로 나누는 기회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아베엔암로, 시티그룹(Citi Group), 바클레이즈

(Barclays), 웨스트엘비(West LB)등 4개 은행이 작업반을 구성하여 IFC 기준을 토대로 프

로젝트 파이낸스에 적용할 적도19)원칙을 제정하였다. 2003년 6월에 워싱턴 D.C에서 발표

된 적도원칙 선포식 때는 10개 은행이 여기에 참여하여 적도원칙 참여기관(Equator

Principles Financial Institutions, EPFI)이 되었고 이후 3년 동안 40개 이상으로 참여기관

17)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기법의 하나로 사업(project)을 담보로 하여 돈을 대출받는 것으로 사업

이 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탄광, 조선소,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사업의 경우에 사용된다.

(http://100.naver.com/100.nhn?docid=744113)

18) 박훤일, “해외투자와 지속가능발전원칙: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적도원칙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 제31권, 2006, 27-56쪽.

19) 당초 IFC대표와 금융인들이 회동한 장소가 런던의 그리니치였으므로 'Greenwich Principles'로 할

예정이었으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역이 중남미를 비롯한 남반구의 개도국이라서 적도원칙으로 바

뀌게 되었다. 박훤일, 위의 글, 27-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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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였다. 이후 적도원칙 참여기관들은 2006년 7월 초 그동안의 시행경험을 살리고

주요 거래처와 환경단체, 공적기구 대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다 강화된 적도원칙을 채

택하였다.20) 2006년 이미 은행 및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 ECA), 생명보험회

사를 망라하여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80%가 훨씬 넘는 금융기관들이 참여하였으며,

2009년 11월 현재 약 67개사로 확대되었다. 아직 한국계 금융기관은 참여한 곳이 없다.21)

<적용과 활동> 종래 적도원칙은 5천만 달러가 넘는 개도국에서의 대형 프로젝트에

한하여 적용되었기에 나머지 프로젝트는 환경을 해쳐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고, 참

가은행들이 적도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비판이 끊이

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적도원칙은 대상사업의 규모를 1천만 달러로 크게 낮추고

개도국·선진국의 구분 없이 대상사업을 불문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프로젝트

금융자문을 할 때부터 이 원칙을 적용하되, 기존 시설을 개량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적도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원칙의 적용 시기는 자문

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22)

<활용 사례> 이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은행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명확하고 일관

적이고 책임이 따르는 규칙을 적용해 환경적․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데 합의한 것이다.

적도원칙은 기업이 그 영향권 내에서 인권과 환경에 가해지는 위협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기준은 사업프로젝트 관련 대출로 한정되는데, 2003년 6월에 적도원칙을 채택한 초

기 그룹 중 하나인 바클레이즈는 다른 종류의 대출을 평가할 때까지 적도원칙의 정신을

20) 박훤일, 위의 글, 27-56쪽.

21) 이 원칙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Absa Bank Limited, Access Bank, ANZ, Arab

African International Bank, Banco Bradesco, Banco de la 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 Banco

do Brasil, Banco Galicia, Banco Santander, Bancolombia S.A. BankMuscat, Bank of America, Bank

of Tokyo-Mitsubishi UFJ, Barclays plc, BBVA, BES Group, BMO Financial Group, BNP Paribas,

Caja Navarra, Calyon, CIBC, CIFI, Citigroup Inc., CORPBANCA, Credit Suisse Group, Dexia

Group, DnB Nor, E+Co, EFIC, EKF, Export Development Canada, Financial Bank, FirstRand

Bank Ltd, FMO, Fortis Bank Nederland, Fortis Bank NV/SA, HBOS, HSBC Group,

HypoVereinsbank, Industrial Bank Co., Ltd, ING Group, Intesa Sanpaolo, Itau Unibanco S/A,

JPMorgan Chase, KBC, KfW IPEX-Bank, la Caixa, Lloyds TSB, Manulife, Mizuho Corporate Bank,

Millennium bcp, National Australia Bank, Nordea, Nedbank Group, Rabobank Groupm, RBC,

Scotiabank, SEB, Societe Generale, Standard Bank Group, Standard Chartered Bank, SMBC, TD

Bank Financial Group, The Royal Bank of Scotland, Wells Fargo & Company, WestLB AG,

Westpac Banking Corporation, 적도원칙 홈페이지 (http://www.equator-principles.com); 박훤일, 위

의 글, 27-56쪽.

22) “July 2006 The Equator Principles A financial Industry benchmark for determining, assessing

and managing social and environmental risk in project financing 중에서 Scope 부분.”

(http://www.equator-principles.com/documents/Equator_Princi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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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시키고 있다.23) 적도원칙을 고려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한 사례는 2008년 148

건으로 2006년의 76건과 2007년의 12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적도원칙에 기반한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대출 원칙 중 석탄 정책은 반 환경적 방법으로

석탄을 채취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도 불사하겠다는 경고를 담고 있으며, 씨티은행

은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경우 파이프라인이 자연 생태계나

고대 유적지를 지나가면 지역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사전에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HSBC는 광공업, 임업, 화

학업, 물 인프라 관련 산업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에 대해 적도원칙에 입각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엄격한 대출심사를 실시한다.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은 적도 원칙에 따라서 열대림이나 희귀식물의 자생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대한 벌목행위와 이를 통해 생산하는 목재를 구입하는 기업, 해당 벌목 행위에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출을 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투자은행인 UBS는 기업이 프로젝

트 파이낸스 사업에서 환경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자문 서비스를 제

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태양열, 풍력, 조력 등 신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2006년 이후로

만 30건이 넘은 대형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성사시켰고 그 규모는 7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또한 공해를 일으키는 기업대상으로 자문 서비스도 해준다.24)

2) UN 책임투자원칙

2006년 4월 27일, 은행 및 증권사, 네델란드공무원연금(ABP),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

금(CalPERS), 뉴욕공무원연금(NYCERS) 등의 연기금을 비롯해 미쯔비시UFJ와 같은 기관

투자자 등 약 30개의 금융기관들은 UN 책임투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PRI) 원칙25)에 서명하고,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 기업의 ESG 이슈를 고

려하기로 결의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해 6가지의 UN 책임투자원

칙26)을 발표하였다.

23)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 유엔글로벌콤팩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23쪽.

24) “`적도원칙` 가입 세계 67개 금융사”, 매일경제, 2009년 7월 19일. (http://news.mk.co.kr/news-

Read.php?year=2009&no=391630 )

25) UN 책임투자원칙은 금융기관이 투자의사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성과 외에 환경, 사회, 기업지

배구조(ESG) 이슈를 반영하고, 투자대상기업의 ESG 정부공개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원

칙에 관한 선언이다. UN 책임투자원칙 홈페이지 (http://www.unpri.org) 참조.

26) UN 책임투자원칙의 6개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우리는 ESG 이슈들을 투자의사 결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 116 -

UN 책임투자원칙은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의 주도하에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

셔티브(UNEP Finance Initiative, 이하 UNEP FI)와 UN 글로벌콤팩트, 선진 금융기관, 그

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 만들어졌다. UN 책임투자원칙은 2004년 프랑스 파리

에서 개최된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산하의 자산관리실무그룹(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 회의에서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하에 작성되었다. 장기적 시각에서 ESG를 고려하는 것이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에 충실한 투자이며, 이를 확대하면 사회의 공익적인 효과도 부수적

으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사회 등 무형자산의 위험을 고려하

여 기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투자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으므로 지속가능금융과 사회책

임투자의 흐름이 금융 투자 업종에 미칠 영향이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위험과 기회 요소

에 줄 영향이 기대된다.

3)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이하 UNEP FI)는 UN 환경계획과 UN 환경계획 금융

부문 사이의 국제 파트너십으로 지난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세계적 합의를 계기로, 도이체방크, 스위스금융그룹(UBS)와 같은 선진 금융기관의 제안으

로 설립되었다. UNEP FI는 2008년 기준으로 세계 40여개 국가의 180개 이상의 금융기관

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성장 하였으며 은행, 보험사 및 펀드 매니저들이

UNEP FI 가입 이후에, 재무 실적에 대한 환경 및 사회적 고려 사항들의 영향을 이해하고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 위험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크

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7)

UNEP FI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금융 서비스 양자의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 노력

하고 있는데 핵심 활동에는 탄소금융, 국내외 정책 및 규제, 재생에너지 등의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이슈를 위한 보험의 역할, 투자를 위한 ESG 이슈, 건축과 구조물과 관련한 탄

2. 우리는 투자 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된다.

3.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 이슈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4. 우리는 금융 산업의 PRI 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금융 산업의 PRI 이행에 있어서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6. 우리는 PRI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상황을 외부에 보고한다.

27)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회책임투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다(2007 한국사회책임투자백서)」, 21

세기북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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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배출, 오염 및 에너지 사용, 이머징 마켓에서의 지속가능경영 사례 개발이 있고 주변

활동으로는 금융 기관에 대한 생물 다양성, 생태계 문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분쟁 방지를 위한 금융 기관의 비즈니스 사례 개발과 촉진, 수자원과 관련한 금

융기관의 위기와 기회, 기타 인권과 금융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금융 기관의 활동, 지속가

능성, 인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1) 적도원칙이 주는 시사점

적도원칙의 경우, 적도원칙이 시행되면서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의 시행에 모

범적인 관행을 만들어나가면서 환경 및 사회적 기준에 있어서 평준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28) 이를 통해 적도원칙은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진행을 모니

터링하고 평가하는 모든 단계에 걸쳐 참가은행들 사이에 정보의 공유와 조정기능을 강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매년 연차보고서에 적도원칙의 이행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므로 시장의 감시를 받게 되어 적도원칙에 시행에 있어 책임을 지

는 장치(accountability mechanism)가 부재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까지 제기하고 있다.29)

적도원칙이 무엇보다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

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적도원칙 참여기관에 가입한 상업은행들이 프로

젝트 파이낸스 융자 시 환경적, 사회적, 위험의 관리와 조정을 위해 좀 더 분명하고 지속

적이며 책임감 있는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하는 은행에 대

출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게 된다. 예컨대 환경을 크게 훼손하거나

선주민의 이주가 필요한 사업은 그 정도에 따라 '카테고리A' 또는 '카테고리B'라 하여 차

주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나 스폰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하여 현지

법규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개정된 적도

원칙에 의하면 차주 또는 스폰서가 직접 나서서 지역주민, 환경단체와 원만한 협의를 벌

28) S. Lazarus, “Banking on the future: The Equator Principles and the project finance market”,

Equator Principles, IFC, 6쪽.

29) 박훤일, 위의 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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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미즈호, 미쓰비시－도쿄UFJ, 스미토모－미쓰이 은행 등이 개정된 적도원칙

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아직 관망하고 있는 상태이나, 해외건설업체들은

환경영향이 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수주 자체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씨티그룹, 아베엔앰로, 홍콩상하이은행 등 적도원칙 참

가은행이 세계 프로젝트 금융시장의 70~80%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30) 적도원칙에 가입

한 국내 은행기관은 아직 없다.

2) UN 책임투자원칙과 사회책임투자의 확산

전 세계적으로 PRI에 동참한 서명기관은 전 세계 연기금, 대형보험사 등 560여 곳으로,

이들 서명기관의 보유자산 규모는 18조 달러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SH

자산운용, NH-CA,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아크사모펀드, 에코프론티어, 서스틴베스트,

솔라빌러티 등 자산운용사와 컨설팅 업체, 국민연금도 서명하였다.

사회책임투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연금의 UN 책임투자원칙 가입으로 앞으로

더욱더 확산이 될 전망이다. 기업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환경 경영의 경우에도, 환경 경영

가치는 ISO14000의 제정으로 인하여 더욱더 활발하게 적용이 되었고, 2010년 제정을 앞두

고 있는 ISO26000의 경우, 인권, 노동 등 사회적 가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향후 점진적인 발전을 통하여 금융 투자 업종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

록 분위기는 차차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국내 투자기관들은 미리 사전적인 준

비를 하여 사회 또는 공익적 가치와 금융권의 사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함으

로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와 녹색 금융 간의 연계성

UN 환경계획 금융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녹색금융(Green Finance)’을 흐름과 빠르게 연결되고 있다. 녹색금융이란 금융회사가 지

속가능경영과 녹색성장을 주요 경영전략으로 채택하여 기업이 친환경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생금융상

품을 통해 새로운 수익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0) 박훤일, 위의 글, 27-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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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국내외 녹색금융상품의 동향과 특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

로 대응하는 중요하다. 기업여신에 있어서 신용위험관리방안,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따른

환경위험과 적도원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 사회책임투자 및 기후변화에 따른 탄

소금융,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은행의 역할, 그리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양성

하기 위한 방안들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31)

하지만 탄소 금융, 녹색 금융에서 배출권 거래제도 및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탄

소배출권 시장, 거래 및 사업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환경 관련 국제 협

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국내 금융 기관들의 녹색금융상품의 출시도 활발

한 편이지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의 고려는 아직 녹색 가치만큼 활발하지 못하다.

국내에서는 2006년 7월 UNEP FI 한국그룹이 처음으로 설립되었고 국내에서 UNEP FI

서명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현대해상, 마이다스

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하나은행이고 파트너기관은 에코프론티어와 한국증권연구원

이다. 이들은 분기별 모임을 통해 회원사 간 지속가능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지속가능금융

에 대한 인식 확산과 국내 금융 시장 여건에 맞는 고유한 실천 방안 도출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1) 강경훈, 미래를 위한 녹색금융, 한국금융연수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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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 통신 업종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1) 전자산업 행동강령

2004년 1월 영국의 NGO인 가톨릭해외개발에이전시(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는 휴렛팩커드(Hewlett Packard), 델(DELL), 아이비엠(IBM) 과 같

은 컴퓨터 회사들의 공급망에서의 협력업체 노동자의 노동환경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업

들이 규정하고 있는 윤리․행동규범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CAFOD는 기업들이 협

력업체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현지 국가 노동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국제기준에 부합하

는 채용기준 준수 등을 요구하였다.

대상 기업은 처음에는 각자 대응하기 시작하였다가 8개 기업이 2004년 6월부터 10월까

지 4개월 동안 공동 노력의 결과물로 공급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동 구매 방

침인 '전자업계 행동강령기준(Electronic Industry Code of Conduct, EICC)'32)을 발표하였

다. 전자업계 행동강령기준은 노동, 건강과 안전, 환경, 윤리, 관리 시스템의 5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11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인텔(Intel), 시스코

(Cisco), 에스에이피(SAP), 소니(SONY), 필립스(Philips), 애플(Apple) 등 44개 기업이 회원

으로 가입하여 있고,33) 한국에서는 삼성전자는 2007년 12월에 가입하였다.

2) 세계 e-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

2000년 189개국은 UN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에 서명한다. MDG의 목표 들 중의

하나는 기후 변화와 빈곤 퇴치인데 정보 통신 기술 업계(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이하 ICT)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

인 산업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2001년 ICT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세계 e-지속가능성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le Initiative, 이하 GeSl)를

만들게 된다. GeSI는 국제적인 개방된 협력을 주로 하고 있으며 회원기업들의 자발적인

32) http://www.eicc.info

33) http://www.eicc.info/MEMBERSHIP.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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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수행과 발전에 대한 기술을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GeSI는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자과 제조업체들과 관련 협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2008년 6월 GeSI는 법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AISBL이 되어 국제 비영리 협회로 발

족하게 되었고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ICT 업계 공급망의 열악한 노동과 환경 기

준들이 언론과 NGO를 통해서 알려지게 됨에 따라서 GeSI의 공급망 이니셔티브(Supply

Chain Initiative)는 전자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분쟁지역에서 채취되는 문제에도

집중하게 된다.

<EICC와의 공동 협력> GeSI는 ICT산업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공급망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전자 산업계의 공급망은 복잡하

기 때문에 GeSI는 전자산업시민행동(Electronic Industry Citizenship Coalition, 이하

EICC)과 함께 2004년부터 공급망 관리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환경, 사회적 기준

을 개선하고 자가진단도구를 개발하여 감사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공급망 업체들이 환경

과 노동 수행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급망 업체 회원들 간에 학습

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공급망 관리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공급망 업체를 평가하는 도

구인 전자통신 산업계를 위한 책임감 있는 공급망을 위한 도구(Electronics-Tool for

Accountable Supply Chains, E-TASC)는 공급망 업체들이 실시할 수 있는 웹 기반의 자가

진단도구로 윤리, 노동, 건강, 환경 기준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으로 위험평가

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버전이 있다. GeSI와 EICC가

함께 협력한 이래로 2007말까지 E-TASC는 270 업체가 가입했다. 또한 E-TASC와 함께 운

용할 수 있는 감사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2008년 50개 이상의 공급망 업체가 초기 감사를

받았다. 감사는 보통 GeSI/EICC 공급망 워킹 그룹에 의해 선별된 독립 감사 업체가 바이

어와 공급업체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간의 경쟁적인 행동을 지

양하면서 수행한다. 또한 공급망 업체 대상으로 사회적, 환경적 기준에 대한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2008년 중국에서 열린 교육에는 76개사의 180명이 교육을 받았

다. 또한 바이어와 공급망 업체 사이에서 활동하는 교육 기관과 NGO에게 역량강화 교육

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와 가담 문제에 대한 활동> 백금 대용품으로 쓰이는 탄탈, 일명 콜탄은

분쟁이 심한 콩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복잡한 ICT 공급망 구조에서 생산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들의 생산 기원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은 일이므로 공급망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GeSI는 2008년 GHG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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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독립 연구그룹에게 의뢰하여 알루미늄, 코발트, 구리, 금, 팔라듐 주석 등과 같은 금

속들이 원산지에서 어떻게 채굴되는지, 어떻게 구매되고, 어떻게 전자 업계 공급망에 유

통되어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8년 11월에는 연구 결과

에 대한 이해관계자 미팅을 열고 ICT 업계에서 금속 채굴 산업, 원재료 구매 과 생산 과

정 등을 총 망라한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34)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1) 공급망 관리 관련 지원과 개선 활동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 시스템도 실행하고 있다.

즉, 잠재 혹은 현재의 인권 피해자를 위해서 기업, 노조, NGO, 심지어 상공회의소들까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고충 문제들을 사전에 신고 받아,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비사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노무관

리, 윤리경영 시스템에서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하다.

국내 기업의 공급망 관리는 주로 협력회사 상생 프로그램과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이 중심이 되는 이러한 협력회사 상생과 파트너십

강화 정책은 보통 품질 교육 및 경영 정보 공유, 선진기업의 관리 및 기술 정보 공유, 해

외진출 시 인프라 및 경영정보 제공 등의 지원책들이 중심이다. 기업들은 상생 협력 지원

을 통해 원가혁신, 제조혁신, 프로세스혁신, 기술혁신부문의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전문적

인 노하우를 제공하며, 협력 회사의 기술 경쟁력, 제조 경쟁력, 경영 관리력, 인적 관리

능력 향상과 육성을 위한 협력회사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참가와 활동

<EICC 관련 국내 기업 활동> 2007년 12월에 전자업계 기업의 사회책임 협의체인

EICC 회원으로 가입한 삼성전자는 품질, 생산성, 전사적 자원 관리 체계 등의 협력 회사

의 운영 체제 향상이나, 자금, 인력육성, 기술지도, 재무, 경영관리, 인사, 기획에 집중해

왔던 공급망 관리에서 한층 더 발전하여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

해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협력회사들의 인식변화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협력회사까지

34) http://www.gesi.org/Initiatives/SupplyChain/tabid/75/Default.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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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확산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공급망 업체의 기업의 사회책임 경영 지원> 협력회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회사들이 왜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

한 기본 개념 및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2008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국내 협력회사 CEO 및 기업의 사회책임 임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하였다. 또

한 협력회사들이 EICC가 제정한 기업의 사회책임 행동강령 및 표준을 이해하고 ‘지속가

능경영’의 전략적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10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24

회에 걸쳐 협력회사 기업의 사회책임 담당 실무자 교육도 진행 하였다. EICC 워킹 그룹

참여를 통해 국제 기업의 사회책임 동향 및 이슈를 파악하여,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EICC 행동강령에서 제시하는 인권, 노동, 보건·안전, 환

경, 경영시스템 부문의 협력회사별 현 수준을 파악 하고 취약 분야 도출 및 개선 계획 수

립을 위한 자가 평가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전자 상생포털 내 협력회사 기업의 사

회책임 지원 시스템을 개발 오픈 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전 공급망의 1

차 협력회사들은 년 1회 기업의 사회책임 자가 평가를 실시하고, 삼성전자와 함께 기업의

사회책임 국제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09

년에는 해외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의 기본 개념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

교육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협력회사가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 및 추진방향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35)

3) 향후 활용 전망과 기대 효과

기업의 사회책임 협의체 가입이나 설명회 혹은 교육 프로그램 실행 등이 인권 관련 분

야의 실행을 완벽하게 담보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내 기업 중 선두 제조 기업인 삼성전

자의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실행된다면 점진적으로 국내 기업과 관련

된 공급망 전체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며, 전자 업계, 혹은 한국 기업들

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반도체 기술을 가진 나라로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자 통신 산업의 기술 향상은 공급망 업체의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과 관련된 노

동, 인권, 환경, 건강, 안전, 사회정의에 대한 기여에서 있어서도 동등하고 균형 잡힌 발전

35) 삼성전자, 2009 지속가능보고서: Harmony with People, Society & Environment, 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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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어야 한다. EICC와 본 보고서의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등과 같은 도구들이 국내

전자 통신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경제적 책임과 함께 사회적, 환경적 책임의 발전에도 이

바지 할 수 있다면 국내 기업들은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첨단 기술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하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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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굴 업종

1. 해외 선진 업계 활용 현황

1)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탄생과 구조, 참여 현황> 석유 채취 및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1990년대

후반, 기업 활동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안전

과 인권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만드는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다.36) 2000년 3월 몇 개의

정부대표들과 관련기업, NGO들이 모여 첫 회의를 열었고, 초안에 대한 점검을 거쳐 같은

해인 2000년 12월, 영국과 미국 정부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을 처음 발표하였다. 이 원칙의 이행 증진을

위하여 2004년 1월 연례모임에서 사무국 설치가 결정되었으며, 현재 사무국 기능은 국제

비즈니스리더포럼과 사회책임을 위한 비즈니스(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가

함께 담당하고 있다.37) 2008년 12월 현재 18개 기업, 5개국 정부, 8개의 NGO, 3개의 참관

역할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38)

<원칙과 의의>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보안경비 활동을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원칙을 집대성한 자율적 국제규범으로 처음부터 미국 정부와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업종별 기업 대표들과 관련 NGO들이 함께 만나서 제정한 자율

규제입법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크다.

<기본 전제>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다음 두 가지 기본 전제에 기반 한

다. 첫째, 기업은 사업 활동에서 여러 안전문제에 직면하는 바, 기업 안전과 인권 존중은

36) 국가인권위원회, “선진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2006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

고서, 30쪽.

37) http://www.voluntaryprinciples.org/contact/index.php

38) 참가현황 및 참가기준에 대하여는 http://www.voluntaryprinciples.org/participants/index.php

․기업: AngloGold Ashanti, Anglo American, BG Group, BHP Billiton, BP, Chevron,

ConocoPhillips, ExxonMobil, Freeport McMoRan Copper and Gold, Hess Corporation, Hydro,

Marathon Oil, Newmont Mining Corporation, Occidental Petroleum Corporation, Rio Tinto,

Shell, StatoilHydro, Talisman Energy

․정부: 네델란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 캐나다

․NGO: Amnesty International, The Fund for Peace,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First,

International Alert, IKV Pax Christi, Oxfam, Pact, Inc.

․참관: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 Metals,

International Petroleum Industr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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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지될 수 있고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갈등해소와

복지증진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시민사회, 주재국 정부, 본국 정부와 두루 협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해관계자들과 개방적이고 정례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함으로써 이

해당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규율 내용>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규율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현지국

과 지역사회의 인권위험 평가원칙, 둘째, 군경 등 국가기관에 보안경비 활동을 맡길 경우

의 유의사항, 셋째, 사설 보안경비업체에 보안경비 활동을 맡길 경우의 유의사항이다.39)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탄생과 목적>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The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이하 EITI)40)는 정부, 석유회사, 가스회사, 광산회사, 산업기관, 국제기구, 투자

자, NGO등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채굴산업의 지출과 수익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즉, 로열

티와 세금 등 돈을 내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지출내역을 공표하고 그런 돈을 받는 정부들

이 수입내역을 공개하여 자원국들이 막대한 지하자원 때문에 부패와 분쟁이 심화되고 그

결과 빈곤이 확대되는 자원의 저주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성과 회원> EITI는 2002년 9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발전 정상회

담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수상의 제창으로 그 다음해 6월 정식 출범했다. 2009년 4월

현재, 4개 선진국 정부(미국,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나이지리아와 브라질 등 26개 산

유국, BP, 쉘, 엑손 모빌 등 40 여개의 국제 오일가스광업 기업들, 총 14조 달러를 운용하

는 80개의 초대형 기관투자가들,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시민단체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다수이해관계자형(multi-stakeholder) 국제 이니셔티브이다. 2007년부터 사무국을 오슬로에

두고 있다.

<승인, 이행과 실행 국가 분류> EITI는 자원부국의 재정수입 투명성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자원부국의 정부가 승인,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ITI 이행국가

(implementing countries)는 준수국가(compliant country)와 후보국가(candidate country)

로 나뉜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EITI 준수국으로 인정된 산유국은 현재로선

아제르바이잔과 라이베리아뿐이다.41) 나머지 25개국은 모두 준수후보국(candidate coun-

39) 곽노현,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 그리고 인권(2)”,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38호, 2009년 5-6월호.

40) http://eitransparenc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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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이다. 준수후보국 지위는 EITI을 공개적으로 승인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는 등 간단한

준비단계만 마치면 획득가능하다. 다만 준수후보국은 2년 내에 확산 및 검증단계까지 끝

내고 준수국가가 돼야 한다. 아직까지 준수후보국들은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모두 개도국

지위를 가진 산유국들로 아프리카 국가가 가장 많고, 아랍권에서는 예멘을 제외하고는 아

직 없다.42) 초기에 관심을 표명한 나라들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에티오피

아, 우크라이나 등이 있다.43) EITI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

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 국가들이다.44)

<기업들의 참여> 지원기업(supporting companies)45)에는 일본기업들을 포함해서 42

개의 국제 석유가스 및 광업회사들이 가입해 있다.46) 모두 선진국에 본사를 둔 국제기업

들이다. 지원기업의 요건은 EITI 공개지지 외에는 없지만 대부분은 세계은행이 관장하는

EITI 신탁기금에 기부금을 내서 EITI 운영에 기여한다.

<투자자들의 참여> EITI의 다양한 구성원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0개의 세계적 규

모의 기관투자가들이다. 이들 기관투자가들은 석유 가스나 광업부문에 투자할 때 EITI 지

원기업들에 일차적으로 투자한다.

<의의와 향후 전망> EITI는 석유가스와 광업 분야에서 기업과 정부 간에 오간 금전

흐름(회사지출과 국고수입)을 관련정부와 기업이 각각 자발적으로 공표한 후 이를 객관적

으로 검증함으로써 자원부국의 재정투명성 증진과 거버넌스 개선을 도모하려는 국제적

노력이다. 이를 위해 EITI는 자원회사의 대가지급 내역과 정부의 자원수입 내역공개에 필

요한 국제 기준과 검증 절차를 설정한다. 한마디로 자원부국의 자원관련 재정수입이 경제

발전과 국민복지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자원부국에서 석유가

스와 광금속 등 천혜의 지하자원이 만연한 부패와 취약한 거버넌스로 말미암아 국제기업

과 소수엘리트의 배만 불려주는 잘못된 현상을 준엄하게 고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7)

41) http://eitransparency.org/countries/compliant

42) http://eitransparency.org/countries/candidate

43) http://eitransparency.org/countries/other

44) http://eitransparency.org/supporters/countries

45) Alcoa, Anglo American, AngloGold Ashanti, Arcelor Mittal, Areva, Barrick Gold, BG Group,

BHP Billiton, BP, Chevron Corporation, ConocoPhilips, DeBeers, Eni, ExxonMobil,

Freeport-McMoRan Copper & Gold, GDF SUEZ, Gold Fields, Hess Corporation, Lihir Gold,

Norsk Hydro, Katanga Mining Limited, Lonmin, Marathon, Mitsubishi Materials, Newmont,

Nippon Mining & Metals, Oxus Gold, OZ Minerals, Pemex, Petrobras, Repsol YPF, Rio Tinto,

Santos, Shell, Statoil, Sumitomo Metal Mining, Talisman Energy, Teck Cominco, TOTAL, Vale,

Woodside, Xstrata.

46) http://eitransparency.org/supporters/companies

47) 곽노현, 앞의 글 참조.



- 128 -

2. 국내 기업의 활용 전망

1)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활용과 준비 및 실행>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은 기업의 직원과 자산의 보

호, 지역사회의 안전, 장단기 사업의 성공,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먼

저 검토 중인 기업행위가 위험을 증대시키는지를 확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 특히 잠재적 폭력 사태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

사태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업현장 지역의 폭력사태 패턴을 알아놓는 것도 필요하

다. 현지 인권상황에 관한 자료수집에도 나서야 한다. 예컨대, 보안당국, 군대, 관련 법집

행공무원들의 인권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과 혐의를 확인하면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을 막을 수 있다. 나아가 지역 검찰과 법원이 가해혐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인권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

다.

<공공보안기관과의 원칙에 대한 협력> 군대나 경찰 등 공공보안기관과는 안전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전협정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현지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정기적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인권관련 기업정책을 공공보안기관에 알

리고 공공보안기관의 보안서비스 제공방식이 그에 부합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주민

들이 안전협정 관련정보를 투명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방인 주재국 정부를

권장해야 한다. 공공보안기관의 역할은 직원과 시설에 대한 위협 방지와 인권보호로 국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행사

하지 않도록 교육해야 한다. 공공보안기관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국제

인도법 위반 등 부정적 결과를 낳지 않도록 기업은 적절하고 적법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 인권침해 연루자가 보안서비스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구별해 내어

야 하며 공공보안기관에 대해 인권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군대의 동원은 꼭 필요

한 경우에 한해 위협에 비례해서 최소한으로만 가능하다.

<기업의 활발한 역할> 기업은 안전과 인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 본국

정부, 시민사회, 다른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기업은 사업지역에서 공공보안

기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기록하

고 주재국의 관련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은 인권침해 조사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권 친화적 안전 활동은 사실상 모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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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적용범위를 채굴산업에 한정하

지 말자는 요구도 있다. 최근 콜롬비아 정부는 보안군에 대해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사회책임투자 관련 기관투자가들도 안전과 인

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에 가입한 기업들의 인권 위험 위험이 낮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다.48)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자원개발 사업에 의한 고려와 필요성>

‘자원의 저주’를 나쁜 거버넌스의 결과로 설명하고 자원의 저주를 자원의 축복으로 되

돌려놓기 위한 EITI의 처방은 채굴업종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부패 고리를

차단하고 선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EITI 지원기업에 가입한 한국기업은 아직 없

다.

2008년 1월 발족된 (사)해외자원개발협회49)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

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의 자원개발 공기업들과 SK에너지, GS칼텍스, 포스코, LG상사,

삼성물산, LS-Nikko동제련, 삼탄 등 해외자원개발 업체 및 KOTRA, 대한석유협회, 에너지

경제연구원 등 지원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등, 57개

회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사들은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자원의 안정

적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상호협력 및 공동참여 방안 협의,

석유, 가스, 광물자원 및 자원개발사업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보급,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 교환, 평가 등 조사연구사업, 국내외 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통계의

작성 및 배포, 해외자원개발 조사활동에 대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50) (사)해외자원개발협회가 업종별 산업계의 리더십을 보여 회원 기업들에게 앞서 언급

된 국제 환경에서의 업종별 동향과 흐름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하고 독려하는 것도 바

람직 할 것이다.

<인권 친화적 자원외교와 자원개발>

EITI는 최근 들어 UN, EU, OECD, G20 등 각종 국제정상회담자리에서 공식의제 중 하

48) 곽노현, 앞의 글 참조.

49) http://www.emrd.or.kr/index.jsp

50) “해외자원개발협회 발족: 석유公 등 57개사, 자원 안정적 공급 등 발기문 채택”, 에너지데일리,

2008년 1월 31일. (http://www.ecng.co.kr/board/bbs/tb.php/news/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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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고 있다. 2010년에 G20의장국이 되는 우리나라

가 EITI 지지를 선언한다면 국제적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인권 친화적 자원개발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권 친화적 자원외교에 앞장서서 현지 국민

의 승인과 존경을 받는다면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국익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

할 것이다. 정부의 선제적 지지는 자원공기업의 지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민간 자원기

업의 지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원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

고 국내의 연기금들도 해외투자 시 EITI 지원기업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다. 아울러

EITI 지원기업 수준의 정보공개를 석유가스 기타 해외자원개발기업의 상장요건으로 규정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적극적 자원외교와 자원개발이 현지국의 거버넌스 개선과 인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선한 이웃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51)

3) 기업의 경영 시스템 환경에서의 활용52)

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영향 평가와 감사 등의 분야에서 철저

한 인권 친화적 경영 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선주민에 대한 사업 운영 영향 평가> 모든 사업의 첫 단계는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비즈니스 관계가 해당 프로젝트 지역의 선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

가를 해야만 한다. 보통 채굴 프로젝트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수반되기 때문에 특

별히 고려해야 할 분야이다. 보통 이러한 인권 영향 평가는 선주민 커뮤니티와 직접적으

로 관계를 맺으면 더 효과적이며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 또한 향후에 선주민 커뮤니티와

의 관계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선주민 권리에 관련한 공식 정책 고려하기> 많은 기업들이 인권친화적인 정책을 채

택함에 따라 선주민 권리는 이제 인권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고려되고 있다. 선주민 권리

에 대한 정책은 선주민 커뮤니티로부터 기업 행동에 대한 동의 얻기, 토지 소유권에 대한

존중, 자연 자원 권리, 적정한 개발 모델, 선주민 커뮤니티와 환경 보호에 관련한 문화적

유적 보존 등이 있다. 정책은 주로 선주민 권리 위반 예방, 기업 사업 운영과 관계있는,

51) 곽노현, 앞의 글 참조.

52)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 Brief”(http://www.bsr.org/

CSRResources/IssueBriefDetail.cfm?DocumentID=49038)외 기타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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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영향을 받는 선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 기업 의사 결정에서 선주민 커뮤니티가

걱정하는 문제를 고려 대상에 넣는 선주민 커뮤니티 참여 과정 개발 등의 세 가지 분야

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선주민 조직 기관들과 함께 회사 기업 정책을 개발하

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이나 운영적 관련성이나 안정성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실행하기> 모든 회사의 정책들이 그러하듯이, 포괄적 원칙들은 실행을 위해서

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세부화 되어야 하고, 문화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같이 회

사 임직원들이 보다 정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도 포함한 현실적 내용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선주민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투자 결정, 고용 정책, 토지 사용

정책을 실행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선주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위

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정책이 줄 실질적 영향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한다. 그

러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와 외부에 정책 커뮤니케이션하기> 선주민 존중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내부와 외부 커뮤니케이션 체계 디자인은 아주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모든 임직원, 고위

경영진들 모두에게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향후 발생할 충돌

을 막고 이해관계자들과 신뢰성을 쌓는데 아주 중요하다.

<내부 책임성 체계 수립> 몇몇 기업들은 선주민 정책에 대한 책임성 체계를 기업 지

배 구조 내에서 구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사회 수준의 책임성과 각 비즈니스 본부장의

책임성은 전 직원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선

주민 권리에 관련한 회사 정책에 대한 전사적인 구조와 참여는 특히 채굴 기업들이 사회

적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전담 직원 배치> 실행 단계에서 사업 운영에 영향 받는 선주민 커뮤니티와 지속적

인 참여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선주민 관계는 보통 커뮤니티 관계 부서

나 홍보 부서와 같은 기존 부서에 업무가 포함되거나 특별히 따로 선주민 관계 부서가

생겨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실행 메커니즘이 정해지던지 간에 정책의 효과적인 실

행을 위해서는 전담 직원들은 다문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

는 것이 좋다. 또한 전담 직원이 계속 업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은 선주민 관계 부서에서

는 아주 중요하다. 자꾸 직원이 바뀌면 애써 만든 신뢰성 구축 토대를 잃을 수 있으며 기

업의 선주민 사회와의 참여에 심각한 손실이 올 수도 있다.

<연합 참여 메커니즘> 선주민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는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기업 의사 결정에서 선주민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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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업과 선주민 커뮤니티 간의 연합 위원회 같은 방식일 수도 있고, 선주민들로 구성된

자문 그룹일 수도 있고, 다양한 구조 형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의 장점은

선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하여 선주민의 이해관계나 가치가 말살되는 것을 방지하

기 때문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평가와 검증> 정책의 효과성은 법적 요구사항과 내부 정책 준수와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외부 감사 실행으로 향상 될 수 있다. 현장 경험이 적은 외부인에게 일을 맡기는

것 보다 선주민 커뮤니티를 검증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관련 회사 정책의 준수를 평가

하고 회사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몇 몇 기업들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다.

<선주민 커뮤니티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지원> 많은 기업들이 개발이나 환경 관리

계획 등에 선주민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기업과 선주민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선주민 커뮤니티에 문화적으로 맞는 적당한 모델이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입된 것은 안 좋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프로젝트 개발의 디자인, 실

행, 관리 등에 선주민 커뮤니티와 직접 함께 일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커뮤

니티가 자체의 개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회사의 사업 운영과 그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해관계자들과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정부, 산업,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기업의 정책과 법적 책임성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과 법, 규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러한 논의 들은 선주민 권리에 대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의

기준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해관계자나 정부들도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면 정책 기준을 실행

하는 데도 적극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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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업종53)

1.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업계

1) 미국 의류 제조 협회와 세계 스포츠 산업용품 협회

미국 의류 제조 협회 (American Apparel Manufacturers Association, AAMA)나 세계

스포츠 산업용품 협회(World Federation of Sporting Goods Industries)와 같은 수입 관련

기관들은 과테말라 의류와 섬유 산업을 대표하는 과테말라 섬유의류수출협회(VESTEX)와

같은 수출 집단들과 함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인권과 노동 기준이 잘 집행 될 수 있는

구조와 기준들을 정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 스포츠 용품 산업 세계 연합

스포츠용품산업 세계연합(World Federation of Sporting Goods Industry, WFSGI)54)는

환경에 대한 책임과 커뮤니티 발전을 포함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 연합회의 기업

회원들은 해당 기업의 행동강령을 설립하고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3) 미국 의류와 신발류 협회와 세계 책임 의류 생산

미국 의류 및 신발류 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이하 AAF

A)55)는 700개가 넘는 미국의 수공제품 생산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가장 크고 대표적인

협회이다. 이 기관은 의류 생산업체들에 의해서 비준된 의류, 스포츠 용품, 스포츠 액세서

리에 관련된 수공업체 공장 인증 프로그램인 세계책임의류생산(Worldwide Responsible

Apparel Production, 이하 WRAP)56) 기준을 수립하였고, WRAP원칙과 법적 준수, 준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테스트를 하는 자가평가 자료완성, WRAP 인증 모니터링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실시 준비가 되었을 때 실시하는 외부 모니터링과 같은 세 가지 단

계 과정에 따라 공장에게 인증을 해 주고 있다.

53)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54) http://www.wfsgi.org
55) http://www.americanapparel.org

56) http://www.wrapappare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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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AP은 의류 생산 시설 노동관행에 대한 자발적인 공장 모니터링과 인증 프로그램이

다. 67개국의 900개의 공장이 WRAP로부터 좋은 공장 인증(Good Factory Seal) 을 받았

다. WRAP은 생산업체들이 12개의 WRAP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독립 모니터링 기관

에 의해 사전 예고 없는 감사를 받아야 하는 인증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WRAP의 차별에

대한 원칙은 “기업들은 개인의 성향이나 믿음에 기반 하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이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수공예 제품

생산업체들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

중하여야 한다”이다. WRAP 원칙은 SA8000과 유사하게 브랜드 기업이 아닌 개별 공장에

관해 원칙을 적용한다. 17개국의 의류 생산업체가 WRAP 원칙을 받아 들였고, 현재 1,200

개의 공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WRAP은 회원들에게 WRAP의 중요성을 알

리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19개국 생산 협회에 승인을 해 주었다.

AAFA는 사회책임성에 대한 성공 사례에 대한 시상도 하고 있다.

4) 깨끗한 옷 캠페인

깨끗한 옷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이하 CCC)57)은 의류와 스포츠 용품 산업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NGO로, ILO의 핵심 노동 기준과 기타 다른 기준

들을 참조하여 “스포츠 용품을 포함한 의류 산업에서 노동 관행 강령(Code of Labor

Practices for the Apparel Industry Including Sportswear)”을 개발했다. CCC는 관련 기

업들에게 이 강령을 채택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계약 업체, 하청 업체, 공급자, 라

이센스 업체들도 똑같이 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5) 대학교 라이센스 제품에 대한 강령 제정

대학교 라이센스 제품에 대한 강령 제정도 주요한 개선 활동 중의 하나이다. 학생들을

자신들이 신뢰하고 있는 대학들이 학교 라이센스용 의류나 스포츠용품 생산 공급자들에

게 엄격한 노동관행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최저 생활 임금, 생산 공장의 위치 공개, 여성 인권과 같이 인

권 관련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열악한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려는 노동자권리 컨소시엄

57) http://www.cleancloth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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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Rights Consortium) 운동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의 대

학교들이 대학교 로고 라이센스 사업 생산업체에 대한 윤리강령 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노동착취공장반대 학생연합(United Students Against Sweatshops)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선두 학교 기관들은 거의 다 라이센스 사업자들에 대한 강령 제정을

전격 지원하고 있다.

많은 대학들은 새로운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노동위원회(FLA)에 가입하여

노동자권리 컨소시엄(Workers Rights Consortium, WRC)을 지원하고 있다.

6)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

1996년에 국제자유무역노조연합(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은 파키스탄의 시알콧의 축구공 생산업에서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Sialkot Soccer

Ball Program)이라는 아동노동 철폐 운동을 시작했다. 시알콧에서 축구공을 꿰매는 일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7천명이며 지역 축구공 생산 인력의 17%나 차지했다. 1997년 초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Reebok)을 포함한 50개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들은 지역 생산 업체

들과(2002년 중반까지 100개) 시알콧 상공회의소(Sialkot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CCI), 각종 국제기관들과 함께 파키스탄 축구공 생산업에서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각 브랜드 기업은 ILO의 아동노동철폐 국제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for the Elimination of Child Labor, IPEC)이 파견한 독립 모니터링 기관이 아

동노동과 상관없다고 인증한 생산업체에서만 축구공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4월,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은 시알콧 축구공 생산력의 95%에 달하는 2,600개의

공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9개월 동안 적발률이 0%였다.

해당 기업들은 아농 노동에 종사했던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

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교육 센터를 만들고 소규모 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리복은 외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모든 시설에 15세 미만의 아동이 고용되지

못 하도록 했다. 또한 리복은 파키스탄교육지원(Educational Assistance to Pakistan,

REAP)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아동노동 종사자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등 아동 중심

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행했다. 나이키도 같은 지역에 제품 납품 공장들이 많았는

데, 전 아동노동 종사자들의 가족 성인구성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아동지원 및 건

강관련 시설을 제공했다. 시알콧 프로그램은 성공 모델로서 파키스탄의 카펫 사업과 인도

의 축구공 산업으로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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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정노동위원회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권을 위한 변호사위원회(The Lawyers’

Committee for Human Rights, LCHR - 후에 Human Rights First로 변경)는 공정노동위

원회와 의류 및 스포츠 용품 업계의 인권 신장을 위한 공동 노력을 벌이고 있다.

1998년에 설립된 공정노동협회(이하 FLA)58)는 12개의 신발 용품, 의류 생산업체, 100개

이상의 대학, 수많은 종교, 인권, 소비자, 노동 기관들의 연합체이다. 전 세계 공장의 노동

환경 조건을 국제 노동 기준과 조건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회원 기업들은 모든 생산 물품이 제조되는 공장에서 노동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을 서

약한다. FLA의 작업장 행동강령(Workplace Code of Conduct)과 모니터링 원칙은 희롱과

차별 문제, 임금, 노동시간, 혜택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다루고 있으며, 차별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선언한다. “어떤 사람도 고용, 임금, 혜택, 승진, 훈련, 퇴사에 있어서 성별, 인

종, 종교, 나이, 장애 여부, 성적 경향, 국적, 정치적 성향, 사회적, 인종적 뿌리에 대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또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들은 노동

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FLA의 회원 기업들은 자사와 공급업체의 모든 공장 시설에서 내부와 독립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회원 기업들의 내부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원칙들은, 명확한 기준의 설립,

정보 소통이 원활한 노동환경,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기업 내부 모니터링 요원 교육

프로그램 수립, 정기적인 방문과 감사 실행, 준수 비실행에 대한 임직원 보고 체계 확립,

노동, 인권, 종교 기관과 기타 지역 기관과의 관계 수립, 교정에 대한 수단 확립 등이다.

FLA는 강령 준수를 인증하는 독립 모니터링 기관들을 인증해 주고 참여 기업의 준수

프로그램, 제일 많이 발생하는 문제, 합당한 조치 노력 등을 기술하는 공개 보고서를 발

행한다. 2003년에 발간된 첫 보고서에서는 참여 기업 중 7개 기업의 공급망을 조사하고,

각 기업 시설에서의 준수 상황을 알리는 50개의 트레킹 차트가 포함되었다. 이 차트들은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전 세계 기준 대상으로 보고서가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차별 금지 정책 강령의 준수 불이행에 관한 경우가 4%에 달하는 것이 발

견되었다.

58) http://www.fairlab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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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배, 초콜릿, 제과, 다이아몬드 업계

1)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철폐를 위한 활동

아동노동 척결에 대한 최근 비즈니스 주도 운동으로는 2001년 담배업계 아동노동철폐

(End Child Labor in Tobacco Foundation)와 2002년 국제코코아운동(International Cocoa

Initiative)이 있다.

2001년에는 초콜릿 산업계가 국제 의정서를 채택하여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관행이 없

는 코코아 재배를 위한 세부 기간별 계획 등이 들어간 연합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의정

서는 해당 문제에 대한 관련 산업 분야의 더 자세한 이해와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방안

개발을 위해 마련되었다. 2002년 7월에 주요 초콜릿 기업들과, 노동조합, NGO와 ILO는

국제 코코아 운동을 시작하여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대부분이 재배되는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 재배의 노동과 농장 운영 관행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사용을

반대하는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산업계와 미국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사용 철폐에 관한 성공

사례 발굴,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코코아 재배에 관련한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인권

침해 기준에 대한 정보 교류 활동, 노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독립 모니터링과 보고서

발간 방법 모색 등의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국제 코코아 운동은 미국 초콜릿생산협회(U.S. Chocolate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캐나다 제과생산협회(Confectionery Manufacturers Association of Canada)가 주도하는 국

제 초콜릿과 코코아업계, 아프리카 정부들, ILO, 미국 국제개발처(The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미국 노동부, NGO, 지역 농장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며, 사회약자 보호, 역량 강화, 아동노동 금지 모니터링, 정보 확산과 인식 제

고 등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2) 공정 무역 확산 활동

‘공정 무역’이란 커피나 코코아 재배 산업과 같은 미 가공품이나 필수품 무역에서 아동

노동이나 다른 인권, 노동 위반을 방지하고 생산자들에게 안정된 가격과 생활 임금을 보

장하고, 지역 경제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산업은 독재군벌이나 부패한 정부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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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분쟁’에 연루된 다이아몬드 판매를 금지하는 활동인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y

Process)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 무역은 독립 모니터링 기관이나 산업 내의 전문기관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국

제공정무역표기조직(Fair Trade Label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FLO)59)은 생산업체

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한 무역을 가능하게 해주는 틀을 만들고 기준을

정립함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업체들의 위치를 향상하게 하려는 모임이다. FLO의 국제

공정무역 기준(International Fairtrade Standards)에 따라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공정무역

표기를 하는 것을 인증해 줌으로서 제품이 노동권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산되었다

는 것을 보증해 준다.

생산자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소작농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는 재배나 공장 시설에서 채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다. 두 기준 모두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권을 지킨다는 것을 문서로 표기해야 하고, 관련된 노동자들이 차별 받지 않아

야 한다. 또한 만약 산업 내에 독립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

익을 지키고 경영관리진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난감 업계

세계장난감산업위원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Toy Industries, ICTI)60)는 장난감

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 향상 노력을 위한 전 세계 장난감 무역 기관들을 대표하는 비영

리 기관이다. 세계장난감산업위원회는 장난감 업계의 생산 조건을 지배하는 비즈니스 관

행 강령(Code of Business Practices)을 제정했다.

미국 장난감 회사인 메텔(Mattel, Inc.)은 전 세계에서 메텔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장 시설과 그에 관련한 계약 업체들을 감사하기 위하여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가 관리

하는 세 단계의 감사 과정을 실시한다.

메텔 독립모니터링위원회(Mattel Independent Monitoring Council, MIMCO)는 세 단계

의 감사 스케줄을 개발했다. 첫째 년도에는 메텔 소유 공장과 생산 제품의 100%가 메텔

의 주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둘째 년도에는 생산 제품

의 70% 이상이 메텔 구매로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메텔의 전략적 파트너나 1차 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계 샘플링 감사에 집중한다. 셋째 년도에는 생산 제품

59) http://www.fairtrade.net

60) http://www.toy-icti.org/whoarewe/responsibility.htmICTI



- 139 -

의 40~70% 이상이 메텔의 구매로 이루어지는 2차 공급자 공장의 통계 샘플링 감사에 집

중한다. 감사 샘플 대상은 확대될 수 있으며 메텔의 전략적 파트너나 주 공급업체의 준수

기준에 대한 더 정확한 내용이 수집된다. 만약 계약 업체가 메텔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거나 감사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메텔은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청산한다.

4. 제약 업계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약값 책정을 둘러싸고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지

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하여 노바티스(Novatis)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고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입한 연

구개발비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소극적 대응과 함께 인권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공개 및 시

행이라는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부문보다 전통적으로 더 심한 규제를

받는 제약업체와 금융 서비스 산업은 정책을 개발할 때 정부와 더 긴밀하게 작업한다.

또한 제약업체는 세계보건기구나 UN에이즈기구(UNAIDS)과 같은 국제기구와도 긴밀하

게 일한다. 제약회사인 머크(Merck)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필수 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라 별로 의약품이나 백신에 관한 가격을 각기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HIV의 피해가 극심한 나라들이나 최빈국에 HIV/AIDS약품을 수익 없이 판매

했다. 더 나아가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HIV/AIDS약품의 가격을 공개했다. 또한 UN

에이즈기구와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세계은행과 다른 제약회사들과 함께

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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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산업

제2절 금융 투자 업종

제3절 전자 통신 업종

제4절 채굴 업종

제5절 기타 업종

제5장 인권경영 업종별 우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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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산업, 금융 투자, 전자 통신, 채굴, 기타 업종 별로 개별 기업들의 모범 사례를 상

세하게 분석해 보는 것은 국내 인권통합경영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장에 소개된 해외의 선진 기업들은 인권경영을 협소적인 분야별로 접근하지 않고,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커뮤니케이션, 교육,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등 7가지 분야를 통한 인권경영 시스템은 기

업으로 하여금 인권 가치를 경영에서 효과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개별 회사 별로 어떻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경영을 접근하고 있는지 살펴

본다. 기업 사례는 자가진단지표를 소개하는 제7장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제7장은

각 자가진단지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된 인권경영지표에 대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업종별 각 기업들이 어떻게 인권경영 요소를

각 분야별로 유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집중하여 알아보고 기업경영에서 어떻게 인권

요소를 통합할 수 있는지 강조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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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반 산업

인권경영에 있어서는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전략적 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

다. 기업과 인권의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경영적 실천과정에서 인권인지적인 접근을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잡한 기업의 내부와 외부 환경에서 기업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

다.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가지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도전과 난점을 잘 이해하

고 사회적, 경제적 위험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기업이 자사의 경제적, 정치적 활동 전반에 있어서 전략적인 특

을 선택하여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이해관계자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틀, 업종

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여 인권 경영 시스템으로 확립할 수 있는 전략적 틀이 필

요한 것이다.

인권에 대한 기업리더이니셔티브(Business Leaders Initiative on Human Rights, BLIHR

- 2009년 Global Business Initiative on Human Rights로 바뀜), UN 글로벌콤팩트, UN 인

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기업의 인권통합경영(Integrating Human Rights into Business

Management) 개념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주요 인권 경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틀을 개발하였다.1)

내용은 경영 시스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커뮤니케이션, 교육,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의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각 개별 기업들의

예를 이 7가지 요소에 기반 하여 살펴보고, 기업들이 실제로 기업 경영과 활동에 인권 요

소를 적용하여 인권통합 경영에 노력하는 체계적인 방식 보여 주는 실질적 사례들을 자

세히 알아본다.

1)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

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10-11쪽 - 아래에서는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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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단

1. 전략에 있어서의 인권

1.1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라

1.2 위험과 기회를 확인한 뒤 행동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라

1.3 비즈니스를 위한 인권전략을 개발하라

1.4 적절한 관리책임을 정하고 정착시켜라

1.5 기업 활동에 인권을 통합하라

1.6 지속적 개선회로를 통해 전략을 개발하라

2. 정책에 있어서의 인권

2.1 기존 정책에 인권을 포함하라

2.2 적절한 곳에 특정한 인권정책을 개발하라

2.3 지역상황에 부응하는 지역정책을 개발하라

2.4 정책이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과를 재검토하라

3.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의 인권

3.1 비즈니스 활동과 기능의 전체 범위를 고려하라

3.2 인권 관련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구축하라

3.3 기업 내 인권관리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

3.4 전 분야별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에서 배움을 얻어라

3.5 예기치 않은 것에 대비하라

- 절차가 충분치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4.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의 인권

4.1 인권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왜 중요한지 의견을 공유하라

4.2 사내 커뮤니케이션에 인권을 통합하라

4.3 사외 커뮤니케이션에 인권을 통합하라

5.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

5.1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 집단을 파악하라

5.2 다양한 유형의 가용한 교육 자료를 조사하라

5.3 대상 집단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조직, 평가하라

결

과

6. 영향 평가와 측정에 있어서의 인권

6.1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을 포괄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관련 수행지표를 설정하라

6.2 인권에 기반한 감사에 착수하라

6.3 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즈니스의 전략적 발전에 활용하라

7. 보고에 있어서의 인권

7.1 어떤 인권영향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고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7.2 주요 대상청중이 누구인지 고려하라

7.3 효과적 보고형식을 개발하라

7.4 이 정보를 그 자체로 또는 정기 사업보고의 일부로 발간하라

7.5 글로벌콤팩트 웹사이트(글로벌콤팩트 참가자들)에 관련 링크 및 설

명서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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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키2)

나이키3)는 운동화, 운동복 등 운동용품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1962년 필립

나이트(Philip Knight)와 오리건대학교 육상코치였던 빌 보워먼(Bill Bowerman)에 의하여

출발하였다. 오리건대학교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나이트는 가진 것이 아무 것

도 없어 트럭에 러닝슈즈를 싣고 운동경기장을 찾아가 판매활동을 시작하였다. 상품 이름

은 블루리본스포츠(Blue Ribbon Sports, BRS)라 하였다. 얼마 후 신발을 직접 생산하기 시

작하면서 회사를 차리고 회사 이름을 나이키로 하였다. 첫해의 매상고는 8달러였으며 신

발로 벌어들인 이윤은 250달러에 불과하였다. 그는 대학 시절의 코치였던 보워먼에게 도

움을 청하였고, 보워먼은 아내가 사용하는 와플 굽는 틀을 바라보다가 틀 속에 약간의 고

무를 집어넣고 고무 와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것을 잘라 신발의 밑창에 아교로 접착

시켰다. 그리고 자신이 코치하는 팀의 선수들에게 그 신발을 나누어 주고는 그것을 신고

뛰어 보라고 하였다. 선수들의 반응은 좋았다. 수축이 잘될 뿐 아니라 탄력도 훌륭하였던

것이다. 이 신발로 나이키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고 1970년대의 가장 혁신적인 신발 제

조업체로 명성을 높였다. 1979년에 이르러 나이키는 선두업체로서 가장 인기 있는 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 전략과 정책, 과정과 절차

1996년 라이프지에 나이키의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이 실린 이후

나이키를 비롯한 스포츠 브랜드들은 비난에 처하게 되었다. 나이키는 이러한 1990년대 아

동노동 착취 문제 이후에 인권,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그

단계는 1세대(Generation I)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으로 분류된다.

1996년에 국제자유무역노조연합은 파키스탄의 시알콧의 축구공 생산업에서 시알콧 축

구공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노동 철폐 운동을 시작했다. 시알콧에서 축구공을 꿰매는 일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7천명이며 지역 축구공 생산 인력의 17%나 차지했다. 1997년 초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을 포함한 50개의 스포츠 용품 브랜드들은 지역 생산 업체들과

(2002년 중반까지 100개) 시알콧 상공회의소, 각종 국제기관들과 함께 파키스탄 축구공 생

2) P. Youssefi, "Generation III: A new era in NIKE’'s CSR strategy",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Embedding Human Rights into Business Practice II, 2007, 42-47쪽.

3) http://www.n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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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각 브랜드 기업은 ILO의 아동노동철폐

국제프로그램이 파견한 독립 모니터링 기관이 아동노동과 상관없다고 인증한 생산업체에

서만 축구공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2002년 4월, 아동노동철폐 국제프로그램은 시알콧

축구공 생산력의 95%에 달하는 2,600개의 공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9개월 동안 적발률이

0%였다. 해당 기업들은 아동노동에 종사했던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교육 센터를 만들고 소규모 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했다. 나이키는 제품 납품 공장에 노동했던 전 아동노동 종사자들의 가족 성인구

성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아동에 대한 지원 및 건강관련 시설을 제공했다. 시알콧

프로그램은 성공 모델로서 파키스탄의 카펫 산업과 인도의 축구공 산업으로 확산되었다.4)

그러나 현실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1999년 후반 발표된 파키

스탄노동연맹(APFOL)의 리포트에 의하면 축구 산업의 아동노동 상황이 개선된 것은 사

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정식 생산현장 외에 기타 작업장에서 중간 상인을 통

한 계약에 의해 축구공을 생산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ILO 아동노동철폐 국제프로그램

이 현재 행하고 있는 시알콧 프로젝트는 6,000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5,000명의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축구 산업에서 일하

고 있다. APFOL의 리포트는 성인 노동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이 아동노동을 더 성행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와 대우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 라이센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5)

2)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다음 단계로 나이키는 행동강령 이행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이나 성과 평가 위주인 활동

이 중심이 되는 단계인 2세대(Generation II)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을 실시하게 된다.

나이키는 1999년 베트남에서 ILO 조약에 기반한 행동강령을 전개하여 실행에 관한 모

니터링 시스템과 도구 등을 개발하고 실시했다. 나이키는 내부 모니터링과 제3자 모니터

링을 혼합하여 행동강령 준수에 대해 노력 했다. 나이키는 공정노동위원회(FLA), 국제 사

회 준수(Global Social Compliance, 또 하나의 외부 모니터링 기관),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4)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 Brief” (http://www.bsr.org/

CSRResources/IssueBriefDetail.cfm?DocumentID=49038) 외 기타 자료 참고.

5)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캠페인 자료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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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제 연합(Global Alliance for Workers and Communities, 이하 GA)에 의해 인증된

외부 모니터링 기관들을 사용했다. 또한 나이키는 학교 라이센스 물품 구매에 특별히 요

구되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서 단과 대학과 대학교 라이센스 강령을 지켰다.6)

예를 들면, GA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생활터전에서의 질을 향상

시키고, 그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 간의 노력을 연합하는 것이었다. 즉, 노동자, 공장

소유자 및 운영자, 지역 NGO, 글로벌 기업(나이키와 갭) 각 주체들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다자간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글로벌 생산과 서비스 공급망 환경에

서 젊은 노동자들의 삶과 작업장 환경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단, 다국적 기업, 국제

기관들이 모여서 설립된 GA는 갭, 나이키, 세계은행, 세인트 존(St. John) 대학, 펜(Penn)

주립대와 각종 지역 학계와 연구소가 연합하여 설립되었다. 지원 대상은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 특히 국제 서비스 공급망과 생산 환경의 소년, 소녀 노동자들로 그들의 작업

환경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GA 과정은 첫째, 노동자 대상 설문 조사, 인터

뷰, 의견 집중 수렴 미팅 등을 통해서 공장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희망사항을 수집하여 자

세히 평가한다. 둘째, 일터 안과 밖에서 교육과 훈련, 개인 개발,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요

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디자인 하고 전달한다. GA는 중국, 인도, 인도네

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시행되었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GA는 정기

적으로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활동을 공시하며, 각 나라에 대한 총체적 조사 보고

서와 노동 작업 환경 평가 도구와 평가 결과들을 웹 사이트에 공개했다.7)

3) 전략과 정책, 과정과 절차,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나이키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노동 문제를 대면하고 분석하게 되면서, 이러한 1

세대나 2세대 전략만으로는 인권, 노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총

체적인 시스템 개혁(System Design)인 3세대 전략으로 선회한다. 즉, 모니터링, 성과 평가

의 단편적 부분이 아니라 경영 전체 시스템의 연결/연계성을 유기적으로 개혁하여 근본

적인 원인을 개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제품 디자인을 마지막에 바꿔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유발하는 아웃소싱 업체 납품 일정을 촉박하게 하지 않거나, 주문량 예측을 정확

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생산하지 않는다거나, 제품 샘플 종류를 덜 만든다거나 하는 등의

개혁을 통해 아웃소싱 공장 부담을 원천적으로 줄이거나 바이어와 아웃소싱 공장 간의

6)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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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총체적인 기업 경영 시스템 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성과(performance), 품질(quality), 납품(delivery), 준수(compliance) 분야를 재 디자인하는

총체적 시스템 개혁이 3세대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의 핵심이다.

2004년 회계연도부터 나이키는 국제 공급망에서 좀 더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시각에

기반한 접근방법으로 전환하여 경영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

하고 있다. 공급망 공장 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제조 공장 위치를 공개하고 지나친 초과

시간 노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시스템 혁신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있다.

2. 마스 홀딩스8)

마스 홀딩스(MAS Holdings)9)는 1986년에 설립된 의류 생산 회사로 본사는 스리랑카

콜롬보에 위치하고 스리랑카, 인도, 베트남을 비롯한 7개 나라에 총 34개 생산 공장이 있

으며 전 세계적으로 36,000명의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설립 초기에 마스 홀딩스는 빅

토리아 시크릿(Victoria Secret)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지사인 MAST와 함께 여성

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여성 의류 브랜드 기업 바이어들과

도 일해 왔다. 현재 마스 홀딩스는 빅토리아 시크릿의 가장 큰 공급업체이며 갭, 마크앤

스펜서(Marks&Spenser), 나이키, 스피도(Speedo), 리복에도 납품하고 있다. 2006년 총 매

출은 6억9천3백만 달러로 스리랑카에서 두 번째로 큰 의류 생산 기업이다. 매년 매출이

20-30%로 급성장 하고 있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스리랑카 섬유 산업 노동력의 85%는 여성이며 350,000명의 여성들이 생산 공장 노동자

이다. 전통적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여성이 집 밖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데, 내전으로 인한

혼란과 농촌 지역의 높은 실업률로 주로 젋은 여성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10

대 후반,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농촌 고향을 떠나서 자유무역지대나 의류 공장에서 일하

며 고향으로 돈을 보내고 있다. 마스 홀딩스는 34,000명의 임직원 중 여성이 92%를 이루

고 있다. 따라서 여성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시민의식 프로그램 정책들을 개발했다.

8) N. Watson, "MAS and the Women Go Beyond programme"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책, 85-88쪽.

9) http://www.masholding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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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마스 홀딩스의 경계 너머로(Go Beyond) 프로그램은 여성 능력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

니스의 본보기를 보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 여성들을 모집하여 영

어 능력과 IT 기술 사용법을 가르쳐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 준다. 여성 직원들은 또한 재

정 관리와 성, 출산, 건강에 대한 이해, 직업 생활 균형 개선에 관한 교육을 받는다. 또한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개선 교육은 스리랑카 환경에서 생산직 여성들이 수행해야 하는

다중 역할과 일과 개인 생활 간의 균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한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기반 시설 증진을 위한 공동체 방안들은

마스 홀딩스의 오랜 전통으로 유지되어 왔다. 회사는 주된 노동력인 여성들이 높은 수준

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도록 해준 결과 회사의 사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었다.10)

3) 커뮤니케이션

마스 홀딩스는 미국 의류 및 스포츠용품협회 (American Apparel and Sportswear

Association)로부터 여성 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상을 수상하였다. 마스 홀딩스는 학계, 스포

츠, 과학, 상업, 예술 및 문화 영역에서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한다.

직원들은 ‘올해의 능력 있는 여성을 위한 상(Empowered Woman of the Year)’과 같은 연

례적 포상을 통해 더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장려 되고 있다. 마스 홀딩스는 지역 여성 문

제 전문가들과 언론인들을 ‘올해의 능력 있는 여성을 위한 상’의 심사 위원으로 초청하고

있다. 스리랑카 언론들은 수상자들에 대해 특집 기사를 쓰기도 한다.

마스 홀딩스의 경계 너머로 프로그램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까지 인정을 받아 전국적으

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도 받게 되었다. 마스 홀딩스의 바이어인 갭과 빅토리아 시크릿

은 마스 홀딩스 프로그램에서 육성된 여성들을 지원해 주는 별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 했다. 유니레버는 유니레버 경계 너머로 프로그램을 따로 제정하여 건강과 위생

교육, 멋내기 교육도 실시하게 되었다.

윤리적 소비자층과의 연계성을 통해 생산직에 노동하는 여성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마

스 홀딩스는 갭과 함께 갭의 의류 안에 갭 상표 옆에 경계 너머로 프로그램을 통해 “윤

리적으로 생산된 것을 입증”한다는 레벨을 붙이기로 합의했다. 이것은 외부 이해관계자인

소비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생산직 노동 여성의 문제점을 알려 윤리적 소비주의를 확

10)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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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키기 위해서 바이어와 벤더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기본이 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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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융 투자 업종

1. 바클레이즈

바클레이즈(Barclays)11)는 1896년 7월 20일 바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1917년 바

클레이스 은행이 되었다. 1981년 공개주식회사로 전환했다. 영국 최대의 시중은행 콘체른

으로 잉글랜드와 웨일스 및 해외에 약 5,000개의 점포를 갖고 있으며, 영국과 다른 곳에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이 그룹의 해외사업은 70개국 이상에 약 2,000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바클레이뱅크 인터내셔널사에 의해 운영된다. 본사는 런던에 있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12)

바클레이즈는 2003년 6월에 적도 원칙을 채택한 초기 기업 그룹 중 하나였다. 적도 원

칙은 금융거래보호를 위한 사회적, 환경적 기준을 규정하며 선주민 권리와 같은 인권 현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사업의 프로젝트 관련 대출로 한정된 반면, 바클레이즈

는 다른 종류 대출 평가에까지 적도원칙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있다. 은행 대출업의 인권

영향은 대부분 인권 분야 현안에 있어서 난점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영향은 간접적이지만

영향력은 크다.

바클레이즈는 인권에 대한 기업리더이니셔티브와 함께 2004년에 인권에 대한 기본틀을

개발하여 고용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로서, 고객에 대한 재정서비스의 제공자로

서 인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한 광범위한 현행 정책들을 한데 묶어 총체화시킨 바

있다. 바클레이즈의 인권에 대한 기본틀은 위험 관리 및 재정 평가와 제재에 있어서 사회,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위험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가령 아웃소싱 경영에 대한 금융 지원

은 인권 측면을 아웃소싱 제안 평가에 더 명시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서

비스 공급업체 기관의 심사와 약속 기준을 준수할 것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 계약이 상업

적 이득을 끌어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인권 측면도 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 경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정책들은 우위 영역 확보와 각 인권 분야에 필수적인 점과 기업 활동의 격차 파악

11) http://group.barclays.com/Home

12)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35쪽.



- 152 -

을 위해 인권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바클레이즈 내부의 각 사업 라인의 공식

승인을 받은 인권 경영에 대한 기본틀은 바클레이즈 내부의 기업책임위원회 관리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바클레이즈 기업책임위원회는 이러한 기준 적용을 통해 금융 서비

스 사업의 목적 및 규제 요건과 더불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틀

이 채택된 이래, 기업 전반의 활동에 있어서 인권 고려를 실천하고 통합시키기 위한 작업

은 계속되어 왔다.

또한 바클레이즈는 내부 조직의 노동력 관리의 관점에서도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건강과 안전, 형평성과 다양성, 비차별 및 많은 인권 관련 현안들에 있어서 인권 경영을

실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커뮤니케이션

바클레이즈는 2003년에 설립된 인권에 대한 기업리더이니셔티브 설립에 합류함으로서

인권에 대한 기업의 가치, 철학, 행동에 대한 신념을 기업 내부와 외부에 널리 알렸다. 메

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과 UN 인권최고대표가 회장인 기업리더이니셔티브 설립

기업들은 13개의 국제 기업들로 이루어졌었는데 일상의 비즈니스 행동에서 인권 요소를

통합하고자 하는 도구 및 지침을 개발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의 노력을 모으고

공동 학습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게 인권 전문 기관들과의 자문과 교류를 통해, 바클레이즈는 인권을 자유, 정의, 평

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 기본 권리로서 정의하고 국제 기업으로서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권 원칙을 지키고 정부와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기업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내부 임직원들과 외부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 또한 바클레이즈가 세계인권선언,

OECD, ILO에 의해 정해진 세계 인권규범들에 기반하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웹사이트를 비롯한 모든 기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기업리더이니셔티브를 통해서 법, 산별 노조, 학계, NGO 들과 대화를 하며 기업과 인

권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대표 존 러기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와 그의 권한 업무팀

과도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13)

13) http://group.barclays.com/Sustainability/Responsible-global-citizenship/Human-rights



- 153 -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2007년과 2008년 바클레이즈는 UN 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와 함께 12개 은행과 자산

운용 매니저들이 모이는 인권워킹그룹에 참여하였고 대출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온

라인 인권가이드도구(Human Rights Guidance Tool)를 개발하고 시작하였다. 이 도구는

대출 관리 자산 운용 담당자들이 사업 관계 및 거래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 완화 조치

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게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 도구는 금융 산업 환경에서의 금융 대출 활동에서 인권 위험과 영향을 관

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14)

2. 웨스트펙15)

웨스트펙(Westpac)16) 은행은 호주 및 뉴질랜드에서 기업 금융, 소비자 금융, 기관 금융,

뮤추얼 펀드 등 자산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은행 및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 세계 18개 나라에 27,00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혁신적 서비스에 주력 하면서도 기

본 이념에 충실 하려는 웨스트펙 은행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주요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은행으로 손꼽히고 있다.

웨스트펙 은행은 1990년대 기업의 재정 위기와 전에 노동했었던 직원의 법적 문서 유

출에 따른 투명성 문제에 따른 혼란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호주의

은행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정치적 상황과 연계되어 있어 혼란이 더욱더 심해지자, 기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게 되고, 지역과 지방 은행 지점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즉,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불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회사 자금난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

이 단행되게 되고, 전통적인 보수적 경영스타일의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충돌하

게 되면서, 총체적으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또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문제에서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호주 북부 카

카두 국립공원 내의 케이프요크 선주민 토지에 위치한 자빌루카 우라늄 광산 개발 프로

젝트에 금융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연보호구역 사회(Wilderness Society)라는 환

14) http://group.barclays.com/Sustainability/Reporting/Sustainability-Report-2008/Our-sustainability-

themes/Responsible-global-citizenship/Human-rights

15) L. Blackm, "Westpac Australia and the Cape York indigenous partnership",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책, 16-25쪽의 사례를 7개의 인권통합경영 요소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16) http://www.westpac.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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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NGO의 비난 캠페인의 대상이 된다. 대중, 언론, 고객, 시민사회의 비판 등이 복합된

기업 내부와 외부 환경에서 위기에 처한 웨스트펙 은행은 글로벌콤팩트 가입과 3년 간

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기업 명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1998년, 웨스트펙 은행은 변화를 위해 3가지 전략 방향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과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을 개발하게 된다. 첫째, 연간 보고서에 사회책임 이행

을 천명하고, 둘째, 은행의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와 인권 요소를 연계하였다. 특히 사

회취약계층에게 금융 서비스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특별 정책을 마련했다. 셋째, 추가로

지점을 폐쇄하는 정책을 유예하여 각 지역과 지점을 긴축 운영하였다. 2001년에는 이사회

에 사회책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2년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함으로서 새롭게 전개되는 전

략과 정책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 될 수 있는 과정과 절차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케이프요크(Cape York) 선주민과의 파트너십

을 통해 지역 선주민 사회와의 관계 회복을 하였다. 케이프요크 선주민과의 파트너십은

사람과 수행담당 그룹임원(Group Executive for People and Performance)인 앤 쉐리(Ann

Sherry)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앤을 포함한 기업인 그룹들이 먼저 선주민 리더가 이끄는

미팅에 참여하여 관계를 트고 심화하기 시작하였다. 앤 쉐리는 소매 금융 부서장과 함께

웨스트펙 회장을 설득, 소매 금융부서와 함께 웨스트펙 선주민 워킹 그룹을 신설하여 선

주민 대상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선주민 지역 사회 리더가 기업에 초청되어 강연도 하

는 기회도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선주민 기업 파트너십(Indigenous Enterprise

Partnerships, IEP)과 바카누, 2개 기관과 함께 16개의 선주민 지역 사회 역량 강화 프로젝

트를 진행하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선주민 가족 재무 관리 프로그램과 선주

민 소호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인데, 추후에 선주민 아동 대상 컴퓨터/IT 교육 프로그램

이 추가된다.

2)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웨스트펙의 노력에는 내부 사내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사회 커뮤니케이션에 결

정적인 성공 요인이 있었다. 특히 내부 사내 커뮤니케이션은 인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

였다. 웨스트펙의 리더십은 채굴 산업 유경험자, 공공 부분 출신으로 구성되어 사회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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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권에 대한 공공 가치 제고, 정의와 평등을 위한 기업시민활동에 필요한 기업 내부

설득에 유리하였다.

CEO인 데이비드 모간(David Morgan)은 세계 최대 광산업 회사 리오 틴토(Rio Tinto)

의 전 사장으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하였으며,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부서 책임자

(Head of Stakeholder Communications)인 노엘 퍼셀(Noel Purcell)은 전 호주 총리실 고

위직 공무원과 재정부 출신이었으며, 앤 쉐리는 양성 평등부와 총리실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앤은 1년 동안 많은 선주민 사회 미팅에 참여하면서 선주민 지역사회와의 커뮤니

케이션에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수평 부서간의 협력은 적극적인 사

내 내부 커뮤니케이션 결과의 산물이다. 사람과 수행 담당그룹, 즉 인사 부서와 소매 금

융부서 임원 간의 긴밀한 협조는 금융 비즈니스 자체에서 선주민을 위한 특별 금융 상품

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교육

케이프 요크 선주민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회사 조직 내부에서 임직원들 사이에서

인권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토착 선주민에 대한 권리, 빈곤, 불평등 등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발전, 인권과 환경,

금융 기관으로서의 사회 투자와 지역사회 개발과 투자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조직 문화

에서 이해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임직원 교육과 연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금융 비즈니스 서비스와 통합된 임직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업무와의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해 선주민 문제에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집했는

데도 불구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한 직원은 우잘우잘 지역사회 자원 봉사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 중, 우잘우잘 지역사회가 처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금융 분석과 재조정에 대

한 자원 봉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게 해주는 성과도 얻게 되었다. 특히 임

직원들은 계속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조직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실제 상황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서 높은 교육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토착 주민과 지역사회에 대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게 됨으로서 웨스트펙 직

원으로서의 자신들의 가치와 태도 성찰을 하게 되었고, 예측 불허의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연습과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

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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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GRI, AA1000 등에 의거하여 작성한 2004년 웨스트펙 은행의 연간 보고서 결과에 따르

면, 프로젝트 수행 결과, 케이프 요크 지역사회에 40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600명의 지역

주민이 가족 재무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웨스트펙 은행은 호주 정부와 함

께 선주민 자본 지원 구조(Indigenous Capital Assistance Scheme, ICAS) 프로그램도 시

작하여 토착 지역 주민에게 소호 비즈니스 시작 시 금융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이자 상

환을 위한 지원금 줄 수 있도록 은행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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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 통신 업종

1. HP

휴렛 패커드(Hewlett-Packard Company, HP)17)는 윌리엄 휴렛과 데이브 패커드가 공동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팰러앨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자 통신 기업이다. 개인용 컴

퓨터, 노트북, 서버, 프린터 등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2007년 10월 31일 회계연도 기

준으로 $104.3 billion 매출을 올리고 있는 세계 IT 선두 기업으로 170개국 이상에서 10억

명이 넘는 고객층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172,000명의 임직원이 있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HP의 세계시민 정책은 세계인권선언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직원 프라이버시뿐만 아

니라 인권과 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포함한다. HP내의 세계시민위원회는 인권

및 기업시민의식의 핵심 요소들을 관리하며, 그룹 정책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

과 완전한 이행 업무는 각 개인 담당자들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 각 개인들은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나, 결과가 어떤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는지, 정

책이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있는지 유무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있다. 아무리 명확하

게 규정된 정책이라도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각 정책 담당자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현안들을 다루는 중심이 되도록 훈련되고 있으며, 지역과 국제수준의 전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되고 있다.

공급망 사회․환경책임프로그램(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의 초점은 인

권에 맞추어져 있다. HP가 처한 난제 중의 하나는 직접 통제가 안 되는 공급망에 대한

인권 정책을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대한 것이다. HP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Dell, IBM

등 대규모 납품 업자들과 함께 전자산업 행동강령(EICC)을 공동개발을 하였다. 이 강령은

납품 업체 감사 및 HP 인권 정책 준수 보증을 위한 노력들을 위해 중요한 초석을 제공하

고 있다. 또한 철저한 행동강령 덕분에 납품 업체의 수행 감사와 입증이 더 수월해 질 수

있게 되었다.

HP의 사회․환경책임정책에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중 멕시

17) http://www.h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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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아웃소싱 공장 사례는 좋은 예이다. HP는 저가 경쟁과 아웃소싱 증가로 인해 공급망

내의 아웃소싱 업체 공장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해서, 멕시코의 노동 NGO인 노동에 대한 숙고와 행동센터(Center for Reflection

and Action on Labour Issues, 이하 CEREAL)과 손잡고 멕시코 아웃소싱 공장 노동자들

과 공장 사용자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HP가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권, 노동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고충처리 단계는 4단계로 강도는 점

점 높아진다. 1단계로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와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잘 안

되면, CEREAL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EREAL은 혹시 시스템에 대한 오해나 정보 부족

같은 문제가 원인인지 노동자들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만약 사안이 공장 경영진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CEREAL은 직접 공장 경영진과 협의를 통해 조사와

협상을 한다. 공장 내에서 고충처리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때에는 3단계로 CEREAL이

멕시코 전자산업상공회의소(Mexican Chamber of the Electronics Industry, CANIETI)에게

사안을 가져간다. 전자산업상공회의소가 공장, CEREAL, 노동자들 사이에 중재에 나서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의를 권유한다. 만약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

우, 4단계로 HP는 해당 공장에 대한 아웃소싱 파트너십 중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한다.

이 메커니즘은 IBM이나 지멘스 (Siemens)도 사용하고 있다.18)

2)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정책들의 목표는 노동자가 겪는 고충을 미리 파악하여 즉시 처리하는 것이며

향후에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망 업체 관행을 바꾸어 노동 환경 조건을 개선

하는 것이다. 전자 산업 공급망 노동자가 공장 경영진들과 직접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의

사소통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혹은 고충의 해결을 얻지 못할 때, 고충 문제를 CEREAL에

가져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4단계 각 과정에 관련된 사

람, 단체, 기관들은 관련 당사자나 기관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커

뮤니케이션을 조정하고 합의를 권유하며 준수 기준 실행을 지원하고 좋은 해결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8) 함께 해답을 찾는 기업과 사회: 분쟁 해결 커뮤니티 (http://www.baseswiki.org/Kr

/2-GrievanceMechanisms/FCompany_Mechanisms/%eb%a9%95%ec%8b%9c%ec%bd%94_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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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만약 모든 과정을 거쳐 노력했는데도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더라고 할지라

도 연간 보고서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해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HP의 공급 업체 사회․환경적 책임 정책은 HP의 공급망 업체들로 하여금 환경, 건강,

안전, 노동 정책과 함께 인권을 비즈니스 결정 과정에 통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EICC

이니셔티브 회원 기업들이 준수를 이행해야 하는 비사법적 강령인 EICC에서도 회원 기업

들은 1차 공급업체들이 강령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행 상태를 체

크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급자 체인의 2차나 3차까지 실행해야 하고 있다.

2. 텔레포니카19)

스페인의 민간 통신회사로, 1924년 4월 19일 마드리드에서 설립되었다. 1954년 전화 가

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1999년 1월 회사명을 텔레포니카드 에스파냐에서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텔레포니카 SA가 모기업이 되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

메리카 시장에서 전기통신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2007년 3월 기준으로 49개

국에서 2억 6백 6십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텔레포니카는 스페인 내에서 가장 시

장 점유율이 높은 통합 그룹이고, 스페인과 포르투칼에서 멀티 서비스와 통신 업체 가운

데서 선두이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텔레포니카의 공급망 관리 정책20)에서는 특히 책임있는 구매(Responsible Purchasing)

정책을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힌다. 기업 내부의 구매, 기업책임, 환경, 인사, 건강과 안전

부서 간에 유기적 협력 구조를 통해 공급망에서 책임 있는 구매에 대한 원칙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사회적 약자 계층이 기반이 되고 있는 공급업체에서 구매하는 규범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균등과 권리 옹호정책은 접

19) http://www.telefonica.com

20) 텔레포니카 홈페이지 ‘책임있는 구매’ 정보 참조 (http://www.telefonica.com/ext/rc08/en/tele-

fonica/GESTION_INTEGRA/COMPRAS_RESPONSABLE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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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가능한 텔레포니카(Accessible Telefonica) 계획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이 계획은 스

페인 내 장애인을 대변하는 주요 기반과의 파트너십 및 기본 합의에 대한 동의를 통해

개발되었다. 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객들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하며 그들의 필요와 기대 충족 정도에 따른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계획에는 접근

가능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텔레포니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하는 복지와 인식 증대,

노사 통합과 고용 정책,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규정, 연구 개발과 같은 프로젝트 범

위도 포함된다.

2) 커뮤니케이션

회사는 이러한 각종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참여를 이용하여 고용 기회 균등과 통신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 접근 가능한 텔레포니카 계획은

텔레포니카의 기업의 사회책임 부서에서 조율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 분야와 자회사들이

관여하고 있다.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책임 있는 구매에 대한 신념을 확실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2008년에는 1,000여개의 공급

업체에서 무작위로 50개 공급업체 감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공급업체 감사 제도는 비단

접근 가능한 텔레포니카 계획 실현을 위해서만 운영되지는 않는다.

2009년에는 전반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대한 위험 평가와 공급망 운영 프로세스 개선,

지속가능한 구매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 감사가 실시되었다. 감사 평가 과정을 통해 텔레

포니카는 공급망에서 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투명한 실행을 촉진하고 작업장 환경을 개

선하며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공급업체를 평가하여 공급업체 모두에서 텔레포니카

가 추구하는 모범적 공급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평가와 감사 결과는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텔레포니카 홈페이지에 공개

된 2009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의 29%가 2차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4%의 공급업체들은 다소 위험이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그 중 74%는 기업의 사회

책임 운영을 통해서 향상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내 공급업체들이 좀 더 기업

의 사회책임 관행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100% 공급업체들 모

두 아동노동 관행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 관련 위험이 큰 62%의 공급업체

들이 위치하고 있는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에서는 정부 정책 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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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텔레포니카 환경 기준에 맞추어서 환경 경영 운영을 강화할 계

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텔레포니카는 매년 엄격한 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통해 공급

망 공급업체들의 준수 상황을 발전시켜 텔레포니카가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선두적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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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굴 업종

1. 뉴몬트 광업21)

뉴몬트 광업사(Newmont Mining Corporation)22)는 1921년에 설립된 미국 콜로라도 덴

버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규모의 금 생산 업체이다. 전 세계에 약 15,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네바다,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가나, 페루, 볼리비아, 멕시코

및 캐나다 등의 광산을 개발하며 구리와 은도 생산한다.

1) 전략과 정책

뉴몬트 광업은 사업 운영하는 나라마다 국내법과 상법, 채굴권, 개발, 운영, 국제 무역,

노동권, 인권, 환경 등의 문제들을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광산업의 특성 때문에, 2002년

부터 기업의 사회책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면서 사회․환경 분야에 인

권책임경영 시스템을 정립하였다. 2004년에는 UN 글로벌콤팩트에 가입하고 사회적 환경

적 분야 책임 준수에 기반한 윤리강령 수립을 통해, 본사 및 모든 지사가 윤리강령에 대

한 준수를 하도록 체계적 과정과 절차를 확립하였다.

2) 과정과 절차, 영향 평가와 감사

뉴몬트 광업은 ISO14001, AA1000, OHSAS18001 내용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경영 관

리 시스템에서 건강, 안전, 지역 사회, 환경 책임 분야를 집중 관리하려는 목적에서 파이

브 스타(Five Star) 통합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지역

사회와 외적 관계 2) 환경 기준 3) 건강과 안전, 손실 방지 기준 등 3 부분으로 되어 있으

며, 파이브 스타는 최상위 수준을 말하고, 4개는 우수한 실행 수준, 3개는 목표 달성, 2개

는 개선 필요, 1개는 개선이 많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업의 사회책임 정책 준수를 매년 모니터링 하고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파이브 스타 통합 관리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와 외적 관계 분석과 결과를 좀 더 자세히

21) D. Quiroz-Onate, "Newmont Mining Corporation: Embedding human rights through the Five Sta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책, 157-166쪽.

22) htpp://www.newmo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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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1) 지역사회와 외적 관계 부분(Community and External Relations) 의 측정 지

표는 다음과 같다. 1. 종교 유적지 보존, 2. 문화유산 관리, 3. 토지 접근성과 획득, 4. 지역

사회 투자, 5. 선주민 취업과 비즈니스 지원, 6. 언론 관계, 7. 임직원과 계약 업체의 행동,

8. 정부 관계, 9. 사회 영향 평가, 10. 인권에 대한 인식, 11.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고용과

비즈니스 지원, 12. 보안 인력 관리, 13. 개발 사업 종결 시 유의점, 14. 주민의 재정착 관

련 등이다. 2006년 페루 야나코차(Yahacocha) 광산23)의 외부 감사에 적용한 예를 보면 파

이브 스타 통합 관리 프로그램 기준의 4, 6, 8, 10, 11은 비교적 준수하고 있으나 13과 14

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파이브 스타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인권통합경영은 글로벌콤팩트 인권 원칙

1과 2, 그리고 지역사회와 외적 관계 기준 관리, 환경 기준, 건강과 안전, 손실 방지 기준

에 대한 부분 실행에 중점을 두고, 인권 경영의 과정과 절차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을 마

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알려 주고 있다. 광산업의 특성 상, 인권 침해에 대한 가담, 인권과

환경, 개발 사업에 영향 받는 지역사회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보상, 보안과 분쟁, 선주민

권리, 사회 투자와 지역 사회 개발 등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3)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위와 같은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가 전사적으로 실행되려면 CEO의 참여가 필수적이

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광산업의 기업의 사회책임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리

더십을 발휘하여 기업 내부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관심사를 통합한 파이브 스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자문 과정을 개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과정이다.

시스템 확립 후, 계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통하여 업데이트 해 나가고 있으며, 총 18개

사업장 중 14개에서 임직원과 계약 업체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외부적으로 신뢰를 주고 내부적으로는 인권통합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뉴몬트 광업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 광업과 금

속산업 국제위원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 ICMM)의 10대 지속가

능한 개발 원칙, 반부패를 위한 협력 이니셔티브(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Initiative), 국제 설리번 원칙(Global Sullivan Principles), 책임 있는 귀금속산업위원회

23) 야나코차 광산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광산이며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광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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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for Responsible Jewellery Practices), 평화․인권․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위

한 펀드(Fund for Peace Human Rights & Business Roundtable) 등과 같은 다양한 인권

경영 이니셔티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4) 보고

파이브 스타 통합 관리 프로그램 같은 포괄적인 비재무적 분야 정보 보고 시스템은 기

업 경영의 투명성을 극대화해주며 인권 경영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내부와 외부에 잘 알

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파이브 스타 통합 관리 프로그램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기업 조직 문화와 인권 경영,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한 성공 사례이고, 광산업종 특성에

따른 기회와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선제적, 예방적, 시스템적으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인

권 통합 경영에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2. 쉘24)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영향 평가와 감사

쉘(Shell)은 1997년부터 인권을 경영 원칙에 통합하는 노력을 시작한 후, 그러한 노력

활동의 일환으로 덴마크 인권위원회가 개발한 인권 자가진단도구에 대한 성능 테스트에

2001년부터 참여하였다. 인권준수평가(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 HRCA) 도

구와 나라별 위험 관리 도구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통한 위험 평가를 통해 사업국에 대

한 공식 법규, 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준수/비 준수 정도, 비즈니스 위험 평가 등의 사항

들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회사 평가(Company Assessment)도 실시하여 사업 활동 시 인

권 위험 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기업 정책, 과정, 관행에 대한 자가 평가와 함께 실행 계

획까지 도출하게 되었다.

2001년에는 북 아프리카 지역을 평가하면서 쉘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가진단도구에

대한 개선 의견 반영이 이루어 졌다. 그 당시 도구는 지역별 정치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어졌으나 노동 권리에 대해서는 약하게 다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인권, 노동 쪽 전문

가를 통해 강화하였고, 기업 매니저들이 인권/법적 용어에 생소하여 사용하기 어렵다는

24) E. Schouten, “Road-testing the 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 tools”,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책, 6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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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의 의견에 따라서 자가진단도구 개발 기관인 덴마크인권위원회 측은 용어를 순화하였

다. 2002년과 2003년에는 중동 지역에 대한 나라별 위험 관리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쉘 그룹 전체에 대한 신속점검(Quick Check)을 실시하였다. 간단

체크는 전체 인권준수평가 데이터베이스의 10% (28개 질문 230개 지수)에 해당되며 고용

관행, 지역 사회 영향, 공급망 관리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자가 진단하는 것이

었다. 간단 체크는 인사, 보안, 계약과 구매 부서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함께 실시되

었다. 실시 결과, 건강, 안전, 환경, 보안과 제품 관련 분야 평가가 좋게 나왔다.

2005년에는 아시아 지역의 나라별 위험 관리 테스트와 쉘의 각 지사의 정책, 과정, 관

행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게 된다. 2004년부터 2006년 동안은 쉘 그룹 전체와 북 아프리

카, 아시아, 동 유럽 지사에서 나라 별 위험 관리 테스트 5회 실시하였고 인권준수평가는

전체 1회, 간단 체크는 1회 시행되었다.

여러 가지 테스트의 결과, 인권 위험에 대한 시스템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합작 회사나 새로운 나라에 투자 시, 인권 위험 평가 과정이 다른 사회,

환경, 경제, 건강 영향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분석되었다.

자가진단도구 자체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 인권에 대해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좀 더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의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성이 더 필요했고, 진단 도구

내용이 비서구적 환경에 꼭 적합하지는 않으므로 내용의 개선, 문구의 지역화 등이 필요

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인권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나라 등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 정도로의 문구 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인권’이라는 단어의 정치

적인 의미 때문에 기업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같은

내용이더라도 기업인들이 친숙한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도 필요성으로 지적되었

다. 예를 들면 ‘인권 평가’ 보다는 ‘비즈니스 원칙에 대한 연구’로 바꾸는 것이 더 이해도

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자가진단도구의 평가 결과에서는 임직원이 인권 영향과 업무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아무리 진단 평가 도구가 좋다

고, 혹은 나쁘다고 해도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 개개인이 자신들의 업무와의 상관성을 이

해하지 않는다면 자가진단도구는 그냥 여러 개의 사항을 체크하는 연습일 뿐이기 때문이

다. 또한 인권준수평가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겪게 되는 과정, 결과, 딜레마 등을,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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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과 함께 진솔하게 대화하는 노력이 기업 명성이나 신뢰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도구를 기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행에 유익한 점들이 도출되었다. 국제

수준에서 시작하여 개별 지사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과, 문화적 상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지역 문화 고려가 필요하고, 중동 지역 같은 경

우도 민감한 부분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내에서 자가 도구를 사

용할 경우에는 보다 더 많은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수용성 측면과 도구

사용의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자가 진단 도구 사용과 함

께 인권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인권준수평가가 그저 체크만 하고

잊혀지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가 진단 도구를 도입하고 실행하고 활용하려는 기업의 의지는 기업 내부의 동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하며 자가 진단 도구 결과를 기업 정책, 과정, 절차 등

으로의 통합하려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직원 교육이 필수적이다. 인권 중요성과 지

식을 높여 기업인들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독려될 수 있도록 각 지역 지사들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전문가나 기업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 인적 자원 활용이 실행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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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기타 업종

1. 노보 노르디스크

인슐린 제조 회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노보 노르디스크(Novo Nordisk)25)는 1920년

대에 시작된 두 개의 작은 덴마크 회사의 조합이다. 이 두 회사는 20년대 당시 캐나다인

들에 의해 발견된 인슐린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8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다. 노

보 노르디스크는 덴마크에 본부를 두고 있고 전 세계 68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179

개국에 자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1)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보 노르디스크의 참여는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노보 노르

디스크 경영방식(Novo Nordisk Way of Management) 이라고 불리는 근본적인 기업 경

영방식과 단단하게 연계되어 있다. 노보 노르디스크 경영방식은 세 가지 핵심 기업 경영

분야인 사회적, 환경적, 재정적 책임을 회사의 기초를 이루는 기업 원리로 간주되고 있다.

1999년부터 노보 노르디스크의 경영 방식은 UN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일상 비즈니스

에 인권 고려 사항을 통합시키겠다는 공개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2) 정책

노보 노르디스크의 회사 정관은 구체적으로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

식으로 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과정과 절차

노보 노르디스크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업의 사회책임의 핵심으로 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서 노력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활동을 평가하여 당뇨병과 같은 건강권 관리, 차별

없는 인사 관리, 임직원의 다양성 수호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5) http://www.novonordi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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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 첫째, 인권에 대해 문제가 있는 나라

들에도 기업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진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이유는 사업 진출이

그 나라 사회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첫

째 이유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범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기준이 노보 노르디스크의 기업의

사회책임활동에 도움을 주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특히 인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노보 노르디스크는 특히 사

업 진출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26)

4)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27)

노보 노르디스크는 기업 책임을 약속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보증하는 다양한 시스

템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매년 회사의 균형채점표(Balanced Scorecard)에 담긴 기업책임

목표들을 규정한다. 매년 모든 사업 영역에서 기회 균등과 다양성이 고용 사이클 전 과정,

즉, 채용, 노동조건, 보수, 개발, 승진, 해고의 모든 과정에 걸쳐 확실히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균형채점표는 모든 사업 수행영역의 추진에

쓰이는 수행 관리 메커니즘이다.

관련 목표들은 인사부에서 제출하는 평가 계획과 해당 연도 활동들 가운데 최소한

80% 달성을 필요로 한다. 직원 평가와 경영 특별 수당은 이러한 목표들에 관련된 수행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 노보 노르디스크 지주회사에서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직원들로 구성된 간사들은 각 부서의 노보 그룹 가치 준수 정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어떤 사업 영역이든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인사부와 관련 사업 부문 간의 대화 과정이 시작된다.

5) 교육

노보 노르디스크는 전 세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

다. 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차별에 관련된 침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 비즈

니스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침해나 차별

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임직원 노조 가입 여부, 퇴역 군인 경우 등 다양한 경

26)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27)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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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는 침해의 정의, 정책, 보상 내용, 타 사의

사례 등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들어 있다.28)

6) 커뮤니케이션29)

노보 노르디스크는 인권 경영에 대한 위반 사례 보고와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으로 이

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의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

련 사안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 절차, 조직 내 분명한 연락담당을 정하고, 인

권 현안에 대한 모든 문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용어로 전달되고 적절한 언어들로 번역하

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직원을 포함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이고 있다. 인권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면 서로 간

에 장벽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시각에 기반한 용어를 사용해 인권 현안

을 다루고 있다.

특히 조직 내에서는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장려가 조직 문화에 스며

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시 마다 경영 전략 변

화 개발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료 보호, 개인 프라이버시, 기업 기밀 들을 비롯

한 기업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권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이메일 남용과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활동 분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사적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2. 유니베라30)

(주)유니베라(Univera, 구 남양 알로에)31)는 1976년 설립된 ㈜남양알로에가 2006년 사명

을 변경한 회사이다. 유니베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로 알로에 생초를 가공해 세계

알로에 원료 시장의 40%에 달하는 시장인 40개국 700여 개 기업에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

품에 들어가는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450여 개의 대리점이 있으

며, 2만 5000여명의 방문판매원 생활건강설계사인 유피(Univera Planner, UP)들이 활동하

고 있다. 유니베라 본사는 한국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판매사인 유니베라와 연구소인

28)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29)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7쪽.

30) 남양알로에 사사 편찬위원회 편, 「자연과 행복이 하나 되는 남양알로에 30년」, 유니베라, 2006.

31) http://www.univ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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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젠, 제조사인 네이쳐텍, 이 세 개의 축이 에코넷 시스템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직접 판매법인, 미국 텍사스, 멕시코, 중국, 러시아에 알로에

재배 농장을 직영하고 있다.

1)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유니베라는 기업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권 통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기업 철학 자체가 불치의 병에서 알로에를 통해 기적적으로 살아난 창업자의

인생 역사를 반영하여 자연의 혜택을 인류에게 전하며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철학은 현재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이어져서 “사업

이란 단순히 하나의 수단을 넘어서, 그 자체로 우리 삶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진정으로 보

람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가치가 회사 운영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기업의 첫 번째 미션인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목표는 알로에 원료를 세계 각지에 직영

으로 재배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아웃소싱 없이, 기업, 종업원, 사회를 분리해

서 보지 않는 기업문화를 가지고 있어, 기업이란 “인간과 자연, 기업과 사회, 개인과 회사

간 선순환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창업자의 철학을 역시 잘 반영하고 있다. 전 농장주가

권위적이었던 텍사스의 알로에 농장에서 한국 사장이 알로에 농사를 지을 때, 현지 외국

인 노동자들이 경계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인간적이고 가족적인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냉해 사고 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밤에 알로에를 지키러 나와 경영진과 직원들이 농장

을 다시 재건하여 일으킨 예는 유명하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자연사랑, 인간 사랑의 정

신을 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기업이라는 가치에 기반한다.

두 번째 미션인 연구하는 기업이라는 목표는 기능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제품 개발 원칙에서 드러난다. 원료재배-연구개발-생산-마케팅의 수직 계열화 된 유기

적 기업 네트워크인 에코넷(ECONET) 경영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건강권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은 업계 최초로 KGMP시설, 업계에서 가장 많은 세계 특허와 제품 개발, 가장 높은

연구 개발비 투자, 가장 까다로운 생산 공정, 최상의 품질로 입증되고 있다. 유니베라는

미국 알로에연구재단(Aloe Research Foundation, ARF)을 설립 및 지원하고, 1994년에는

국제알로에기준심의협회(The International Aloe Science Council, IASC)를 실질적으로 주

도하며 세계 알로에 품질 기준안을 1995년 마련했다. 유니베라의 알로에 품질기준은 세계

적으로 통용되는 모범 수준이며, 2000년 중국 경공업청이 제정한 법률 시행안은 “유니베

라의 품질기준에 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정도이다. IASC는 1997년 이후, 유니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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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인 (故)이연호 회장의 공적을 기려 ‘이연호 과학공적상’을 제정했다. 현재 제품 개발

에서는, 특히 건강권을 중심으로, 노령화 사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제품 개발에 반영하

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 번째 미션인 사랑하는 기업은 사회와의 조화를 목표로 효율성보다는 직원 생활 존

중이라는 측면에서 건축된 본사 신축 건물에서 가장 쉽게 드러난다. 건물 야외 옥상에는

‘꿈꾸는 정원’이라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임직원들은 각자의 꿈을 적어두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보고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 즉, 회사의 가치와 자신의 가치가 함께 가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때문에 임직원들의 장기 근속률은 아주 높다. 특히 직원들은 입사 후

알로에 농장에 연수를 가서 직접 농사를 짓고 그 곳에서 중장기 전략을 구상한다. 또한

인종이나 지역적 차이가 큰 해외 농장 운영을 직접 보고 겪으며 임직원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기업 문화는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 방문판매원 생활건강설계사

와 그 가족들에게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생활건강설계사 자녀들과 하는 꿈나무 캠프

는 1986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어린이 캠프를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집이 별로 없었는데 방문판매원 자녀를 캠프에 초대하여 큰 호응을 얻었

다고 한다. 해외 농장의 노동자 가족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저소득층,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도 제한 없이 방문판매원으로 채용하여 모든 사

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신장에 노력하고 있다. 이 정책은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경력을 키워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농사 주기에 따라 농번기에 임시직 인부로 일하던 멕시코 탐

피코 지방 지역 주민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

고 있다.

기업 본사가 위치한 성수동은 공장들이 많아 삭막한 곳이라 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본사 사옥 야외 강당에서 무료 음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희귀난치병 해소, 북

한, 러시아 지역 식량 원조 및 지원 등을 통해서 의식주와 기본 권리의 지속적 향상에 노

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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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뮤니케이션과 교육

2009년 초에 UN 글로벌콤팩트에 서명한 유니베라는 4대 원칙 중 특히 인권 경영에 관

심을 갖고 있다. 본사의 곳곳에 UN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디스플레이하여 인권, 노

동, 환경, 반부패의 가치를 일상생활에서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내

부 커뮤니케이션은 직원 교육, 사내보 등을 통해서도 반영되고 있다. 인권통합경영에 대

한 의지는 사외보, 언론, 인권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외부 커뮤니케이션되고 있다.

특히 유니베라는 생활 속 여러 인권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이며 한국인권재단과 서강대학

교 정유성 교수와 '한국의 40대 직장 남성의 생활 인권'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여 유니

베라 내부와 외부 40대 직장 남성들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교육 프로그램

인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40대 남성 인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차

별 없이 기본적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이러한 유니베라의 인권통합경영의 의지는 프로그램 후원 약정식을 통해 2009년 11월 3

일 각 언론에까지 공표되었다.

3) 영향 평가와 감사, 보고

유니베라는 2003년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이하 BSC)를 통해서 경영혁신을

목적으로 전략 경영을 구체적으로 구현한다. 당시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도입했던

BSC를 중소기업인 남양알로에가 과감히 도입한 것이다. BSC를 통해 관리력 및 위험 관리

능력을 향상한 남양알로에는 신 회계 대리점 경영 정보 시스템인 UCS(Univera

Communication System)을 도입, 전략 경영, 공유, 인사 평가, 보상 등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선진적 경영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

영 시스템 구축과 운영은 향후 인권통합경영을 위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실행을

통해 기업 경영 간 유기적 연결을 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근본 토대가 되고 있다.

사실 대리점 대상 공정 거래, 투명 경영에 대한 노력은 역사가 있다. 1990년대, 알로에

업계 경쟁 심화로 저가, 저질 상품이 출현하면서 일부 대리점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

하는 흐려진 유통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6천 여 만원 상당 제품을 사들여 화형식을 단

행한 일화로도 잘 알 수 있다.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조차도 기업이 본래 뜻한바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 공익을 위한 헌신과 기업 활동이 굳이 분리되어야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라는 이병훈 총괄 사장의 철학은 “이윤추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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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가리는 게 능사인양 인식되어 왔다…. 관행적 부정을 거부하고 건전한 수단만 채택하

는 기업이 더 길게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의지에

서 드러난다. 유니베라는 이렇게 과거의 30년보다 앞으로의 30년을 더 발전해 나가기 위

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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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도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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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기존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1. 국내외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기능 분류

인권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경영 및 윤리경영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책임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가이드라인과 지표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경영

내부에서 경영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3자가 개입되어 경

영수준을 인증하여 주는 인증지표, 기업 스스로 경영수준을 외부에 보고하기 위한 보고지

표 및 기업의 경영수준을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구

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함에 있어서 비교분석하여야 할

가이드라인 및 지표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5> 기업의 사회책임 관련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의 기능 분류

구분 가이드라인 인증지표 보고지표 평가지표

국외

덴마크 신속점검(Quick

Check)

SA8000

ISO26000

프랑스 Bilan

Social

GRI G3

영국 EIRIS

국내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지표

노동부

- e-자가진단

국가청렴위

- 공기업윤리경영

- 기업윤리경영

산자부

- 윤리경영실태조사

- 지속가능경영

전경련

- 윤리경영가이드라인

중소기업청

- 사회적 책임경영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지

속가능경영지수

경향신문 E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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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가 그 속성상 경영내부에서 경영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가이드라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

부적인 관점에서의 인증, 보고 및 평가에서 인권경영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지표체계 모두를 검토하여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도출

하여야 한다.

2. 국제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1) 덴마크 신속점검 : 인권준수평가 자가진단도구32)

인권영향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진단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덴마크 인권위원회33)가 개발한 ‘인권준수평가’(Human Rights

Compliance Assessment, HRCA)이다. 덴마크 인권위원회가 덴마크경총 등 덴마크의 다수

이해당사자 협의과정과 덴마크 대기업들의 시험운영을 거쳐 공개한 인권준수평가 자가진

단도구는 UN 인권문서 상의 개별인권을 구체화한 규범뿐 아니라 이행체계 전반에 대한

지침제시, 인권정책과 이행실태에 대한 기업 측의 자가진단 기능, 기업 측의 인권책임 이

행에 필요한 정책 및 실행 과제 교육 가능, 덴마크 경총 등 대기업 측의 협력, 협의, 시험

평가과정 등이 들어 있다.

덴마크 인권위원회가 개발한 자가진단도구는 어느 나라의 시장에서건 활용할 수 있는

쌍방향데이터베이스 방식이다. 웹에 기반한 이 도구는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한 대략 350

개의 질문과 1,000개 이상의 인권지표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80개 이상의 주요 인권조약들과 ILO협약들에 기반하여 개발한 것들이다. 70개 이상

의 기업들이 도구 개발에 참여했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분야별 버전으로 개량되었다.

이를 개괄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의의와 역할

인권준수평가는 기업의 영업활동이 종업원,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미치게

되는 인권에 대한 효과와 영향을 기업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 진단도구다. 이 도구는

1999년 이래 덴마크 인권위원회의 <인권과 기업 프로젝트>34)에 의해 발전해 왔고, 덴마

32) http://humanrightsbusiness.org/?f=compliance_assessment

33) htpp://www.humanrights.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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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정부의 후원 하에 덴마크 인권위원회, 덴마크 기업연합(DI), 국가발전을 위한 덴마크

산업화기금(IFU)의 합작 산물이다. 이 법인의 목표는 기업들이 그들의 고유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인권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인권준수평가 신속점검의 전체적인 도구는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경제적․사회

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80개가 넘

는 주요 인권조약들을 바탕으로 개발된 350개의 질문과 1,000개의 인권 관련 지침들의 데

이터베이스 위에서 가동된다.

신속점검은 대화식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2005년에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는 각 기업

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선택 및 수정함으로써 사업 유형 및 영업 영역에 맞

게 쓸 수 있도록 해준다. 인권준수 평가의 기준과 지침들은 사용자인 기업들과 인권 그룹

양쪽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1년 단위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인권법의 변화/발전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2) 포괄범위

인권준수평가 신속점검에는 인권준수평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있는 모든 질문들 중 약

10% 정도가 포함되며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들이 검토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

권 현안들과 연관되어 있다. 신속점검은 인권준수평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인데, 이

프로그램 전체는 광범위한 범위의 인권 이슈들에 관한 보다 폭넓은 지침을 포함한다. 인

권준수평가 전문은 www.humanrightsbusiness.dk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속점검에는 다음의 세 가지 영역과 관련된 침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째, 고용 관

행인데, 여기에는 기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을 원하는 개인들의 인권이 포함된다. 둘

째, 지역사회 영향인데, 여기에는 기업 활동이나 생산품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회(정치

적․문화적․지리적 범위의 사회를 포함하여)에 사는 개인들의 인권이 포함된다. 셋째, 협

력업체 관리인데, 여기에는 협력업체들의 영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종업원, 지역 거주민,

여타의 이해당사자 개인들의 권리가 포함된다.

(3) 국제법 및 국내법 관련성

인권준수평가는 국제인권법에서 출발하였지만,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적용되는 기준은

양자 중 가장 높은 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신속점검의 각 질문은 국

34) http://www.humanrightsbusines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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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의 특정 내용 및 관련 국제 지침을 참조하고 있다. 이 도구에 원용된 국제법상 기준

과 요건들은 해당 국가에 맞게 적용되므로 원용된 조항들은 기업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형태로 변경되어 왔다. 이 도구는 또한 기업의 인권 문제에 유용한 지침이라면 어디든 매

우 다양한 인권 조직들, 연구기관, 기타 독립적 기구들의 지침을 인용하고 있다.

(4) 평가 기준과 개발과정

인권 영역은 조약, 국제 판례 및 결정, 수많은 UN, 국가, 국제기구들의 보고서 등으로

부터 출현한 권리 및 기준을 통해 정치적․학술적으로 잘 발전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의 기준과 적용 절차는 기업이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왔다. 국제인권법을 기업

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기업과 인권 단체들에 의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EU의

재정 지원을 통해 1년 동안 이 도구에 대한 자문 절차를 밟았다. 자문 과정에는 유럽 10

개국 80개의 기업 및 인권그룹들이 참여했다. 기준과 지침들이 공동체/권리 문제들은 물

론 실용적․경제적 측면까지도 고려할 수 있도록, 같은 권리를 두고 기업 대표 1명과 인

권그룹 대표 1명이 평가할 수 있도록 각 평가팀을 구성하였다. 도구의 개발 전반에 걸쳐

서 연구자들은 기업체의 실용적 이해와 필요를 지속적으로 개발 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

록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로부터 정보를 받았다. 특히 쉘사는 이 도구의 시험평가의 대

상 역할을 해주었다. 현장 시험평가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쉘 조직에 대해 이루어졌다: 하

나는 여러 면에서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에 있고, 다른 하나는 인종간의 갈등이 있는 사

회에 있다. 신속점검 버전에 대한 추가 시험평가는 2005년에 쉘사와 그런포스(Grundfos)

사에 대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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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2 노동환경과 문화 존중

4. 결사의 자유

A.4.1 선출된 노동자 대표들과 단체교섭 인정

A.4.2 국가가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경우 대안수단

5. 직장 보건과 안전

A.5.1 보건과 안전기준

A.5.2 훈련과 보호 장비

6. 고용과 노동 환경 (시간, 임금, 휴가 등)

A.6.1 폭행, 희롱, 협박과 같은 직장폭력

A.6.2 분규처리수단

A.6.3 최저생활임금

A.6.4 휴가

A.6.5 노동시간, 휴식 주기

A.6.6 직원 사생활

B. 지역사회 효과

1. 안전

B.1.1 보안요원 훈련

2. 토지관리

B.2.1 토지 소유자의 법적 관습적 확인

B.2.2 재배치

B.2.3 지역주민과 선주민의 통행권과 사용권

B.2.4 토지 훼손

3. 환경보건과 안전

B.3.1 산업재해/보건 비상사태

B.3.2. 불만/고충처리기관

4. 부패와 뇌물

B.4.1 정부관료 매수

5. 기업제품

B.5.1 제품 책임

B.5.2 지역주민과 선주민들의 지적재산권

C. 협력업체 운영

C.1.1 협력업체들과 관계

(5)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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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8000

SA8000은 1997년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문제 연구 기관인 SAI(전 CEPAA)가 제정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인증시스템이다. 즉, 해당기업이 SA8000에 부합하는지 여부

를 제3자가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SA8000의 요구사항은 1997년 최초 제정 공표되

었으며, 2001년에 개정 요구사항이 공표되었다.

SA8000의 요건에는 아동노동, 보상, 차별, 강제노동, 노동시간, 보건 및 안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노동 경영시스템 등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사항을 대부분

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자는 세계적인 인권/노동 기구들 간의 연대

움직임과 노동문제의 매체 발표로 인한 회사 제품이미지의 막대한 실추 등 여러 이유로

대형 기업들이 그들의 전 세계 협력업체에 SA8000 인증 또는 부합성 심사(SA8000 인증의

간소화된 형태)를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함에 있

어서 SA8000의 요건을 포함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자가진단하여 개선의 기회를 갖도록 하

여야 할 것이다.

3) ISO26000

ISO26000은 ISO가 ISO9001이나 ISO14001등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작성 중인 사회책임

에 대한 자발적 표준이다. ISO26000은 제3자 인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참가한 대부분의 국가와 이해관련자들은 결국 기업간, 국가간 거래와 계

약질서에서 ISO의 SR Guidance가 매우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SA8000과 동일하게 제3자에 의한 인증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SO26000은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C(Corporate)를 삭제하여 기업 이외에 정부, 노조, 시

민단체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책임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ISO

26000은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이 될 것이며, 사회책임의

개념과 조직이 다루어야 할 사회책임 관련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

책임의 원칙에 관한 실행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SO26000은 2010년 중

에 최종 지침이 세상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SO26000은 (1) 조직 거버넌스, (2) 인권, (3) 노동관행, (4) 환경, (5) 공정운영관행, (6)

소비자, (7) 지역사회 참여와 개발이라는 7개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를 다루고 있다.

ISO26000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사회책임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근저에는 인권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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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업장
규모 300 2000 300 750 2000
항목 Bilan Social에 실려야 하는 지표들의 수
고용
임금

산업안전보건
기타 노동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기타 기업관련조건

18
9
6
5
4
4
4

19
9
6
5
4
4
4

34
6
20
20
9
12
2

35
7
20
21
9
12
2

36
8
20
22
9
12
2

소계 50 51 103 106 109
Bilan Social에 실려야하는 보조지표들의 수

전체항목 30 30 62 62 62
지표와 보조 지표들의 총합

총계 80 81 165 168 171

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함에 있어서 주요하게 검토하여

야 할 표준인 것이다.

4) 프랑스 Bilan Social

프랑스는 전 세계에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법제화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1960년

대 이후부터 전개된 사회지표운동35)에 의하여 각국에서는 국가 수준에서는 사회지표체계

를 확립하여 사회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수준에서도 사회지표체계의 확립 및 보고

제도를 법제화하는 노력을 1970년대에 전개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만이 1977년에 법제화에

성공하여 1979년부터 기업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보고(social reporting)를 실시하고 있으

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비교평가하고 있다.

프랑스 Bilan Social의 지표는 ① 고용 ② 임금 ③ 산업안전보건 ④ 기타노동조건 ⑤

교육훈련 ⑥ 노사관계 ⑦ 기타기업 관련조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표의 수는 Bilan

Social이 작성되는 수준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업-농업 분야를 예로 들면, <표

3-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80개에서 171개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36)

<표 6> Bilan Social의 작성수준과 규모에 따른 지표의 수37)

35) 바우어(R. A. Bauer)가 1966년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출간. 둔칸(Duncan)에 의해서

1969년에 처음으로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

36) J. 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UF, 1997, 쪽.17-28 및 Crédit

Commercial De France의 Bilan Social(1995)과 France Telecom의 Bilan Social(1993).

37) J. 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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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GRI G3 가이드라인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이하 GRI)의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는 기준이며, 2000년에는 첫번째 판(G1)이 발표되었고, 2002년에 개정판(G2)

이 발간되고, 2006년에는 G3 가이드라인이라고 명명된 가이드라인 제3판(G3)이 발간되었

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프로필, 경영방식, 성과지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

다. 프로필에는 보고조직의 전략 및 분석, 조직프로필, 지배구조 등 조직의 성과를 이해하

기 위한 전체적인 배경을 설정하고 있다. 경영방식에는 특정 성과영역에서의 성과를 이해

하기 위한 배경을 마련하고자 보고 조직이 해당 주제 범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하고

있다. 성과지표에는 조직의 경제․환경․사회 성과에 대해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

록 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는 경제 측면에서 이해관계자의 경제 상황 및 현지/국가/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조명하는 것이며, G3에서는 경제적성과, 시장지위, 간접경제효과로 구분되어 있다.

환경적 성과는 보고조직의 생태계, 토지, 대기, 물을 비롯한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

명하며, 환경 지표는 투입과 산출관련 성과를 다루고 있음. 또한 생물다양성 및 환경법규

준수 성과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도 다루고 있다. 환경적 성과를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보고조직의 제조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도식화하고 하고, 투

입요소를 계량화하여 표시하고, 제조/서비스 과정에서 대기, 물, 토지로 무엇이 배출되는

지를 표시하며,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표시하여 보고하는 것

이 필요하며, 환경적 성과와 관련된 지표는 G1, G2, G3에서 큰 틀의 변동 없이 발전하고

있으며, 계량화 정도가 매우 높다.

사회적 성과 중 고객에 관한 영역은 고객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고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측면, 즉 건강 및 안전, 정보 및 라벨링, 마케팅 및 개인정보보호 등

을 다루고 있다.

사회적 성과 중 노동영역은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조약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 비

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편적 표준에 근거한 것이며, 기업의 사회

책임을 직접 다루는 ILO 삼자 선언,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이다.

사회적 성과 중 인권영역은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조약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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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LO 노동자 기본권선언(특히

ILO의 8개 핵심규약,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근거한 것

이다. 사회적 성과 중 인권영역은 대부분은 노동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인권분야

로 별도로 분리하여 보고조직이 인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이 GRI의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성과 중 인권영역은 G3에서 투자 및 조달관행,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아동노동, 강제노동, 보안관행, 지역주민의 관리로 구분되어 있

으며, G2도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 G1에서 G2로 이행하면서 노동과 인권 분야가 전체적

으로 개편되어 노동 분야에 포함되어 있던 아동노동과 강제노동 및 차별분야가 인권분야

로 변경되었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가 추가되었다. 사회적 성과 중 인권영역에서 투

자 및 조달부터 인권심사를 중요한 요소로 삼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보고조직

은 인권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GRI에서는 투자 및 조달 부분에서도

보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방침과 국가별 지역별로 구분한 실적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 중 인권영역에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

게 다루고 있으므로 무노조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보고조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도 국가별 지역별로 구

분하여 파악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은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서 이러

한 위반이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관리

도 사업장을 영위하는 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이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다루어야 할 것

이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갖고 그 성과를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즉, 사업을 영

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야기 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성과 중 사회성과 지표에서는 보고조직이 사업 활동을 진행 중인 지역에 미치

는 영향에 주목하며, 다른 사회 주체와의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어떻게 관

리하고 조정하는지 공시하는 것으로, G3에 의하면 지역사회, 부패, 공공정책, 경쟁저해행

위, 법규준수로 구분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3 가이드라인이 전반적으로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

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G3 가이드라인이 보고지표이기는 하나 자

가진단과정에서 이러한 요소가 파악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88 -

<표 7> 경제적성과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수익

6.37 순이익

고객

EC1 순매출

경제
성과

EC1

직접적인 경제
적 가치의 창출
과 배분 - 예:
수익, 영업 비
용, 직원 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
금, 자본비용,
세금 등

6.38 영업이익

6.39 매출총이익

EC2
지리적 위치에 따른
시장 분류

6.40 투자수익률

6.41 배당금

6.42
6.37-6.41의 지역별 성
과

공급자

EC3 구매한 제품, 자재,
서비스의 원가무형

자산 6.43
장부상 총자본 대비 시
가자본총액

투자

6.44 인적자본
EC4

벌금을 제외하고 계
약 조건대로 지불된
계약의 퍼센티지

6.45 연구개발비

6.46 기타의 자본투자

EC11
조직과 국가별 공급
업자 분류

6.47 부채비율

EC2

기후 변화의 재
무적 영향과 사
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임금
복지
수당

6.48 국가별 임금총액

6.49 국가별 복지수당 총액

종업원 EC5

국가별 지역별 총
종업원수와 보상체
계(임굼, 연금, 다른
수당, 퇴직금)

노동
생산
성

6.50
직무별 노동생산성과 그
변화 추이

EC3 연금 지원 범위

세금 6.51
전체 세무당국에 대한
세금 납부액

자본
제공자

EC6

대출이자별로 분류
된 자본 제공자의
분포, 미지급 우선
배당금 포함 모든
종류의 채권의 배당
금별로 분류된 자금
공급자의 분포

지역
사회
개발

6.52
직종별, 국가별 고용규
모와 그 변화

EC4
정부 보조금 수
혜 실적6.53 자선활동과 기부활동

공급
업체

6.54

유통망이나 아웃소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 가운데
경제적 성과와 관련된
공급업체의 성과

EC7
기말 이익 잉여금의
증감

시장
지위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
임금 대비 신입
사원 임금비율

6.55

개별 국가가 국제기구에
서 규정되어 일반화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구체적인 내용

공공
분야

EC8
국가별 모든 형태의
납세액의 총합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
책, 관행 및 비
율

6.56 외부위탁사업의 종류,
성격 및 장소

EC9
국가별 지역별 수취
보조금

6.57
외부제작 제품이나 외부
수행 서비스의 규모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
용 절차 및 현
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6.58
공급업체와의 계약 이행
성과(예 : 대금지급기일
준수) EC10

현금과 현물 기부
기준 지역사회, 민간
단체 등에 대한 기
부

제품
서비
스

6.59

목적사업과 관련된 주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사용
(혹은 제공) 및 폐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요
경제적 과제와 그 영향.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
성적 예측치도 포함

EC12
비핵심 사업 인프라
개발에 쓰인 자금총
액

간접
경제
효과

EC8

공익을 우선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 활
동과 효과 (지
원 형태구분 포
함)

EC9

간접적인 경제
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 및
설명 (영향의
범위 포함)

간접
경제
효과

EC13 조직의 간접 경제
효과

※ 색칠한 지표는 부가지표를 의미함(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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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환경적성과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원료

6.6 연료나 물이외의 원료총사용량

자재
(재
료)

EN1
물 이외 사용한 형태별 총
자재

자재
(재
료)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자재 사용량

6.7 재생원료 사용량. 소비자 사용전 재상
과 사용후 재생으로 구분

6.8 포장재 사용량

6.9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유해화학물질로
구분되는 근거 명시

6.10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이 적은 다른 원
료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원료 대체
대상과 방안 및 목표수준 등 EN2

조직외부의 소수에서 나온
폐기물(가공 또는 미가공)로
써 재활용된 자재의 비율

EN2 재생 자재 사용 비율

6.11 생산 공정에서 사용된 천연(야생)동식
물의 종류,

에너
지

6.1 총에너지 사용량

에너
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에너
지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6.2
주요 종류별 전기사용량, 자가발전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발전량 EN4

간접 에너지 소비량(구매한
에너지의 생산․운반에 사용
된 양)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6.3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나 에너지 효율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대응노력

EN
17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사용과
에너지효율향상 이니셔티브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
으로 절감한 에너지
량

EN
18

주요 제품(연단위 환산한 제
품수명 기간 동안 에너지 필
요량)의 에너지 소비량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제품/서비스 공급 노
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6.4 연료총사용량. 차량용 연료와 비차량용
연료를 종류별로 구분

EN
19

조직차원의 여행, 제품수명
관리, 에너지 집약자재의 사
용 등 기타간접(업스트림/다
운스트림) 에너지 소비량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
업 및 성과6.5 기타 에너지 사용량

수질

6.12 총 물사용량

용수

EN5 총 수자원 사용량

용수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EN
20

물의 사용에 의해 상당히 영
향 받는 취수원과 관련된 생
태계/서식지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
을 받는 용수 공급원

EN
21

연간재생 가능한 물에 대한
비율로 표시된 지하수와 지
표수의 연간 소실량6.13

조직의 물 이용량에 따라 중대하게 영
향을 받는 수질자원

EN
22 물의 재활용과 재사용 EN

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율

토지
이용
과
생물
다양
성

6.32

소유 토지, 임대 토지, 관리 토지 및
기타 보고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 토
지에 대한 정보. 보고실체의 활동에 따
라 영향을 받는 생태계의 서식지와 그
보존상태(예, 악화, 원상보존 등).
소유지 면적에 대한 포장면적의 비율

생물
다양
성

EN6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서식지
내에 소유, 임대, 관리하는
부지 현황

생물
다양
성

EN
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
양성 가치가 높은 구
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EN7

육지, 바다에서 생물의 다양
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활동이나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해 서술

EN
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
양성 가치가 높은 구
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
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EN
23

생산 활동 등을 위한 소유,
리스, 관리되는 필지의 총량

6.33
영업활동에 따른 생물서식지의 변화.
보호되거나 원상복구된 생물서식직 면
적

EN
24

구매 또는 리스된 땅 중에서
표면 투과성이 없는 땅의 비
율

EN
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
식지

EN
25

보호지 및 민감한 지역에 대
한 활동과 운영의 영향

6.34
토지고유의 생태계와 생물보호와 복구
를 위한 방안과 계획 및 목표수준

EN
26

사업 활동에서 야기된 자연
서식지의 변화, 보호 및 복
구되어야 할 서식지의 비율

EN
14

생물다양성 관리 전
략, 현행 조치 및 향
후 계획

EN
27

원래의 생물 다양성과 오염
지의 종의 보호와 복구를 위
한 목표, 프로그램

EN
28

사업활동에 영향 받은 지역
내부 서식지의 IUCN Red
List(멸종위기동식물 명단)에
올라가 있는 종의 수

EN
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 하고 있는 국제
자연보호연맹(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
정 멸종 위기 종의
수 및 멸종 위험도

6.35
영업활동이 국립공원이나 생물보호구
역, 세계유물등록지 등과 같은 보호구
역에 미치는 영향

EN
29

보호지 내지는 민감한 지역
안이나 주변에서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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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000) G2(2002) G3(2006)

배기
배수
폐기
물

6.14

교토 의정서에서 정의된 기준에
따라 지구온난화 정도를 CO2상당
량으로 환산한 온실효과가스의 배
출량

배출
물

EN8 온실가스 배출(CO2, CH4,
N2O, HFCs, PFCs, SF6)

대기
배출
물
폐수
및
폐기
물

EN
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
출량

6.15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정의된 기준
에 따라 오존층 파괴 정도를
CFC-11상당량으로 환산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량

EN
30

다른 관련 있는 간접 온실가
스 배출

EN
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배출
량

6.16 폐기처분시킨 폐기물총량. EN
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
과

6.17

해당국가나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정의된 유형별
로 제조공정이나 제품시장으로 회
수되는 폐기물의 양

EN9 오존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량
EN
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EN
10

형태별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배출물

EN
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6.18 시설내부 외부에서의 폐기물관리방
법(예, 재생, 재활용, 반복제조)

EN
11

형태별, 최종처리방법별(재활
용, 소각, 매립 등) 총 폐기물
의 양

EN
21

최종 배출지별 총 폐수 배
출량 및 수질

6.19
해당 국가나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정의된 물질별
로 토양에의 폐기물 배출량

EN
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
물 배출량

EN
31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
에 규정된 모든 폐기물의 생
산, 운송, 수입, 수출

6.20
시설내부 외부에서의 폐기물관리방
법(예, 소각, 매립 등)

EN
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
수 및 유출량

EN
12

종류별 중요 바다(수계)폐기
물의 양

6.21 대기에의 오염배출량을 배출물질
종류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표시

EN
24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정된 폐기물의 운
송/반입/반출/ 처리량 및
해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EN
13

화학물질, 기름, 연료의 중대
한 유출, 주변 환경에의 영향6.22 수계에 대한 폐수배출을 배출물질종류별, 성질별로 구분하여ㅜ표시

EN
32

물과 유거수의 방류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입은 취수원과
관련 생태계/서식지

EN
25

보고 조직의 폐수 배출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명칭,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6.23
배출물이 유입되는 수역에 대한
개요(예, 지하수, 호, 하천, 늪, 해
양 등)

공급
자

6.25

유통망이나 아웃소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절차
가운데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공급
업체의 성과

공급
자

EN
33

지배구조와 경영시스템 섹션
에 대한 대응에 설명된 프로
그램과 절차의 환경관련 구성
요소 대비 공급자의 성과

6.26
일반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개별국
가 혹은 국제적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횟수와 종류

6.27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특정
된 공급업자 문제(예, 산림보존, 유
전자변형작물, 분쟁지역애서 생산
된 석유 등). 이들 문제에 대처하
기 위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도
포함

제품
과
서비
스

6.28

(당해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및 폐기에
관련된 환경적 요소와 그 영향, 그
리고 측정 가능하다면 그와 같은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예측
치

제품
과
서비
스

EN
14

주요 제품과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적 영향 관련이 있는 곳
을 설명/계량화

제품
과
서비
스

EN
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
향 저감 활동과 성과

6.29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으로부터 비
롯되는 잠재적인 악영향을 예방하
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구
체적인 절차. 여기에는 제품에 대
한 책임 있는 관리, 리콜, 수명주
기관리 등을 포함 EN

15

제품 사용기간의 종료시점에
서 재생 가능한 제품들 무게
의 퍼센티지와 실제 재생 비
율

EN
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
재의 재생 비율

6.30
보고실체의 영업활동에 있어 경제
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과 관련한
광고와 라벨링 대책

6.31
사용 후 회수된 제품 중량/수량 비
율

법규
나
규칙
의
준수

6.36

환경문제(예: 대기, 수질 등)와 관
련하여 존재하는 법규나 규칙 등
의 위반으로 인한 벌금액과 그 내
용을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국가별
로 설명

준수 EN
16

모든 국제 선언문/협정/조약
및 환경 이슈와 관계된 국가,
준 국가, 지역 규정의 불이행
(위반 건수와 벌금)

법규
준수

EN
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
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
재 건수

수송 6.24

조직 활동관련 운송활동(예, 출장,
종업원출퇴근, 제품배달, 운송장비
가동 등)에 대한 대상과 환경보존
방안 및 목표수준 등

운송
EN
34

물류에 사용된 운송의 중대한
환경영향 운송

EN
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
직 원 이동의 중대한 환경
영향

전체 EN
35 형태별 전체 환경 비용지출 전체 EN

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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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회적성과(고객)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제품
과
서비
스

6.95

주된 사업목
적과 관련된
주요 상품이
나 서비스의
사용(혹은 제
공) 및 폐기
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주
요 사회적 이
슈와 그 영
향. 가능하다
면 그와 같은
영향에 대한
정량적, 정성
적 측정치도
포함

고객
보건
및
안전

PR1

제품과 서비스 사용기간 동
안 고객 건강과 안전유지
정책 설명. 이 정책이 분명
히 진술되고 적용될 수 있
는 정도에 대한 설명. 이 문
제 처리를 위한 절차와 프
로그램

고객
보건
및
안전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건강 및 안
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
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PR4

고객 건강과 안전관련 규정
위반 사례의 수와 그 형태,
위반을 사정하여 계산한 벌
금액수 포함

PR2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
프 사이클 상에서 고객
의 건강과 안전 영향 관
련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PR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과 고
객 안전을 감독하고 규제하
는 규제 또는 유사 당국이
시인하는 민원제기 건수

PR6
자발적 강령 준수, 제품 라
벨 또는 사회와 환경 책임
과 관련한 수상

제품
과
서비
스

PR2
제품 정보와 라벨링 관련
정책, 절차/경영 시스템, 준
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제품
및
서비
스
라벨
링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
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
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의 비율

PR4

제품 정보와 라벨링 관
련 정책, 절차/경영 시스
템, 준수 메커니즘에 대
한 설명

PR7

제품 정보와 라벨링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의 수의
형태. 이러한 위반을 사정하
여 계산한 벌금 포함

PR5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
벨링과 관련된 규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6.96 소비자만족도 PR8

고객만족관련 정책, 절차/관
리 시스템. 준수 메커니즘
설명, 고객만족도 측정 설문
결과 포함. 정책이 적용되는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

마케
팅커
뮤니
케이
션

PR6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 만족 관련
활동

광고
PR9

광고 관련 표준과 자발적
강령에 대한 정책, 절차/관
리시스템, 준수 메카니즘 설
명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규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PR1

0
광고와 마케팅 규정 위한
횟수와 위반 유형

프라
이버
시
존중

PR3

고객 프라이버시 관련 정책,
절차/관리 시스템, 준수 메
커니즘 설명. 정책 적용되는
지역 파악

고객
개인
정보
보호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
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
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
만 건수PR1

1
고객 프라이버시 위반 관련
근거가 확실한 불만 건수

법규
준수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규제 위반
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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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회적성과(노동)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경영
관리
의
질적
측면

6.60 종업원 정착률

고용

LA1

지역/국가, 위상(고용/비고용), 고
용형태별(정규/파트타임), 고용계
약(무한기간, 유한 및 임시)별 인
력분류. 다른 고용주(임시에이전
시 파견 직원 또는 공동 고용관
계에 있는 직원들)에 연계된 보
유 인력을 지역/국가별 파악

고용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6.61 구인수 대비 응모자 수의 비율

6.62 종업원교육에서 나타난 조직의
미래 비젼의 이해

6.63 경영의사결정에 있어 종업원의
참여 수준

6.64
사내외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당해 조직의 순위 LA2 지역/국가별 순 고용창출과 이직

율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
율
(연령층, 성별 및 지역
별)6.65 종업원의 직업만족도

급료
와
복지
수당

6.69
국가별 법적최저임금 대비 실제
최저임금의 비율

LA12
법적으로 규정된 내용이상의 직
원복리(예, 건강관리, 장애, 출산,
교육, 퇴직)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
원 에게는 제공하지 않
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주사업
장별)

6.70 지역별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

6.71 종업원에게 제공된 건강 및 퇴직연금 수당

결사
의
자유

6.82

업무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
과의 공개토론이나 고충처리방법.
전체 영업사무소나 영업점 소재
국에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
는 비율

노사
관계

LA3

지역별 독립 노조소속의 직원 또
는 자발적 참여직원의 비율 또는
지역/국가별 단체협상 합의의 적
용을 받는 직원 비율

노사
관계

LA4 단체 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6.83
노동협약 위반에 따른 법적 대응
사례의 형태와 건수 LA4

보고조직의 운영 변화(예, 구조조
정)에 대한 정보, 협의, 종업원과
의 협상과 관련한 정책과 절차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
에 대한 최소 통보 기
간(단체 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6.84

노동조합이 없는 사무소나 자회
사에서의 노조결성 움직임에 대
한 보고실체의 반응

LA13
의사결정 또는 경영, 기업, 지배
구조에 공식적인 직원 참여를 위
한 조항

보건
과
안전

6.66
외부위탁종업원 등을 포함한 전
종업원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례

보건
과
안전

LA5 산업재해와 질병기록과 통지 사
례 및 ILO 해당 코드와의 관련성

보건
과
안전

LA6
노사 공동 보건 안전
위원회가 대표하는 직
원 비율

LA14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위한
ILO가이드라인 준수를 보여주는
증거

LA7
부상, 직업병, 손실 일
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 건수(지역별)LA6

경영진과 종업원 대표로 구성된
공식 합동 보건안전위원회에 대
한 설명 및 위원회에서 수용하는
종업원 비율

6.67
외부위탁종업원을 포함한 전 종
업원의 평균적인 상해일수, 노동
상해일수 및 결근율

LA15

작업 중 보건과 안전을 다루는
노조 또는 자발 노조 참여 직원
과의 공식 합의에 대한 설명, 그
러한 합의에 의해 커버되는 인력
의 비중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
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훈련, 상담,
예방 및 위험 관리 프
로그램6.68 질병이나 상해를 에방하기 위한

종업원의 1인당 투자액
LA7

표준 부상, 손실일수, 결근율과
작업관련 사상자수 (하청 계약노
동자 포함)

LA9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
약 대상인 보건 및 안
전 사항LA8

HIV/AIDS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
램(작업장과 그 이상 대상) 설명

교육
훈련

6.75 연간 영업비에서 차지하는 교육
훈련예산 비율

교육
훈련

LA9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교육
시간

교육
훈련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
평균 교육시간

LA16
직원들의 지속적인 고용가능성과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명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
직원 지원을 위한 직무
교육 및 평생 학습 프
로그램

6.76 의사결정에의 종업원 참가를 촉
진하는 프로그램

LA17
기술관리 또는 평생교육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명
시

LA12
정기 성과평가 및 경력
개발 심사 대상 직원의
비율

6.77 종업원의 평균교육연수 변화. 연
수프로그램과 관련된 성과

차별
대책

6.72
전체 최고경영자와 임원 및 중간
관리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

성
과
기회

LA10
동등 기회 정책과 프로그램, 준
수를 위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
설명 (성희롱과 역차별 조치 등) 다양

성
과
기회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 (성, 연령, 소수계
층 등 다양성 지표 기
준)

6.73
성차별과 관련한 소송 빈도와 종
류

LA11
고위 관리자 및 기업 지배구조
구성 (남녀 구성비와 다양성 관
련 지수 포함)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6.74 소수민에 대한 조언지도 프로그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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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회적성과(인권)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일반
지표

6.85
투자의사결정시 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검토나 조사
실시

전략
과
관리

HR1

모니터링 메커니즘과 그 결
과를 포함하여 운영과 관련
한 인권의 모든 측면을 다
루는 정책, 가이드라인, 기
업 구조 절차 설명

투자
및
조달
관행

HR1

인권 보호 조항이 포
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
약 건수 및 비율

6.86
인권문제와 관련한 보고실체
의 관행을 체계적으로 조사
한 내용

6.87
인권침해행위로 제기된 사례
의 건수와 종류 및 보고실체
의 입장과 대응방안

HR8
사업운영과 관련된 모든 인
권면면에 관련된 정책과 관
행에 대한 직원교육

공급
업체

6.92

공급업체 선정기준, 평가, 교
육훈련, 감시 등을 포함한 유
통망이나 아웃소싱을 원활하
게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과 구체적인 절파 가운데 사
회적 성과와 관련된 공급업
체의 성과

HR2

인권의 영향을 공급자와 계
약자 선정을 포함하여 투자
및 조달 결정의 일부로 보
는 증거

HR2
주요 공급업체 및 계
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6.93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규정되어 일반화된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와 구체
적인 내용 HR3

공급 사슬내의 인권 실적을
평가하고 다루기 위한 정책
과 절차의 설명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교육 시수 (교육
이수 직원 비율 포함)

6.94
아동노동 등과 같은 노동환
경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관
찰 사례

차별
근절 HR4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그 결
과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관행을 예방하는 종합정
책과 절차/프로그램의 설명

차별
금지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결사
및
단체
교섭
의
자유

HR5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책
설명.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해당지역 법에 무관하게 보
편적으로 어느 정도나 적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
차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결사
및
단체
교섭
의
자유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
될 소지가 있다고 판
단된 업무분야 및 해
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아동
노동

6.78
아동노동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아동
노동

HR6

ILO협약 138이 정하는 아동
노동을 배제하는 정책의 설
명, 이러한 정책이 분명하게
진술되고 적용될 수 있는
범위. 이 문제를 다룰 절차
와 프로그램(모니터링 시스
템과 그 결과를 포함) 설명

아동
노동

HR6

아동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
동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6.79

아동노동 실태에 관한 독립
된 기관의 평가 혹은 시상

강제
노동

6.80 종업원으로부터 제기된 고충
처리 건수 강제

노동
HR7

강제/강요 노동을 예방하는
정책 설명. 이 정책이 분명
히 진술되고 적용될 수 있
는 범위, 이 문제를 다룰 절
차와 프로그램(모니터링 시
스템과 그 결과 포함) 설명
ILO협약 29번, 2항 참고

강제
노동 HR7

강제노동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
제노동 근절을 위한
조치

6.81
공급업체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 파악된 강제노동 건수 징계

관행

HR9 항의관행에 대한 설명

HR
10

보복금지 정책, 효과적이면
서도 비일유지가 되는 직원
고충처리시스템의 설명

안전
보장

6.90

특정기업의 국가별 위험평가
나 사무소 설치계획에 있어
안정보장과 인권문제를 고려
한 사례 보안

관행
HR
11 보안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보안
관행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6.91
공권력 행사로 인한 희생자
발생사례와 당해 희생자에
대한 보장이나 재활지원

토착
주민
의
권리

6.88
선주민 거주 지역에서의 의
사결정에 선주민 대표가 참
여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 토착

주민
의
권리

HR
12

선주민의 요구를 처리할 정
책, 가이드라인, 절차의 설
명 토착

주민
의
권리

HR9
선주민 권리 침해 건
수 및 관련 조치

HR
13

합동으로 관리되는 커뮤니티
고충처리메커니즘/기관 설명

6.89 기업 활동에 대한 선주민의
항의 건수와 원인 HR

14

로컬 커뮤니티에 재분배된
사업의 영역에서 나오는 매
출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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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사회적성과(사회) 지속가능성 보고지표의 발전단계별 비교

G1(2000) G2(2002) G3(2006)

지역사

회

SO1

활동이 영향을 준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 관리 정책

에 대한 설명.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와 프로그램.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방식 파악과 참여를 위한 절차에

대한 설명)

지역

사회
SO1

업무 활동의 시작, 운

영, 종료 단계에서 지

역사회 영향을 평가하

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의 특성, 범위 및 실효

성

SO4
사회, 윤리, 환경 성과와 관련한

수상기록

뇌물과

부패
SO2

뇌물과 부패에 대한 정책, 절차/

관리 시스템, 준수 메커니즘 설

명.

(OECD의 뇌물 금지협약 요구

조건을 조직이 어떻게 충족하는

지에 대한 설명 포함)

부패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

업 단위의 수 및 비율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SO4 부패 사건에 대한 조치

정치

자금

기부

SO3

정치적 로비와 헌금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관리 시스템, 준수 메

커니즘 설명 공공

정책

SO5

공공 정책에 대한 입

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SO5
정당과 정당 또는 후보에 자금을

대는 기관에 지불한 액수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

금/현물 기부 총액

경쟁과

가격

결정

SO6
독점금지규정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 경쟁

저해

행위

SO7

부당 경쟁 행위 및 독

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그 결과SO7

경쟁 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정

책, 절차/관리 시스템, 준수 메커

니즘 설명

법규

준수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

적 제재 건수

6) 영국 EIRIS

EIRIS는 영국 성공회 중심의 종교단체가 주도가 되어 설립한 EIRIS 재단 산하의 독립

조사기관으로써 지난 25년간 기업의 사회책임과 사회책임투자분야의 조사를 진행해 온

세계적인 연구기관이다. EIRIS는 전 세계 약 3000여개 기업의 사회적 성과 데이터 보유하

고 있으며,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런던증권거래소가 합작하여 설립한 지수개발 및 관리

전문회사인 FTSE의 다양한 지수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EIRIS의 리서치는 조사 대상기업의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조사자가 분석한 정보이외의 사항과 별도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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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기업 설문조사로 보충하고 있다. 또한 뉴스기사, NGO자료 등

을 통해 기업의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병행한다.

EIRIS의 리서치영역은 지배구조, 윤리강령, 뇌물과 부패, SEE RISK, 종업원(고용평등,

산업안전보건, 노조 및 임직원참여, 교육, 고용창출 및 보장, 지역사회참여), 고객 및 협력

업체, 인권, 공급망, 환경 및 기타 윤리이슈이며, EIRIS의 세부 조사지표는 300여개로 매우

상세하게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는 외부기

관에서 기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파악하고 있는 세부 조사 지표의 수준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내 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분석 및 시사점

1)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지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8월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

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소득보장, 건강, 주거, 노동, 교육의 5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각

영역별로 사회적 기본권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체로서 총 85개의 사회권 지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 85개의 사회권

지표들은 다시 세 가지 수준별로 구별되어 있다.

국가위원회 정책보고서의 사회권 지표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의 사회권을 보장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이러한 면에서 개별 기업의 인권상

황과 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권 자가진단 지표와는 직접적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노동권 지표는 기업인권진단지표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특히

노동권 지표 중 여성 고용률, 전체 비정규 노동자 비율 등은 기업 인권 분야 중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권의 현황과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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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차원
지표구성

제1수준 제2수준 제3수준

소득

보장

(20)

빈곤 -빈곤율 (상대빈곤)

-빈곤율 (최저생계비)

-빈곤갭

-장기빈곤율

-노동빈곤율

소득불평등 -5분위분배율 -지니계수

공적연금․

공공부조

-공적연금수혜율

-공적연금가입률

-공공부조수혜율

기타

소득보장

-고용보험가입률

-산재보험가입률

-산전후휴가이용률

-상병급여수혜율

-육아휴직급여 이용률

-폐질․장해급여

수혜율

재분배효과 -빈곤감소율

-빈곤갭감소율

-지니계수개선율

-5분위배율개선율

건강

(19)

최선의

의료서비스

-건강보장사각지대인구비율

-건보본인부담률(보장률)

-과부담 의료비지출

가구비율

-소아예방접종률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률

-활동 의사수

-노인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자궁경부암 검진율

-국민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

-이주민, 이주노동자를

위한 의료시설확보율

안전작업․

생활환경

-식품미보장률

-상수도보급률

건강수준 -출생시 기대수명

-총사망률

-영아사망률

-주요 질환에 의한 사망률

-저체중아출생

-자가보고 건강수준

-조기사망

주거

(12)

주택의

적정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주거비 부담정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비율

-노인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구비율

점유의

안정성

-홈리스 수

-강제퇴거 가구수

-비닐하우스 거주 가구수

-쪽방거주 인구수

-비자발적 이주 가구수

주거권

실현과정

-개발 사업으로 인해 영향

받는 주민에 대한

주거보장

-주거권 침해에 대한 정보

및 자문제공하는 제도

여부

-지자체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비율

노동

(20)

노

동

시

장

전체고

용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비율 -여성 고용율

-25～34세 여성 고용율

-여성비경제활동인구비율

-25～34세

여성비경제활동비율

<표 13> 사회권 지표구성(안)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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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임신, 출산 전후

탈락률

경제활

동인구

-실업률

-취업률

-비임금노동자 비중

-성별청년층 실업률

-자영업과 무급가족

종사비율

비정규

인구

-한시적 노동자 비율 -전체비정규직 비율

-저임금노동자 비율

-임시,일용,호출노동,시

간제,파견,용역,사내

하청

노사관계 -전체노조조직률 -고용형태별 조직률 -단체협약 적용률

-고용형태별 단체협약

적용률

교육

(14)

중등교육 -중등교육탈락률 -연령별 탈락률 -계층간사교육비 비중

-지역간사교육비 비중

평생교육 -평생학습참여비율 -저소득층 참여율 -고용형태별 비율

-성별 비율

소득격차 -연령집단별 소득격차

-학력별 소득격차

-수도권과 지방대 졸업생간

소득격차

-성별 소득격차

-고용형태별 소득격차

-학력별 소득격차

2)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은 인터넷 기반의 자가진단시스템이다.38)

사업장의 노무관리 담당자나 개별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조건과 관련한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자가진단은 2분야 즉 노동기준분야와 산업안전분야로 나뉘어 각각 진

단할 수 있도록 분리되어 있다.

<표 14> 노동기준분야 자가진단시스템

구분 진단문항 비고

근로기준법 26문항

최저임금법 2문항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10문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문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문항

최종결과

38) http://www.molab.go.kr/selfcheck/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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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산업안전보건분야 자가진단시스템

대분류 중분류 사업주 관리자 노동자

안전의식

안전보건의식과 경영 5 문항 4 문항 4 문항

사업장 안전문화 5 문항 4 문항

사고위험도 인식 4 문항 4 문항 5 문항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관리 체계 4 문항

사고발생시 대응 6 문항

사고예방 관리 13 문항 1

직무수행

직무수행능력 5 문항

사고발생시 조치 6 문항

안전보건 활동 4 문항

의사소통 4 문항

사고예방 관리 13 문항 7 문항

노동기준분야에서는 총36개의 질문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장에서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보

건의식분야에서는 진단 설문지가 노동자,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으로 구별되어 각각 문항수와 내용을 달리해 산업안전관련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준수되

고 있는지를 질문으로 체크하고 있다.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은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가 가장 유사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노동기준분야와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다

루고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에서 활용할 수 있다.

3) 국가청렴위원회 공기업윤리경영

국가청렴위원회(현재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는 2006년 4월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보고

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에서 추진할 수 있는 윤리경영 모델을 진단, 목

표설정, 실행계획과 점검 등 단계별로 추진방법을 매뉴얼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각 단계별로 점검되는 내용으로 제시되는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내용체계’(아래 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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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실행프로그램 등 3개로 크게 분류된다. 방침은 다시 윤리방

침과 윤리경영의지, 조직 및 시스템은 추진조직, 추진전략, 성과관리 등의 항목으로 구별

된다. 실행프로그램은 공기업이 실행해야할 영역 혹은 대상으로 나뉘어는데, 고객, 임직원,

협력사, 일반사회, 환경 등의 항목이 그것이다. 다시 영역 혹은 대상별 중간 항목은 그 영

역 혹은 대상의 개별 항목으로 분화되는데, 예를 들어 고객은 고객만족과 고객보호 등으

로 구별된다. 이렇게 해서 크게 보아 3개의 대분류, 16개의 세부항목을 갖고 있다. 16개의

세부항목을 나열하면, 윤리방침, 윤리경영의지, 추진조직, 추진전략, 성과관리, 고객만족,

고객보호,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보건안전, 계약투명성, 협력사관계, 사회공헌, 정보공개,

환경경영, 환경위험관리 등이다.

이 보고서는 윤리경영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리경영이 각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낳았는지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를 제시하기도 한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지표는 고객서비스 분야에서는 고객만족도, 고객민원처리이행도, 고

객자문단, 전자조달, 입찰 및 계약에서는 전자조달비율, 입찰 및 계약정보 공개율, 원가절

감 실적, 협력사 거래만족도, 경영투명성 분야에서는 이사회 개최 회수, 사외이사 참석률,

경영정보 제공률, 임직원 분야에서는 윤리방침 준수율, 인사만족도, 여성 채용률, 장애인

채용률, 지방인재 채용률, 노사협의회 운영, 보건안전교육, 교육 훈련비용, 사회 분야에서

는 사회공헌활동 인원, 사회공헌활동 규모,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자문위원회 운영, 폐기물

재활용 등이 예시로서 추진 목표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 200 -

구분 항목 세부 항목

방침
윤리방침 윤리 강령 실천지침 제정, 기업문화 정착 등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 선포, 윤리경영 네트워크 참여 등

조직 및 시스템

추진조직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위원회 등

추진전략 윤리경영 전략수립, 윤리경영의 경영전략화 등

성과관리 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 성과평가 및 보상 등

실행

프로그램

고객
고객만족 고객만족시스템 구축, 고객 의견수렴 채널 확보 등

고객보호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안전성 제고, 고객정보보호 등

임직원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구성 운영, 임직원 의견수렴 등

인적자원관리 임직원다양성 확보, 공정한 성과관리 등

보건안전 보건안전 인프라 구축, 성과관리 등

협력사
계약투명성 불공정거래 배제, 입찰 거래 과정의 투명화 등

협력사관계 협력사 자금 기술 지원,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일반사회
사회공헌 사회공헌 조직 구축,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행 등

정보공개 정보공개체제 확립, 외부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환경
환경경영 환경경영 조직 구축, 환경성과 관리 등

환경위험관리 자율규제준수, 환경위험요인 제거 등

<표 16> 공기업 윤리경영 모델 내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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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지표 추진목표(예시)

고객서비스

고객만족도 85점 이상

고객민원처리이행도 95%이상

고객자문단 운영 분기 1회 이상

입찰 및 계약

전자조달비율 90% 이상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율 100%

원가절감 실적 전년대비 10% 이상

협력사 거래만족도 80점 이상

경영투명성

이사회 개최 회수 분기 2회

사외이사 참석률 70%이상

경영정보 제공률 90%이상

임직원

윤리방침 준수율 90%이상

인사만족도 80점 이상

여성 채용률 30%이상

장애인 채용률 2%이상

지방인재 채용률 30%이상

노사협의회 운영 분기1회 이상

보건안전교육 분기1회 이상

교육훈련비용 매출액의 0.5%이상

사회
사회공헌활동 인원 총 인원의 70%이상

사회공헌활동 규모 OOO억 원 이상

환경
환경자문위위원회 운영 분기1회 이상

폐기물 재활용 전년대비 15%이상

<표 17> 윤리경영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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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경영

앞서 언급한 공기업윤리경영모델에 이어 국가청렴위원회는 2007년 2월 기업윤리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 윤리경영의 추진의 전 단계를 차례로 매뉴얼화한 점에서는 공기업윤

리경영모델과 유사하다. 그렇지만 공기업윤리경영모델에서는 간략하게 언급되는 수준에

그쳤던 자가진단지표가 기업윤리경영 보고서에서는 독자적인 장으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기업경영윤리모델은 크게 보아 8개의 영역으로 대분류된다. 그것은 윤

리경영방침, 조직 및 시스템, 주주 및 투자자,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경 등

이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대분류된 8개의 영역은 다시 세부의 중분류 항목으로 나

뉜다. 윤리경영방침에는 3개(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조직 및 시스템

에는 5개(지배구조, 추진조직, 회계투명성, 부패방지, 평가 및 보고), 주주 및 투자자에는 1

개(주주 및 투자자 보호), 고객에는 2개(고객보호, 고객만족), 임직원에는 7개(종업원다양

성, 인권보호, 보상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보건 및 안전, 노사관계, 부패방지), 협력업체

에는 5개(계약 및 거래시스템, 상생협력, 커뮤니케이션, 부패방지), 지역사회에는 2개(사회

공헌, 부패방지), 환경에는 3개(환경경영체재, 환경영향, 환경인증 및 보고) 등 총 19개의

중분류 항목이 있다. 다시 이 중분류 항목은 각각 수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뉜다. 소분

류항목은 총 49개가 된다. 이 보고서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항목을 통해 기업윤리경

영이 추진되어야할 영역과 방법, 시기별 단계 등에서 점검할 사항과 관련 기업의 모범사

례를 제시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보고서는 업종별 기업윤리경영 모델을 6장에

서 제시한다. 그러나 모든 업종을 다루지는 않고, 제조업, 금융업, 건설업, 도소매 및 서비

스업 등 4개 업종에 한정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분류체계대로 모든 항목을 다루지 않고,

해당 업종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에 한정에 다루고 있다. 즉 제조업에서는 고객, 임

직원, 임직원, 협력업체, 환경 금융업에서는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건설업에서는 윤리경영 방침, 조직 및 시스템,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환

경, 도소매 및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윤리경영보고서는 제7장에서 윤리경영 자가진단지표를 제시한다. 이 자가

진단지표는 8개의 대분류 각각의 영역에서 ① 종합질문, ② 중분류 영역별 추가질문, ③

세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합질문은 각각의 대분류 영역에서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

의 단계에 있는지를 측정한다. 모든 종합질문은 해당 대분류 영역의 내용과 관련해서 ‘마

련되어 있지 않다’, ‘다소 소극적이다’, ‘적극적으로 운영 한다’, ‘정착되어 있다’ 등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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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계되어 있어 기업은 이 4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응답해야 한다. 종합질문에

이어 추가질문이 제시되는데, 이 추가질문은 각 대분류 영역이 다시 분류된 중분류영역별

로 만들어져 있다. 질문은 중분류 항목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질문에

‘예’, ‘아니오’의 가부로 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질문은 5점 척도 항목을

주로 하면서, 특정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비율이나 수치를 기입하도록 질문을 설계했다.

예를 들어 임직원 영역에서 세부질문을 보면, 노동조합의 결성여부와 가입비율, 노동법위

반적발건수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건수, 임직원 1인당 연간교육시간가 교육비용, 1인당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인사만족도와 이직률, 평균근속년수 등은 그 비율과 수치를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비율과 수치를 어떤 방법으로 계량화할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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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단계별 업종별

도

입

확

산

정

착

공

통

제

조

금

융

건

설

도

소

매

윤리

경영

방침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 도입선포 √ √

윤리경영 동기부여 √ √

윤리경영 문화정착 √ √ √

윤리경영비전
경영비전과 연계된 윤리경영 비전수립 √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비전 공유 √ √ √

윤리경영규범
각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윤리규범 제정 √ √ √ √

윤리규범의 지속적 개정, 보완 √ √

조직

및

시스템

지배구조

이사회 기반 확립 √ √ √

이사회 기능 활성화 √ √

이사회 책임 강화 √ √

이사회 공정한 평가 및 보상 √ √

추진조직 윤리경영 전담(담당)조직 구성 √ √

회계투명성

내부회계 관리시스템 구축 √ √

공시 강화 √ √

인증 강화 √ √

감사 강화 √ √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 수립 √ √

내부신고제도 √ √

교육프로그램 √ √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성과공개 √ √

평가 및

보고

윤리경영 성과 평가 √ √

윤리경영 성과 보고 √ √

주주 및

투자자

주주 및

투자자 보호

권리 보호 √ √

평등 대우 √ √

고객

고객보호

고객보호 정책 수립 √ √ √ √ √

고객보호 프로그램 √ √ √ √

윤리적 마케팅 활동 √ √ √ √

윤리적 제품과 서비스 제공 √ √ √

고객만족
고객관계경영(CRM) √ √

고객만족도 측정 √ √ √

임직원

종업원

다양성

다양성 관련 정책 수립 √ √

다양성 확대 방안 마련 √ √

인권보호

인권보호 정책 수립 √ √

인권보호 프로그램 √ √

인권관련 모니터링 √ √

<표 18> 국가청렴위 기업 윤리경영 모델 구성



- 205 -

보상 및

복리후생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 √ √ √

보상 및 복리후생 커뮤니케이션 √ √

보상 및 복리후생 제도 평가체계 √ √

교육훈련

직무교육 계획수립 √ √ √ √

직무 외 교육훈련시행 √ √

교육훈련 평가체계 √ √

보건 및

안전

보건 및 안전 정책 수립 √ √ √ √

보건 및 안전교육 √ √

보건 및 안정 평가체계 √ √

노사관계

노조설립 보상 및 운영 √ √ √

노사커뮤니케이션 √ √

종업원 경영참여 √ √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 수립 √ √ √ √ √

협력

업체

계약 및 거

래시스템

거래시스템 구축 √ √ √ √ √ √

거래시스템 운영 활성화 √ √

거래시스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 √

상생협력

윤리경영 공동추진 √ √ √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 √ √ √

협력업체 공유 프로그램 운영 √ √ √ √ √

커뮤니케이션

의견수렴 채널 구축 √ √ √

의견수렴 정책 반영 √ √

의견수렴 성과 공개 √ √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 수립 √ √ √

지역

사회

사회공헌

지역사회 니즈분석 √ √

사회공헌 실행 √ √ √

커뮤니케이션 √ √

사회공헌 평가 √ √

부패방지 부패방지 정책 수립 √ √

환경

환경경영체재

환경정책 수립 √ √

환경담당 조직 구성 √ √

환경목표 설정 √ √

환경영향

환경투자 √ √

환경영향 평가 √ √ √

환경위험 관리 √ √ √

환경인증 및

보고

환경감사 및 인증 √ √

환경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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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자원부 윤리경영실태조사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는 2002년 11월 ‘기업윤리경영실태조사 평가지표개발 및 실

태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개발된 한국형 윤리경영지표

(Korean Business Ethics IndeX, KoBEX)에 근거해, 지식경제부는 2003년부터 매년 국내

주요 공기업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지식경제부

는 이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2006년부터 평가우수기업들에 대해 매년 지속가능경영 대상

을 시상해왔다. 이 실태조사는 대략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1단계로 기존

윤리경영 평가모델을 수정해 해당 년도에 적용할 지표와 방법을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참조해 결정한다. 2단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조사한다. 3단계로

는 해당 항목에 가중치를 설정하고 최종 결과를 확정하며 조사 기업에 피드백 보고서를

보낸다.

현재의 KoBEX 지표는 2002년 보고서에서 제시된 KoBEX 지표와 상당히 다르다. 이 지

표는 매년 조금씩 보완 추가되어왔다. 2002년 제안된 지표는 기업의 공헌도를 경제적 공

헌지수와 사회적 공헌지수, 재량적 공헌지수로 나누었다. 경제적 공헌지수는 고용창출과

일인당 부가가치 등을 측정하는 것이고, 재량적 공헌지수는 기부금을 통한 사회복지기여

도와 환경보호 정도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공헌지수는 현재의 지표에서 없어지고,

과거 사회적 공헌지수의 항목에 있던 것들을 재분리 확대되어 현재의 KoBEX 지표가 만

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KoBEX지표는 모든 조직에 적용도는 KoBEX 공통지표(CI)와 공기

업, 민간 기업(민간 기업에서는 업종별로)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추가지표(SI)로 구성된다.

또한 2009년도부터는 기존 지표를 보완 확대하여 지속가능경영 KoBEX 지표(KoBEX SM)

을 사용했다.39)

2008년을 기준으로 KoBEX 공통지표는 CEO(5개), 작업장(22개), 지배구조(3개), 협력업

체(8개), 고객(6개), 지역사회(8개)로 나뉘어진다. CEO부문에서는 CEO의 윤리경영 의지,

사회책임 준수 및 솔선수범여부, 부정행위 여부, 윤리경영 포상 등을 평가한다. 작업장 부

문에서는 인권 및 고용평등, 인력개발, 안전보건, 노사관계, 윤리경영제도 등을 평가한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 이사회의 독립성,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측

정한다. 협력업체 부문에서는 거래시스템, 거래신뢰도, 불공정거래 등을 평가하고, 고객부

문에서는 소비자 정보은폐, 불공정약관,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보호시스템 유무 등을 평

가한다. 추가지표는 2008년 현재 작업장(5개), 지배구조(4개), 협력업체(4개), 고객(6개), 자

39) 뉴스와이어, 2009년 8월 6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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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5개), 지역사회(8개)에서 32개가 개발되었다. 또한 KoBEX는 해외 윤리경영 동향을

반영하면서도 국내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노사관계(예를 들어 사내 노조관련 조직, 노동

쟁의 현황), 협력업체(예를 들어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역사회(예를 들어 정치적 로비 및

정치적 헌금) 등의 문제와 관련해 지표들을 추가∙보완했다.40) 그러나 각각의 항목에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지표 내용과 관련해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6)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산업자원부의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Self-test for Your Sustainability, SYSA)는

2006년에 발표되었다. 이 지표는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기업이 직접 진단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테스

트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41)

자가진단지표는 9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9개의 영역은 가치와 리더십, 지배

구조, 윤리경영, 사회책임1(종업원), 사회책임2(협력업체), 사회책임3(고객), 사회책임4(지역

사회), 환경, 종합성과 등이다. 이 영역 각각은 종합질문과 추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 기업의 현재의 단계를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종합질문이 4개의 단

계로 제시되어 있다. 추가질문은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상황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질문은 총 10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치와

리더십은 5문항, 지배구조는 8문항, 윤리경영은 12문항, 사회책임1(종업원)은 25문항, 사회

책임2(협력업체)는 12문항, 사회책임3(고객)은 10문항, 사회책임4(지역사회)는 12문항, 환경

은 16문항, 종합성과는 4문항이다. 추가질문은 대부분 5점 척도로 설계되어 있지만, 가부

응답방식도 취하고 있으며, 매 추가질문의 마지막은 해당 분야에서 기업의 법률 위반 여

부(사회책임1의 경우 노사관계마찰여부 추가)를 직접 수치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영역

별 등급은 종합질문에서 기업이 스스로 판단한 단계에 추가질문의 응답 수준을 감안하여

단계가 조정되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각 영역에서 영역관련 제도를 갖고 있으나 다소 소

극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2단계로 응답한 경우, 이후의 추가질문에서 가부응답 중 예, 5점

척도중 4-5점에 답한 비율이 50%이상인 경우는 영역별 등급으로 2단계를 유지하고, 50%

40) 조사기관인 산업정책연구원 산하 지속경영연구센터 홈페이지 참고. (http://csm.ips.or.kr/?course=

지속경영연구센터(CSM)%20바로가기)

41) 산업정책연구원산하 지속경영연구센터. (http://csm.ips.or.kr/?course=지속경영연구센터(CSM)%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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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인 경우 1단계로 하락된다. 그리고 법률위반여부나 노사관계마찰여부가 1회라도 있는

경우 1단계 더 하락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겨진 영역별 등급 자체가 영역별 점수가 되

고, 총 8개 영역(마지막 영역인 종합성과 제외)의 점수를 합산하고 가중치를 반영해 종합

등급을 매긴다. 종합등급은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지속가능경영 인식부족을 의미하

는 최하등급인 D 등급, 지속가능경영 인식단계의 C 등급, 지속가능경영 도입단계의 CC

등급, 지속가능경영 확산 초기단계인 B 등급, 지속가능경영 확산단계인 BB 등급, 지속가

능경영 정착초기단계인 A 등급, 지속가능경영 정착단계로 최고 등급인 AA 등이 있다.

<표 19>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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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FKI Business Ethics Index,

FKI-BEX)를 제시하는 책자는 2007년 12월에 발간되었다. 이 책자에서 제시되는 지표에는

7개의 대분류영역에 걸쳐 있다. 그 영역은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 고객, 종업원, 협력

업체 및 사업파트너, 주주 및 투자자, 경쟁업체, 지역 및 국제사회 등이다. 다시 7개의 대

분류 항목은 모두 23개의 중분류 항목을 갖는다. 먼저 윤리경영 제도 및 시스템은 윤리경

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윤리규범 및 지침, 윤리경영 추진조직․시스템, 교육․사내외 커

뮤니케이션 등 4개의 중분류 항목을 갖고, 고객은 품질경영, 고객보호, 고객만족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을 갖는다. 다음으로 종업원은 종업원 존중, 인재경영, 복리후생 및 안전보건,

건강한 노사관계, 종업원 다양성 등 5개의 중분류 항목을 갖는다. 협력업체 및 사업파트

너에서는 거래시스템, 상생협력 등 2개의 중분류 항목이 있다. 주주 및 투자자에서는 경

영성과, 지배구조, 투명경영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이 있고, 경쟁업체에서는 공정거래, 공

정경쟁 등 2개의 중분류 항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는 지역사회 기여,

투명사회 기여, 환경보호, 국제사회 활동 등 4개의 중분류 항목이 제시된다. 총 23개의 중

분류 항목은 각각의 항목 안에 여러 개의 소분류 항목을 갖는데 이는 전체로 74개에 달

한다. 이 각각의 소분류항목 내에 평가지표(공통지표)가 최소 3개, 최대 23개로 총 286개

가 있다.

평가지표 항목이 방대하다는 특징과 함께 중요한 전경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의 또

하나의 특징은 5개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자율진단지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업종은 생산제조, 소비제조, 금융, 유통서비스, 건설 등이다. 이 업종에 대해서는 위의 공

통지표 이외에 추가로 업종별 특수지표(이하 업종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생산

제조업의 자율진단지표는 32개의 업종지표가 추가로 만들어져 평가지표수가 총 318개에

달한다. 업종지표는 주로 특정 업종에서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에 추가되

었다. 예를 들어 생산제조업(8개)과 소비제조업(9개)은 지역 및 국제사회 영역의 환경보호

중분류 항목에 업종지표가 많이 추가되었다. 또한 금융업(15개)과 유통서비스업(12개)에는

고객 분야에서 고객보호 항목에 업종지표가 다수 추가되었다. 또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영역의 투명사회 기여 항목에서는 금융업(5개)과 건설업(1개)에만 업종지표가 추가되었다.

전경련의 윤리경영 자율진단 지표는 모두 정성지표로 구성된다. 이 지표 중 가부응답지

표가 있으나 대부분은 5점 척도의 지표이다. 점수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 자율진

단지표는 전체 지표에 응답결과를 단순 합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지표수가

많은 영역이 다른 영역의 결과를 압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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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별 점수합을 지표수로 나눈 수치에 20을 곱하여 소분류별 지수를 산출하고, 소분류 지

수합을 소분류수로 나누어 중분류 단위 지수 합을 구하고, 다시 중분류 지수합을 중분류

수로 나누어 대분류 단위지수 합을 도출하는 등 4단계 절차를 취했다. 이 단계를 거쳐 나

온 대분류 단위지수 합은 대분류별 영역별 업종 가중치와 곱해지고 10으로 나뉘어져 최

종적으로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지수를 도출한다. 대분류 영역별 업종 가중치는

모든 업종에 가중치 합 10을 주면서도 대분류 영역에 따라 업종별로 달리 설정된다. 대분

류 영역별 업종 가중치는 전경련이 회원기업을 조사하고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설정하였다. 이렇게 산정된 종합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종합지수가 86점 이상인 경우 윤리경영 명성 유지단계로 인정받고, 76～85점인 경우

윤리경영 정착․체계화 단계, 66～75 점인 경우 윤리경영 제도화 단계, 56～65점인 경우

윤리경영 도입단계, 55점 이하인 경우 윤리경영 무대응 단계로 각각 인정된다.

<표 20>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진단영역별 전체 지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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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소기업청 CSR경영 가이드라인

중소기업 CSR경영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함에 있어서 내

용적인 측면과 실제 관리 행위적 측면에서 방향타 구실을 하는 규범적인 중요 요소들을

도출하여 만든 것이다.

중소기업 CSR경영가이드라인은 경영공시관점, 재무성과관점, 지역사회관점, 환경관점,

노사관점, 고객관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을 투명성, 공정성, 공익성, 실행성으로 구

분하고 있다.

중소기업 CSR경영가이드라인은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가 기업 내부에서 경영의 수준

을 스스로 측정하여 개선의 방향타로 삼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표 21> 중소기업을 위한 CSR평가지표 체계(KOSBI-CSR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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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실련의 경제정의지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업의 경제정의지수를 1991년부터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를 개발해 기업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기초해 경제정의기업상을 매년 시상해

오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할 경제정의지수 항목을 기초로 1차 정량 평가, 설문중심의 2차

정성평가, 수상후보기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최종 정밀심사라는 3단계 평가절차를 거쳐서

경제정의기업상 수상기업을 선정한다. 2007년 17회 경제정의 기업상 시상을 위해 제시된

평가지표에 기초하면,42) 평가항목은 크게 건전성(25점), 공정성(15점), 사회봉사기여도(10

점), 소비자보호만족도(10점), 환경보호만족도(15점), 종업원만족도(15점), 경제발전기여도

(10점) 등의 7개로 나뉜다.

이중 배점이 가장 높은 건전성은 주주구성의 건전성, 투자지출의 건전성, 자본조달의

건전성 등의 중분류 평가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를 평가하는 세부지표는 내부지분율, 전문

경영인 정도, 경영세습실태(소유권의 승계와 소유경영정도 소유권과 책임경영)) (이상 주

주구성의 건전성 지표), 소비성지출(이상 투자지출의 건전성 지표), 위험성, 관계사출자,

관계사지급보증(이상 자본조달의 건정성 지표)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

공정성 항목은 공정성과 투명성, 협력관계로 구성된다. 다시 중분류의 공정성은 공정거

래와 경제력집중, 투명성은 불성실고시 및 사업보고서 적정성, 사외이사활동, 협력관계는

협력업체 관계 등으로 모두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사회봉사기여도는 소외계층보호와 사회공헌의 중분류 항목을 갖는다. 다시 소외계층 보

호는 장애인고용비율, 여성채용비율, 장애인 및 여성고용지원 등 3개, 사회공헌은 기부금

과 사회복지지원 등 2개 등 총5개의 지표를 갖는다.

소비자보호만족도는 소비자권리보호, 품질, 광고 등 3개의 중분류 항목으로 구분된다.

다시 중분류의 소비자 권리보호는 공산품 사후봉사 우수기업 및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

정, 고객만족신규투자비율, 고객만족관련수상 등 3개, 품질은 품질관련 인증 1개, 광고는

광고비과다지출 개선 1개 총 5개의 지표를 갖는다.

환경보호만족도는 환경개선노력, 환경친화성, 위반 및 오염실적 등 3개의 중분류 항목

을 갖는다. 다시 중분류 항목인 환경개선노력은 환경회계공시, 에너지효율, 환경투자(투자

실적, 경영방침, 보호운동) 등 3개의 지표를 갖는다. 환경친화성은 환경관련 인중 및 수상

이란 단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위반 및 오염실적은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

42)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제17회 경제정의지수 평가지표, 2007. (http://www.keji.or.kr/pds

/Doc_view.html?num=8330&pagenum=&searchitem=&search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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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환경위반실적 자료심사 등 2개의 지표를 갖는다.

종업원 만족도는 5개의 중분류 항목을 갖는데, 그것은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인증, 인적

자원투자, 임금 및 복리후생, 노사관계, 남녀고용평등 등이다. 중분류 항목은 모두 11개의

지표를 갖는다.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인증은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련 인증 및 수상, 인적

자원투자는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임금 및 복리후생에는 임금보상수준,

복리후생, 노사관계는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분규 발생여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프

로그램의 운영, 남녀고용평등은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 대리직급 이상인 여직원 수, 여

성의 최고직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기여도는 연구개발 노력과 경영성과 및 경제 기여 등 2개의 중분

류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개발 노력은 연구개발 지출, 특허 및 장영실상, 경영성과

및 경제 기여는 수익성, 성장성, 설비투자, 고용인력 증가율, 조세납부, 배당성향, 노동생

산성 증가율, 수출기여도 등으로 총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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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 중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건전성

주주구성의 건전성

내부 지분율
-

전문경영인정도

경영세습상태

소유권의 승계

소유경영정도

소유권과 책임경영

투자지출의 건전성 소비성지출

-
자본조달의 건전성

위험성

관계사출자

관계사지급보증

공정성

공정성
공정거래

위반건수

과중/반복 위반행위

공정경쟁 -

투명성

불성실공시 및 사업보고서
적정성

불성실공시

적정성

사외이사 활동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참여

협력관계 협력업체 관계

자금, 기술, 경영지원

납품대금지불관행
개선

사회봉사기
여도

소외계층보호 장애인고용
장애인 고용비율

장애인 고용지원

사회공헌

기부금

-사회복지지원

사회봉사활동

소비자보호
만족도

소비자권리보호

공산품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

-

AS 직원수/영업직원수

고객만족 관련 수상

품질 품질관련 인증

광고 광고비 과다지출

환경보호만
족도 환경개선노력

환경회계공시
-

에너지효율

환경투자
투자실적

경영방침

<표 22> 경실련 경제정의지수(200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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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운동

환경친화성 환경관련 인증 및 수상

-
위반 및 오염실적

수질, 대기분진,
특정유해물질 오염

환경위반실적 자료 심사

종업원만족
도

작업장 보건 및
안전인증 K-OHMS 인증여부

-

인적자원투자
1인당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증가율

임금 및 복지후생
임금보상체계

복지후생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운영여부

노사분규 발생여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프로그램
운영

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노력

대리직급 이상인 여직원 수

여성의 최고직급

경제발전기
여도

연구개발 노력
연구개발 지출

특허 및 장영실상

경영성과 및
경제기여

수익성

성장성

설비투자

조세납부

배당성향

노동생산성증가율

수출비중

10) 환경운동연합의 지속가능경영지수

환경운동연합은 2005년,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지

수(Sustainable Management Index, SMI)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5년 지속가능경영지

수는 자체에서 발표한 ‘지속가능한 경영과 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현재 ISO에서 제정중인 ‘ISO26000 Guidance’를 반영

하여 지수 분류 체계와 항목을 상당부문 바꾸어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를 진행하였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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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을 기준으로 지속가능경영지수의 평가항목을 살펴보면,44) 우선 대분류 항목은 환

경 분야에 환경경영과 기후보호, 사회분야에 소비자 보호와 인권 및 노동권, 경제 분야에

지배구조, 공정경쟁, 사회발전 등으로 7개 항목이다.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수준을 측정하

기 위해 3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환경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발간여부, 환경

경영(ISO14001/환경친화기업) 인증여부, 환경오염 사건 빈도로 본 환경경영 실천정도 등

이다. 다음으로 기업의 기후보호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에너

지 사용량 관리, 에너지 효율성 관리 등 3개의 지표를 두고 있다. 세 번째로 소비자 보호

항목에선 소비자 피해 사례 정도, 소비자 불만(만족) 관리 여부,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

정도 등을 지표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권과 노동권에서는 인권 및 기본권 침해 여부,

노동조합 허용여부, 부당노동행위 유무 등을 지표로 한다. 지배구조의 건전성 항목에선

순환출자 여부, 지배구조의 투명성, 기업 공시 정도 등을 지표로 한다. 공정경쟁의 항목은

담합정도, 협력사(하청업체)와의 관계,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노력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발전의 항목에선 경영성과, 사회공헌 규모의 건전성, 지역사회 기여

도 등 3개의 지표가 있다.

위의 7개 대분류 항목은 모두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된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대분류 항

목에 10점을 배정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ISO26000 논의에서 7개 분야가 모두 비슷한 비

중으로 취급되고 있고, 7개 분야별 이슈가 모두 중요하게 부각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세부 지표당 배점은 대분류 항목별로 각각 다르다. 세부지표는

해당 분야에서 위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감점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가점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점수가 사정된다. 이렇게 사정된 점수는 모두 합산되어 100점

만점으로 환산되고, 다시 이를 A+(90～100점)부터 D-(20점미만)까지 등급으로 매겨진다.

43) 환경운동연합, 국내35대기업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결과 보도자료, 2007년 발표 환경운동연합 보

도자료, 2007.8.8.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envinfo&wr_id=4580)

44) 위 각주의 첨부자료 중 ‘2007 지속가능경영지수 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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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체계

1. 기존 인권매트릭스 체계

기업리더인권이니셔티브, UN 글로벌콤팩트 및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기존의 경영

시스템 내에 인권 기준에 부합되는 실천을 통합시키고자 하는 모든 기업에 도움이 될 기

술편람과 실질적 도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펴낸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한 안내서”에

의하면,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는 세계인권선언과 기타 국제협약들에 따른 인권매트릭

스를 개발해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1. 일반의무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4. 안전장치

D. 노동자의 권리

D5. 강제노동

D6. 아동의 권리

D7.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D8. 적정보수

D9.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0. 국가 거버넌스 존중

E11. 뇌물

E12. 인권실현에 기여

F13. 소비자보호관련의무

G14. 환경보호관련의무

H. 일반이행규정

H15. 내부운영규칙

H16. 모니터링

H17.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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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기존의 인권경영매트릭스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절에서 검토한 국내외 기존 가이드라인과

자가진단도구를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보안관행, 고용유지, 노동시간과 휴식,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을 추가하였고, 공

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와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및 보고로 변경하였다.

기존 인권매트릭스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위한

새로운 인권매트릭스

A1. 일반의무 A1. 일반의무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4. 안전장치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C5. 보안관행

D. 노동자의 권리

D5. 강제노동

D6. 아동의 권리

D7.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D8. 적정보수

D9.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D. 노동자의 권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D7. 강제노동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D9. 산업안전보건

D10. 고용유지
D11. 적정보수

D12. 노동시간과 휴식
D13. 복리후생
D14. 교육훈련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0. 국가 거버넌스 존중

E11. 뇌물

E12. 인권실현에 기여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E17. 부패방지의무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F13. 소비자보호관련의무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14. 환경보호관련의무 G20. 환경보호의무

H. 일반이행규정

H15. 내부운영규칙

H16. 모니터링

H17. 규제

H.일반이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H22. 모니터링 및 보고

H23.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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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및 시사점

인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 따라서 국제가이드라인, 자가진단도구, 인증지표 및 보고지

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덴마크 신속점검지표에서는 일반의무와 일반이행규정의 체계는 결여되어 있으나,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과 휴식 및 공급망 운영을 상세히 다루고 있

다. 둘째, 노동경영인증시스템인 SA8000은 차별과 노동자의 권리에 한정된 인증시스템이

나,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을 다루고 있다. 셋째, 사회책임경영시스

템인 ISO26000은 인권매트릭스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인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 교육훈련 및 공급망 운영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넷째, 노동보고지표인

Bilan Social은 SA8000과 동일한 맥락에서 차별과 노동자의 권리에 한정된 지표체계이나,

인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으며,

고용현황을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보고지표인 G3는 인권경영매트

릭스체계 중 일반의무와 일반이행규정을 제외한 거의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인권경영

매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보안관행, 교육훈련, 지역사회와 선주민의 관리, 투자 및 조

달관행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결국 인권경영매트릭스는 일반의무와 일반이행규정 등 체계성 면에서는 앞서 있으나,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보안관행, 노동시간, 교육훈련, 복리후생, 고용유지, 지역사회 및

공급망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보완한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포괄성과 체계성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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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국제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인권매트릭스
덴마크
신속점검 SA8000 ISO26000 Bilan Social G3

A1. 일반의무 사회책임
정책 개발

인권존중

B2. 균등한 기회와 비
차별에 대한 권리

비차별
차별
성적차별
이민자차별

차별 및 취약집단
직장에서의 기본권
고용 및 고용관계
고용창출 및 기술개발

인원
외부노동자
채용
이직
장애인

고용
비차별(인권)
다양성과 기회

C. 개인
의 안전
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
전에 대한
권리

폭력 등 예방
프라이버시

공모회피

C4. 안전장
치

징계
고충처리 징계 고충처리 보안관행(인권)

D. 노동
자의 권
리

D5.강제노동 강제노동 강제노동 직장에서의 기본권 강제노동(인권)
D6. 아동의
권리 아동노동 아동노동 직장에서의 기본권 아동노동(인권)

D7. 안전하
고 건강한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
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시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인적자원개발 및 직장 내 교
육

휴업
결근율
기타노동조건
교육훈련

교육훈련

D8. 적정보
수 최저임금 보상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노동조건 및 사회적 보호 임금 경제성과

D9. 결사
및 단체교
섭의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직장에서의 기본권
사회적 대화 노사관계

노사관계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인
권)

E. 국가
거버넌
스 및
인권존
중

E10. 국가
거버넌스
관행 존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공동체 참여

공공정책
경쟁저해행위

E11. 뇌물 부패와 뇌물 부패방지
부패
법규준수

E12. 인권
실현에 기
여

보안관리
토지관리

인권위험 상황
재산권존중
교육 및 문화
부와 소득창출
보건
사회적 투자

기타 기업관련
조건

지역사회
선주민의 관리
(인권)
시장지위
간접경제성과

공급망 운영
공모회피(공급망)
영향권 내에서의 사회책임 활
성화

투자 및 조달
관행(인권)

F13. 소비자보호관련
의무

기업제품과
시장관행

공정마케팅, 사실적이고 공정
한 정보와 공정거래관행
소비자의 보건 및 안전보장
지속가능한 소비
소비자서비스, 지원, 분쟁해결
소비자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필수서비스에 대한 접근
교육과 인식

고객보건 및
안전
제품 및 서비
스 라벨링
마케팅커뮤니케
이션
고객개인정보보
호
법규준수

G14. 환경보호관련의
무

환경안전보
건

오염방지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기후변화완화 및 적응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

자재(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대기배출물 폐
수 및 폐기물
제품과서비스/
법규준수/
운송/전체

H.
일반이
행규정

H15. 내부
운영규칙

사회책임에 대한 커뮤니케이
션

H16. 모니
터링 사회책임 활동 모니터링

H17.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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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및 시사점

인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 따라서 국내가이드라인, 자가진단도구, 인증지표 및 보고지

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위원회 사회권 지표는 인권경영매트릭스 체계 중에서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

으나, 비정규직 부분을 중요히 다루고 있다. 둘째, 노동부 e-자가진단지표는 차별과 노동

자의 권리에 한정되어 있으나, 인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을 다루고

있다. 셋째, 청렴위원회 기업윤리경영지표는 인권매트릭스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강제

노동, 아동노동, 국가 거버넌스 존중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인권경영매트릭스와 동일하

게 노동시간과 교육훈련도 다루고 있지 않다. 넷째,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지표는 인권

경영매트릭스 전 분야를 다루고 있으나,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인

권경영매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노동시간, 교육훈련, 복리후생 및 협력업체를 다루고

있다. 다섯째, 전경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인 FKI-BEX는 인권경영매트릭스 중에서 개

인의 안전에 관한 권리, 강제노동, 아동노동, 적정보수를 다루고 있지 않으며, 인권경영매

트릭스의 체계에서 결여된 복리후생을 다루고 있으며, 공급망은 인권경영매트릭스와 동일

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은 국내에는 완전 극복된

인권으로 간주하고 이 부분을 누락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국내의 인권실태에 대한 외면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의 범주에 포함되는 노동시간, 교육훈련, 복리후생 및 공급망

에 관한 부분은 인권경영매트릭스가 미흡하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를 보

완한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인권경영의 포괄성과 체계성을 위하

여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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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매트릭스
인권위
사회권 노동부e-자가진단

청령위
기업윤리경영

산자부
지속가능경영 FKI-BEX

A1. 일반의무

윤리경영의지
윤리경영비전
윤리경영규범
윤리경영조직 및 시스템
인권보호(인권보호정책
수립)

가치 및 리더십
지배구조
윤리경영

윤리경영실천의지
와추진전략
윤리규범 및 지침
윤리경영 추진조
직․시스템
교육․사내외커뮤
니케이션
지배구조
종업원존중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전체고용
경제활동
인구
비정규인
구
소득격차

근로기준법(노동계약)
근로기준법(해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출산 및 육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파견근로자 관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노동계약)

종업원다양성
종업원(차별)
종업원(비정규직)
종업원(고용창출)

종업원 다양성

C. 개
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
에대한권리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직장내성희롱)

인권보호(인권보호프로
그램)

종업원(학대 또는
성희롱)

C4. 안전장치 인권보호(인권관련 모
니터링) 종업원(고충처리)

D.
노동자
의 권
리

D5. 강제노
동
D6. 아동의
권리

근로기준법(연소자및미성년자)
근로기준법(연소자 및 여성)

D7. 안전하
고 건강한
작업장

최선의 의
료서비스
건강수준

보건 및 안전 종업원(산업안전
보건)

복리후생 및 안전
보건

공정연금
기타 소득
보장

근로기준법(휴식)
근로기준법(연소자 및 여성)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출산 및 육아)

종업원(노동환경개선)
종업원(복리후생)
종업원(모성보호)
종업원(교육훈련)

인재경영

D8. 적정보
수

빈곤
소득불평등
재분배효과

근로기준법(임금)
최저임금법(임금)

보상 및 복리후생 종업원(보상체계)

D9.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노사관계 노사관계
종업원(집회결사
의 자유, 단체협
상의 자유)

건강한 노사관계

E. 국
가 거
버넌스
및
인권존
중

E10. 국가
거버넌스 존
중

지역사회(정치후
원금)

공정거래
공정경쟁

E11. 뇌물

부패방지(조직 및 시스
템)
부패방지(임직원)
부패방지(협력업체)
부패방지(지역사회)

지역사회(뇌물과
부패)

거래시스템
상생협력

E12. 인권실
현에 기여

주택의적정성
점유의안정성
주거권 실
현과정
평생교육

사회공헌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여
투명사회 기여
국제사회 활동

계약및거래시스템
상생협력
협력업체커뮤니케이션

협력업체

F13. 소비자보호관련
의무

고객보호
고객만족 고객

품질경영/고객보
호/고객만족

G14. 환경보호관련
의무

환경경영체제
환경영향
환경인증 및 보고

환경경영 환경보호

H.
일반이
행규정

H15. 내부운영
규칙 회계투명성 투명경영

H16. 모니터
링 평가 및 보고 종합성과(보고)

H17. 규제

<표 24> 국내가이드라인 및 자가진단도구 비교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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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인권경영체계 및 자가진단 지표 도출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내외 기존 가이드라인과 자가진단도

구를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체계를 도출하였으며, 보안관행,

고용유지, 노동시간과 휴식, 복리후생, 교육 훈련를 추가하였고,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와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및

보고로 변경하였다.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는 대분류 8개, 중분류 23개, 소분류 40개로 분류하였으며, 총

406개의 범용적 지표를 도출하였다. 406개의 지표는 정량적 지표는 66개, 정성적 지표 340

개로 구성되었다.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3개 업종을 선정하여 새로운 부가지표를 마련한 결과, 전자업

종은 10개 지표, 금융업종은 14개 업종, 채굴업종은 2개 지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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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새로운 인권경영 매트릭스

기존 인권경영매트릭스
국내외 비교분석 결과 종합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
대분류(8) 중분류(17) 대분류(8) 중분류(23)

A1. 일반의무

인권존중
인권보호(인권보호정책수립)
윤리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
윤리규범 및 지침
윤리경영 추진조직․시스템
교육․사내외커뮤니케이션
지배구조
종업원존중

A1. 일반의무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평등
비차별
다양성과 기회
종업원 다양성
고용
인원, 외부노동자, 채용, 이직
장애인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
의 안전
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폭력 등 예방
직장 내 성희롱
프라이버시
공모회피

C. 개인
의 안전
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4. 고충처리 등 안전
장치

C4. 안전장치
징계
고충처리
보안관행(인권)

C5. 보안관행

D. 노동
자의 권
리

D5. 강제노동 강제노동

D. 노동
자의 권
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
의 자유

D6. 아동의 권리 아동노동 D7. 강제노동
D8. 아동노동 및 연소
노동자

D7.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산업안전보건
휴업
결근율
기타노동조건
교육훈련
인재경영

D9. 산업안전보건
D10. 고용유지

D11. 적정보수

D8. 적정보수 최저임금
임금

D12. 노동시간과 휴식
D13. 복리후생

D9. 결사 및 단체교섭
의 자유

노사관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인권) D14. 교육훈련

E. 국가
거버넌스
및인권
존중

E10. 국가 거버넌스 존
중

공공정책
책임 있는 정치참여
공정경쟁, 경쟁저해행위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E16. 지역사회 인권증
진 및 보호E11. 뇌물 부패, 법규준수

E12. 인권실현에 기여

지역사회
선주민의 관리(인권)
시장지위
간접경제성과

E17. 부패방지의무

공급망 운영
투자 및 조달관행(인권)
계약 및 거래시스템
상생협력, 협력업체커뮤니케이션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F13. 소비자보호관련의무

공정마케팅
고객보건 및 안전
제품 및 서비스 라벨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고객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14. 환경보호관련의무

환경안전보건
자재(재료)
에너지
용수
생물다양성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제품과서비스
법규준수
운송
전체

G20. 환경보호의무

H.일반이
행규정

H15. 내부운영규칙 회계투명성
투명경영 H.일반이

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H16.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
종합성과(보고) H22. 모니터링 및 보고

H17. 규제 H23.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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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에 따른 범용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현황

대분류(8) 중분류(23) 소분류(40)
지표수

계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

A1. 일반의무 일반의무 14 2 12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기회균등과 비차별 31 13 18
다양성 존중 6 1 5
소계 37 14 23

C. 개인의
안전에 대
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안전보호 13 3 10
프라이버시 보호 13 1 12
소계 26 4 22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10 1 9
C5. 보안관행 보안관행 9 1 8

D. 노동자
의 권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6 2 14
비노조국가 노동자대표기구 보장 6 1 5
소계 22 3 19

D7. 강제노동
강제노동 금지 보장 14 14
직원의 신분증명서 등 보유 억제 4 4
소계 18 18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최저연령준수 10 1 9
취학연령아동 인지 후 교육보장 4 1 3
아동 및 연소노동자 노동조건 9 9
소계 23 2 21

D9.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보장 29 4 25
보호 장비와 훈련 제공 13 1 12
소계 42 5 37

D10. 고용유지 고용유지 12 4 8
D11. 적정보수 최저임금보장 등 적정보수 17 2 15

D12.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시간 준수 14 1 13
유급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보장 10 3 7
소계 24 4 20

D13. 복리후생 복리후생 보장 6 1 5
D14. 교육훈련 교육훈련 보장 12 2 10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
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
호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10 2 8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지역사회 고용증진 및 사회공헌 9 4 5
지역개발용 토지구매시 지역협의 5 5
자발적 이주보장 및 적절한 보상 5 5
지역주민의 자사토지통행권 보장 5 5
지역 개발시 지역협의 7 7
소계 31 4 27

E17. 부패방지의무 부패방지의무 10 3 7
E18. 국가 거버넌스존중 공공정책 참여 및 공정경쟁 보장 10 4 6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고객의 안전보건 보장 14 6 8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장 5 5
소계 19 6 13

G20. 환경보호의무

지역사회 산업재해방지 9 9
지역사회 고충처리기구 7 7
환경보호 전담조직과 정책 15 2 13
소계 31 2 29

H.일반이
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인권경영가이드라인 정립 2 2
인권경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7 7
소계 9 9

H22. 모니터링 및 보고
인권경영 모니터링시스템 9 9
인권경영 보고시스템 2 2
소계 11 11

H23. 규제 인권경영 규제시스템 3 3
계 406 66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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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새로운 인권경영매트릭스에 따른 업종별 인권경영자가진단 부가지표 현황

대분류(8) 중분류(23) 소분류(40)
지표수

전자
업종

금융
업종

채굴
업종

A1. 일반의무 일반의무 2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기회균등과 비차별 1
다양성 존중
소계 1

C. 개인
의 안전
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개인안전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2
소계 2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C5. 보안관행 보안관행

D. 노동
자의 권
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비노조국가 노동자대표기구 보장
소계

D7. 강제노동
강제노동 금지 보장
직원의 신분증명서 등 보유 억제
소계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최저연령준수
취학연령아동 인지 후 교육보장
아동 및 연소노동자 노동조건
소계

D9. 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보장 1
보호 장비와 훈련 제공
소계 1

D10. 고용유지 고용유지
D11. 적정보수 최저임금보장 등 적정보수

D12. 노동시간과 휴식
노동시간 준수
유급휴가 및 육아휴가 등 보장
소계

D13. 복리후생 복리후생 보장
D14. 교육훈련 교육훈련 보장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1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지역사회 고용증진 및 사회공헌 1 1
지역개발용 토지 구매시 지역협의
자발적 이주보장 및 적절한 보상
지역주민의 자사토지통행권 보장
지역 개발시 지역협의
소계 1 1

E17. 부패방지의무 부패방지의무 3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공공정책 참여 및 공정경쟁 보장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고객의 안전보건 보장 2 4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장
소계 2 4

G20. 환경보호의무

지역사회 산업재해방지 6 1 1
지역사회 고충처리기구
환경보호 전담조직과 정책
소계 6 1 1

H.일반이
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인권경영가이드라인 정립
인권경영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소계

H22. 모니터링 및 보고
인권경영 모니터링시스템
인권경영 보고시스템
소계

H23. 규제 인권경영 규제시스템
계 10 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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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도출방법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도출을 위해서는 인권경영 항목별로 의의, 국제인권규범, 국내

인권규범을 살펴보고 행동기준을 정립하고, 유관지표, 우수사례, 침해사례를 정리하여 자

가진단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도출방법

1. 의의

인권경영의 항목별로 당해 항목에서 인권이 중시되어야 하는 이유를 철학적이고 이론

적인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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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인권규범

국제인권규범은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검토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

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종교나 신념에 따른 일체의 불관용 및 차별 철폐를 위한 선언,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집단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검토하였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

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을

검토하였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 ILO 헌장 부속

서 - 노동자 기본권 선언,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OECD 다

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ILO협약 및 권고,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검토하였으며, 강제노

동은 노예 제도, 노예 매매, 그리고 노예 제도와 유사한 제도 및 관행 폐지에 관한 보충

협약을 검토하였으며,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검토하였고,

산업안전보건은 ILO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부패방지의무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 협약, 국제 상거

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척결에 관한 UN 반부패협약 및 UN 글로벌콤팩트

를 검토하였다.

3. 국내인권규범

국내인권규범은 우선 대한민국 헌법으로부터 기본적 인권에 대한 보호정책을 도출하였

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검토하였다.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

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 230 -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자참여 및 협

력증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최저임금법,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실업

해소특별법을 검토하였다.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

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부패방지의무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을 검토하였다.

소비자보호의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였다.

4. 행동기준

이상의 인권경영의 의의, 국제인권규범, 국내인권규범 등을 검토하여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의 행동기준을 도출하였다.

5. 국내외 유관지표

기존 국내외 가이드라인, 인증지표, 보고지표 및 평가지표를 파악하여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하는데 참고하였다.

가이드라인으로는 덴마크의 신속점검,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의

자가진단가이드라인, 전경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인증지표로는 SA8000의 인증요소,

보고지표로는 Bilan Social 지표, GRI의 G3지표, 평가지표로는 EIRIS의 지표를 분석하였

다. 단, 덴마크의 신속점검, 전경련의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등은 유관지표가 인권경영항

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가진단지표 도출에 활용하였다.

유관지표에는 정성적 지표와 정량적 지표를 모두 포함되어 있다.

6. 자가진단지표

자가진단지표는 위의 의의, 국제인권규범, 국내인권규범 및 행동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외 유관지표를 벤치마킹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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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관지표는 주로 덴마크의 신속점검이 벤치마킹되었으며, GRI의 G3의 지표가 기존

인권경영매트릭스에서 결여된 부분이 벤치마킹되었으며, 프랑스 Bilan Social은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 부분에서 벤치마킹되었으며, 국내유관지표는 국가청렴위의 공기업윤리경영모

델, 기업윤리경영모델, 산자부의 지속가능경영 자가진단지표, 전경련의 윤리경영가이드라

인 및 중소기업청의 사회책임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은 인권경영의 시스템 확보 차원

에서 벤치마킹되었고, 그 외 개념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가진단지표를 도출하였다.

7. 인권경영 긍정적 사례

선진기업의 인권경영의 긍정적 사례를 인권영역별로 도출하여, 자가진단지표의 긍정적

사례로 삼고자 하였다.

8. 인권경영 부정적 사례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부정적 사례를 파악하여, 기업이 인권경영을 추진함에 있

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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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측정도구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의 측정도구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덴마크 신속점검,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전경련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1. 덴마크 신속점검

덴마크 신속점검은 예(Yes), 아니오(No), 보완필요(F/A, further attention required), 해

당없음(N/A, not applicable and Unknown), 정보없음(No Info)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표 28> 덴마크 신속점검 측정도구 사례

A.1. 강제노동

A.1.1.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에도 참여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으리란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담보노동, 빚을 담보로 노예 수준으

로 부리는 노동, 교도소 강제노동, 노예제, 노역, 인신매매 등을 모두 포함)

예 아니오 F/A N/A 정보없음

1. 회사에 강제감금노동과 그 다양한 형

태(빚을 담보로 한 노역이나 내키지

않는 강제초과노동, 강제감금노동 및 노

동력의 인신매매 등)를 금지하는 정책이

가지고 있다.

□ □ □ □ □

2. 회사는 고용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

며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을

분명히 한다.

□ □ □ □ □

3. 모든 직원들은 합당한 통지 이후 회

사를 그만둘 수 있다.

□ □ □ □ □

4. 모든 직원들은 교대를 마친 후 회사

건물을 떠날 수 있다.

□ □ □ □ □

5. 회사는 인신매매나 빚 담보 노역 또

는 유괴에 연루된 알선업자나 회사의 노

동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적합한 조사

를 통하여 확실히 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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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1 [임금]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노동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

하고 있습니까?

□ 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은 지표별로 수준을 나타내는 항목을 제

시하고 이를 단순 체크하도록 하였다.

각 항목의 체크 결과에 따라 각 지표별로 적정, 보완필요, 부적정의 결과보고와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보여주고 있으며, 개선방안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항목별 비율을 적정의 %, 보완필요의 %, 부정적의 %로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은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다루는 분야가 매우 한정되어 있고 지표별 수준이 법률의 기초적 수준만 다

루고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표 29> 노동부 노동기준분야 e-자가진단 측정도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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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진단항목 결과보고 개선방안

1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적정합니다. 적정

2 노동계약의 체결 적정합니다. 적정

3 노동조건의 명시 적정합니다. 적정

4 단시간노동자의 노동조건

적정합니다. 단, 노동조건의 상세 결

정에 대해서는 단시간노동자의 노동

조건 산정과 관련된 노동부 지침을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적정

5 특별한 기간 동안의 해고 등의 제한 적정합니다. 적정

6 해고의 예고 적정합니다. 적정

7 금품청산 적정합니다. 적정

8 사용증명서 적정합니다. 적정

9 노동자의 명부 적정합니다. 적정

10 계약서류의 보존 적정합니다. 적정

11 임금 지급 적정합니다. 적정

12 비상시 지급 적정합니다. 적정

13 임금대장 적정합니다. 적정

14 휴게 적정합니다. 적정

15 휴일 적정합니다. 적정

16 노동자의 날 적정합니다. 적정

17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적정합니다. 적정

18 사용금지 적정합니다. 적정

19 연소자 증명서 적정합니다. 적정

20 미성년자의 노동계약 적정합니다. 적정

21 18세 미만자와의 서면계약 적정합니다. 적정

22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의 제한
적정합니다. 적정

23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노동 제한
적정합니다. 적정

24 임산부 보호휴가 적정합니다. 적정

25 유산·사산휴가 적정합니다. 적정

26
임산부 보호휴가

(최초 60일 유급처리)
적정합니다. 적정

항목별 비율 적정 100% 보완필요 0.0% 부적정 0.0%

<표 30> 노동부 노동기준분야 e-자가진단 중 근로기준법 중간평가 결과 사례



- 235 -

3.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은 종합질문, 추가질문, 법률위반여부, 영역별 응답

카드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종합질문에서는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종합적인 수준을

측정하도록 하였고, 추가질문에서는 ‘예’, ‘아니오’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러

함’ 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질문, 추가질문, 법률위반여부를 종합하여 영역별 응답카드에서 영역별 등

급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측정도구사례

종합질문

추가질문

법률위반여부

영역별 응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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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는 진단지표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하도록 하

고 있거나, ‘예’, ‘아니오’로 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량적 지표는 구간을 제시하여 답하도

록 하고 있다.

<표 32> 전경련 윤리경영자율진단지표 측정도구 사례



- 237 -

5.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측정도구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발되었

다.

정량적 지표는 그 특성상 가장 바람직한 수준을 고려하여 구간을 제시하여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5개 구간으로 구분해야할 의미가 없는 정량적 지표도

있으며, 관련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자가진단기업의 평균을 산출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량적 지표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구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 3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정량적 지표 측정도구

정량적 자가진단지표 S A B C D

정성적 지표는 인권경영의 특성상 기본적인 인권을 ‘준수하고 있느냐’ 또는 ‘준수하고

있지 않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므로, 덴마크 신속점검,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과 동일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덴마크 신속점검과 동일

하게 ‘(Yes)’, ‘보완필요(F/A, further attention required)’, ‘아니오(No)’, ‘정보 없음(No

Info)’, ‘해당 없음(N/A, not applicable and Unknown)’으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전경련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사이와 ‘그렇

다’와 ‘매우 그렇다’ 사이에 너무 작위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인권상

황에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예(Yes)’, ‘보완필요(F/A, further attention required)’, ‘아니오

(No)’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4>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정성적 지표 측정도구

정성적 자가진단지표 예(Yes)
보완필요

(F/A)

아니오

(No)

정보없음

(No Info)

해당없음

(N/A)



- 238 -

제5절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평가 및 활용

1.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평가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는 지표별로 응답하여 긍정적 응답한 것을 점수로 환산하여 자

가진단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정량적지표의 점수를 A수준을 기준으로 1점으로 계산하

거나, 정량적 지표를 제시한 것 자체를 1점으로 계산하며, 정성적 지표의 점수는 예(YES)

라고 응답한 점수를 1점으로 계산한다.

중분류별 자가진단결과는 자가진단결과를 지표수로 나누어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한다. 대분류별 자가진단점수 및 전체 자가진단점수는 중분류별 자가진단점수에 가중

치를 곱하여 대분류별 가중치 및 전체 가중치를 나누어서 100점 만점으로 계산한다.

가중치는 인권경영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가중치 평균을 얻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연구진이 공동으로 검토하여 선언적으로 가중치를 제시하

였다.

개별기업의 자가진단 결과를 축적시켜서 자가진단기업평균 및 자가진단평균점수를 정

보시스템에서 제공한다면, 개별기업의 자가진단점수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가

진단기업이 확대되면, 업종별 자가진단기업평균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선은 자가진단평균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내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자가진단점수를 가중치를 고려하여 중분류별, 대분류별 및 전체로 구분하여 100점 만점

으로 환산한 점수를 얻게 되면, 중분류별로 자가진단기업평균점수와 막대그래프를 이용하

여 비교할 수 있을 것이며, 대분류별로 자가진단기업평균점수를 레이다차트로 분석하여

강약점을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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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23) 가중치 지표수
자가진단

기업평균

자가진단

결과

자가진단

평균점수

자가진단

점수

A1. 일반의무 50 14 11 10 78.6 71.4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권리 150 37 30 32 81.1 86.5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계 100 45 36 36 78.2 79.8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50 26 23 20 88.5 76.9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20 10 7 9 70.0 90.0

C5. 보안관행 30 9 6 7 66.7 77.8

D. 노동자의 권리 계 250 176 148 149 80.5 83.9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30 22 18 16 81.8 72.7

D7. 강제노동 20 18 16 17 88.9 94.4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20 23 21 23 91.3 100.0

D9. 산업안전보건 30 42 38 35 90.5 83.3

D10. 고용유지 30 12 8 9 66.7 75.0

D11. 적정보수 30 17 14 15 82.4 88.2

D12. 노동시간과 휴식 30 24 19 18 79.2 75.0

D13. 복리후생 30 6 4 5 66.7 83.3

D14. 교육훈련 30 12 10 11 83.3 91.7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계 100 61 50 47 77.1 74.2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30 10 7 6 70.0 60.0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30 31 29 25 93.5 80.6

E17. 부패방지의무 20 10 7 8 70.0 80.0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20 10 7 8 70.0 80.0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100 19 16 17 84.2 89.5

G20. 환경보호의무 200 31 28 25 90.3 80.6

H.일반이행규정 계 50 23 16 18 70.3 78.0

H21. 내부운영규칙 10 9 6 7 66.7 77.8

H22. 모니터링 및 보고 30 11 8 9 72.7 81.8

H23. 규제 10 3 2 2 66.7 66.7

인권경영 자가진단 점수 합계 1,000 406 335 334 81.7 81.9

<표 35>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가중치, 평가결과 및 점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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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중분류, 대분류 및 전체 점수 비교(예시)

78.6 

81.1 

78.2 

88.5 

70.0 

66.7 

80.5 

81.8 

88.9 

91.3 

90.5 

66.7 

82.4 

79.2 

66.7 

83.3 

77.1 

70.0 

93.5 

70.0 

70.0 

84.2 

90.3 

70.3 

66.7 

72.7 

66.7 

81.7 

71.4 

86.5 

79.8 

76.9 

90.0 

77.8 

83.9 

72.7 

94.4 

100.0 

83.3 

75.0 

88.2 

75.0 

83.3 

91.7 

74.2 

60.0 

80.6 

80.0 

80.0 

89.5 

80.6 

78.0 

77.8 

81.8 

66.7 

81.9 

0 20 40 60 80 100

A1. 일반의무
B2. 균등한기회와차별금지권리

C. 개인의안전에대한권리계

C3. 개인안전에대한권리
C4. 고충처리등안전장치

C5. 보안관행

D. 노동자의권리계
D6. 결사및단체교섭의자유

D7. 강제노동
D8. 아동노동및연소노동자

D9. 산업안전보건

D10. 고용유지
D11. 적정보수

D12. 노동시간과휴식

D13. 복리후생
D14. 교육훈련

E. 국가거버넌스및인권존중계
E15. 공급망인권증진및보호

E16. 지역사회인권증진및보호

E17. 부패방지의무
E18. 국가거버넌스존중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20. 환경보호의무
H.일반이행규정계
H21. 내부운영규칙

H22. 모니터링및보고
H23. 규제

인권경영자가진단합계

자가진단평균점수 자가진단점수

<그림 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대분류 자가진단점수 비교(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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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정보시스템 지원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

인상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권경영 e-자가진단 시스템은 지표별로 자가진단을 하면, 중분류별로 자가진단결과 및

자가진단점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대분류별 진단결과 및 가중치로 계산한 자가진단

점수 및 전체 진단결과 및 가중치로 계산한 자가진단점수를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야 한다.

또한, 자가진단기업의 실적을 시범적으로 축적하여 우선 중분류별, 대분류별 및 전체의

자가진단결과평균과 가중치로 계산한 자가진단평균점수를 제시하며, 자가진단기업의 실적

이 축적되면 자가진단기업의 평균을 전체, 규모별, 업종별로 비교하여 보여 줌으로써 해

당 기업의 자가진단결과 및 점수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소분류 및 중분류별로 국제인권규범, 국내인권규범, 국제유관지표, 국내유관

지표, 인권경영 긍정적 사례, 인권경영 부정적 사례를 연계하여 볼 수 있는 인권경영 관

련 자율학습시스템이 동시에 구축되어야 한다.

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활용

인권경영 자가진단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분류별로 정성적 지표를 검토하여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인권규범에 위반된 것

은 없는지 우선 비교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국제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국내

기업에 한정되어 평가하기 보다는 각국의 현지법인에서 발생하는 인권경영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분류별로 정량적 지표를 검토하여 해당 기업의 수준이 규범적 수준에 부합하는

지 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자가진단기업이 축적되면 자

가진단에 참여한 기업의 정량적 지표 평균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경영이라는 관

점에서 국제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정량적 지표를 비교분석

하여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대분류별 및 중분류별 자기진단점수를 자가진단기업 평균점수와 비교분석하여 대

분류별 및 중분류별로 진단내용을 구성하여, 인권경영을 개선하는데 활용한다. 인권경영

을 개선함에 있어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는 중분류별 인권경영 개선을 위한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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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킹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6> 인권경영 자가진단 중분류별 진단내용(예시)

대분류(8) 중분류(23)
자가진단

평균점수

자가진단

점수
진단내용

A1. 일반의무 78.6 71.4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81.1 86.5

C. 개인의 안전

에 대한 권리

계 78.2 79.8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88.5 76.9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70.0 90.0
C5. 보안관행 66.7 77.8

D. 노동자의 권

리

계 80.5 83.9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81.8 72.7
D7. 강제노동 88.9 94.4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91.3 100.0
D9. 산업안전보건 90.5 83.3
D10. 고용유지 66.7 75.0
D11. 적정보수 82.4 88.2
D12. 노동시간과 휴식 79.2 75.0
D13. 복리후생 66.7 83.3
D14. 교육훈련 83.3 91.7

E. 국가 거버넌

스 및 인권 존

중

계 77.1 74.2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70.0 60.0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93.5 80.6
E17. 부패방지의무 70.0 80.0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70.0 80.0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84.2 89.5
G20. 환경보호의무 90.3 80.6

H.일반이행규정

계 70.3 78.0
H21. 내부운영규칙 66.7 77.8
H22. 모니터링 및 보고 72.7 81.8
H23. 규제 66.7 66.7

인권경영 자가진단 점수 합계 81.7 81.9

넷째, 인권경영 자가진단 전체점수를 토대로 인권경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며, 이러한 경영단계에 준하여 중장기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권경영 수준을 높이는 노력

을 할 수 있다.

<표 37> 인권경영 자가진단 전체점수에 따른 경영수준

종합점수 90-100 80-89 70-79 60-69 59 이하

종합등급
인권경영

외부확산단계

인권경영

체화단계

인권경영

제도화단계

인권경영

도입단계

인권경영

무대응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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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의무

B.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D. 노동자의 권리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F. 소비자(고객)보호의무

G. 환경보호의무

H. 일반이행규정

제7장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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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일반의무

1. 의의

인간은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사회, 기업 모두가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

이 있다. 21세기로 이행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사회적 영향력이 국가를 능가하는 상

황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서 직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인권, 즉 인간으로서

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라는 이념을 경영 전반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1948)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

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

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

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

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

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

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

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

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

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

적 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

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

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

가는 개인이 가지는 부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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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

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

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

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9.1 최고 관리자는 사회책임 및 노동환

경이 다음을 충족시키는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기업정책을 규명한다.

1) 사회책임 및 노동환경에 대한 헌신은 기업

이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기준 및 필요조

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사회책임 및 노동환경에 대한 헌신은 국가

의 법을 준수하고 국제적 기구 및 그 기구

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고려한다.

3) 사회책임 및 노동환경에 대한 헌신은 지속

적인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4) 사회책임 및 노동환경에 대한 헌신은 효과

적으로 기록, 실행, 유지되어 커뮤니케이션

되며, 정규직, 계약직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자, 임원,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접근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5) 사회책임 및 노동환경에 대한 헌신은 외부

에 공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회책임 정책(SAP : Social Accountability

Policy)은 지속적인 SA8000기준 준수를 위

한 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따라서 기업 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기

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회책임 정책에 대한 설

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정해진 고

용간격(주로 월별)으로 새로운 노동자는 훈

련을 통해 SAP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GRI

G3 HR3. 업무와 관련한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시수(교육 이수 직원 비율 포

함)

EIRIS

인권정책

- 인권위험국가 진출 자회사 매출액

- 인권위험국가 진출 자회사 임직원수

-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기업 내 석유, 가스

및 광업 현황

- 아동노동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 여부

- 강제노동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 여부

- 비차별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 여부

-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 여

부

- 단체 교섭/단체협약에 대한 ILO 핵심 정책

지지 여부

- UN 글로벌콤팩트 서명 여부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정책 지지

여부

- SA8000 서명 여부

- Global Sullivan 원칙 서명 여부

- Voluntary Principles Security 서명 여부

- 기본적인 인권원칙 지지

-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는 언급

- 주 사업파트너/협력업체 인권정책 적용 여

부

- 인권을 옹호한다는 공개적 언급

- UN 가이드라인 준수

- 인권정책을 모든 종업원들과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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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가 확고하다.

2.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이 회사의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 필
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3. 회사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에게 인권경영실천을 자주 강조함으로
써 인권경영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한다.

- 인권정책에 대해서 지역 언어로의 커뮤니케

이션 여부

- 비OECD국가에서의 석유 및 광산 탐사 및

생산 섹터 공개 여부

- 인권정책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성 여부

- 인권정책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책임성

- 인권정책에 대한 CEO에게 직접적인 보고

- 선주민권리 언급

- 무장요원지침

인권시스템

- 인권관련 위험 분류

- 인권 위험을 공식적인 위험 평가 절차로 통

합하는지 여부

- 인권경영 목표 설정

- 관련국가의 인권시스템 역량 구축 노력

- 종업원에 대한 인권관련 훈련 및 교육 여부

- 독립적인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조언 수

렴

- 인권정책 모니터링 여부

- 인권 비준수 사항 개선을 위한 절차

- 인권관련 외부 감사

- 정기적인 인권정책에 대한 리뷰

인권보고

- 인권정책의 공개 여부

- 인권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종업원들과 커뮤

니케이션하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 필요)

- 인권정책 모니터링과 감사에 대한 세부내역

- 인권 비준수 사항 개선 절차에 대한 세부내

역

- 인권관련 공개된 훈련 내역

- 모든 인권 위험/임팩트 평가에 대한 세부

내역

-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NGO의 참여 or 회

사들과 NGO 사이의 이니셔티브 관여를

통한 참여, 인권시스템 이슈에 대한 지역/

국내 정부 혹은 지역 커뮤니티 집단들의

참여에 대한 세부내역

-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성과공개 여부

- 인권 정책의 준수 및 비준수 사항에 대한

언급 제공 여부

- Convention Watch를 통해 밝혀진 비준수

사항에 대해 기업이 적절한 응답 및 회신

이 있었는지 여부

- 관련(concern) 국가들의(석유와 광산에 대한

모든 비OECD) 광범위한 실체 보고

- 인권에 대한 외부 감사자의 독립적인 검증

- 인권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검증 혹은 이

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보고

- 혁신/리더십의 보고(임팩트 평가에 대한 결

과 공표 여부)

6. 자가진단지표

A.1.1.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인권경영 전담 직원 수 5명이상 3명이상 2명이상 1명이상 없음

2. 인권경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원
1인당 교육훈련시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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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 추진조직을 확보하고 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5. 회사 임직원은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6. 회사의 인권경영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실천되고
있다.

7. 회사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인권경영 추진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8.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로드맵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다.

9. 회사는 인권경영의 국제기준을 잘 알고 있다.

10.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경영정책에 적
극적으로 반영한다.

11. 회사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인권경영 활동을 경영에 적극 반영
하여 실천하고 있다.

1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7. 긍정적 사례

(1) 일반적 원칙

◦ 기업 경영과 활동에 인권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인권에 대해 강력한

열의를 보여야 함.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 구성원이 인권 관련 현안에서 총체적 책임을 질

때 인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충분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음.

◦ 긍정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전형적으로 기업의 인권 정책을 이행하고 성과 향상을

이끌어 낼 책임을 지는 고위 관리자를 임명하고 있음. 고위 관리자는 일반적으로 최고 경영

진 및 이사진에게 보고하며 인적 자원, 조달, 법적 문제, 대외 홍보 혹은 지속가능성 부서와

같이 기업 내 여러 가능한 직무나 부서들 중 하나를 책임지게 됨.

(2) 노보 노르디스크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보 노르디스크의 철학은 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노보 노르디스크

경영방식이라고 불리는 근본적 기업 경영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 노보 노르디스크 회사 정관에는 ‘기업 활동을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

로 하고자 노력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노보 노르디스크 경영방식은 1999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하고 일상 비즈니스 활동에 인

권을 고려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 가지 핵심 기업 경영 분야인 재정적, 환

경적, 사회책임을 회사의 기초를 이루는 기업 원리로 제사하고 있음.1)

1) 기업리더 인권이니셔티브/유엔글로벌콤팩트/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기업의 인권통합 경영을 위

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2008, 17쪽. - 아래에서는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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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적 사례

◦ 19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나면서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

의 공급망이 아동노동 및 노동착취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와 연루됨. 이에 따라 여러 다국적

기업들의 환경파괴와 인권침해는 세계시민사회의 비난을 받았음.

◦ 특히 주로 에너지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 정권과 협력해서 유전 또는 광산 개발 시

시설물 보호와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의 방지를 위해 현지 군대나 경찰을 동원하게 됨.

◦ 1958년 이래로 나이지리아에서 석유 채굴사업을 진행해온 쉘은 나이지리아 국영 석유회사인

NNPC와 함께 니겔 삼각주지대에서 사업을 30년 동안 벌이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오고

니족 사람들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해왔음. 1990년대 초에 오고니

인들의 생존을 위한 운동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정부군은 구타, 강간, 총격을 가하는 등의 가

혹행위를 통하여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쉘 측은 운송수단, 무기 등을 공급하고 기타편의를

제공하였음.2)

◦ 가혹행위에 관한 정부의 조사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정한 재판이 있은 후 오히려

운동을 주도하였던 1995년 11월 켄사로위와를 포함한 9명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음. 이

사건은 아프리카 인권기구와 미국법원에 제소되었으며 1995년 12월에는 UN 총회에서 이 사

건에 대한 진상조사단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이 채택됨.3)

◦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앰네스티와 인권감시(Human Rights Watch)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들

의 기업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기업과 국제기구에서도 기업에 대한 인권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특히 쉘을 비롯한 각종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기업스스로

기업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인권경영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2) G. Chandler “The evolution of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debate”, R. Sulivan (ed), Business
and human Rights: dilemmas and solutions (Sheffield: Greenleef, 2003), 22-23쪽.

3) 국가인권위원회, “선진외국의 인권교육 우수사례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

구용역보고서, 2006, 2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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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1. 의의

자본주의 체제는 임노동을 근간으로 하는 체제이므로, 자본주의체제인 사회에서는 인간

은 고용되어야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인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고용을 확대하는 것은 인권의 기반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

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

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

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고용의 기회부터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을 금지함

으로써, 인권의 출발점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의와 좌절을 맛보지 않게 하여

야 하며,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게도 역시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업생활에 있어서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

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

제2조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

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

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

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함

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

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

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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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

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조건의

보장

(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

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

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규정된

모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

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

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1963)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

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5조 제2조에 규정된 기본적 의무에 따라 체

약국은 특히 아래의 제 권리를 향유함에 있

어서 인종, 피부색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

원에 구별없이 만인의 권리를 법 앞에 평등

하게 보장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금지

하고 폐지할 의무를 진다.

(e)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특히

(ⅰ) 근로, 직업 선택의 자유, 공정하고 알맞

은 근로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당하고 알맞은 보수 등에 대

한 권리

(ⅱ)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권

(ⅲ) 주거에 대한 권리

(ⅳ) 공중보건, 의료, 사회보장 및 사회봉사

에 대한 권리

(ⅴ) 교육과 훈련에 대한 권리

(ⅵ) 문화적 활동에의 균등 참여에 대한 권

리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

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

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

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

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

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

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

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

부에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

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

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a)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

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

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

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c)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

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

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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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도록 확보할 것

(d)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

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

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e)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

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

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

(g)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

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

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

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

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

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

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

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

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

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

훈련을 받을 권리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

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

한 처우를 받을 권리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

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

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 휴가

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

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7조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거나 관할

권하에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또는 신

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종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국적, 연령, 경제적 지위,

재산, 혼인상의 지위,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구별도 없이 인권에 관한

국제문서에 따라 이 협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를 존중하고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

니한다.

(a) 다른 노동조건, 즉 초과노동,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

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노동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

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

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

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

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

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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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2조 항구적 평화는 사회정의에 기초함으로써

만 확립될 수 있다는 ILO 헌장 선언의 진실

성은 경험상 충분히 증명되어 있다고 믿어,

총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a) 모든 인간은 인종, 신조 또는 성별에 관

계없이 자유 및 존엄과 경제적 안정 및 기

회균등의 조건하에 물질적 복지 및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b) 이를 가능케 할 상태의 실현은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 및 조치의 중심 목적이어야

한다.

제3조 총회는 전 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

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j)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ILO협약 100,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규약(1951)

제2조

1. 회원국은 보수율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에

적합한 수단으로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

녀근로자의 동등보수의 원칙을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하도록 촉진하고 이 방법과 양

립하는 한 그 적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ILO협약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규약(1958)

제1조

1. 이 협약 적용상, “차별대우”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출신에 의거하여 행

하여지는 모든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

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

㈏ 고용 또는 직업에 있어서의 기회 또는 대

우의 균등을 파괴하거나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다른 차별, 배제 또는 우대로서, 당해

회원국이 대표적인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

단체가 있는 경우에 그 단체 및 기타 적

합한 단체와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1998)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

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헌장에 따

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d) 종업원 특성과 관련한 선별이 고용기

회의 평등을 특별히 촉진하거나 업무 고유

의 요구조건과 관련되는 기존 정부 정책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정치적 의견, 국가적 계통 또

는 사회적 출신 등의 이유로 고용 또는 직

업과 관련해서 종업원을 차별해서는 안된

다.

UN 글로벌콤팩트(1999)

원칙6.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한

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

용·임김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

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

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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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4.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

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

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

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침

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

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

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

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

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

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

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

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

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

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

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

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①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

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

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되며,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

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

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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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고용을 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고용을 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치

적 이유, 계약기간 및 노동시간 등의 고용형태 등으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은퇴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

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

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내

지 제15조 및 제16조(동조제1호 및 제4호

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

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

는 사용사업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

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조의4 (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

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연령, 신체적 조

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2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

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5.1 기업은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

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은퇴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SA8000 5.2 기업은 교리 또는 관행을 관찰하는

개인적 권리의 실행과 인종, 계급, 국적, 종

교, 장애, 성별, 성적 취향, 노조가입, 또는 정

치적 제휴와 관련된 욕구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GRI

G3 HR4. 총 차별 건수 및 관련 조치

G3 LA1. 고용 유형, 고용 계약 및 지역별 인력

현황

G3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

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주사업장별)

G3 LA13. 이사회 및 직원의 구성 현황(성, 연

령, 소수 계층 등 다양성 지표 기준)

G3 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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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an Social

Bilan Social 11 인원

111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원

112 상시 인원

113 12월 31일 기준 확정기간 노동계약자

격의 노동자수

114 당해 월평균 인원

115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성별 분류

116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연령별 분류

117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근속년수별 분

류

118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국적별 분류

프랑스인...

외국인...

119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세분된 자격

구조별 분류

Bilan Social 12 외부노동자

121 실습생수 (에꼴, 대학...)

122 파견 노동자의 월평균 수

123 파견 노동 계약의 평균 기간

EIRIS

인권정책

비차별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여부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정책

- 비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언급

- 성과 인종에 대한 비차별 정책

- 종교 비차별 정책

- 연령 비차별 정책

- 장애 비차별 정책

- 성 다양성 인정 정책

- 비차별 정책의 세계적인 적용 여부

- 멘토링 네트워크의 수(다양성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관련 이니셔티브)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시스템

-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정책 및 성과에 대

한 정기적인 검토

- 국내 사업장 여성 비율

- 국내 사업장 여성매니저 비율

- 세계 사업장 여성 비율

- 세계 사업장 여성 매니저 비율

- 국내 사업장 소수인종 비율

- 국내 사업장 소수인종 매니저 비율

- 탄력근무제 운용사항 공개

- 아동편의시설/보조금제도운영 여부에 대한

공개

- 휴직제도 보유여부에 대한 공개

- 출산보조금 제도 공개

- Job sharing(업무 분담)에 대한 언급

-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이슈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책임성

-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 데이터의 공개 여부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요지

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있

습니까?

- 직접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있습니까?

-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모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근

로조건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같

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산정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 모집 또는 채용 시에 남녀를 차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여성근로자와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

직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 있습니까?

- 귀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에 관계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까?

-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까?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서면으

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

까?

- 근로자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

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

까?

-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이 총 2년을 초과

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며, 2년을 초과

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까?

-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체로부터 근로

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

까?

- 파견근로자 사용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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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국내 사업장 여성 비율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2. 국내 사업장 여성과장이상 비율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3. 세계 사업장 여성 비율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4. 세계 사업장 여성매니저 비율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5. 세계 사업장 소수인종 비율
20%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6. 세계 사업장 소수인종 매니저 비율
5%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7. 남성입사비율 대비 여성입사 비율 (여성입사자

수/여성지원자수)/(남성입사자수/남성지원자수)
1 이상 1 미만

8. 남성직원 평균근속년수 대비 여성직원 평균근

속년수 비율(여성직원 평균 근속년수/남성직원

평균근속년수)

1
0.9

이상
0.9 미만

9. 남성직원 평균임금 대비 여성직원 평균임금

비율 (여성직원 1인당 평균임금/남성직원 1인

당 평균임금)

1
0.9

이상
0.9 미만

10. 남성퇴직비율 대비 여성퇴직 비율

(여성퇴직자수/여성직원수)/(남성퇴직자수/남성

직원수)

1 이상 1 미만

11.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

율 (비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정규직 1인당 평

균임금)

1
0.9

이상

0.9

미만

12. 정규직 평균복리후생비 대비 비정규직 평균

복리후생비 비율 (비정규직 1인당 평균복리후

생비/정규직 1인당 평균복리후생비)

1
0.9

이상

0.9

미만

13. 장애인 고용 비율
5%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

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6. 자가진단지표

B.2.1 회사는 노동자와 관계한 모든 분야에서 회사의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불합리

한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 258 -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

향, 학력, 병력(病歷) 등과 관계없이 직원의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교육훈련, 징계, 퇴직, 해고 등의 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

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있다.

2. 회사에는 병가, 휴일⋅휴가, 건강관리, 교통수단 등과 같은 복지혜택

이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

3. 직무기술서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고용책임자들에 의해 활용

되며, 직원들이 오로지 해당 직무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 능력, 경험

을 바탕으로 고용되고 승진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4. 모집공고는 성, 인종, 나이, 지역 등의 부적절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

도록 확인되고 있다.

5. 회사는 지원자에게 결혼여부나 출산계획, 부양가족수 등에 대한 질

문을 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임신검사에 응한다’ 또는 ‘임신하지 않겠다’라

는 동의서 서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7. 회사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업무의 급여차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8. 임금대장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직무 간 급여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9.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 내 모든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

력을 획득하도록 차별없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갖고 있다.

10. 회사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 편

의를 제공한다.

11. 장애인 의무고용률(2%)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확고한 정책으로 하고 있다.

12. 회사는 임금에서 현존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지 안는다.

13. 회사는 현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학자금 보조, 주택대출, 의

료비 지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14. 회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비율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15. 회사의 고용 등 인사담당자들은 회사의 비차별 정책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16. 회사에는 직원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7. 비차별 정책에 대한 회사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담당자

나 부서가 회사 내에 있다.

18.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채용과 노동자 처우의 모든 면

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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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회사는 직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직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는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다문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수 개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복리후생 및 휴가정책은 휴일과 관련되어 직원들의 다양한 문

화와 종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2. 회사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중립적이며 다양성

을 존중한다.

3. 교육 자료와 회사문헌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건 정형화하거나 범주화

하지 않는다.

4. 업무에 걸맞고 일터에서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회사는 직

원들이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노조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노동환경에서 직원들의 문화적 차이

가 존중되고 있음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중국의 바오스틸 그룹

◦ 중국의 바오스틸(Baosteel) 그룹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여성 노조 설립을 통해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경력 개발을 증진하여 양성 평등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임직원 고용 계약서에 여성 직원들에 대한 특별 보호(Special Protection of Women Staff)라

는 항목을 추가시켰음.4)

(2) 마스 홀딩스

◦ 스리랑카의 마스 홀딩스(MAS Holdings)는 여성 노동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더 발전하는

여성(Women Go Beyond)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프로그램 담당 팀은 의류 제조 공장 마다 위치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자들이 더 높은 지위로

승진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식, 정보, 리더십, IT, 영어 등과 같은 기

술 지원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탁아소 시설도 제공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서 여성들이 경력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4) 우르슬라 원호벤, “세션 1: UN 글로벌콤팩트와 양질의 노동의제 실현”, [UN 글로벌콤팩트노동기준

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에 관한 국제세미나], UN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 한국노총 주최, 서울 프

레스센터, 2009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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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발전하는 여성 프로그램을 통해 마스 홀딩스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국제적

명성을 쌓게 되었고 여성 노동력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동기 부여, 생산성 향상 등 비즈니스에

많은 혜택과 효과를 얻게 되었음.5)

(3) 텔레포니카

◦ 고용기회균등과 장애인 권리 옹호로 유명한 텔레포니카는 접근 가능한 텔레포니카(Accessibl

e Telefonica)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참여를 이용하여 고용 기회 균등과 전

자통신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접근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은 텔레포니카 기업의 사회책임 부서에서 조율하고 있으며 여러 사업 분야 부서

들과 자회사들이 관여하고 있음.

◦ 스페인 내 장애인을 대변하는 주요 기관들과의 파트너십 및 합의에 대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개발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고객들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테스트

하며 그들의 필요와 기대 충족 정도에 따른 피드백도 제공하고 있음.

◦ 그 내용 중에는 장애인들에게도 접근 가능한 서비스 및 상품 개발, 텔레포니카 이해관계자

들과 함께 하는 복지와 인식 증대, 노사 통합과 고용 정책, 접근성을 증진시키는 내부 규정,

연구 개발과 같은 범위가 포함됨.6)

(4) 아이린 피셔

◦ 유명 미국 의류 생산 제조 회사인 아이린 피셔(Eileen Fisher)는 임직원 친화 경영 정책과 차

별 금지 인사 정책을 위한 노력으로 유명함.

◦ 차별 금지 관행과 같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공장에서 SA8000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7)

(5) 리바이스

◦ 리바이스(Levi Strauss&Co.)는 기업 행동강령에 대한 모니터링 기관 교육 프로그램에 차별

금지 기준 준수 평가를 넣도록 하고 있음.

◦ 모니터링 기관들은 모니터링 지표에 차별 금지 기준을 넣어 실제 실행을 측정하고 있으며,

노동 환경에서 차별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 공장 시설의 기준 위반을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

인을 적용하고 있음.8)

(6) 사라 리

◦ 60여 개국에 140,000명의 임직원이 있는 사라 리(Sara Lee)는 임원과 관리직에 여성과 소수

자의 수를 늘리는 목표를 위해 다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음.

◦ 이 다양성 프로젝트 목표는 개선 과정은 재무 수행 목표를 정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수행하

5) 위의 발표문.

6)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8쪽

7)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usiness and Human Rights Issue Brief” (http://www.bsr.org/

CSRResources/IssueBriefDetail.cfm?DocumentID=49038)

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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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서 별로 년 간 데이터를 통해 평가됨. 예를 들면, 여성과 소수자 비즈니스 스쿨 출신자

채용 %에 대한 연간 목표를 정하고 다양성 목표 달성은 고위 임원들의 연간 보너스와 직접

연결되어 있음.9)

(7) 비씨 하이드로

◦ 브리티쉬 콜롬비아의 BC 하이드로(BC Hydro)는 캐나다의 댐 건설과 에너지 전송 비즈니스

에서 전 지역에 걸쳐 약 5,500 명의 임직원이 있음.

◦ BC 하이드로의 선언 원칙은 선주민 관련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업의 어떤 사업 활동 계획을 막론하고 초기부터 선주민 그룹의 자문을 받

는다는 회사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 또한 선언 원칙은 모든 해결책 협의 과정에서 선주민

채용, 문화적, 경제적 기회 제공, 실행 방법, BC 하이드로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내

용을 포함하고 있음. 매년 4,5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이종 문화 관계와 타 문화 존중 교육을

받음.

◦ BC 하이드로의 개발 사업에서 분쟁을 피하고 전력 개발과 전송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사업 허가를 얻는데 있어서 성공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10)

(8) 피앤지

◦ 피앤지(이하 P&G)는 소비재제품 회사로 70여 개국 십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있음.

◦ P&G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P & G 임직원들에 의해 실행되는 사내 프로그램과, 다양성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실행되는 보완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 교육 프로그

램들은 각 지역의 비즈니스 부서와 제조 공장 등에서도 실시되고 있음.11)

(9) 타겟 그룹

◦ 타겟 그룹(Target Corp.)의 기업 정책: “우리는 전 세계 시장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임직원 고용 시, 개인적 성향이나 믿음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 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공급자 업체를 선택할 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업체들과 일을 할 것

이다.”12)

(10) 팀버랜드

◦ 팀버랜드(Timberland)의 기업 정책 :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가

치를 인식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장벽을 넘어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금지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반영하는 고용 정책과 사업 활동 관행을

가진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을 것이고 그들과 일할 것이다.”13)

9) 위의 글

10) 위의 글

11) 위의 글

12) 위의 글

1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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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
현황

○○○농협의

호봉 획정 시

계약직 경력

불인정

07진차1194

1. 피진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에게

비정규직 경력도 호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원급여규정(모범안)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

을 권고.

2. 피진정인 ○○○농업협동조합장에게 진정

인의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것을 권고.

2008.6.2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농업협

동조합장

수용

(주)○○의 분

리호봉제 적용

등에 의한 임

금차별

07진차981

1.성별을 이유로 분리하여 적용함으로써 차

별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분리호봉제도 개선

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 해소 시정

할 것

2. 기존 불이익 대우로 인하여 발생한 임금

액 지급할 것

2008.10.27.

차별시정위

원회

(주)○○ 대표

이사
불수용

성별에 의한

승진 차별08

진차325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고과를 승진의 기준

으로 삼도록 하는 등 양성 평등한 승진제도

를 수립할 것

2008.12.29.

차별시정위

원회

○○○○ 주

식회사 대표

이사

검토중

직장상사의 직

원 성희롱

08진차1343

피진정인에게 피해배상금 200만원 및 특별인

권교육 수강을 권고하고, (주)○○○○○ 사

장에게 피진정인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을 권고함.

2009.5.1.

차별시정위

원회

서○○,

(주)○○○○

○ 사장

검토중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06진차292

1. ○○○○○○○○공단 이사장에게 일반기

능직 직원 채용 시 채용연령을 40세로 이하

로 제한하고 있는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

2. ○○○○병원장에게 영양실 비정규직 직

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심사대상자의 연

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관행을 시

정할 것을 권고

2007.4.30.

○○○○○○

○○공단 이

사장,

○○○○병원

장

수용

8. 부정적 사례

(1)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대상 권고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뿐만 아니라 사인에 의

한 행위까지 조사가 가능한데, 사인의 범위에는 기업이 당연히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차별행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성별 등 19개 사유를 이유

로 하여 고용 등의 영역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이

어야 하고, 이러한 행위 중 합리적인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서 시

정권고의 대상이 된다.

◦ 다음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에서 발생한 차별행위에 대해 내린 주요 권고들이

다.14)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기업의 인권경영에 있

어서 준수해야할 중요한 기준이다.

1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참조.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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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조치내용 의결일자 대상기관
이행
현황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06진차533

피진정인에게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

자에게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07.5.29

사장(○○○

○○○○주식

회사)

수용

병력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06진차621

피진정인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채용

전 신체검사를 폐지할 것을 권고
2007.9.10.

주식회사

○○○○은행

장

수용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계약직 고용차

별

06진차272

피진정인에게 계약직 조합원에 대하여 가.

단체협약 제23조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

할 것, 나. 단체협약 제44조 제4항의 집체교

육을 포함하여 조합원 교육시간을 적용할 것,

다.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진단, 본인 장례

비 지급제도 및 장기근속요건을 충족하는 자

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 제도를 계약직 조합

원에 대하여도 적용할 것, 라. 월동보조비 및

귀향지원비를 지급함에 있어 정규직 조합원

에 비하여 계약직 조합원에게 차별이 발생하

지 않도록 조정하여 지급할 것을 각 권고

2007.11.12.

주식회사

○○○○○

대표이사

검토중

임신을 이유로

한 재계약 불

허

07진차797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2007.7.9.

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며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

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08.3.24.
○○동○○○

금고이사장

불수용

(2008.7

.28.)

출산 및 육아

휴직자에 대한

고용차별

07진차953

여성인 진정인이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복직 과정에서 사직을 강

요당하고 보직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

였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 규정하

는 성별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

행위에 해당하여 피진정인 주식회사 ○○○

○ 대표이사에게

1. 진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할 것,

2. 피진정인 강○○, 김○○, 김○○에 대하

여 경고 조치할 것

3. 출산 및 육아휴직자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

고.

2008.5.19.

주식회사

○○○○

대표이사,

○○○○

경영지원실장

강○○,

○○○○

전무 김○○,

○○○○

경영기획실장

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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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1. 의의

기업의 직원들은 기업에서 노동하면서 고문, 폭행 등 잔혹한, 비인도적인 신체적 위험

에 처하지 않을 권리,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

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

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

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

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

한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

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

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10조 어떠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

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제2조

1. 당사국은 자기 나라 관할하의 영토 내에

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

한다.

제4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 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

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그 심각성이 고

려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한

다.

제10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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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

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

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

시킨다.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제5절 일반적인 원칙

5.1 개인정보는 반드시 적법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오직 노동자의 고용과 직접 관련한

이유로만 처리되어야 한다.

5.2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수집할 당

시의 원래 목적과 동일한 목적으로만 사용

되어야 한다.

5.3 만일 개인정보가 처음 수집될 당시의 목

적과 다른 목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용

주는 반드시 원래의 목적과 모순된 목적으

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

야 한다.

5.4 자동 정보 시스템의 보안이나 적절한 운

영을 보장하기 위해 기술적이거나 관리적

인 차원의 대책을 수립할 때 수집된 개인

정보는 노동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에 사

용될 수 없다.

5.5 어떤 노동자에 대한 결정이 그 노동자에

대한 자동 처리된 개인정보에만 의존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5.6 전자 감시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직무 수

행 평가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

다.

5.7 고용주는 자신의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해야한다.

(a) 수집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b)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5.8 노동자와 그 대표는 모든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 받아야 한다.

5.9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은 정보 수집과

이 강령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자신

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훈련

받아야 한다.

5.10 개인정보의 처리는 고용이나 취업에서

불법적인 차별 효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5.11 고용주, 노동자와 그 대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이 강령에 따라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도록 협

력해야 한다.

5.12 고용주, 노동자 대표, 고용 알선 기관,

노동자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

든 사람은 자신의 의무 이행과 이 강령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비밀유지 의무를 지

켜야만 한다.

5.13 노동자는 프라이버시권을 포기할 수 없

다

제6절 개인정보의 수집

6.1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는 반드시 노동자

개인에게서 획득되어야 한다.

6.2 만약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획득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노동자는 반드시 사전

에 이를 통보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명백

한 동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주는 반드시 처리 목적, 고용주가 사

용하려는 출처와 수단 뿐 아니라 수집 정

보의 유형, 그리고 만약에 동의 거부가 있

다면 그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6.3 만약 어떤 노동자가, 고용주나 다른 어떤

사람 혹은 조직에게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

거나 노출시킬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을 때에는, 계약서가

평이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이

어야 하며, 단체나 기관이 명시되어야 하

고, 문제의 신상정보가 드러나 있어야 하

며, 개인정보가 무엇을 목적으로 수집되는

지와 계약서의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야 한다.

6.4 고용주가 노동자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었을 경우, 고용주는 정보를 수

집하거나 조사하는 사람과 기관이 언제나

조사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재현에서 실

수나 오해가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

6.5 (1) 고용주는 노동자의 다음 정보를 수집

할 수 없다.

(a) 성생활

(b) 정치적인, 종교적인 또는 그 외의 믿음․

신앙

(c) 전과

(2) 예외적으로 고용 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적법한 경우에 고용주는 (1)의 경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6.6 고용주는 법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강제

되거나 허락된 경우가 아니면 특정 노동

단체에서의 지위나 노동자 조합활동에 관

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6.7 개인 의료정보는 적법하고 의료상의 기밀

과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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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라, 그리고 아래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수집될 수 없다.

(a) 노동자가 특정 직업에 맞는지 결정하기

위해

(b) 작업 현장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c) 사회보장혜택을 위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혜택 수락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6.8 만약 노동자가 이 강령의 5.1, 5.10, 6.5,

6.6 그리고 6.7에 어긋나는 요구를 받았을

때 노동자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답을

한 경우, 노동자는 고용 관계가 종료되거

나 다른 규율상의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

다.

6.9 개인정보 요청에 대한 노동자의 잘못된

이해로 제공된 개인 정보 혹은 관계없거나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정보는 처리될 수 없

다.

6.10 거짓말 탐지기, 사실 증명 장비와 기타

유사한 검사 절차는 사용될 수 없다.

6.11 인성 테스트 또는 유사한 검사 절차는

이 강령 규정에 따라야 하며, 노동자는 검

사를 거부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6.12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거나 법적으로 명

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

6.13 약물 검사는 국가의 제정법과 관습법 또

는 국제법 표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ILO는 사업장에서의 알콜과 약물 관련 사

안의 처리에 대한 행동강령과 “사업장에서

의 약물과 알콜 검사에 대한 규범”을 가지

고 있다.

6.14 (1) 노동자를 감시할 때에는 사전에 감

시의 목적과 예정 시간,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 수집되는 정보를 알려야만 한다. 또

한 고용주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

(2) 비밀스런 감시는 다음의 경우에만 허

용된다.

(a) 국가의 법에 따를 때

(b)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범죄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심각한 행위가 의심될 때

(3) 단, 지속적인 감시는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만 허락된

다.

제12절 집단적 권리

12.1 노동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모든 협

상은 자신에 대한 어떠한 개인정보가 어떠

한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개별 노동자

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행동강령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2.2 노동자의 대표는 다음의 사항을 통지받

고 조언할 수 있다.

(a)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동 시

스템의 채택 및 변경에 관하여

(b) 사업장 안의 전자 노동자 감시 시스템

의 채택에 앞서

(c)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사를 해석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내용,

목적에 대하여

컴퓨터화된 개인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UN 지침

3조(a), 1990

파일이 갖는 목적과 그 목적의 면에서 그 파

일의 사용은 특정되어야 하고 합법적이어

야 하며, 수집되고 녹음된 모든 개인정보

가 적절하고 특정된 목적에 맞도록 이후에

보장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파

일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는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관련된 사람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

한 OECD 가이드라인 9조, 1980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수집시점보다

늦지 않게 특정되어야 하고 이후의 사용은

그러한 목적의 충족이나 그 목적과 양립되

고 목적이 변경되는 각각의 경우에 특정된

대로의 다른 목적에 제한되어야 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

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

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

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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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

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

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성희롱의 방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

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

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

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

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

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

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

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

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

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

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

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

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

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

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

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신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

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

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

는 자, 제35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

를 하는 자, 제36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제36조의2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

정업무를 하는 자, 제40조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

료를 검토하는 자, 제41조제8항에 따라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받

은 자,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하는 자,

제43조의2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제48

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

토하는 자,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및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

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보건의료 기본법

제13조(비밀보장)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

하여 자신의 신체·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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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

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

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성적 강압, 위협, 학대,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및 신체적 접촉과 같은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

2. 기업은 신체적 처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조

장하지 않는다.

3. 기업은 개인정보나 직원-모니터링 관행을 실행할 때 항상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

한 권리를 존중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5.3 기업은 성적 강압, 위협, 학대, 노동

력 착취적인 언어 및 신체적 접촉과 같은 행

위를 허용치 않는다.

SA8000 6.1 기업은 신체적 처벌, 정신적․육체

적 강압,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

용을 조장하지 않는다.

EIRIS

인권정책

인권정책을 모든 종업원들과 커뮤니케이션

인권보고

인권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종업원들과 커뮤니

케이션하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 필요)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

니까?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법령에 정해진 방

식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

까?

- 귀사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즉

시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줍니까?

-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근로자가

성희롱 등 고충의 해소를 요청할 경우 신속

하게 조치해 주고 있습니까?

6. 자가진단지표

C.3.1. 회사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희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수

단 결정 및 이행 등과 같은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 시간수
10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없음

2. 회사 내 성희롱 발생건수 건

3. 회사 내 폭력사건 발생건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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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직장 폭력과 괴롭힘 예방정책을 보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타

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 및 학대 행위를 삼갈 의무를 공시하고 있다.

2. 회사는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직장 위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직장 폭력과 괴롭힘 및 위협에 관한 보고서 접수 기구를

따로 고안해 두었다.

3. 회사는 직장 폭력과 괴롭힘 및 위협에 관한 모든 불만 내용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방지/징계조치를 취한다.

4. 회사의 관리자는 적절한 징계수단을 비롯한 적절한 관리기술을 사용

하도록 훈련되고 괴롭힘과 폭력, 위협 및 학대 행위를 삼가도록 교육

받는다.

5. 회사는 나중에 학대나 폭력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긴장(인종 간 긴장 등)에 즉시 대처한다.

6. 회사는 직장 폭력 제지, 감시, 방지, 보고를 위해 고안된 공개적 소통

과 문제해결 진단을 촉진시킨다.

7. 회사는 거래처, 협력업체, 고객들과 같은 외부인들의 괴롭힘, 폭력,

위협 행위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방책을 취한다.

8. 직원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회사는 그 개

인을 정부당국에 고발한다.

9.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와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괴롭힘, 학대,

위협 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적소에 두고 있다는 사

실을 확증한다.

10.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와 직원들은 회사가 징계결정이행 시

에 체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압, 언어학대 사용을 삼간다는 사

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정보수집과 모니터링 관행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분명한 프

라이버시 정책이 있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

칙, 1996)

2. 회사 정책 내지 가이드라인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C.3.2. 회사는 개인정보나 직원-모니터링 관행을 실행할 때 항상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합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한 건수(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한 행동준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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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되고 어디에 보관되며 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진술한

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3. 회사는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명확한 수집 목적을 직원들에게

공개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4. 회사는 직원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직원과 특권적인 관계를 가진 개

인 즉 배우자, 목사, 의사, 변호사 등에게서 정보를 얻지 않는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5. 회사는 특별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본인에게 그 사실

을 알린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6. 직원들은 모든 종류의 직장 감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ILO 노동자

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7. 직원들은 감시를 통한 자료를 비롯 그들에 대해 수집된 모든 개인정

보를 열람할 수 있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8. 회사는 감시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수집된 그 어떤 직원의 개인정보

도 폭로하거나 보유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9. 자료수집과 감시활용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성취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0. 화장실 설비나 탈의실에는 비디오카메라나 감시체제가 존재하지 않

는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1.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회사의 감시관행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

며 직원들이 회사 감시관행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 받는다는 사

실을 확증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2. 직원들은 회사가 오직 정당한 정보만을 요청해 오며 정보요청의 목

적이 분명하게 설명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7. 긍정적 사례

(1) 일반적 원칙

◦ 기업들은 직장 내의 여러 가지 차별 문제에 관해 많은 문제점을 겪게 되면서 이러한 점들을

교정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필요를 느끼고 있

음.

◦ 인권 현안에 대한 모든 문서는 단순하고 간단한 용어로 전달되고 적절한 언어들로 번역되어

야 하며 장애를 가진 직원을 포함해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이 높아야 함. 인권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면 서로 간에 장벽이나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비즈니스 시각에 기반한 용어를 사용해 인권 현안을 다루는 것이

유용함.

◦ 조직 내에서는 인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대한 장려가 조직 문화에 스며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최대한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 전략 변화 개발이 필수적임.

◦ 기업은 인권 접근법에 관해 보고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자료 보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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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기업 기밀들을 비롯한 기업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

며 인터넷이나 이메일 남용과 같이 직원들의 직장 내 활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함.15)

(2) 노보 노르디스크

◦ 노보 노르디스크의 전 세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기반 교육 프로그램은 차별에 관련

된 침해 발생 가능성을 파악하는 방법, 비즈니스 부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

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음. 침해나 차별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 퇴역 군인인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온라인 프로그램에는

침해의 정의, 정책, 보상 내용, 타 사의 사례 등 참고할 만한 사항들이 들어 있음.16)

◦ 노보 노르디스크는 인권 경영에 대한 위반 사례 보고와 내부자 고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의 효율적인 소통 라인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관련 사안과 관련

하여 명확하게 규정된 정책, 절차, 조직 내 분명한 컨택 포인트가 필요함.

8. 부정적 사례

(1) 성차별 및 성희롱 보상사례

◦ 금융 서비스 회사 모건 스탠리는 2004년에 여성 임직원 승진 차별과 조직적인 임금 차별 지

급에 대한 소송에서 5천4백만 달러 지불에 합의하였음.

◦ 미쓰비시 자동차 미국 지사는 1998년에 여성 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미국 성희롱 소

송 최고 기록인 3천4백만 달러 보상액을 지불하였음.

◦ 포드 자동차는 나이 차별 소송 보상액 1천60만 달러 지불.

◦ 국적과 종교 차별에 대한 스탁톤 스틸은 합의 보상액 1백십1만 달러 지불.

◦ 2003년 태평양의 미국령인 사이판에서 미국의 브랜드 기업과 유통업체와 그 아웃소싱 공급

계약업체들이 수 천만 명의 의류 생산 노동자에게 보상 지불한 2천만 달러 지불.17)

(2) 필리핀 한국기업 B사

◦ 불안한 정치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필리핀은 국제 노동계 및 인권단체로부터 노조 활동가에

대한 납치와 살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음. 실제로 지난 2007년, 국

제노동조합총연맹(ICTU)의 노조탄압보고서에 의하면 최악의 노동권침해 국가 중 하나로 필

리핀이 선정되었고, 한국 기업인 A사와 B사에서 발생한 노동자에 대한 납치 및 살해협박 사

건은 이 보고서에서 노조탄압의 주요 사례로 제기되었음.

◦ 2003년에 필리핀의 가비테 수출자유지역(Cavite Economic Processing Zone)에 위치한 한국

업체인 B사와 A사노동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하여 2004년 노조를 설립함. 그러나 회사는

단체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노조원들에게 해고위협을 가했고, 두 노조는 2006년 9월 파업을

시작함. 필리핀 당국과 회사가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직원들은 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

15)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7쪽

16) 위의 글.

17)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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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동자들은 이후 회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 회사는 농성장을 3개월 동안 막

고 음식물 공급을 차단함. 2007년 6월 4일 B사 농성장에 난입한 괴한들이 M-16 소총으로 위

협하는 사건과 2007년 8월 5일 A사 농성장에 괴한들이 들어와 여성노동자 2명을 납치해 길

가 구덩이에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농성이 끝나게 됨.

◦ 국제민주연대와 민주노총은 필리핀 노동자 지원센터와 두 노조와 함께 한국 OECD가이드라

인 연락사무소에 2007년 9월에 두 회사를 OECD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혐의로 제소함.

2009년 현재까지 이 사건은 한국OECD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며

두 명의 납치피해여성 노동자들은 당시 사건의 충격으로 치료를 요하고 있음.18)

18) 나현필, “비지니스 프렌들리, 국제망신 당할라”, 프레시안, 2008년 4월 14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0414113126&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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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1. 의의

기업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

여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

진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

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

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의 고충사항의 심

사에 관련된 ILO권고 130(1967)

제2조 개별적으로 혹은 다른 노동자와 함께 일

하면서 고충사항의 근거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하는 어떤 노동자도 (a) 결과로서 어떤 편견

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고 그러한 고충사항

을 제출하고 (b) 고충사항이 적적한 절차에

따라 심사되게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고충사항의 근거는 수단이나 상황이, 적

용될 수 있는 단체협약의 규정 혹은 개별 노

동계약의 규정, 취업규칙, 법규 혹은 직업이

나 경제활동의 분야, 국가의 관습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일 때, 사용자와 노동자사이의 관계

에 관련되거나 혹은 사업장에서 하나이상의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끼치거나 끼

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나 상황이 될 수 있

다.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

언(1977)

제57조 국내 기업에서는 물론 다국적 기업에서

도, 사용자와 노동자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들

에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해 고안된 체계는,

국내법과 관습에 일치해서, 상호 관심의 문제

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를 규정해야 한다. 그

러한 협의는 단체협약의 대체물이어서는 안

된다.

제58조 국내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도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다음의 규정과 일치되

는 방식으로 고충사항을 처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개별적으로 혹은 다

른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 고충사항의 근거

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노동자도 (a)

결과로서 어떤 편견으로 인해 피해당하지 않

고 그러한 고충사항을 제출하고 (b) 고충사항

이 적적한 절차에 따라 심사되게 할 권리를

갖는다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내의 고

충사항의 심사에 관련된 ILO 권고 130,

1967). 이것은 다국적 기업이 결사의 자유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권리 그

리고 강제노동에 관련된 ILO협약(강제노동에

관련된 협약 29, 경제노동의 폐지에 관련된

협약 105, 노동에 대한 간접적 강제에 관련된

권고 35)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업할 때마다 특별히 중요하다.

UN 글로벌콤팩트(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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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규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

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

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제28조(고충의 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

①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

에 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처리 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가 적정하게 행하여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 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Bilan Social

62.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621. 여러 형태의 종업원과의 회의에 할애된

시간수

622. 응대절차

623. 위로 전달되거나 아래로 전달되는 정보

절차와 수준

624. 개인상담제도

6. 자가진단지표

C.4.1. 회사에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고충처리건수 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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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노조대표 및 노동자대표와 동의한 고충처리기구를 갖고 있

다.

2. 회사의 고충처리 기구는 회사에 제시된 모든 고충들의 처리를 담당

한다.

3. 회사는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고충처리전담

요원을 두고 있다.

4.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고충처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할 시에

는 익명으로 고충제기를 할 수 있다.

5.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어떤 고충처리절차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6. 제기된 어떤 불만에 대해서든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하며 필요할 시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있다.

7. 고충처리과정은 비-차별적이며 성희롱과 같은 성별쟁점들에 대해 응

답한다.

8. 회사관계자들은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보복하지 않

는다.

9. 직원들 및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본인들이 제기한 관심사

들을 다루는 고충처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고충처리 메커니즘

◦ 기업들은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거나 사법적 절차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운영하고 있음.

◦ 고충처리 메커니즘은 자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도 하고, 공급망 관리에서 아웃

소싱 공급업체의 공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하기도 하며, 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고충을 수렴하기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음.

◦ 이 지표에서는 자사 직원 관련 내용만 포함하며 공급망 업체의 노동자 보호는 E.15에서, 사

업 프로젝트로 인한 지역사회의 고충처리 시스템은 G.20.2에서 설명하기로 함.

(2) 국제산별협약

◦ 국제산별협약(International Framework Agreement, 이하 IFA)은 다국적 기업들과 국제산별

노조 들 간에 협상으로 이루어진 국제적 수준의 합의를 말함.

◦ 목적은 기관들 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들이 해당 기업

내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임.

◦ IFA의 독특한 요소는 해당 다국적 기업이 사업 운영을 하는 모든 나라에 그 합의 내용이

적용된다는 것임. 즉, 어떤 나라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에 상관없이 일괄 적

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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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까지 59개의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 내용들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

만, 유럽안전네트웍크(European Securities Network LLP, ESN)가 2007년에 실시한 한 지속가

능투자 연구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조 간에 국제산별협약을 합의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함.19)

8. 부정적 사례

(1) 엔론과 월드컴

◦ 기업내부에서 발생한 각종비리에 대해 이를 밝히고 공론화시키는 이른바 ‘내부 고발자’의 존

재는 해당기업의 윤리경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임. 미국의 대기업인 엔론이 파산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과 분식회계를 통

해 기업의 채무상태를 조작한 사실을 폭로한 세런 왓킨스의 사례와 미국 장거리 전화업계의

2인자였던 월드컴의 38억 규모의 회계부정을 밝혀낸 신시아 쿠퍼는 2002년 타임지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었고 내부 고발자가 결국 잘못된 회계 관행을 고쳐 주주는 몰론 기업의

장기적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 그러나 내부고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위에 언급한 2명의 내부 고발자들이

사실을 밝히는 데에는 회사 내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됨. 한국의 경우에는 법률과 제도의 미

비로 사실상 내부 고발자들이 존재하기 어려움.

◦ 특히 기업에서 기업 내의 부정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내부적으로 신고하고 내부고발자를 보

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으며 갖추고 있더라도 기업의 오너나 경

영진의 부정 문제를 다루기란 쉽지 않음.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국가청렴위원회(당시 부패방지위원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공직사회 내부

부패를 신고한 공직자들의 66.7%는 신고 이후 징계, 인사조치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을 당했

다고 밝힌 바 있음.20)

19) 우르슬라 원호벤, 앞의 발표문.

20) “내부 고발자 보호야말로 '법치 대통령'이 나설 일”, 오마이뉴스, 2009년 1월 14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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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보안관행

1. 의의

기업은 기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안요원들이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에 대하여

보안규정을 적용할 시에 직원 및 지역사회 주민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

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침해를 방직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

칙에 입각한 보안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교육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

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

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

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

한다.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

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제17조

1.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

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

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

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1984)

제10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

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

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

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

시킨다.

법 집행 공무원의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UN 기

본원칙(1990)

제1조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 공무원에

의한, 개인에 대한 무력과 총기의 사용에 관

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때 정부와 법집

행기관은 무력과 총기의 사용에 연관된 윤리

적 이슈들을 항상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제4조 법집행공무원은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

할 때 무력과 총기에 의존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비폭력적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법집행공

무원은 다른 수단이 비효과적이고 의도된 결

과를 이룰 어떤 전망도 없을 때에만 무력과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무력과 총기의 합법적 사용이 불가피할

때, 법집행 공무원은 (a) 무력 사용에서 자제

력을 행사하고 범법행위의 심각성과 달성되

어야 하는 합법적 목표에 비례해서 행동해야

하고 (b) 손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인간생명

을 존중하고 보전해야 하며 (c) 가능한 한 가

장 빨리 부상당한 사람에게 도움과 의학적



- 278 -

지원이 행해지도록 보장해야 하며 (d) 부상당

한 사람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에 최대한

빨리 알리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7조 정부는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무력과

총기의 자의적인 사용이나 남용이 관련법에

서 범법 행위가 되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

제9조 법집행공무원은 자기방어나 사망이나 심

각한 부상의 긴급한 위험에 맞서 다른 사람

을 방어해야 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는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며, 그러한 위험을 보여

주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러한 사람의 탈출을 막고 덜 극단적인 수

단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충분할 때

를 제외하고 개인들에 대해 총기를 사용해서

는 안된다.

제19조. 정부와 법집행기관은 법집행 공무원이

훈련이 제공되고 무력 사용에서 적절한 능력

기준에 따라 테스트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총

기를 휴대하도록 요구받는 법집행공무원은

초기의 사용에서 특별한 훈련을 이수했을 때

에만 총기를 휴대하도록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 법 집행 공무원의 훈련에서, 무력과 총

기의 사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정부와 법집행

기관은 기술적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특히 수사과정에서 경찰윤리와 인권의

문제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군중 행동의

이해, 설득과 협상 중재의 방법을 포함하여

무력과 총기 사용의 대안에 대해 특별한 관

심을 기울여야 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광산보안법

제13조(보안관리직원)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광산보안관리직원

(이하 "관리직원"이라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관리직원을 선

임 또는 해임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관리직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의 규정

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

은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

시설 또는 사업장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

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 안에 한하

여 경비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

원경찰의 배치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

"라 한다)가 임용하되, 그 임용에 있어서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법 제57조·제58조제1항·제60조·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교육)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자에 대하여

경비구역에 배치하기 전에 경찰교육기관에

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

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

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

하여야 한다.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

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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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

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

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

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고 특수경비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

다.

③ 제2항에 의한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교육기관에 입

회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임직원과, 회사 재산, 각종 안전 관련 문제, 안전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회사

의 명성 등을 정하는 안전 보안 기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기업은 법적으로 정당시 되거나, 위협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나 공공 보안기관의 개입이 불가피 한 경우에만 보안기관에 의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

5. 유관지표

GRI

G3 HR8. 업무와 관련한 인권 정책 및 절차 교

육을 이수한 보안 담당자 비율

EIRIS

인권정책

무장요원지침

인권시스템

종업원에 대한 인권관련 훈련 및 교육 여부

인권보고

인권관련 공개된 훈련 내역

6. 자가진단지표

C.5.1. 회사 보안요원들은 보안상황에서 언제 개입하고 어떻게 필요한 최소한의 허가 받은 무력

을 사용할지 훈련되어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보안요원들의 인권경영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

육훈련시간수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5시간

이상

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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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을 준수하고 있다.

2. 회사에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입각하여 보안요원들의 역할과 책임

을 분명히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3. 모든 회사보안요원들은 자기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권을 올바

르게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안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신

중히 훈련 받고 있다.

4. 회사는 보안에 관련하여 직원들이 제시한 모든 불만사항을 조사하

고 문제를 개선하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5. 회사는 보안에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제시한 모든 불만사항을 조사

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6.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보안요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공격 강도에 따라 견책, 징계, 또는 해고 되며, 사건들은 소관

국가당국에 보고된다.

7.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회사 보안요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오직 보안관련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한

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8. 지역사회 대표와 현지 법 집행 공무원들 및 여타 외부관계자들은

회사 보안요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오직 보안관련 상황에 대처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쉘

◦ 쉘의 보안기관 개입에 관한 정책: “우리는 임직원과, 회사 재산, 각종 안전 관련 문제, 안전

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회사의 명성 등을 정하는 안전 보안 기준 정책을 가지고 있다. 우리

는 법적으로 정당시 되거나, 위협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

우나 공공 보안기관의 개입이 불가피 한 경우에만 보안기관에 의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다.”21)

8. 부정적 사례

◦ 보안관행에 있어 국제 사회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채굴산업에 있어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

발적 원칙임.

◦ 채굴산업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재국 정부 군대나 사설

보안기관에 의해 폭행이나 살인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 인권인 신체의 자유까지 침범하는 사

례가 빈번해지자 NG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채굴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대적인

21)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 281 -

캠페인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석유 채취 및 에너지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들

은 1990년대 후반, 기업 활동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

여 ‘안전과 인권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을 만드는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음.

◦ 2000년 3월, 정부대표들과 관련기업, NGO들이 모여 첫 회의를 열었고, 초안에 대한 점검을

거쳐 같은 해인 2000년 12월, 영국과 미국 정부가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을 처음

발표함.

◦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의 내용들은 기업의 제품이 생산되고 구매되고, 원자재 채

굴 생산, 재배 과정이 발생하는 나라나 지역의 인권에 대한 정책과 관행 검토를 포함하여, 기

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이 실행하는 인권 관련 정책과 관행의 일관성과 실행 정도 평가, 기

업이 사업 운영을 하는 나라 정부의 인권 대응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시각 조사, 기업이

나 기업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운영방식에 적합한 인권 원칙의 유형 추출 등임. 이러한 진

단 평가는 바람직한 인권 원칙 수행을 위해서 기업의 활동이 어느 정도로 일관성 있게 유지

되고 시행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하게 해주고 있음.22)

22) “The 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 (http://www.voluntaryprinciples.org

/files/voluntary_principl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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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노동자의 권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 의의

기업은 직원들이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

권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은 직원 개개인에 비해서는 우월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직원 간에 힘

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기업으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

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

요받지 아니한다.

제23조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8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

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

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

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

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

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

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

리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

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

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ILO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

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22조

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

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

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

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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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

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

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ILO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

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ILO 헌장 부속서-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b)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

수적이다.

제3조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e)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생산능률의

지속적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조치의 준

비와 적용에 관한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

력

ILO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1948)

제2조 사용자와 노동자는 어떠한 차이도 없이

사전 인가없이 그들 스스로 선택한 조직을

설립하고 오직 관련된 조직의 규약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1.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은 규약과 규정을

제정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를 선출하

고, 행정과 활동을 조직하며, 사업계획을

세울 권리를 갖는다.

2. 정부는 위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

나 방해할 수 있는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은 정부 당국에

의해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은 연합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어떤 노동자

조직이나 연합단체도 노동자나 사용자를 위

한 국제적 조직과 연계할(affiliate) 권리를 갖

는다.

ILO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1949)

제1조

1. 노동자들은 고용과 관련해 반노동조합 차

별의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향유해야

한다.

2. 그러한 보호는 다음의 행위에 관련해 더

특별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a) 노동자의 고용을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는 것이나 탈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만들

기 위해 계산된 행위

(b)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혹은 노동

시간외에 혹은 사용자의 동의하에 노동시

간내에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을 이

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계산된 행위

제2조

1.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은 설립, 기능, 행

정에서 상호조직 혹은 상호조직의 대행자

나 회원에 의한 개입행위로부터 충분한 보

호를 향유해야 한다.

2. 특히 사용자 혹은 사용자 조직의 지배아래

노동자의조직의 설립을 장려하거나, 사용

자나 사용자 조직의 통제아래 노동자의 조

직을 둘 목적으로 재정적 혹은 다른 수단

에 의해 지원하도록 설계된 행위는 이조항

의 의미안의 개입행위룰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체협약에 관한 ILO 권고 91(1951)

제1조

(1) 단체협약을 협상하고 체결하고, 개정하고

갱신하거나 단체협약의 협상, 체결, 개정과

갱신에서 당사자들을 지원하는데 이용 가

능하도록 국내의 조건아래에서 적절할 수

있는 합의나 법 혹은 규정에 의해 각 국가

에 존재하는 조건에 적절한 기구가 설립되

어야 한다.

(2) 그러한 기구의 조직, 운영 방법 기능은

국내 조건에서 적절할 수 있는 것들로서

당사자사이의 협약 혹은 국내법이나 규정

등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3조

(1) 단체협약은 서명당사자들과 체결할 때 대

표되는 집단을 구속해야 한다. 협약에 의

해 구성되는 사용자와 노동자는 협약에 포

함된 것들에 반대되는 내용을 고용계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 단체협약에 반하는 고용계약의 내용은 무

효로 간주되고 단체협약의 해당 부분에 의

해 자동적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3)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것보다 노동자들

에게 더 우호적인 고용계약의 내용은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단체협약 규정의 효과적인 준수가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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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 의해 확보된다면, 위 조항의 규

정들은 입법적 수단을 요구하는 것ㅇ로 간

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사업장 수준에서의 협력에 관한 ILO 권고

94(1952)

제1조 단체협약 기구의 범위 내에 없거나, 고용

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다른 기구에서 보통

다루어지지 않는 상호관심사의 문제에 관해

사업장 수준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사이의 협

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

가 취해져야 한다.

제2조 국내 관습과 관행과 일치해, 그러한 협의

와 협력은 (a) 당사자사이의 자발적인 협약의

고취에 의해 촉진되어야 하거나 (b) 협의와

협력을 위한 조직을 설립하고 다양한 사업장

에서의 조건에 적절한 것으로서 조직의 범위

와 기능 구조 운영방법을 결정할 법이나 규

정에 의해 증진되어야 하거나 (c) 이러한 방

법의 조합에 의해 촉진되거나 증진되어야 한

다.

ILO협약 135, 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 (1971)

제1조 사업장에서 노동자대표는 그들이 존재하

는 법이나 단체협약 혹은 합의된 다른 협정

에 일치해서 행동하는 한, 그들의 지위나 노

동자대표로서의 행위 혹은 노동조합의 조합

원인 것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 등

에 기초해 해고를 포함해 그들에 불리한 어

떠한 행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향유해야

한다.

제2조

1. 노동자대표가 그들의 기능을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에서 편의가 주어져야 한다.

2. 이와 관련해 국가의 노사관계 체계의 특

성, 관련 사업장의 필요, 크기, 역량 등에

대해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편의의 제공은 관련 사업장의 효과적인 운

영을 손상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 대표에 관한 ILO 권고(143)(1971)

제5조 사업장에서 노동자대표는 그들이 존재하

는 법이나 단체협약 혹은 합의된 다른 협정

에 일치해서 행동하는 한, 그들의 지위나 노

동자대표로서의 행위 혹은 노동조합의 조합

원인 것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것 등

에 기초해 해고를 포함해 그들에 불리한 어

떠한 행위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향유해야

한다.

제6조

(1) 일반적으로 노동자에게 적용 가능한 충분

한 관련 보호 수단이 없을 때에는, 특별한

수단이 노동자 대표의 효과적인 보호를 확

실히 하기 위해 취해져야 한다.

(2) 이러한 수단은 다음과 같은 수단을 포함

할 수 있다

(a) 노동자 대표의 고용의 종료를 정당화하는

이유의 상세하고도 정확한 정의

(b) 노동자 대표의 해고가 최종적이 되거 전

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독립적인 기구나

공동기구와의 협의, 그 기구로부터의 자문

의견, 혹은 그 기구의 동의의 요구

(c) 자신의 고용이 정당화될 수 없게 종료되

었다거나 고용조건에서 불리한 변화나 불

공정한 대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

에게 개방되는 특별한 의존 절차

(d) 노동자 대표에 대한 정당화되지 않는 고

용종료의 면에서, 그 수단이 관련 국가의

법의 기초 원리에 반하지 않는 한, 체불

임금의 지급과 이미 확보된 권리의 유지

와 함께 그들의 원래의 일자리로의 복귀

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에 대한 규

정

(e) 주장되는 노동자 대표의 차별적 해고나

고용조건에서의 불리한 변화의 경우, 그러

한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을 입증할 책

임을 사용자게 두는 규정

(f) 사업장 노동력이 축소될 때 노동자대표의

고용유지와 관련해 그들에게 주어지는 우

선권의 인정

ILO협약 154, 단체 교섭 협약(1981)

제5조

1. 단체협약의 증진을 위해 국가의 상황에 적

당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 1항에서 언급된 조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

아야 한다.

(a) 단체협약은 이 협약에 의해 포괄되는 활

동 분야에서 모든 사용자와 모든 집단의

노동자에게 가능해야 한다.

(b) 단체협약은 이 협약 2조의 (a), (b), (c)가

포괄하는 모든 문제에 점진적으로 확장되

어야 한다.

(c)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간에 합의된 절차

규정을 확립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한다.

(d) 단체협상은 이용될 절차를 규율하는 규

정이 없거나 그러한 규정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아야 한

다.

(e)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구와 절차는

단체교섭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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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관한 ILO 권고 163 (1981)

제2조 필요한 한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대

표성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조직의 설립과

성장을 자발적인 기초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

내의 조건에 맞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제3조 적정하고 필요한 것으로서 국내의 조건

에 맞는 조치가 다음을 위해서 취해져야한다.

(a) 진적으로 대표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조

직이 단체교섭의 목적으로 인식되는 것

(b) 능력있는 관련 정부기관이 단체교섭을 할

권리가 부여되는 조직을 결정할 목적으로

한 인정 절차를 적용하는 나라에서, 그러

한 결정은 대표성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

조직과 협의해서 확립된, 해당 조직의 대

표성과 관련한, 기존의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하는 것

고용의 종료에 관한 ILO협약 158 (1982)

제5조.

다음의 사항은 고용 종료의 유효한 이유가 될

수 없다.

(a)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것 혹은 노동시간외

에 혹은 사용자의 동의아래 노동시간 내에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한 것.

(b)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 것 혹은 노동자 대

표의 자격으로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것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

언(1997)

42. 국내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다국적

기업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도 사전 인가 없

이 그들 자신이 선택하는 조직을 결정하고,

관련된 조직의 규정에만 오직 종속해, 가입할

권리를 갖고 있다. 노동자들은 또한 고용의

면에서 반조합적 차별의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향유해야 한다.

43. 다국적 기업이나 그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를 대표하는 조직들은 설립, 기능 행정에서

상호 조직 혹은 상호조직의 대행자 혹은 성

원에 의한 개입의 행위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44. 지역적 상황에서 적절한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은 대표성 있는 사용자 조직을 지원해야

한다.

45. 정부는 다국적 기업과 관련해 기업이나 그

기업에 고용도니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 자

신이 선택하는 국제적인 노동자나 사용자 조

직에 연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의 중요성의

면에서 ILO협약, 87호의 5조를 적용하도록

촉구된다.

46. 정부가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이 인센티브는 노

동자의 결사의 자유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의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47. 다국적 기업에서 노동자의 대표와 그들의

조직사이에 관계를 지배하는 정상적인 절차

와 기업의 운영의 기능이 침해받지 않는 것

을 조건으로, 노동자 대표는 대표들 사이에서

협의와 의견교환을 위해 모이는 것을 방해받

지 않아야 한다.

48. 정부는 상호 관심사의 문제에 대한 협의의

목적으로 관련 지역이나 국내 조직의 초청에

의해 다른 나라로부터 온 노동자나 사용자의

대표의 입국을 그들이 그러한 자격으로서 입

국을 추진하는 이유만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49. 다국적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그들 스스

로가 선택한 조직이 단체교섭의 목적으로 인

정받게 할 권리를 국내법과 관행에 일치하여

가져야 한다.

50. 단체협약의 수단에 의해 고용 조건을 규율

할 목적으로 사용자나 사용자 조직과 노동자

들의 조직 간에 자발적인 협상을 위한 기구

의 완전한 발전과 이용을 고무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취해져야 한

다.

51. 국내기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도 효과적인

단체협약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것

으로서 노동자대표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야 한다.

52. 다국적 기업은 정당하게 인정되는 노동자대

표가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나라 각각에서

협상되는 문제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

는 경영의 대표와의 협상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53. 고용조건에 대한 노동자 대표와의 진정한

협상의 맥락에서 혹은 노동자가 단결권을 행

사하는 도중에 다국적 기업은 협상에 불공정

하게 영향을 R치기 위하여 혹은 단결권 행사

를 방해하기 위하여 기업의 일부 혹은 전부

를 해당 나라로부터 이전할 수 있다고 위협

해서는 안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대

표와의 진정한 협상이나 노동자의 단결권 행

사를 부정할 목적으로 관계회사의 노동자를

외국으로 파견하지 않아야 한다.

54. 단체협약은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한

분쟁의 해결과 상호 존중되는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규정해야 한다.

55. 다국적 기업은 노동자대표에게 관련된 기업

단위와의 의미 있는 협상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법이나 관행과

일치해 노동자대표가 기업 단위, 혹은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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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체로서 기업의, 활동에 대한 진실

되고 공정한 관점을 갖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6. 정부는 노동자조직의 대표에게 법과 관습이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이 활동하는 사업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단

체교섭 과정에 객관적인 표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기

업은 물론 다국적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에 건

설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1998)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

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

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1)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

정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a) 노조 및 기타 신의 성실한 종업원 대표

들이 대변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존중하

며 고용 조건에 대해 그러한 대표들과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

용자 단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참여한

다;

2. a) 종업원 대표들에게 효과적인 집단 합의

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

b) 종업원 대표들에게 고용 조건에 관한

의의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c) 사용자와 종업원, 종업원 대표들 간에

상호 관심사에 대한 자문과 협력을 촉진한

다.

3. 종업원과 그 대표들에게 회사 또는 해당되

는 경우 기업 전체의 실적에 대해 진실되

고 공정한 견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4. a) 진출국의 상응하는 사용자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종업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집단 정리 해고 등과 관련된 사업장

의 폐쇄 등의 영업상 변화를 고려함에 있

어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종

업원 대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

에 제공하며 종업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가능한 최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각 경우의 특수한 환

경에 비추어 경영진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

기 전에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으면 적절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의 여파를 완화시

키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을 제공하기 위

해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7. 고용 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와 신의 성

실에 입각한 협상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

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협

상에 불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단결권의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사업

단위 전체 또는 일부를 해당 진출국에서

이전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종업원들

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특정 사업장

으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

8. 승인된 종업원 대표들이 집단 협상 또는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위임 받은 경

영진 대표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2004)

제4조

C. 노동자 참여를 위한 활동 증진

(performance-enhancing) 체계가 발전하

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D. 이해관계자가 기업운영절차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절한 때에 규칙적으로 적절하

고 충분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E. 개별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조직을 포함

한 이해관계자는 불법적인 혹은 비윤리

적인 관행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이사회

에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들의 권리는 이를 위하여 양보되지 아니

해야 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인

정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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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

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장 노동조합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쟁의행위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

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

외한다)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

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

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

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

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

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

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

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

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

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

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

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

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

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

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

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

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

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

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

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

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

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

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

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

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

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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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

다.

④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

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

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

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

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

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

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

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2조(보고 사항 등)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

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

③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

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

히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

벌(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

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

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

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

속 건물에 임검(臨檢)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에 대하여 심문(審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

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노동부장관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검진

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

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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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

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

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

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4.1 기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단체교섭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SA8000 4.2 결성의 자유 및 단체교섭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기업은 이에

필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적이고 자유로

운 결성의 자유 및 단체협상의 권리를 촉진

시킨다.

SA8000 4.3 기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자 단체의

대표자들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 단체의 대

표자들은 노동환경 내 노동자와의 접촉이 자

유로워야 한다.

GRI

G3 HR5.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가 심각하

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업무 분야

및 해당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

G3 LA4. 단체교섭 적용 대상 직원 비율

G3 LA5. 중요한 사업 변동 사항에 대한 최소

통보기간(단체협약에 명시 여부 포함)

Bilan Social

Bilan Social 61 종업원대표

611. 선거 참가 (선거인단별)

612. 당해 회의에 사용된 시간의 총량

613. 당해 종업원대표와의 회의 수

6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협약의 서명일과

목적

615. 생산직노동자 중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

을 받은 인원 수

Bilan Social 63 정당한 절차

631. 1년 동안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

색한 경우의 수

632. 1년 동안 기업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소

송수

633. 당해 노동감독관의 재촉 횟수

EIRIS

인권정책

- 결사의 자유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여

부

- 단체 교섭/단체협약에 대한 ILO 핵심 정책

지지여부

- UN 글로벌콤팩트 서명여부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정책 지지

여부

- SA8000 서명 여부

노조 및 임직원 참여

- 단체협약에 의해 커버되는 전 세계 직원의

노조 비율

- 단체협약에 의해 커버되는 국내 직원의 비

율

- 노조 가입률(세계)

- 노조 가입률(국내)

- 우리사주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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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 회사는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3.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결

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지 않는다.

4.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활동 참여와 관련해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

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혹은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표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5. 회사는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로부터 노동조건, 분쟁해결, 사내

현안,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정기적인 자문을 받는다

6. 회사는 단체교섭 합의문을 작성하여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 및

노동자들이 합의결과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7.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 혹은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와 교섭을 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사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8. 회사는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접촉활동을 허용

한다.

9. 회사는 합병, 분할, 양도, 조직개편, 외주화 등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노동조합

이나 노동자 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협의한다.

10.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 대표들이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직⋅간접의 압력, 직원배치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방

해하지 않는다.

11. 회사는 파업 방해나 노동자 위협, 직원 권리 행사 방해를 위해 경

찰력이나 군사력 등 물리적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관련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1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측면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14. 회사는 임원 및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6. 자가진단지표

D.6.1.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해동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노조 가입률(세계)

2. 노조 가입률(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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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2.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오로지 국가의 허가

를 받은 조직들만 허용될 시,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모여 노동 관련 문제를 토

론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수단을 구축합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노동자대표와의 회의 수 건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직원회의를 허용한다.

2. 회사에는 직원들이 임금과 다른 노동조건에 대한 토론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3. 회사 경영진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와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4. 직원들은 정기적 또는 임시 직원회의에 관한 회의록 내지 관련 문서

를 갖고 있다.

5. 직원들은 노동조건에 관한 회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과 노동자대표들이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글로벌 노무관리 협약

◦ 유럽 지역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대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노조

연합(Global Union Federations)과 함께 전 세계 노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는 국제노무관리

협약(Global Labor-Management Agreements)에 합의함.

◦ 인데사(ENDESA), 프로이드베르그(Freudenberg), 스태토일(Statoil), 노르스케 스코그(Norske

Skog), 앵글로골드(Anglogold) 등의 기업들은 국제화학에너지광업일반노조(International Fede

ration of Chemical, Energy, Mine and General Workers’ Unions, ICEM)과 협약을 맺음.

◦ 메로니(Merloni), 폭스바겐(Volkswagen),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등은 국제금속

노조연합(International Metalworkers’ Federation, IMF)과 협약을 맺음.

◦ 이러한 협약들은 세부적 내용은 다르나, 공통점은 서명 기업들이 모두 각 기업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것임.

◦ 예를 들면 다임러 크라이슬러가 서약한 합의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기업은] 노조

의 인권을 인식한다. 노조 구성 캠페인 시 회사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노조와 기업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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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결사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들에서도 결사의

자유는 주어질 것이다.”23)

(2) 치키타

◦ 치키타(Chiquita)은 전통적으로 노동권이 잘 인식되지 않고 있었던 바나나 산업에서 사회적,

환경적 책임에 대한 신념을 강하게 표시하여 성공 사례로 꼽힘.

◦ 치키타의 행동강령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의 규약을 준수하며 관련 국내법과 관행에

서 노동자의 의견들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치키타 바나나 노동자 70%는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는 바나나 산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

임.

◦ 코스타리카 지사 공장은 SA8000 인증을 받았고, 콜롬비아와 파나마 공장은 인증 획득 예정

임.

◦ 치키타는 ILO의 결사의 자유나 단체 교섭의 자유를 공개적으로 포함하여 전반적인 행동강

령을 수립함. ILO 조약 155 작업장 안전과 건강, 159 직업 재활과 취업/장애인, 177 가정 노

동 등도 명시하고 있음.

◦ 치키타는 노동자들의 교육 수준을 감안하여 선주민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행

동강령을 그림과 함께 도안된 형형색색의 팜플릿으로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치키타는 국제사회책임(SAI)이 수여하는 혁신적인 파트너십 상을 2003년에 받았으며 지속가

능경영(Sustainable Business)의 SB20 세계 지속가능성 주식 선택 리스트 중의 하나로 뽑힘.24)

(3) 리복

◦ 리복의 정책 : “우리와 일하는 모든 아웃소싱 공장 파트너는 노동자들이 그들의 선택에 따

라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리복은 모든 노동자들이 단

체를 구성하고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한다.”

◦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후진성의 대만 투자 공

장과 광동성의 홍콩 투자 공장 두 시설의 노동자 대표 민주주의 선거를 지원함.

◦ 후진성의 스포츠 신발 용품 공장에서는 다양한 생산 부서에서 출마한 192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12,000명이 투표를 함. 이 선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중국노조연합(All 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공장에서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여 의사 결정권 행사를 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짐.

◦ 인도네시아에서 개발된 인권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자들이 대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을 장려하고, 대표자 역할이 얼마 안 된 노동자 대표가 경험이 많은 공장 대표자를 방문하여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25)

(4) 기타 기업 정책 사례

23)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24) 위의 글.

25)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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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텔(Mattel) : “노동자 모두는 법적으로 정당한 기관에 가입하여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권

리가 있다. 경영층은 노동자들이 보복에 대한 걱정 없이 업무와 생활환경에 관한 문제에 대

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슈퍼바이저와 노동자들 간의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어야 한

다.”

◦ 갭 : “노동자들은 선택권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모든 아웃소싱 공장들은 노동자들

이 법적으로, 평화적으로 단결하거나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하는 것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행

동 유무는 전적으로 노동자들이 결정해야 한다.”

◦ 이케아(IKEA) : “이케아의 모든 아웃소싱 공장들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

해 줄 수 있는 노조에 자유롭게 들 수 있도록 장려해야만 한다. 이케아 공급업체들은 노동자

들의 단체 교섭권을 막아서는 안된다.”

◦ 까르푸(Carrefour) : “노조를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노동자들은 그들이 선택한 단체

를 통해 단체 교섭권을 가지고 있다.”

◦ BT : “노동자들은 차별 없이 그들이 선택하는 노조를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상당한 수의 노조원들이 동의한다면 단체 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이러한 권

리들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결사와 단체 교섭을 위한 법적 보장

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26)

8. 부정적 사례
(1) 과테말라 한국기업 C사

◦ 과테말라의 한국기업인 C사는 2001년, 독립노조 설립을 주장하여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노동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협박을 가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배 고용

혐의가 있음. 그리고 공장폐쇄를 둘러싸고 노동자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함. 회사 측 노

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를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 됨.

◦ 공공연하게 폭력이 공장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정부는 이들 폭력가담자에 대

하여 처벌 하지 않고 노조 지도자들을 불법 파업행위 혐의로 고발조치함. 노조는 이러한 정

부의 조치가 정부의 자유화 정책, 즉 외자기업에 대한 감세혜택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이 국내 노동자에 대한 권익침해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제한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과테

말라 정부가 8개월 동안 노조 측의 주장을 묵살함에 따라 회사 측은 노조에 대한 공격을 강

화하게 됨. 2002년 1월에 있었던 노동부와 노조, 회사와의 협상에서 회사 측은 노조가 노조설

립기준에도 못 미치는 노조원들 밖에 없다면서 노조에 대한 불인정을 재차 천명하였고 노동

자들은 국제노동계에 도움을 요청함.

◦ C사의 노동탄압에 대해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섬유 의류 가죽산업노동조합(ITGLWF)은

다국적 투자기업이 준수해야할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OECD에 제소하였음. 국제 유니온(세계적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이러한 대응은 전 세

계적으로 의류노동자들이 저임금과 노조탄압에 놓여 있는 상황을 OECD 회원국들로 하여금

26)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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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책임에 대한 의무를 환기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음.27)

(2) 멕시코 한국기업 D사

◦ 1999년 4월 6일, 멕시코의 바야 북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Norte)내 최고 사법기관인 콜

레지얼 법원은 마킬라도라가 생긴 이래 독립노조에 의한 첫 파업이었던 D사 사태를 시 당국

이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림.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

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경찰은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였고 파업에 참

가한 혐의로 노동자들을 체포함.

◦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따라 형성된 수출자유지역인 ‘마킬라도라’ 지역 내 노동권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이 사건은 현대자동차에 소요되는 트럭샤시를 공급하는 한국계 기

업인 D사에서 일어났음. 이들은 독립노조를 인정받기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25개 도시지역

에서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영업점 앞의 피켓팅 시위를 통하여 독립노조로 인정받게 되었

음. 이들의 투쟁은 독립노조인 ‘10월6일 노조’를 만들게 되었고 이들은 1998년 5월 마킬라도

라에서 합법적인 첫 파업을 시작하게 됨. 그러나 2주간에 걸친 합법적인 파업기간 동안 경찰

은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위협을 가하였고 언론은 원청업체인 현대정공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

했다고 보도하였음.

◦ D사의 독립노조는 그 동안 정부에 의해서 조직된 기존의 노조들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

부와 기업에 대한 협조를 우선해온 것에 대한 반발로부터 출발하였음. 이러한 D사에서의 독

립노조의 설립과 파업투쟁은 낮은 임금과 노동 강도 강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마킬

라도라에 진출한 기업들을 자극하게 됨. 마킬라도라 지역의 기업들은 즉각 이런 D사 노조의

인정과 파업투쟁의 승리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 될 것이라 우려하면서 D사 독립노조에 대한

탄압을 정부에게 요구함.

◦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조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실제 주정부가 기업들의 요구와 외국

투자자의 압력에 의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해왔음을 보여주었음.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결

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배경에는 중앙정부/지역정부의 외자유치

정책이 자리 잡고 있음.28)

(3) 방글라데시 한국기업 E사

◦ E사는 한국에 본사를 두고 방글라데시 수출자유지역(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에

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로 이 회사의 노동자 15명은 2005년 2월 노조를 결성하고 방글라데

시 수출자유지역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음. 노조는 결성 이후 13개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2

005년 7월 4일에 경영진에게 제출하였고 경영진은 8월 18일에 노조 측에 13개 요구사항 중,

12개항을 받아들이겠다고 구두로 통보함.

◦ 그러나 9월 중순부터 회사 측에 의한 불법 정리해고가 시작되고. 9월 10일, 47명의 노동자가

해고됨과 동시에 9명의 노조원이 회사 측으로부터 사직하라는 위협을 받게 됨. 다음날인 9월

27) 나현필, “미주지역 한국기업에서의 인권현황”, 「해외한국기업인권백서」, 국제민주연대, 2003,

99-100쪽.

28) 위의 글, 8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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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에는 80명의 노동자가 해고 되었고, 10월 1일에는 119명의 노동자가 해고당함.

◦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조합연맹((The National Garment Workers Federation)에 의해 노동자들

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온 회사로 지목 받았던 E사가 정리해고와 더불어 정리해고 된 노

동자들의 임금과 퇴직금까지 지급을 거부한 것은 노조와 노조를 지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라고 이 사건을 전한 국제 NGO인 ‘깨끗한 옷 캠페인(CCC)’ 측은 분석하였

음.29)

29) 기업과 인권 창간준비호 참조. (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mail_multicorp

&wr_id=6&page=2)



- 296 -

D7. 강제노동

1. 의의

강제노동금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간주되는 만큼 UN 인권선언의 한 조항이며, ILO핵

심규약 29 & 105에서 다루고 있다. 강제노동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강제노동을 근절시켜야 한다.

2. 국제규범

국제 연맹(UN의 전신) 노예 노동 규약(1927)

세계인권선언(1948)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

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

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

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8조

1.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

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2.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

다.

3. (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

되지 아니한다.

제11조 어느 누구도 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만

을 이유로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1조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

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신분증명서, 입국, 체

류, 거주 또는 정착을 허가하는 서류 또는 취

업허가증을 압수, 파기 또는 파기하려 함은

위법이다. 그 같은 서류의 합법적 압수시에는

상세한 수령증의 교부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주노동자나 그 가족의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파기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

ILO 강제노동 협약 제29호(1930)

제1조

①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가능한 한 최단시간내에 모든 형

태의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② 이 완전한 금지를 목적으로, 이행기간동안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예외적

인 수단으로서 이하에서 제시되는 조건에

맞추어 강제노동에 대한 의존이 행해질 수

있다.

ILO 강제노동 협약 제105호 (1957)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국제노동기구의 회

원국은 (a) 정치적 교육적 강제로서나 정치적

의견이나 기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계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

거나 표명하는 것에 대한 형벌로서, (b) 노동

징계의 수단으로서 (c) 파업에 참가한 것에

대한 형벌로서 (d) 인종적, 사회적, 국적이나

종교상의 차별의 수단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다.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1998)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

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

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2)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철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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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빚을 담보로 한 노역이나, 내키지

않는 강제초과노동, 강제감금노동 및 노동력의 인신매매 등)을 금지하

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2. 회사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직원들이 이해할 수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c) 모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제거에 기

여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4.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

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

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

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

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2.1 기업은 강제노동을 행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를 지원하지 않으며, 개인은 기업

에게 노동을 제공하기 위해 돈이나 신분증을

예치하지 않는다.

GRI

G3 HR7. 강제노동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강제노동근절을 위한 조치

EIRIS

EIRS 인권정책

강제노동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여부

6. 자가진단지표

D.7.1.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에도 참여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으리란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담보노동, 빚을 담보로 노예 수준으로 부리는 노동, 교

도소 강제노동, 노예제, 노역, 인신매매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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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채용예정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3. 모든 직원들은 적절한 사직통지 이후 회사를 그만들 수 있다.

4. 모든 직원들은 교대를 마치면 자유롭게 회사 건물을 떠날 수 있다.

5. 회사는 적합한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나 빚 담보 노역 또는 유괴에 연

루된 알선업자나 회사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6.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은 직원들에게 모집비용이나 채용비용을

부과해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에 부채를 지게 만들거나 빚을 갚

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7.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직원들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주기적인

급여인상에 몰두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8. 회사는 근무자체나 연장근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보류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

한다.

9. 회사는 협박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10. 회사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죄수가 국가 당국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금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다.

11.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기탁금을 예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12. 직원들은 회사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사회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노동보고서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14. 현지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을 확증한다.

D.7.2 회사는 직원들의 신분증명문서, 여행문서 및 다른 중요한 사적 자료 보유를 자제하고 있습

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관리자들은 직원의 여행문서와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도록 교

육받는다.

2. 회사 관리자들은 직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3. 문서들이 손실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신

분증과 여권을 복사(또는 필사)할 뿐,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원본을 보

유하지 않는다.

4. 직원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로 하면 회사가 즉시 관련 서

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회사기록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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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긍정적 사례

(1) 일반적 원칙

◦ 기업들은 강제 감옥 노동과 자발적, 혹은 재활 감옥 노동을 구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음. 일부 기업의 행동강령에서는 모든 형태의 감옥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일부 기업들은 감옥 노동은 금지하지만 자발적인 감옥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국의 감옥운동정보센터(Prison Activist Resource Center, PARC)와 실리콘 밸리 유독화학

약품연합(Silicon Valley Toxics Coalition)은 일반 노동자들과 같은 혜택, 임금, 건강과 안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감옥 노동에 대해 반대해오고 있지만 PARC는 “죄수들은 감옥 밖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들과 똑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자발적인 감옥 노동

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있음.30)

(2) 델과 휴렛팩커드, 아이비엠

◦ 2004년 10월, 델(Dell)과 휴렛팩커드(HP), 아이비엠(IBM)은 강제노동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

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공급망에서 지켜야 할 전자 업계 행동강령(EICC) 원칙들을

공동 개발하였음.31)

(3) 크래프트, 네슬레, 사라 리, 치보

◦ 2004년 9월, 국제 식품 회사 크래프트(Kraft Foods Inc.), 네슬레(Nestlé SA), 사라 리(Sara Le

e Corp.)와 치보 (Tchibo Holding AG) 등의 회사들은 커피 재배 생산에서 환경과 노동 조건

을 향상시키는 자발적인 강령을 개발했음.

◦ 커피커뮤니티를 위한 공동강령(Common Code for the Coffee Community, CCCC)에 의해

인증된 커피는 강제노동과 상관없이 재배되었다는 것을 보장해 줌.32)

(4) 카라 제철공장협회

◦ 2004년 8월, 카라 제철공장협회(Caraj Steel Mill Association)에 의해 대표되는 브라질 북부

의 15개 제철 공장 연합체들은 목탄 공급 업체의 노동자 작업 환경 향상 보장을 요구하는 자

발적인 합의에 서명함.

◦ 제철 공장들이 서명한 합의서 채택의 배경은 목탄 공급 업체들이 사용했다고 추정되는 강제

노동이 법적 소송에 휘말림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철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정

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중단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음.33)

(5) 갭

◦ 갭(Gap)은 2001년부터 취약한 외국인 저숙련기술 기반의 계약직 이주 노동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강제노동 상황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이유를 막론하고 직장을 그만 두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노동자에게 채용업체가 여

30)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31) 위의 글.

32) 위의 글.

3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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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비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고용 공급업체가 노동자가 일한 기간을 계산하여 그

에 따라 산정된 채용 소개비를 노동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개인 신분증명

서를 사용자에게 맡겨도 되고, 본인이 안전한 개인 관리 장소에 둘 수도 있도록, 노동자들에

게 선택권을 주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득이한 이유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채용 소개비를 못

갚거나 여권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노동자가 할 수 없이 강제노동에 처해지는 것을 막기 위

함. 또한 장기적인 목적은 계약직 이주 노동자들이 갭의 공급자 네트워크에서 채용비 때문에

빚더미에 놓이는 상황을 막기 위함임.

◦ 갭의 공급업체 준수 관리팀들은 심도 깊은 노동자 인터뷰, 공장 인사 관리 기록 검토, 외국

인 이주 노동자 채용 과정에 대한 현장 조사 실시 등을 통해 이 정책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 갭의 정책 : “공급업체 공장 시설들은 기한 계약 노동, 강제노동, 감옥 노동 등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공장 시설은 정부에 의해 강요되는 감옥 노동, 빚 청산 노동, 강제노동 등을 포

함하여 어떠한 형태라도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해야 한다. 만약 공장 시설에서 외국인 계약

직 이주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공장은 에이전트에게 채용 사례금을 주게 되지만, 어떠한

노동자라도 그 기간 동안 노동자의 의지에 반하여 이동의 자유가 박탈된 채로 강제적으로 노

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34)

(6) 마크앤스펜서 그룹

◦ 마크앤스펜서 그룹(Marks and Spencer Group plc) 정책 : “강제, 빚 청산, 비자발적 감옥 노

동은 금지한다. 보증금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노동자들의 신원증명서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

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노동자는 적절한 사전 통보에 의해 사용자를 떠날 수 있다.”35)

(7) 리복

◦ 리복의 정책 : “리복 제품을 만드는 어떠한 공장 시설도 정치적 이유에 의한 강압이나, 형벌

을 위한 감금 노동, 정치적인 견해의 표출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용

자들은 이러한 내용과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동자 채용과 고용에 대하여 기록

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리복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어떤 제품도 구매하지 않는다.

만약 그러한 노동의 흔적이 발견되면 즉시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한다.”36)

(8) 케이마트

◦ 케이마트(Kmart Corp.)의 정책 : “모든 임직원은 자발적인 노동자여야 한다. 아무도 노동자

의 의지에 반하여 강제 감옥 노동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노동자들은 존중되어야 하

며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학대나 강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37)

34) 위의 글.

35) 위의 글.

36) 위의 글.

3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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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적 사례

(1) 유노칼

◦ 1996년에 버마 시민들을 대신하여 국제노동권기금(International Labor Rights Fund)은 유노

칼에 대해 시행한 법적 소송은 12억 달러 상당의 가스관 개발 프로젝트에서 유노칼과 비즈니

스 파트너들이 버마에서 태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개한 노예 노동에 관한 내용이다.

2004년 6월 미국 대법원은 그 소송과 관계된 외국인불법행위소송법(Alien Tort Claims Act)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해외에서 발생된 국제법 위반에 대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는 전례가 되었다. 유노칼은 2004년 소송을 타협하였다. 이 밖에

외국인불법행위소송법과 관련하여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몇 가지의 소송들이 현재 진행 중이

다.38)

(2) 대우사 사모아

◦ 이 사건은 한국인 소유의 기업이 외국노동자들을 미국령사모아에서 감금과 폭행 등을 통해

반인권적인 노동조건과 노예무역을 연상시키는 의류생산 과정으로 인해 많은 파문을 불러일

으킨 사건으로 대우사(Daewoosa Samoa Ltd.)는 미국령 사모아 섬에는 의류업체 제이씨페니

(J. C. Penney)와 기타 소매업체들에게 납품할 의류를 생산하는 공장이었음. 미국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잦은 구타와 불충분한 음식을 제공받았는데,

이들 중 몇몇은 ‘걸어다니는 해골’이라 부를 지경이었음.

◦ 사모아의 최저임금 수준을 어기는 것에서부터 저녁 통금 시간 이후에 공장 숙소로 들어왔다

는 이유로 노동자들을 폭행한 것에까지 다양한 학대가 발생. 미국령 사모아 섬에 있는 대우

사 공장은 300명 정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베트남에서 온 여성들

로 미국령 사모아 섬은 미국의 태평양 영토로서, 대부분의 연방 노동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

◦ 미국 노동부 보고서에 의하면, 그 공장은 직업의 안전과 건강 위원회(Occupational Safety a

nd Health Administration)에서 극단적으로 보기 드문 위반 사례로 지적됨. 노동자들에게 음

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음식이, 단지 멀건 쌀죽과 배추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영양실조를

야기할 수 있는 정도였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경영진은 그들이 노동자들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면 처벌의 방식으로 음식을 주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고 있음.

◦ 노동부의 조사단이 언급한 폭력 사례 중에는 2000년 11월에 발생한 한 명의 노동자가 파이

프로 맞아 한 쪽 시력을 잃게 된 사건도 있음.

◦ 2001년 2월 첫째 주에 사모아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동자들은 임금의 미지불과 계약 당시

약속했던 자유로운 기숙시설을 지키지 않은 것을 근거로 대우사측에게 수천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함. 노동자들은 한 달에 약 400달러 정도를 벌지만, 150-200달러 정도를 한달 치 숙

식비로 낼 것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순임금은 시간당 1달러 정도에 불과했음.

◦ ‘성조기 아래서의 노동착취공장들(Sweatshops Under the American Flag)'이라는 제목의 200

2년 5월 10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대우사의 노동착취가 비단 그 공장에만 국한된 일이

3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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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해외의 미국령 영토들, 이를테면 사이판 같은 곳에서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

하고 있음.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본토보다 훨씬 낮고(사이판의 경우 시간당 3달러 5센트), 생

산된 제품이 수입물량제한이나 관세에 관계없이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생산지 미국(M

ade In USA)’이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사이판 같은 미국령 영토는 미국소비자들

을 위해 의류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음. 이곳에서 일하

는 15,000여명의 의류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온 여성들로, 이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

해 취업알선기관과 공장에 한 사람 당 8천 달러까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 돈을 마

련하기 위해 집이나 논밭을 저당 잡히는 경우가 많아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견디고 있는

실정임

◦ 당시 미국 법무장관 알베르토 곤잘레스(Alberto Gonzales)는 성명에서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와 같은 도덕적인 악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미 역사상 법무부가 기소한 인신매매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라고 덧붙임. 반면, 앞으로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할 운명에 처한 피고

이 씨는 증거가 조작되었고 판결이 불공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그의 변호사는 상급심

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편, 그와 같이 기소됐던 현지인 공장 매니저 버지니아 솔리아

이(Virginia Solia`i)와 로버트 아티마라라(Robert Atimalala)는 2004년 1월에 이미 혐의를 인정

해 각각 5년 10개월과 4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음.39)

39) 나현필, 위의 글, 105-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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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1. 의의

아동노동철폐는 주요 인권선언 및 규제의 핵심 원칙이자 목표이며, ILO협약 138 및

182에서 다루고 있다. 아동노동(15세 미만) 및 연소노동자(18세 미만)에 대한 정책 마련

및 효과적인 이행은 인권경영의 기본적 기대사항이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

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

매매는 금지된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

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

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

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

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거나 또는 생명에 위험

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

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

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

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24조

1.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

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

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

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

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

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

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

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

(a)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b)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c)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

니한다.

(b) 다른 고용조건, 즉 고용의 최저연령, 가

사노동의 제한,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

행상 고용조건으로 간주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

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

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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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

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

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3조 총회는 전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

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h)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ILO협약 138, 고용 승인을 위한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1973)

제1조 이 협약이 유효한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

을 효과적으로 폐지하고, 젊은 사람들의 완전

한 육체적 정신적 발전과 일치하는 수준까지

고용허용을 위한 최저연령을 점차적으로 올

릴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는 국가적 정책을

추구하도록 한다.

ILO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

한 협약(1999)

제1조이 협약의 비준국은 긴급하게 최악의 아

동노동 형태를 금지하고 제거하는 것을 확실

히 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1998)

나. 관련 협약의 미비준 회원국을 포함하여 모

든 회원국은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에 의해,

관련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원칙들을 성실히 ILO 헌장에 따

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가 있다.

3)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b)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에 기여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5. 기업은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근절한

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

는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항 15세 미만

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

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

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

직인허증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

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

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

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

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

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

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

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

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

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

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

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5 -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

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

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

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

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

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

다. 다만,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

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 중등 교육법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

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

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

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 2007.8.3]

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

이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

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아동노동을 철폐하여야 한다.

2. 기업은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조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1.1 기업은 상기정의에 따라 어린이 또

는 미성년자의 노동을 사용하거나 이를 지지

하지 않는다.

SA8000 1.2 기업은 상기정의를 준수하고 이에

적합한 노동환경을 갖추고 있음을 알리기 위

해 어린이(미성년자) 개선을 위한 정책과 실

행절차를 설립, 기록, 유지하고, 인사부 및 이

해관계자 집단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

며, 어린이(미성년자)고용에 앞서 그들이 최

소한의 교육을 마치고, 적정 연령으로 노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A8000 1.3 기업은 ILO 권고 146에 따라 어린

이에 해당되고, 지역법에 따른 의무교육에 참

여하고 있는 미성년자를 위해 적절한 정책(학

교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기업이 어린이

나 미성년자의 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학교

-집-직장을 이동하는 시간과 학교수업시간,

노동시간을 모두 합쳐 하루 10시간을 초과하

지 않아야 함.)과 교육절차를 설립, 수행하고

있음을 기록, 유지하고, 인사부 및 이해관계

자 집단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SA8000 1.4 기업은 어린이 및 미성년자를 인체

에 유해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시키지

않는다.

GRI

G3 HR6. 아동노동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 분야

및 아동노동근절을 위한 조치

EIRIS

인권정책

아동노동에 대한 ILO 핵심정책 지지여부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15세 미만이거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

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

까?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가지

고 있는 자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

성과 18세 미만자를 법에 규정된 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 18세 미만인 자를 노동자로 사용할 경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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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고용상 최저연령기준에 관하여 국내법을 따르되, 15세 미만

은 고용하지 않는 분명한 정책이 있다.

2.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입사 전에 출생증명서 또는 그들의 나이를 증

명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식적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고용담당자들은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흔히 행해지는 신분위조

형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위조문서를 구분해낼 줄 안다.

4. 출생증명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자주 위조되는 국가에서 회사는

평균 키나 역사상의 사건에 대한 경험 등과 같이 어린 지원자들의

고용연령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5. 회사는 현지학교에서 언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여 의무교육

연령을 넘기지 않은 아동들이 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6. 회사는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주요부분을 구성하지 않

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또는 노동

부나 노동단체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교육적이며, 아

동의 의무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사회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노동보고서 등)에서 아동노동자

를 고용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9. 현지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

로계약을 대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

여 교부하고 있습니까?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

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하는 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6. 자가진단지표

D.8.1. 회사는 최저연령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18세 미만의 직원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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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아동의 부모나 후견

인, 나이 많은 형제나 대가족 구성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회사는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아동에게 업무경험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노동자의 기초교육 또한 보장

하는 연수프로그램(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수단들)을 수립한다.

3.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고용을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D.8.3. 회사는 미성년자들(18세미만)을 고용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 혹은

윤리적이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아래 지표들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특정 직무가 18세

미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롭고 윤리적이지 않

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적절한 정책과 가이드

라인이 있다.

2. 회사는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혹사당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ILO권고 190 II 3(a))

3. 회사는 “지하, 물속, 위험한 높이나 비좁은 장소”에서 하는 일에 18

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ILO권고 190 II 3(b))

4. 회사는 위험한 기계, 장치, 도구를 가지고 일하거나 무거운 짐을 인

력으로 움직이거나 운송하는 데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ILO권고 190 II 3(c))

5. 회사는 “위험한 물질, 제품, 공정, 또는 건강을 해칠만한 온도, 소음

수준, 진동”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ILO 권고 190 II 3(d))

6. 회사는 장시간이나 밤시간 동안 하는 일 또는 회사건물에 합당한

이유 없이 묶여있을 것을 요구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 (ILO 권고 190 II 3(e))

D.8.2. 회사가 취학 연령 아동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을 때, 고용이 즉각 중단되는 대신 그

아이들이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1. 18세 미만 직원의 야간학교 취학생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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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 노동자들은 그들이 맡을 일자리 특성에 맞는 체력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다. (ILO협약 77, 2조(1), 1946; ILO

협약 78, 2조(1), 1946)

8. 회사의 관리자들은 18세 미만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상

기의 제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다.

9.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나 NGO들은 회사가 건강, 안전, 교육적

내지 도덕적 발달에 위험하거나 해로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이케아

◦ 스웨덴 기업인 이케아(IKEA)의 아동노동예방에 대한 이케아방식(The IKEA Way on Prevent

ing Child Labour)은 아동노동 철폐 관련 행동강령으로, 아동노동이 이케아의 공급 업체 또

그 업체들의 하청 업체들에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케아의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음.

◦ 만약 아동노동이 발견되면 그 공급 업체는 즉시 시정하고, 발견된 대상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시정에 대한 이행 확인을 위해 아동들의 학교에 방문하거

나 혹은 해당 공급 업체를 예고 없이 방문하고 있음. 그래도 안 될 때는 최후의 조치로서 그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함.40)

(2) 피앤지

◦ 피앤지(P&G)는 아동노동 금지에 관해 아동노동과 노동 착취에 관한 정책(Child Labor And

Worker Exploitation Policy)을 명시하고 있음.

◦ 피앤지의 정책 : “P&G는 전 세계 어떤 지역의 생산 환경에서도 아동노동이나 강제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동노동력의 착취, 신체적 채벌이나 학대, 비자발적 서비스 노동 등을 금

지한다. 우리와 일하는 공급자와 계약 공장들도 동일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

위반과 위반 후 시정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한다. 이 정책 실행

목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의를 채택한다. 우리는 아동노동에 관해 먼저 사업장이 속한

나라의 자국법을 검토한다. 특별히 자국법에서 명시하지 않는 경우 ‘아동’은 15세 미만으로

정한다. 만약 자국법이 ILO협약 138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아동의 최소 나이를 더 낮게

책정한 경우 그 나이를 적용한다.”41)

(3)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

◦ 1996년에 국제자유무역노조연합(ICFTU)은 파키스탄의 시알콧의 축구공 생산업에서 시알콧

축구공프로그램(Sialkot Soccer Ball Program)을 통해 아동노동 철폐 운동을 시작함. 시알콧에

서 축구공을 꿰매는 일에 종사하는 아동들은 7천명이며 지역 축구공 생산 인력의 17%나 차

지함.

◦ 1997년 초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을 포함한 50개의, 2002년 중반까지는 100개의 스포츠

40) 우르슬라 원호벤, 앞의 발표문.

41)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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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품 브랜드들은 지역 생산 업체들과 시알콧 상공회의소, 각종 국제기관들과 함께 파키스탄

축구공 생산업에서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캠페인을 벌임. 리복은 외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모든 시설에 15세 미만의 아동이 고용되지 못 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교육지원(Educational A

ssistance to Pakistan, REAP)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 아동노동 종사자를 위한 학교를 건립하

는 등 아동 사회 지원 프로그램들을 실행함. 나이키도 전 아동노동 종사자들의 성인 가족 구

성원들에게 취업 기회를 주고, 아동 지원 및 건강관련 시설을 제공함.

◦ 각 브랜드 기업은 ILO 아동노동철폐를 위한 국제프로그램(IPEC)이 파견한 독립 모니터링 기

관이 아동노동과 상관없다고 인증한 생산업체에서만 축구공을 구매하기로 합의함.

◦ 2002년 4월, ILO 아동노동철폐를 위한 국제프로그램은 시알콧 축구공 생산력의 95%에 달하

는 2,600개의 공장을 모니터링 했는데, 9개월 동안 적발률이 0%였음.

◦ 해당 기업들은 아농 노동에 종사했던 아동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

원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교육 센터를 만들고 소규모 창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함.

◦ 시알콧 프로그램은 성공 모델로서 파키스탄 카펫 사업과 인도 축구공 산업으로 확산됨.42)

(4) 메텔

◦ 완구 회사 메텔(Mattel, Inc.)은 2001년 1월, 연령 제한 원칙에 관해 아래와 같은 국제제조원

칙(Global Manufacturing Principles)을 제정함.

◦ 1. 16세 이하의 어떤 아동노동자도 고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나라의 법

이 좀 더 높은 나이로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을 준수 할 것이다.

◦ 2.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노동자가 고용된다면 연간 건강 검사를 실시하거나 건강에 해

가 될 수 있는 생산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 3. 나이 제한 위반 위험성이 있는 나이 증명 위조문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시스템을 수립

한다.43)

8. 부정적 사례

(1) 나이키

◦ 1996년 라이프지에 나이키의 축구공을 꿰매는 12살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이 실린 이후 나이

키를 비롯한 스포츠 브랜드들은 비난을 받게 됨. 이후, 국제축구연맹(FIFA)과 국제자유노련(I

CFTU), 국제직물산업․의류 및 피혁제조노조연합(ITGLWF), 그리고 국제상업․사무․전문기

술고용인연합(FIET)은 FIFA가 작성한 ‘축구공제조에 있어서 노동관행 규약’(FIFA Labor Code

of Footballs)을 1996년에 제정하게 됨.

◦ 이 규약에 의하면 관련 노동이 강요, 구속되거나 아동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용 관행

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가 있으며 정당한 대우를 주장할 권리가 있음.

42) 위의 글.

4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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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99년 후반 발표된 파키스탄노동연맹(APFOL)의 리포트에 의하면 축구 산업의 아동

노동 상황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많은 어린이들이 정식 생산현장 외에 기타 작업

장에서 중간 상인을 통한 계약에 의해 축구공을 생산하고 있음. 통계에 의하면 ILO 아동노동

철폐를 위한 국제프로그램이 현재 행하고 있는 시알콧 프로젝트는 6,000명의 어린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15,000명의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축구 산업에서 일하고 있음.

◦ APFOL의 리포트는 또한 성인 노동자들의 낮은 급여 수준이 아동노동을 더 성행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하는 권리와 대우를 협상할

수 있는 권리도 대부분 주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FIFA 라이센스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서도 종종 있는 일로 2000년 6월에는 네덜란드의 인도위원회가 남아시아 아동보호연맹(SACC

S)과 푼잡 사회정의를 위한 자원운동과 함께 인도 축구 산업의 아동노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 푼잡에서는 아직 적어도 1만 명의 어린이들이 축구 산업의 노동에 종사하

고 있음.

◦ 축구 용품 생산 기업과 수출 기업들로 이루어진 인도 스포츠용품연맹은 독립적인 감사기관

과 아동노동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시작했다. 노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학교로 보내졌지

만 2001년에도 푼잡에서 이루어지는 생산 활동의 많은 부분이 감사 영역 밖에 있었음.44)

(2) 몬산토

◦ 세계적인 종자업체인 몬산토(Monsanto)의 인권정책은 인권침해를 통한 학습의 산물로 분류

되고 있는데, 그 학습의 중요한 교사는 노르웨이연기금이다. 몬산토가 운영하는 농장 중에 인

도 북서부지역에 위치한 구자라트(Gujarat)농장에서 아동노동 및 열악한 노동조건이 문제가

발견되어, 2006년 노르웨이연기금이 몬산토에 대한 투자 철회를 결정함.

◦ 당시 혐의는 8~15살 아동들을 고용하고, 이 아동들이 충분한 보호 장비 없이 일하는 과정에

서 살충제 중독에 노출되었다는 것으로 이에 몬산토는 해당 농장에서 아동노동 금지를 비롯

하여 제3자에 의한 인권정책 감시등을 약속하는 한편, 노르웨이연기금과 계속 협의를 하고

그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2008년 3월 10일에 제출하였는데, 노르웨이 연기금은 몬산토의 상황

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여 2008년 9월 9일자로 투자 재개 결정을 내림.45)

44) “축구산업 아동노동의 실태”,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공동행동 자

료집」,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공동행동 2002, 41-50쪽.

45) “아동에 살충제 먹이는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다”, 프레시안, 2008년 12월 4일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04144421&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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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 산업안전보건

1. 의의

산업안전보건은 노동자가 직장에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성과는 회사가 직원보호의무(duty of

care)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척도 중 하나이다.

또한, 노사 양측의 대표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권리를 지원한다. 이 위원회의 운영은 작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개선에 노동자를 적극 참여

시키는 방안 중 하나이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

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

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

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

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

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노동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

니한다.

(a) 다른 노동조건, 즉 초과노동,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

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노동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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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

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

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

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

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

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3조 총회는 전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

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g) 모든 직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생명 및

건강의 적절한 보호

ILO협약 120, 위생(교역과 사무실) 협약(1964)

제17조 노동자는 불쾌하거나, 건강에 해롭거나

독성이 있거나 어떤 이유로도 해로운 물질,

과정 기술로부터 적절하고 실행가능한 수단

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노동의 성격이 그

러한 환경을 요구하는 곳에 권한있는 기관이

인적 보호 장비를 갖추도록 지시해야 한다.

ILO협약 155, 산업안전보건 협약(1981)

제16조 (3)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정도 내에서 건강에 해로운 영향

이나 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적절한 보호복과

보호 장비를 필요한 경우에 공급하도록 요구

되어야 한다.

제21조 직업적인 안전과 건강 조치는 노동자에

대해 어떤 비용 지출을 유발해서는 아니된다.

ILO협약 161, 산업보건서비스협약(1985)

제2조 국내 조건이나 관행의 견지에서 그리고

가장 대표성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조직과 협

의해서 회원국은 직업 보건 서비스에 관한

일관된 국내 정책을 세우고 이행하며 정기적

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3조

1. 각 회원국은 모둔 경제 활동 분야와 모든

기업에서 공공분야와 생산공정의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 보건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 관련 규

정은 기업의 특정한 위험들에 충분하고 적

절해야 한다.

2. 직업 보건 서비스가 모든 기업에 즉시 만

들어질 수 없다면, 관련된 각 회원국은 존

재한다면 가장 대표성 있는 노동자와 사용

자 조직과 협의해 그러한 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관련 회원국은 ILO의 22조하에 제출된 협

약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 조의 2항

에 따라 세워진 계획을 나타내야 하고, 이

후의 보고서에서 계획의 적용에서의 진전

사항을 나타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5.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정 유인

및 기타 안건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제

적 틀 속에서 고려되지 않는 면제를 추구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

4. b) 직업상 건강 및 작업 중 안전을 보장하

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

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

를 진다.

1.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통제

2.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

호장치(방호장치)·보호구(보호구) 등의 안

전성 평가 및 개선

4.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물

질 등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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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지도·감독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을 위한 지원

6. 안전·보건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무재해운동 등 안전문화 추진

7.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

설의 설치·운영

8.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

리

9. 안전·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10.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

증진

제5조(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

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을 개선

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

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생

명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

켜야 하며,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이를 준수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

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

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

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

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

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4장에 따른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

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

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

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

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

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선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

용한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

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

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

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

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

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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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

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해당 사업장 근로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 또는 결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

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

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

서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위원

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사

업의 종류 및 규모,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

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

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

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

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

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

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

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

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

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

(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

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

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

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

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

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

의 조치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

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

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

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



- 315 -

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유해인자의 관리 등)

①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

하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을 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

하여 관보 등에 고시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

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할 대

상 물질의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

한 제제(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

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

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

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

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

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

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

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

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

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

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

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

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

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

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

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

의 내용·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

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

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작업환경의 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

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

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

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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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

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

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및

작업환경측정에 따른 시료의 분석을 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이하 “지정측

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

을 위탁받은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

을 한 후 그 결과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산자료로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

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

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지정 요

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⑧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

관을 평가(제8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

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정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

용한다.

제43조(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

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

다.

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③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주

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

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진

단 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

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

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

업주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

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

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

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

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공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진

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

항목·비용 및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제2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제5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그 밖에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⑨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정확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강진단기관의 건

강진단·분석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

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절차 등은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⑩ 노동부장관은 건강진단의 수준향상을 위

하여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제9항에

따른 평가를 포함한다)한 후 그 결과를 공

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 평가 방

법 및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건강진단기관 중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

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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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용한다.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

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

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

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 사항에 관한 계획서(이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기계·기구 및 설비 등으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주에 대

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3.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③ 건설업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

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

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안전․보건진단)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

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업

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

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

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의 내용, 안

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

를 준용한다.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

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

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

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

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

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

용을 지켜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갖춰 둔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

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⑧ 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

서의 이행 상태를 평가한 결과 제6항에 따

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

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

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

업주에게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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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

주에게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49조제1항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

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진폐(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분

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

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

① 노동부장관은 진폐를 예방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하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제8조 (진폐의 예방)

사업주와 근로자는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과 「광산보안법」 에

서 정하는 조치 외에 분진의 발산방지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 (교육)

① 사업주는 상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

로자에게 진폐의 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횟수 및 교

육 시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

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공중)

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

지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안전점검 대가(대

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외에는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

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업종)으로 등록

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

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

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

으로 인한 부도(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

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제6항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

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

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

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정밀안전

진단대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319 -

근로기준법

제78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

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개정 2008.3.21] [[시행일 2008.7.1]]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

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

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장해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

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

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

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

을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

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

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과 장해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

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

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

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

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

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

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

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

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

당곤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

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

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

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

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

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

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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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며 노동환

경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예측가능 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및 그 기준의 실행을 책임질 관리 대표자(senior

management representative)를 임명하여야 한다.

4. 기업은 전 노동자에게 정기적 반복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안전과 보건 훈련을 보장

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

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

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

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

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

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

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

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

여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3.1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

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며 노동환

경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제공한다.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

지의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예측가능 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

SA8000 3.2 기업은 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및 그 기준의 실행을 책임질 관리 대표자

(senior management representative)를 임명

한다.

SA8000 3.3 기업은 전 노동자에게 정기적 반복

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안전과 보건 훈련을

보장한다.

SA8000 3.4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

협할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예방하며,

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SA8000 3.5 기업은 전 노동자가 시용할 수 있

는 청결한 샤워룸, 정수기, 음식물 보관을 위

한 위생시설을 제공한다.

SA8000 3.6 노동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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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노동자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GRI

G3 LA6 노사공동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직원 비율

G3 LA7 부상, 직업병, 손실일수, 결근 및 업무

관련 재해건수(지역별)

G3 LA8 심각한 질병에 관해 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훈련, 상당, 예

방 및 위험 관리 프로그램

Bilan Social

Bilan Social 31 근무와 출장시 사고

311. 근무시 사고 빈도율

사고 수...

근무한 시간 수...

사고수 x 106 /근무한 시간수...

312. 근무시 사고 심각도

근무하지 못한 일수...

근무한 시간수...

근무하지 못한 일수 x 103 /근무

한 시간수 ...

313.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된 상시 무능력

자(부분적 그리고 전반적)의 수

314. 치명적인 사고수

근무시...

출장시...

315. 근무 중단을 일으킨 출퇴근 사고수

316. 사업장의 파견노동자 또는 서비스공급

직노동자가 희생된 사고수

317. 사회보호분담금의 비율과 금액 (근무

시 사고)

Bilan Social 32 구체적인 요인별 사고 분류

321. 심각한 위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법

률 32-40)

322. 낙하와 관련된 사고 수(법률 02)

3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위에 언급된

위험과 관련된 사고 제외)(법률 09-30)

324. 교통-운반-저장 관련 사고수(법률

01,03,04와 06,07,08)

3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에 의한

사고 수(법률 05)

326. 기타 경우

Bilan Social 33 직업병

331. 당해 사회보호제도에 신고된 직업병의

수와 명칭

332. 직업병 성격을 띄는 질병에 감염된 노

동자 수

333. 노동자에 의해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

는 작업절차신고건수

Bilan Social 3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수

Bilan Social 35 안전문제관련 지출

351. 당해 안전과 관련되어 교육된 인원

352. 노동법전 R.231-8을 따라 사업장에 적

용된 안전 프로그램의 예산 평가

353. 전년도에 제출된 프로그램 실현율

Bilan Social 43 노동의 물리적 조건

431. 작업장에서 85db 이상에 상시 그리고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 수

432. 작업장별로 소음카드를 작성한다.

43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이 정의하는

열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 수

434. 유독제품 채취, 분석, 측정 수

Bilan Social 46 노동의

461. 건강진단 횟수

462. 재검진 횟수

463. 노동의가 작업장에서의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비율

Bilan Social 47 부적격노동자

471. 노동의에 의해 배정받은 직종에 부적

격하다고 판정된 노동자 수

472. 비적격으로 재분류된 노동자 수

EIRIS

산업안전보건시스템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교육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이사회 책임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책임

- 회사의 산업안전보건 커버 비율 언급(적용

범위 언급)

- 산업안전보건 개선 목표 공개

- 현재의 산업안전보건위험 규명여부 공개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기적인 핵심성과지

표 모니터링

-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정기적인 정책검토사

항 공개

- 사망자수 공개

- 장애 발생률 공개

- 질병 발생률 공개

- 상해 발생률 공개

- 기타 산업안전보건 지수/수치 공개(예 : 시

간 손실)

- 유사 및 동등 집단과의 성과 비교

- 산업안전보건 데이터의 공개

- 산업안전보건 수상기록 공개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나의 의지와 관심이 우리 회사내 사고예방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안전보건이 기업경영에서 우선순위가 높아야

한다.

- 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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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 관련 기술 및 재정지원 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알고, 활용한다.

- 사고에 따른 손실에 관해 알고 있다.

- 동종 업종의 재해사례, 안전보건 기술정보 및

교육자료, 정부 시책 등 관련정보를 근로자

에게 수시로 제공한다.

-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수칙을 알려주고 이를 지

키도록 요구한다.

- 관리자(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및 근

로자와 항상 안전·보건문제에 관해 토론한다.

- 누구나 안전보건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우리 회사 실정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 프로

그램을 시행한다.

- 가장 위험한 작업과 그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

자를 알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가 심각하게 다칠 위

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손실, 생산

차질 등과 같은 재산상 손실이 심각함을 알

고 있다.

-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분위기가 저하되고

산재보험요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고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절차를 만들어 활용한

다.

- 안전보건활동의 역할을 분담시키고 효율적으

로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나의 사업장은 안전보건에 관해 외부 전문가

의 행정적·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다.

- 작업공종별 안전작업 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한

다.

- 나의 사업장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응

급조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지방노동 사무

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재요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알고 있다.

- 재해자에게 산재보상제도를 알려줘 보험급여

신청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준다.

-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철

저하게 조사한다.

- 동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미흡한 시설의

개선, 해당 작업자의 재교육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한다.

- 근로자에게 안전점검, 정리정돈과 같은 안전

보건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한

다.

- 근로자에게 위험기계설비에 부착된 안전장치

의 기능을 유지시키면서 안전한 작업을 하도

록 강조한다.

- 작업장의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기계설비를

정비 할 때 잠금장치와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 용접 시에는 위험 물질을 격리하고 위험한 화

학물질에는 경고표지를 붙여 근로자에게 알

린다.

- 전기활선작업을 할 때, 감전방지를 위해 절연

용 방호기구를 사용한다.

-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미

흡한 부분은 적극 개선한다.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에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이상인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한다.

-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

을 실시한다.

- 관리자나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사항

을 제안하면 내용을 검토하여 개선한다.

- 사고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제거하도록 독려한다.

- 사업주로서, 사고예방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을 정해진 기간에 받고 있다.

- 위험한 요인이 사고와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 찾아내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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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산업, 국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에 관

한 예방 및 치료 정책과 절차가 있다.

2.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로 마련되어 있다.

3. 회사에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적

용 가능한 징계제도가 있다.

4. 회사는 사고내용을 문서화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한

다.

5. 회사는 생산과정과 기계와 장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적인 가동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한다.

6. 회사는 가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표나 위원회 등 건강과 안전에

관한 불만 접수와 응답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7. 산업안전보건 임무에 대한 개관은 회사 전체수준에 걸쳐 설명돼 있

으며 이러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감독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8. 직원과 관리자들은 직장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

으며 구급상자들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구비돼 있다.

9. 비상구는 장애물 없이 개방돼 있다.

10. 모든 작업건물에 소화기와 피난장치가 마련돼 있다.

11. 작업건물들과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ILO협약 120, 7조)

12. 작업장은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로 충분하고 알맞게 환기되고 있으

며 기후와 해당산업에 적절하다.(ILO협약 120, 8조)

13. 작업장의 온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다.(ILO협약 120, 10조)

14. 작업장의 빛은 충분하고 적절하다. (ILO협약 120, 18조)

15. 모든 직원들에게 이용 가능한 휴대용 식수가 구비돼 있다.(ILO협약

120, 12조)

16. 충분하고 적절한 세척시설과 위생설비가 제공되고 있으며 알맞게

유지되고 있다.(ILO협약 120, 13조)

17. 충분하고 적절하며 편안한 좌석/의자가 직원들에게 공급되어 있다.

6. 자가진단지표

D.9.1. 회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적합하며 위생적인 작업시설을 공급받도록 보장하고 있

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사망자수 없음 명

2. 장애 발생률 없음 %

3. 질병 발생률 없음 %

4. 상해 발생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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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120, 14조)

18. 회사는 서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대기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노

동장소에 의자를 비치하고 있다

19. 직원들이 유니폼이나 다른 작업용 의복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복 변경과 보관, 건조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ILO협약

120, 15조)

20.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보관시설과 지정된 식당이 모든 직원들이

이용 가능하게끔 마련돼 있다.(ILO협약 161, 5조(b))

21. 숙박 및 외박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직원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킨다.(ILO협약 161, 5조(b))

22. 회사는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제공한다.(ILO협약 161, 13조)

23. 임산부와 장애인 직원 및 여타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24. 직원들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진단은 작업장이 안전, 청결, 편안, 위생적이

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정책과 절차는 모든 직원들이 보호장비와 안전한 직능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 받도록 지시하고 있다.

2. 회사는 현존하는 산업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절차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위험한 물질과 안전장비에 관한 과학발전 정보를

꾸준히 입수한다.

3. 모든 직원들은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공정, 물질, 기술로부터 보호 받는다. (ILO협약 120, (C120, 1964)

17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유해한 화학/생물약품에 대한 노출

B. 원치 않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노출

C. 소음, 연기, 가스, 냄새 또는 다른 종류의 공기오염에 대한 노출

E. 진동에 대한 노출

F. 방사에 대한 노출

G. 전기충격과 전류에 대한 노출

H. 화염에 대한 노출

I. 방화/폭발성 약품에 대한 노출

D.9.2.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당 교육훈련 시간수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5시간

이상

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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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눈, 얼음, 여타 미끄러운 표면에 대한 노출

K. 극도의 온도에 대한 노출

L. 낙하물에 대한 노출 (예. 공사장이나 석유 굴착용 플랫폼)

M. 흡입이나 섭취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 석탄 및

여타 물질들에 대한 노출

N. 밝은 빛이나 태양에 대한 노출

O. 위험한 기계에 대한 노출 (예. 톱, 압착기)

P. 납과 벤젠에 대한 노출

Q. 담배나 시가 연기에 대한 노출 (예. 술집과 식당)

R. 휘날리는 파편이나 입자, 불티에 대한 노출

S. 여타 모든 위험한 화학약품이나 위협에 대한 노출

4. 회사가 공급하는 안전장구는 양성간 차이와 임산부의 특수한 필요

성을 참작한다.

5. 회사 직원들은 회사 건강과 안전위험에 관한 정보와 안전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계와 장비부품, 물질을

사용하는지 직원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실제 체험을 통해 설

명하고, 작업환경에 소개될 기술에 대해 작업일과에 투입되기 이전

에 미리 설명해준다.

7. 직원들은 지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을 갱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훈련을 받는다.

8. 새로운 직무에 재배치된 모든 직원들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

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실제 체험을 통한 안전

보건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9. 회사는 누가, 어떤 직무에 대해, 어떻게(기간, 방법), 누구에게(현장

교육훈련책임자 이름)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유

하고 있다.

10.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는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

를 실시하고, 부상을 유발하는 활동과 연관된 위험들에 대해 내부

교육훈련과 예방활동을 벌인다.

11. 직원들은 부적절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보호장구 부족으로

인한 부상이나 직업병에 노출되지 않는다.

12. 직원,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 감독관들은 회사 직원들이 자기 작

업 전반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알맞은 훈련을 받고, 필수보호장비

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앵글로 아메리칸

◦ 국제 광업 회사인 앵글로아메리칸(Anglo-American)은 HIV/AIDS에 대응하기 위해서 산별

노조와 사업장 주재국 정부와 협력하여 HIV/AIDS이 걸린 임직원에 대하여 교육, 콘돔 배포,

감염 노동자의 치료 등의 세 가지 단계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치료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치료비가 충분하지 못하여 고생하는 HIV 양성 판명 직원에

게 항레트로바이러스 약품(Anti-Retroviral Therapy, ART)이 주어짐.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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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스바겐

◦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은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통해 브라질, 멕시코, 남

아공 국가에 있는 아웃소싱 공급업체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을 위한 더 나은 공급업체의 건강

과 안전(Better Health and Safety for Suppliers)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 ILO, 독일 개발원조기관인 GTZ, 해당국 노동부, 공급업체 공장 대표, 노동자 대표, 감사팀

등의 공동 협력 활동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증진시킴으로서 노동자 건

강과 안전을 높이고 산업 재해를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보통 중소기업인 공급업체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과 교육 워크숍을 통해 국제 노동 인력 관

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보건안전에 대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음.47)

(3) 팀버랜드

◦ 팀버랜드(Timberland)는 내부와 외부 자원을 활용하여 아웃소싱 공장들을 평가하고 그들이

행동강령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음.

◦ 1998년에는 베리떼(Verité) 라는 비영리 기관과 협력하여 팀버랜드 제품 공장을 감사함. 감사

대상은 모든 신발용품과 의류 벤더와 라이센스 제품 아웃소싱 공장 시설이 포함됨.

◦ 2000-2001년에는 무두질 공장과 주요 부품 공급업체를 포함한 모든 팀버랜드 제품 시설을

포함하여 감사를 실행함.

◦ 2000년에는 모든 스포츠 용품 시설들을 대상으로 건강과 안전 분야, 노동 환경 공기 샘플링

검사, 소음, 전기 밝기량 측정 감사를 수행함.

◦ 2001년도에는 베리떼에 의해 벤더 대상으로 추가 감사를 실시함.

◦ 비밀 유지를 보장하는 노동자 인터뷰는 공장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노

동자 인터뷰는 베리떼와 기타 다른 외부 모니터링 기관에 의해서 실시됨.

◦ 베리떼가 실시한 노동자 인터뷰는 NGO 대표들이 수행하였고, 이들은 지역출신들로 정보 수

집을 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였음. 1998년부터 지금까지 8,000여명의 인터뷰가 실시

되었으며 NGO 지역 대표들은 공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이러한 노동자 인터뷰 조사 의견들은 수집되어 본사로 보고됨.48)

(4) 쓰리엠

◦ 쓰리엠(이하 3M)에서의 기업시민활동은 핵심 비즈니스 관행, 환경(건강과 안전 포함), 지역

사회 지원의 세 부분에 집중하고 있음.

◦ 3M은 대표적으로 환경을 강조하고 있어 3M은 강력한 환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3M의 지속가능성 위원회는 환경, 건강, 안전, 커뮤니케이션, 홍보, 투자 관계, 법무, 인사, 지

역사회관계 부서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3M의 사회적, 환경적 성과, 관심과 실

행의 차이, 제품과 과정 디자인 혁신 기회 등의 측면에서 기존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49)

46)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47) M. Kristjansdottir, “Better health and safety for suppliers: A partnership project between Volkswagen,

ILO and GTZ”,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책, 167쪽

48)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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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적 사례

(1) 원진레이온

◦ 원진레이온(주) (설립 당시 ‘흥한화학섬유'은 1964년에 일본 ‘도레이레이온'사의 중고 기계를

들여와 1966년에 설립한 국내 유일의 비스코스 인견사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노동자를 보호하

려는 안전설비가 결여되어 수많은 노동자를 신경독가스의 원료로 쓰이는 치명적인 유해물질

인 이황화탄소에 노출시킴으로써 많은 노동자들이 이황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임.

◦ 원진레이온(주)에서 가장 유해한 부서로 꼽히는 방사과 노동자들은 월정규 근로시간 200시

간 동안과 그 외에 평균 120시간씩의 초과 노동시간 동안에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이

황화탄소와 황화수소 가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었음. 이들은 이황화탄소 중독으

로 인해 팔, 다리마비와 언어장애, 기억력 감퇴, 정신이상, 성 불능, 콩팥기능 장애 등의 증상

으로 고생을 하였음.

◦ 노동부는 이황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의 2.6배, 유화수소가 1.3배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 회사 측에 25,000 시간 무재해 기록증을 발급하는 등의 산업재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겉치레 형식으로 하였다. 노동부 측은 회사가 전담 보건관리사를 배치하였다고 허위

보고했으며 유기용제인 이황화탄소, 유화수소의 취급 부서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9개 항목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함.

◦ 세계 최고의 산재왕국이라는 별명을 얻게 한 ‘문송면(당시 나이 15세, 1973~1988)의 수은 중

독 사망 사건'의 대책위에서 활동한 단체와 직업병 피해자, 그 가족들이 1988년 7월 23일 구

리노동상담소의 제안으로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 협의회'(이하 원가협)를 결성.

◦ ‘원가협'은 88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로를 막아 전 세계에 원진직업병 참사를 알리기로 했으

나 외국 언론의 보도를 염려한 노동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내비춰 9월 14일 회사 측 대표와

‘원가협' 및 대책위 대표가 모여 원진직업병 문제의 협상을 하였음. 그 결과 1989년 8월에 1

차로 29명, 1993년 8월에는 257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고통 받고 있다고 조사되

었음. 원진 노동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연일 언론보도와 거리투쟁이 계속되

자 137일간의 긴 투쟁 끝에 이황화탄소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안을 만들고 퇴직직업병

판정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의 개정을 통한 특례적용이라는 성과를 이루게 됨.

◦ 원진레이온 직업병의 투쟁 여파로 그동안의 산업재해, 직업병 처리가 피해자 보상 문제 차

원에서 근본적인 치료와 예방대책 수립으로 옮겨졌고, 직업병 피해 예상자들에 대한 특수 건

강검진의 지속적인 실시와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을 요구하는 등의 전 사회적으로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심각성을 알리는 성과를 가져왔음.50)

49)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345쪽.

50) 위키피디아, “원진레이온.” (http://ko.wikipedia.org/wiki/%EC%9B%90%EC%A7%84%EB%A0

%88%EC%9D%B4%EC%9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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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고용유지

1. 의의

기업이 고용되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자발적인 이직

이나 정년에 의한 퇴직을 보장하는 것이, 의식주를 임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임노동자

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

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

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

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

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

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

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

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

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

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

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d)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

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

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

한다.

제3조 총회는 전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

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a)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1. a) 노조 및 기타 신의 성실한 종업원 대표

들이 대변하는 종업원들의 권리를 존중하

며 고용 조건에 대해 그러한 대표들과 합

의에 도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

용자 단체를 통해 건설적인 협상에 참여한

다;

2. b) 종업원 대표들에게 고용 조건에 관한

의의 있는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4. a) 진출국의 상응하는 사용자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종업원의 생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히 집단 정리 해고 등과 관련된 사업장

의 폐쇄 등의 영업상 변화를 고려함에 있

어 그러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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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대표,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정부 기관

에 제공하며 종업원 대표 및 적절한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가능한 최대한 악영향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각 경우의 특수한 환

경에 비추어 경영진이 최종 결정이 내려지

기 전에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있으면 적절

할 것이다. 그러한 결정의 여파를 완화시

키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을 제공하기 위

해 다른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7. 고용 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와 신의 성

실에 입각한 협상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

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협

상에 불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또는 단결권의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사업

단위 전체 또는 일부를 해당 진출국에서

이전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종업원들

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특정 사업장

으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안된다.

8. 승인된 종업원 대표들이 집단 협상 또는

노사 관계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들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권 행사를 위임 받은 경

영진 대표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

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

벌(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전)·산후(산후)의 여

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

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

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

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

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

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

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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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6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

성)

① 노동부장관은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

는 경제·산업의 동향과 그 전망 등이 포함

된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하여 조

사하고 자료를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력의 수급

동향과 전망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기

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1. 관계 행정기관

2. 교육·연구기관

3.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4. 노동조합

5. 그 밖의 관계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기

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고용

창출, 고용유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 지원

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

또는 배치, 직업능력개발, 승진, 임금체계,

그 밖에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사업

주,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으면 고용정보 등을 활용하

여 상담·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

다.

제32조(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① 정부는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업종 또는 지역

의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업주의 고용조정

2. 근로자의 실업 예방

3. 실업자의 재취업 촉진

4. 그 밖에 고용안정과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16조(이직의 확인)

① 사업주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의 상실을 신고할 때 근로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 단

위기간·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

금·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노동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1

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는 실업

급여의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위하여 종

전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

주는 이직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

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

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고용조정으로 이직

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

게 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

에는 「고용정책기본법」제26조에 따른 업

종에 해당하거나 지역에 있는 사업주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

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

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

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성폭

력범죄의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

든지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5(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피

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정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

른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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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이 금지하는 연령차

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

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

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

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

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119조(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용자는 근로자

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승급) 또는 임금 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대

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불이익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배심원·

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

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

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

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

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

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

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

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

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

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

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

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

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

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

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

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행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

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

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

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

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

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

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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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

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

우를 하지 못한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2조(작업전환조치된 자에 대한 보호)

① 사업주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지시에 따라 작업전환조치가 된 자가 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전환조치

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의 산

정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한

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원자력법

제104조의4(종업원에 대한 보호) 원자력관계사

업자 또는 판독업무자는 그가 사용하는 종업

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제21조제2항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 제43조제3항·제57조

제2항·제65조제5항 또는 제76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90조의4제3

항의 규정에 의한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

획서를 준수하기 위한 행위

2.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가 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술지침서·안전관

리규정 및 판독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

3. 제16조(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제23조의2(제3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제45조·제59조·제67조·제73조·

제78조·제90조의3·제90조의6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기 위

하여 증언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선원법

제34조(선원근로계약의 해지등의 제한)

①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와 선박

소유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산후의 여자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제34조의2제(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예고)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소유자가 천재·지변, 선박의 침몰·멸

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때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

정을 받은 경우

2. 선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하선한 경우

3. 선원이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

선징계를 받은 경우

②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취업

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예고기

간을 두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

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당

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의 참석 및 진술,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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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회피한다.

2. 기업은 자발적인 이직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는 한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여야 한

다.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 불

이행의 신고

4.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통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사

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GRI

G3 LA2. 직원 이직 건수 및 비율 (연령층, 성

별 및 지역별)

Bilan Social

Bilan Social 14 이직

141 이직 전체

142 사직 수

143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수 : 정년퇴

직과 조기 퇴직 포함

144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 수

145 확정기간 계약 만료

146 수습기간 중의 이직

147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

148 정년퇴직과 조기퇴직

149 사망

Bilan Social 15 휴업

15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노동자 수

15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전체 시간

보상된 시간...

보상되지 않은 시간...

EIRIS

고용창출 및 보호

-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

-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내)

-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제)

- 직원구성 데이터 공개

- 이직 및 고용보호에 대한 데이터 공개

- 고용 창출/보호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책

임성

- 고용 창출/보호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책

임성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다음과 같은 특별한 기간 동안에 근로자를 해

고한 경우가 있습니까?

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⑵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

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의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까?

-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증명서를 청구한 경우

이를 교부해 줍니까?

- 법령에 정한 항목들을 기재한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 근로자명부와 중요 근로계약 서류들을 3년간

보존하고 있습니까?

6. 자가진단지표

D.10.1.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정규직

의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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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회사의 업무가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에 기본

임을 인식하고, 고용수준과 고용의 질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미

치는 영향을 회사 정책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2.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인원의 축소 등

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회사의

중장기 정책으로 하고 있다.

3.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 회사는 임금이나 복지혜택의 축소를 목적으로 동일가치의 직무

에 대해 외주화, 사내하청화, 용역화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

5.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정리해고나 정리해고가 수반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

(사업장폐쇄, 기구 및 사업통폐합, 외주화 등)을 고려할 때 충분

한 시간을 두어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 및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하며,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 및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

여 고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7. 회사는 정리해고나 정리해고가 수반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기 전에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수행한다.

8. 회사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

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이직률

2. 해고자수 없음 명

3. 비정규직 비율((고용기간제+단시간노동제)/전체

노동자수)
없음

1%

이상

5%

이상

10%

이상

30%

이상

4. 평균 근속년수 년

7. 긍정적 사례

(1) 타타대우상용차

◦ 3인도 타타그룹의 100% 투자 한국법인인 타타대우상용차(주)의 금속노조 타타대우상용차지

회에서는 2008년 8월, 비정규직 320명을 전체노조에 가입시킨바 있음.

◦ 2009년 5월에는 비정규직 10%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명찰, 작업복, 업무, 휴무, 회식, 행

사, 체육대회 등, 일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음.51)

(2) 한국보그워너씨에스

◦ 중장비 쿨링 시스템인 팬을 생산하는 한국인 노동자 12명은 전면 파업까지 벌여 가며 필리

51) “함께 사는 노동자 이야기”, 시사in, 제102호, 2009년 8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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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에서 온 이주 노동자 3명의 고용을 지켜냄.

◦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들은 인간적으로 서로 어울리며 노조의 인권 교육도 함께 하며

의사소통을 위해 조합원을 영어 학원에 보내는 등 교류를 위한 노력을 해옴.

◦ 현재의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이주 노동자도 노조 가입과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을 진행하고 있음.52)

(3) 발레오만

◦ 경주 용강공단의 자동차 부품 업체인 발레오만의 노조는 강력한 의지를 통해 경비, 청소 노

동자들의 직영, 정규직제를 유지하도록 함. 대다수의 기업이 외환위기 이후 경비나 청소, 식

당 업무를 외주화, 비정규직화 한 것과 달리 그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받아들임.

◦ 노조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영 상태를 파악함으로서 노조가 적극적으

로 회사의 경영에 개입함.53)

8. 부정적 사례

(1) 베를린 S사

◦ 동베를린에서 컬러텔레비전의 브라운관을 생산하던 베를린 S사는 2005년 9월 22일 유럽에서

컬러텔레비전의 수요가 낮고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12월 말까지 공장을

폐쇄한다는 결정을 발표함.

◦ 공장의 폐쇄로 50명의 수리공과 서비스 부서 노동자들을 제외한 750명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를 잃게 되었다. 관련 공급 업체의 250개 일자리도 없어지게 되었다. 공장 폐쇄 공고가 나자

공장 노동자 위원회와 금속 노조 연맹은 베를린 시청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일주일 뒤에

는 1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한국 대사관을 향해 자동차 행렬 시위를 하였음.

◦ 노동자들은 크리스마스에도 포츠다머 광장에서 성탄미사를 드리며 시위를 계속하였음. 공장

이 봉쇄되기 이틀 전에는 노조 연맹과 베를린 시위원회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대의 콘서

트가 열리기도 하였음. S사의 공장 폐쇄가 독일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큰 비난을 받게 된 데

는 1993년 파산상태에 있던 옛 동독 기업 WF를 거의 무상으로 인수 받아 세워지고 베를린

시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해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S사에 3천만 유로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였음에도 보조금 지급 조건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장 폐쇄 조치를 내렸기 때문임.

◦ 베를린 시장과 전 경제 장관, 경제 상원의원 등도 S사에 직접 서한을 보내 공장 폐쇄 결정

의 재고를 요청하였지만 임금과 노동여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대폭 양보하겠다는 내용까지 담

고 있었던 계획안은 끝내 공장 경영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54)

52) 위의 글.

53) 위의 글.

54) 기업과 인권 준비3호 참조. (http://www.khis.or.kr/bbs/board.php?bo_table=mail_multicorp&wr

_id=4&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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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1. 적정보수

1. 의의

기업에서 노동하는 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적정한 보수를

받음으로써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 및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

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

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

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

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

공하는 보수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

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

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

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의

보장

(ⅱ)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

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

한 처우를 받을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노동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

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

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

으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

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

들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3조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d) 모든 사람에게 경제발전과실의 공정분배

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및 소득, 노동시

간 및 다른 노동조건에 관한 정책, 최저생

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f) 기본소득 제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이들

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ILO협약 117, 사회정책(기본적인 목적과 기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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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제5조

1. 독립적인 생산자와 임금생활자를 위해 그

들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생활기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고, 노동자

와 사용자의 대표조직과의 협의 후에 행해

진, 생활조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의

해 확인한 바대로의 최저 생활기준의 유지

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2. 최저생활기준을 확인할 때, 식품과 그 영

양가치, 주택,, 의복, 의료와교육 등과 같은

노동자들의 필수적 가족 요구에 대해 고려

가 되어야 한다.

ILO협약 131, 최저임금 고정 협약(1970)

제3조 국내 관항과 조건과 관련해 가능하고 적

절한 선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고

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국가에서의 일반적 임금 수준과 물가, 사

회보장급여, 다른 사회 집단의 상대적 생

활기준 등을 고려한,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요구

(b) 경제 발전의 요구, 생산성의 수준과 높은

수준의 고용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의 바

람직함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소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

언(1977)

제34조 다국적 기업이 비교가능한 사업주가 존

재하지 않을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할

때, 정부 정책의 틀내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임금과 수당과 노동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들은 기업의 경제적 위상과 관련되어야

하지만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의 기본적 요

구를 충족시키기에 적어도 충분해야 한다. 다

국적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주택, 의료와 식품

과 같은 기초적 편의를 제공할 경우에 이 편

의는 좋은 기준의 것이어야 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

며, 고용·임김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통화(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

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

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

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

어야 한다.

제26조(해고예고수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

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34조(퇴직급여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

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

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

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

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

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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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

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

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

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

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

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

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

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

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

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

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

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

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

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

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

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제12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

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

간근로자에 한한다.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

여야 한다.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선원법

제29조 (근로조건의 명시) 선박소유자는 선원근

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선원에 대하여 임

금·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선원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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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위약금예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32조(강제저축의 금지) 선박소유자는 선원근

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40조(실업수당)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1조의 규

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통상임금의 2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

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멸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42조(송환수당) 선박소유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선

한 선원에게 송환에 소요된 일수에 따라 그

선원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송환수

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송환에 갈음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

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외의 것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

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

는 임금·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원의 청구가 있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 또

는 그 밖의 자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

융기관에의 예금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0·8·1]

④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

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

장으로 하여금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

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30일을 1

월로 본다.

제49조(기일전 지급)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지급기일전이

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제50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

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퇴직금제도)

①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 1

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

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동등한 수

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선원노

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단체협약 또는 선

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에 갈음하

는 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원이 퇴직하기 전에 당해

선원이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

속근로년수의 계산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③ 퇴직금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

년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6

월미만은 6월로, 6월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

리 정산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속근로년수의

계산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월이상 1

년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

이 만료되거나 선원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

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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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

① 선박소유자(선박소유자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박소유자의 파

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

직금(이하 "체불임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

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원의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기금의

적용을 받는 선박소유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공제 또는 기

금은 적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최종 3월분

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최종 3년

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퇴직한 선원이 체불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불임금을 선박소

유자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체불임금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

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업자·공제업자 또는

기금운영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

서 당해 선박소유자에 대한 당해 선원의

체불임금의 청구권을 대위한다.

⑤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⑥ 체불임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어선원의 임금에 대한 특례)

① 어선원의 임금은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

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어선원의 제40조·제42조·제50조·제51조·제

87조·제88조 및 제90조 내지 제93조의 규

정에 의한 실업수당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월고

정급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

액으로 한다. [개정 90·8·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원의 임금을

비율급으로 하는 경우에 어선소유자는 어

선원에게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

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율급의 월

액이 월 고정급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리

지급한 월 고정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율

급의 월액으로 본다.

제53조(임금대장)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

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54조(최저임금)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

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60조(시간외근로수당 등)

①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원에게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

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

1.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를 한 해원

2. 휴일에 근로를 한 해원

②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종, 선박의 크기, 항

행구역에 따른 근로의 정도·실적등을 참작

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

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선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간외근

로 관련장부를 선박안에 비치하고 시간외

근로 및 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간외근로 중 1주간에 4시간에 대하여는 시

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에

1월의 승무기간마다 1일을 추가하여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5조의2(예비원)

①선박소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총승선

원수의 10퍼센트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하여

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외의 예비원에게 통상임금의 70

퍼센트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

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

으로 귀국하는 때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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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기준

1. 기업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기준노동시간에 대하여 제공하는 임금수준은 법률 또는 산업기준의 최저수준

에 부합되고, 노동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가계의 여유 있는 수

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8.1 기업이 기준노동시간에 대하여 제

공하는 임금수준은 법률 또는 산업기준의 최

저수준에 부합되고, 노동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가계의 여유있는

수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SA8000 8.2 기업은 징계의 방편으로 임금삭감

을 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에게 임금 및 보상

체계와 그 체계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 것

임을 정기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현금이나 수표 등 노동자

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GRI

G3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금제공자에 대한 지급,

세금 등

G3 EC5. 주요 사업장의 현지 법정최저임금 대

비 신입사원 임금 비율

Bilan Social

21 임금총액

지표 211과 212 또는 지표 211‘을’과 212‘을’

중 선택

그러나 노동자 2천명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11을과 212을을 사용

211 연간임금총액/월평균인원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

분)

212 12월의 평균임금(상시인원), 월단위가 아

닌 정기 수당은 제외

-기준 40시간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

분)

211 ‘을’ 월평균임금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

분)

212 ‘을’ 임금신고서를 기준하여 월단위가 아

닌 정기수당 비율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분)

213 임금표

22 임금계층

지표 221과 221을 중 선택

221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의 임

금평균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의 임금평균의 차

221 ‘을’ 엔지니어와 간부(고급 간부와 경영

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자 포함)의 임금평

균과 생산직노동자(또는 그와 상응하는 자)

의 임금평균의 차

23 임금계산방식

231 임금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

과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직노동자의 비율

232 정해진 노동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산직노동자의 비율

24 제수당

241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혜택 : 각 항에 대

해 보장수준명시

질병으로 인한 보험 무료기간...

질병 보상...

휴일 보상...

해고예고와 보상...

사직예고...

근속수당...

임신, 출산 휴가...

유급휴가...

군복무...

가족 관련 행사를 위한 휴가...

정년퇴직수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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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노동자

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2.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에 충분한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는 정책이

있다.

3. 회사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

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적정한 가처분소득을 제공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4. 회사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국가

가 정한 최저임금이 직원들과 그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할 경우에 회사는 해당 지역에 알

맞은 임금기준 및 수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노동조합,

NGO, 다른 회사들, 또는 노동시장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논의

를 한다.

5. 회사는 임금정책 실행전 노조대표와의 단체교섭 또는 노동자대표와

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협정한다.

6. 회사는 최저임금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밖의 적

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242 인력 공급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급

하는 금액

파견노동자 공급 기업...

기타 기업...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때

부터 며칠 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을 정산합니까?(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

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일 전에 이미 일한 부분

에 대한 임금을 요청한 경우 지급하여 주

고 있습니까?

-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법령에

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최저임금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

게 주지시킵니까?

6. 자가진단지표

D.11.1. 회사는 직원들이 그 자신과 부양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지

급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최저임금 천원

2. 직원 1인당 연평균임금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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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과도한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며,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징계수단으로서 임금 삭감을 하거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여타 종류의 삭감을 하지 않는다.

9. 초과노동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벌기 위한 필수수단으로 요구되

지 않는다.

10. 총 지불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상응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성

과급 보수는 구별하여 지급된다.

11. 회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거래가격을 책정한다.

12.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나 NGO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저임

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을 정산한다.

14. 회사는 노동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

급일 전에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한 경우 지급하여 주

고 있다.

15. 회사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록하고 있다.

7. 긍정적 사례

(1) 치키타

◦ 치키타의 노동자 최저임금 정책: “우리 회사는 평균 노동 기간 내에 일하는 노동 시간에 대

하여 법적, 그리고 산업계에서 명시한 최저 임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임직원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유 재량권이 있는 수입 제도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치키타는 정규 노동 시간 임금을 직원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약간의 재량적인 지출을 포

함한 임금 수준과 법적 그리고 산업 업계의 최저 수준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

음.55)

(2) 노바티스

◦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Novartis)는 사회책임을 위한 경영(BSR)과 함께 2003년 국제 사업

운영 환경에서 각 나라의 생활 임금을 계산하고 실행하는 전략과 방법론을 개발하여 총 140

개국의 78,500명에 달하는 노바티스 임직원 임금 조사를 통해 생활임금 수준을 만족하는지

여부와 상회액을 조사함.

◦ 만약 특정 생산 시설의 노동자 임금이 생활 임금 수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공장의 경영진은

임금이 노바티스의 생활 임금 개념과 맞을 수 있도록 최저 임금을 산정된 생활 임금 수준으

로 인상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증명하여야 함.

55)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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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책의 목적은 임직원의 기본적 생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맞추어 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사업 운영 환경에서 임금 산정 메커니즘에 대해 각 사업부서 간의 대

화를 시작하기 위함임.

◦ 노바티스의 기업시민정신 실행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를 통해 노바티스의 사회

적, 환경적 비즈니스 관행을 내부 모니터링 하는 노력을 매년 계속하고 있음.56)

(3) 아디다스살로몬

◦ 아디다스살로몬(Adidas-Salomon)은 독립 NGO인 경제사회조사교육정보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Education and Information, 이하 LP3ES)에 위임하여 인도네

시아에서 아디다스살로몬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의 공정 임금 조사와

워크숍을 실시하여, 그들의 임금 요구를 산정하고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2003년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온 후, 호주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경제학자

크리스 매닝(Dr. Chris Manning)에게 독립적 연구를 위임하여 조사 방법론과 결과를 다시 검

토하도록 의뢰함.

◦ 인도에 있는 공급업체, LP3ES 대표, 인도네시아 정부, 지역 산별 노조, NGO, 학계 기관, 국

제노동기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고 공정 임금이 어떻

게 실현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함.

◦ 워크숍 결과는 아디다스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도구와 가이드라인으로 사

용되고 있으며, 공정 임금과 같은 노동자 복지 관련 정책, 기타 노동 혜택 등의 내용에 대하

여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

◦ 임금은 노동자들의 적절한 저축, 재량에 맞는 지출 등에 대한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임금은 법이 정하는 최저 임금과 같거나 좀 더 상

회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아디다스 임금 수준은 보통 해당 업계의 임금 수준보다 더

높으며,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법으로 정해져 있음.57)

(4) 생활 임금 국제 NGO 회의

◦ 1998년 생활 임금 국제 NGO회의(International NGO Living Wage Summit)에서는 노동자

권리 옹호 그룹, 노조, 국제 시민운동 기관 등이 함께 생활 임금 작업 회의(Living Wage Wo

rking Summit)를 개최하여 생활 임금 산정 방법론을 개발함.

◦ 산정법은 평균 가구의 기본 욕구량을 성인 임금 노동자 수의 평균 수로 나눔. 평균 가족 수

/성인 임금 노동자 수의 평균 수x영양+의복+의료 보험 비용+교육+물+육아+교통비+(주거+에

너지/성인 임금 노동자 수의 평균 수)+저축(수입의 10%)=순수 집으로 가져가는 임금액.

◦ 회의 참석자들이 말하는 생활 임금이란 집으로 가져가는 실 임금이나 48시간 이하의 정규

노동 시간에서 번 순 임금액을 말함.58)

56) 위의 글.

57) 위의 글.

5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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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주 정부 규정

◦ 미국 주 정부 규정(US Local Government Ordinances)의 많은 규정들을 보면 도시나 카운티

지역 정부 기관과 계약하여 일하는 기업들은 그 기업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보장하여야

함

◦ 도시나 카운티 지역 생활 임금 규정은 보통 건강과 인적 서비스부서(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이하 HHS)가 정한 생활 보호 대상 범위로부터 추출된 공식에 근거하

여 산정되고 있음. 인구 조사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거나 소비자 물가 인덱스 혹은 이 둘을

합한 내용 등의 세 가지 방법이 있음.

◦ 많은 규정들은 HHS 생활 보호 대상 범위 보다 높은 퍼센트의 임금을 요구하고, 적어도 1

0% 이상은 더 높아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임금 수준을 정하는데 고려할 다른 요소는 주거

비용, 식권 수령 여부, 의료 보험 비용 등임.59)

8. 부정적 사례

(1) 스리랑카 한국기업 N사

◦ N사는 1992년 J사의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음. 노동자들은 주로 젊은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

다. 2000년과 2001년 회사가 풀가동 되었을 때는 이카라(Ekala)지역에 4개의 지사가 있었고,

텐트와 가방 주문이 많을 때에는 14개의 자회사로 주문을 넘기기도 했으나 2001년 말, 회사

는 1년치 상여금을 4월과 12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2001년 12월 18일 갑자

기 약속을 철회했음.

◦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작업을 거부했고 사측과의 협상 후 2001년 12월 27일, 공장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다시 폐쇄됨. 정부의 영향력 행사로 다시 공장을 열었지만,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측은 계속 생산 주문을 접수했으며, 2002년 9월 이래로 경영진

은 월급의 50%를 지급하는 순환 휴가 제도를 도입함. 이것은 노동자들에게 마땅한 보상 없이

일자리를 떠나라는 요구로 간주됨.

◦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2002년 4월 설날에, 보너스를 약속하지 않았던 사

측은 약 16달러에 달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노동운동에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요구함.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이 위로금 없이 회사를

떠나게 되었음.

◦ 회사는 공장 폐쇄를 하지 않겠다던 약속과 달리, 2002년 10월부터 사측은 매월 보름치(월급

의 50%) 월급을 지급하면서 서서히 공장을 폐쇄함. 많은 노동자들이 보름치 월급을 받고 공

장에서 자리를 잃었고, 2003년 1월 남아있는 300여명의 노동자들은 적은 보상금의 희망퇴직

을 요구받음. 이와 함께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 계획했던 주요 노동자들이 공장을 그만두게

됨.

◦ 2002년 2월, 경영자들은 4명의 노동자들이 원료를 훔쳤다는 명목으로 고소하였고 노동자들

5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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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허위고소라고 주장함. 노동자들이 경영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에 의해 폭행당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관하여 스리랑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조사가 제기되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담당 경찰을 전근 시켰고 피해자의 신원증명을 요구함.

◦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음.60)

60) 강혜원,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에서 인권영향”, 「해외한국기업 인권백서」, 국제민주연대, 2003,

59-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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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 노동시간과 휴식

1. 의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동을 제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

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7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제10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

한다.

2. 임산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

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산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1조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

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

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

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

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

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

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

니한다.

(a) 다른 노동조건, 즉 초과노동,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

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노동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

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

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

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

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

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3조 총회는 전세계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

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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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d) 모든 사람에게 경제발전과실의 공정분배

를 보장할 수 있는 임금 및 소득, 노동시

간 및 다른 노동조건에 관한 정책, 최저생

활급에 의한 보호를 요하는 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 대한 최저생활급 지급

(h)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i)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 및 휴식․문화시

설의 제공

ILO협약 1, 노동시간 (산업) 협약(1919)

제2조 가족의 성원들이 고용된 사업 외에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 사업이나 그 지사에서 고

용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아래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

과할 수 없다.

(a) 이 협약의 규정은 감독이나 경영이 직책

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기밀 업무에 고용

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b) 법, 관습,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혹은 그

러한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사이의 합의에 의해 노동시간

이 1주일에 1일 이상의 날에 8시간보다 적

은 경우 8시간의 제한은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이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이나 대표사

이의 합의에 의해 그 주의 다른 날에 초과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항의 규정아래 8시간의 1일 제한은 1시

간 이상 초과될 수 없다.

(c) 교대조에 노동하고 있는 경우, 3주내의

기간의 평균 노동기간이 1일 8시간 1주 48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날에 8

시간 특정한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있

다.

ILO협약 14, 주중 휴무 (산업) 협약(1921)

제2조 1항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어떤 사업

체나 그 사업체이 지부에 고용된 직원 전체

는 매주 연속적인 24시간으로 구성된 휴식기

간을 매 7일마다 가져야 한다.

ILO협약 30, 노동시간 (교역과 사무실) 협약(1930)

제3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의 노동시간

은 다음에서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주 48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제3조에서의 주상한 노동시간은 1일의

노동시간이1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될 수 있다.

ILO협약 47, 주 40시간 협약(1935)

제1조 이 협약을 비준하는 ILO의 각 회원국은

(a) 생활 기준이 결과적으로 축소되지 않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주40시간 노동제의 원칙

과 (b)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그러한 수단들의 채택과 촉진의 승

인을 확인하고, 회원국에 의해 비준된 별도의

협약이 지시하는 상세한 규정에 따라 이 원

칙을 여러 고용계층에 적용한다..

ILO협약 106, 주중 휴무 (교역과 사무실) 협약

(1957)

제6조(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다음의

조항들에서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7일 기간에 적어도 24기간의 방해받지

않은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ILO협약 132, ‘유급 휴가 협약(1970)

제3조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모든 사람은 특정된

최소 기간의 유급 휴가의 권리가 있다.

2. 이 협약을 비준하는 각 회원국은 협약의

비준에 첨부된 확인서에 최소휴가의 기간

을 명시해야 한다.

3. 휴가는 1년의 근속에 대하여 3주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4. 이 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은 추후에 ILO의

사무총장에게 추가의 확인서로 회원국이

비준시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기인 휴가를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ILO협약, 183, 모성보호협약(2000)

제4조

1. 국내의 법과 관행에 결정되어진 바대로 예

정 출산일을 제시하는 의사소견서 혹은 다

른 적절한 확인 서류에 근거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여성은 적어도 14주의 산전후휴

가의 권리가 있다.

2. 위에서 언급된 휴가기간은 이 협약의 비준

에 수반하는 확인서에서 각 회원국에 의해

명시되어야 한다.

3. 각 회원국은 추후에 국내노동기구 사무총

장에게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는 추가의 확

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산모와 아이의건강의 보호에 대한 적절한

고려로서 산전후휴가는 정부와 대표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조직에 의해 전국적 수준

에서 달리 동의된 바가 없다면, 산후 6주

의 의무적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

5. 산전후 휴가의 산전 부분은 출산 후 의무

적 휴가부분의 축소 없이 출산 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사이에 경과되는 기간만큼 연

장되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 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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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진출국의 상응하는 사용자가 준수하는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은 고용 및 노사관

계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7. 고용 조건에 대해 종업원 대표와 신의 성

실에 입각한 협상을 함에 있어, 또는 종업

원들이 단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러한

협상에 불공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

해 또는 단결권의 행사를 저해하기 위해

사업단위 전체 또는 일부를 해당 진출국

에서 이전시키겠다고 위협하거나 또는 종

업원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특정

사업장으로 전출시키겠다고 위협해서는

안 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6조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

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

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

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

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

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

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

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

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

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

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

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

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

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

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

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

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

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

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

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

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

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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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

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

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

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

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

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

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

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

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

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

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

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

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

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

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

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

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

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

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

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

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

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

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

야 한다.

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

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

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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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3.28.]

1.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

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

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산

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

는 금액(이하 “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

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기준법」 제74

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

요한 비용은 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다.

④ 여성 근로자가 산전후휴가급여등을 받으

려는 경우 사업주는 관계 서류의 작성·확

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산전후휴가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

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

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개

정 2007.4.11>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

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

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

간근로자에 한한다.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내용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

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

여야 한다.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조(교대제전환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조(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

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를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교대제전환”이라

한다)하고, 교대제전환 이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교대제전환 이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교대제전환

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

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 월

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교대제전환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의 산정은 교대제

전환이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

리·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

로 하되,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 교대제전환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

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

년 고시하는 금액에 전환후 월평균근로자

수가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

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대제

전환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지원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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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금액에 전환전 월평균근로자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교대제전환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8(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유해·위험작업에서 법 제23조와 제24

조에 따른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

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

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

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갱 내에서 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

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

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작업

4. 라듐방사선이나 엑스선, 그 밖의 유해 방

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흙·돌·광물의 먼지가 심하게 날리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

을 주는 작업

8.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9.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

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그 밖에 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먼지·증기

또는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

는 작업

선원법

제55조(근로시간 및 휴식)

①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0시간으

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6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

(이하 "시간외근로"라 한다)할 수 있다.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

해당직근무를 수행하는 해원에게 1주간에

16시간의 범위 안에서, 그 밖의 해원에게

는 1주간에 4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

로를 위한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선박소유자는 선박운항의 안전확보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해

원에게 시간외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원에게 1일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1주간에 77시간이상의 휴식시

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1일의 휴식시

간은 6시간이상 연속되어야 한다.

⑤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정박중인 때에는 해

원에게 1주간에 1일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노동시간에 있어 법률 및 산업기준을 준수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노동자는 일

주일에 48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매 7일 간격으로 최소한 1

일의 휴일을 제공한다.

2. 초과노동(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은 노동자 1인, 1주 당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기업은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SA8000

SA8000 7.1 기업은 노동시간에 있어 법률 및

산업기준을 준수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노동

자는 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정

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매 7일 간격으로 최

소한 1일의 휴일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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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000 7.2 초과노동(일주일에 48시간 이상)은

노동자 1인, 1주 당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초과노동은 사업의 단기적인 특

성상 예외의 경우에만 발생해야 하며, 항상

특정 프리미엄으로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이

제공한다.

GRI

G3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

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주사업장별)

Bilan Social

17 결근율

171 결근일 수/이론적 노동일 수

172 질병에 의한 결근일 수

173 결근기간별 질병 분류

174 근무시와 출퇴근시 사고로 인한 결근일

수

175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수

176 허용되는 휴가로 인한 결근일수(가족사,

여자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휴가...)

177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결근일수

41 노동시간의 기간과 조정

411. 규정된 주당 평균 노동 시간

412. 보상휴가의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

법적 제도에 의해...

관례 제도에 의해...

413. 개별적 노동시간제도의 혜택을 받은 노

동자 수

414. 파트타임종사 노동자 수 :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

다른 형태의 파트타임...

415. 당해주당 이틀연속의 휴일 혜택을 받은

노동자 수

416. 연평균휴가일 수 (보상휴가 제외)

417. 유급휴일 수

42 노동조직과 내용

421. 조 단위로 근무하는 인원 :

고정된 조...

교대 조...

422. 50세 이상의 연속적 및 반연속적 노동

자

42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에서 정의된 생

산 라인 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일에 종사

하는 노동자(남녀별 파악)

44 근무조직의 변형

441. 내용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무 조직

의 변형 시도

45 노동조건개선비용

451. 노동법전 L.437-2에서 정의하는, 사업

장에서의 노동조건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

평가

452. 지난해 제출된 프로그램 실현율

노동부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평

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있습

니까?

-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

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하는 근

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

까?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1

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

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산전)과 산후(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임산부 보호휴가(단,

산후에 45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하여야

함)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임신 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할 경우 보호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

는 경우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습

니까?

-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법정 요건에 맞

게 허용합니까?

-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합니까?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무급)휴가를 부여하고 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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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2.1.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ILO협약상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

칙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법정 소정노동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외 노동은 최소

화하며 자발적으로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노동시간 내에 그리고 교대근

무사이에 충분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노동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회사 정책과 관행 둘 다에 있어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ILO C1 노동시간(산업) 협약 1,

1919); ILO C30 노동시간협정 3조와 4조, 1930), 해당 국가의 1주당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1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ILO C47 주 40시간 협약, 1935)

3.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시간외노동가 자발적이고 드물며, 시간외노동

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주어지며, 1주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보

장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

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회사는 직원들에게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매 7일마다 연속 24시간

이상의 휴식을 허용한다.(ILO C106 주중휴식협약 6조, 1957); ILO

C14 주중휴식협약, 1921)(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

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 회사는 직원들에게 모든 국가에서 매 4시간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허용하며, 업무성격이나 법률 내지 산업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더 긴 휴식시간을 허용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6. 회사는 생산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

원들이 법률기준 및 산업기준이 규정하는 일주일 내지 하루 제한시

간 안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7. 회사의 휴식시간은 어떤 직원도 교대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연장근

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짜여 있다.

8.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지정된 휴식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허용하고 있다.

9. 회사가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원들이 식사 전 보호 장구

나 실험실용 복장을 벗는 등 특수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경우에 휴식

6. 자가진단지표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평균 노동시간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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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그러한 활동을 위한 추가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연장되어 있

다.

10. 회사에서 일어나는 피로관련 사고는 동종 산업보다 과도하지 않다.

11. 회사는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휴식시간 사용을 회피하게끔 장려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직원들이 하루 동안 식사, 스트레칭, 화장실 사용을 위한

주기적 휴식시간을 제공 받으며, 1주 근무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매

주 48시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해당 국가의 1주당 법정노동시간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출퇴근 시간의 조정, 근무시간의 단축, 정규직의 단시간노

동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 직원들은 모든 국가에서 ILO 기준에 따라 1년에 적어도 3주간

의 유급휴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ILO C132 4조(2),

1970), 회사는 해당국가의 법률이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급휴가를 허

용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5일 연차유급휴가 및 3년

이상 근로자 매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총 25일 한도 내에서 준다)

2. 회사정책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법률이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않거나 오로지 제한된 보호만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노조대표와의 단체교섭 또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및 지역

NGO와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병가기간을 정한다.

3.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병가 대용으로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4. 회사 직원들은 ILO 기준에 따라 여성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당 최소

14주 이상(98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ILO C183 4조, 2000) (2000년의 ILO 모성보호권고안은 심지어 이

휴가를 18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정

한 기준 이상으로 출산휴가를 허용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90일의 출산휴가를 지급하고 최초 60일은 유급)

5. 회사는 최근에 아이(들)을 입양했거나 입양아 내지 여타 부양아동을

D.12.2.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년 유급휴가와 병가를 제공하고,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어린이

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육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평균휴가일수 일

2. 연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일수 일

3. 출산휴가 후 여성의 복귀율(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 여성수/출산휴가 사용 여성수)
100%이상 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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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볼 책임을 갖게 된 직원들에게 육아휴가를 제공한다.

6.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은 비례원칙에 의해 휴가를 얻는다.

7.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는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출산휴가와 입

양아 에 대한 육아휴가 뿐 아니라, 매년 유급휴가와 병가를 허용한다

는 사실을 확증하며, 이는 회사의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7. 긍정적 사례

(1) 나이키

◦ 나이키는 1999년 베트남에서 ILO 조약에 기반한 행동강령을 전개하여 실행에 관한 모니터

링 시스템과 도구 등을 개발하고 실시함.

◦ 2004년 회계연도부터 국제 공급망에서 좀 더 전체적이고 시스템적인 시각에 기반한 접근방

법으로 전환하여 경영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구하고 있음.

◦ 2011년까지 공급망 공장 관리 능력을 개발하고, 제조 공장 위치를 공개하고 지나친 초과 시

간 노동을 철폐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있음.61)

◦ 나이키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뉨.

◦ 1세대(Generation I)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동노동 착취 문제 이후

에 인권,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사용.

◦ 2세대(Generation II)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은 이러한 행동강령 이행을 확인하는 모니터링이

나 성과 평가 위주인 활동 단계였음. 하지만 나이키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노동 문제

를 대면하고 분석하게 되면서 1세대나 2세대 전략만으로 인권, 노동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

◦ 3세대(Generation III) 전략은 총체적인 시스템 개혁임. 즉, 모니터링, 성과 평가의 단편적 부

분이 아니라 경영 전체 시스템의 연결성과 연계성을 유기적으로 개혁하여 근본 원인을 개혁

하는 것임.

◦ 예를 들면, 제품 디자인을 마지막에 바꿔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을 유발하는 아웃소싱 업체

납품 일정을 촉박하게 하지 않거나, 주문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여 불필요하게 생산하지 않는

다거나, 제품 샘플 종류를 덜 만든다거나 하는 노력을 통해 아웃소싱 공장 부담을 원천적으

로 줄이는 것이 목적임.

◦ 3세대 기업의 사회책임 전략의 핵심은 바이어와 아웃소싱 공장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개

혁하는 이러한 총체적 기업 경영 시스템 개혁으로 성과(performance), 품질(quality), 납품(deil

very), 준수(compliance) 분야를 총체적으로 재 디자인하는 시스템 개혁임.62)

61) UN Global Compact, 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ternational

Businesss Leaders Forum, Castan Centre for Human Rights Law of Manash University, Human
Rights Translated: A Business Reference Guide, 2009, 96쪽

62) P. Youssefi, "Generation III: A new era in NIKE’'s CSR strategy", in UN Global Compact and UN

OHCHR, 앞의 글,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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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적 사례

(1) 맥도날드

◦ 맥도날드는 해피밀과 함께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디즈니 영화의 캐릭터들이 세트

로 판매됨에 따라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키힌즈 완구회사에서는 대략 1천명의 노동자들이 해

피밀 세트와 함께 제공되는 디즈니 캐릭터 장난감을 생산하고 장난감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의

90%가 17～20세 사이의 여성임.

◦ 노동자들에게 잔업은 필수적이며, 하루 9～10시간, 주당 7일, 휴일 없이 노동함. 시간당 임금

은 평균 6～8센트이며, 이 금액으로는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움. 1997년 2월에 과로와 공장

의 통풍 문제로, 2백 명의 여성이 병에 걸렸고, 25명이 기절하였으며, 세 명이 아세톤 때문에

입원함. 화학용매인 아세톤에 격렬하게 혹은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 어지럽거나 의식을 잃

고, 간, 신장에 손상을 주며, 눈, 코, 목,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킴.

◦ 키힌즈는 공장의 환기문제를 해결할 것과 위험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라는 지역 인권․노동

단체의 호소를 거부함. 키힌즈 경영진은 노동자들에게 잔업을 요구하고, 부상이나 질병이 있

는 노동자들에게 보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법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혜택도 노동자에

게 제공하지 않음.

◦ 키힌즈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하루 10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 60센트만

을 지급받음. 베트남에서 기본적인 식사인 밥, 야채, 두부를 사기 위해서는 70센트가 필요한

데 세끼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2.1달러가 필요함.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가족은 물론이고

노동자 한 명이 하루 식사할 수 있는 돈과 차비에도 부족한 금액임.63)

63) “축구산업 아동노동의 실태”,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공동행동 자

료집」,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 반대공동행동, 2002, 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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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복리후생

1. 의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적정한 보수 외에

국가가 법으로 정한 법정복리제도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임의복리제도의 혜택을 받음으

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3조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

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

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

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

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9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

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

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

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

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

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

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노동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

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

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

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

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1990)

제25조

1. 이주노동자는 보수 및 다음 사항에 있어서

취업국 국민보다도 불리한 취급을 받지 아

니한다.

(a) 다른 노동조건, 즉 초과노동, 노동시간,

주간휴가, 유급휴가, 안전, 보건, 고용관계

의 종료, 기타 그 나라의 법률과 관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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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건에 포함되는 사항.

2. 사적 고용계약이 이 조 제1항에 지적된 평

등대우의 원칙을 위배함은 위법하다.

3. 당사국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또는 취업이

비정규적이라는 이유로 인하여 이 원칙으

로부터 파생되는 어떠한 권리도 박탈당하

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그러한 비

정규성을 이유로 고용주는 법률상 또는 계

약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으며, 그들

의 의무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한되지 아

니한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3조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a)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f) 기본소득 제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이들

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h) 아동을 위한 복지제공 및 모성의 보호

(i)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 및 휴식․문화

시설의 제공

ILO협약 121, ‘고용 상해 급여 협약(1964)

제4조

1. 고용상 상해 급여와 관련된 국내 법령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분

에서 수습사원을 포함해 모든 노동자와 생

계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사망에서는 규정

된 종류의 급여수급자를 보호해야 한다.

ILO협약 128, ‘장애, 노령 및 유족 복지 협약(1967)

제7조 협약의 이 장이 유효한 각 회원국은 이

장의 다음 조항과 일치해 장애 급여가 보호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협약의 이 장이 유효한 각 회원국은 보

호받는 사람들에게 이 장의 다음 조항과 일

치해 노령급여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0조 협약의 이 장이 유효한 각 회원국은 보

호받는 사람들에게 이 장의 다음 조항과 일

치해 유족급여가 제공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ILO협약 130, ‘의료 보장 및 질병 급여 협약(1969)

제8조 각 회원 국가는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사

고가 생기는 경우에 치료 예방하는 성격의

의료가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제9조 제8조에서 언급된 의료는 보호받는 사람

의 건강과 일하고 개인적 필요를 다룰 수 있

는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18조 각 회원국은 보호받는 사람들에게 사고

가 생기는 경우에 질병급여가 제공되도록 보

장해야 한다.

제19조 사고가 나는 경우에 보호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수습사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

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

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

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

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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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

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

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

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

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

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

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

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

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

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기

초액은 이를 고시하는 그 연도 최저임금액

의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

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

히 드는 비용 등

④ 노동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및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

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

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

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

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

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

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

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

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

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

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⑧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

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

다.

⑨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

금 감면의 요건·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관리 및 지

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

로 정한다.

③ 노동조합 및 근로자는 근로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근로자복

지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기금의 조성)

①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

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

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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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3. 기업은 모성은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여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시설

(이하 “직장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②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사업주의

범위 등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다.

③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

한 지원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

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

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

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

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

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GRI

G3 LA3. 임시직 또는 시간제 직원에게는 제공

하지 않고 상근직 직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주사업장별)

G3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금제공자에 대한 지급,

세금 등

G3 EC3. 연금지원 범위

Bilan Social

71 사회사업

711. 사업장 지출

712. 사업장위원회로의 불입금

6. 자가진단지표

D.13.1. 회사는 직원들에게 법정복리후생제도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임의복리후생제도를 정

립하여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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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복리후생비 백만원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법정 복리제도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출산지원, 육아지원 등 여성의 노동환경 및 조건 향상을 위하

여 정기적으로 사내 복지제도를 평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보육이 필요한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4. 회사는 정기적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5. 회사는 임직원 퇴출 및 퇴직에 앞서 재활기회를 제공하거나 퇴직 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긍정적 사례

(1) 리바이스

◦ 리바이스(Levi Strauss&Co.)는 창업자 레비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1853년 샌프란시스코

에서 건조물품상을 시작했을 때부터 가치 중심적인 비즈니스를 해옴. 150년의 전통을 자랑하

고 있는 기업시민활동은 창업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스트라우스는 지금 돈으로는 110달러 가

치쯤 되는 5달러를 지역 고아원에 기부했고 오늘날까지 이어 오는 자선과 지역사회 서비스

전통을 이어옴. 청바지 브랜드의 상징적인 심벌인 리바이스는 높은 기업시민활동 지위를 쌓

아 옴.

◦ 1906년 지진 이후에도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1920년대에는 재봉틀 작업자들에게 회사

이익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함. 대공황 때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해서 임직원들을 보호했고 1

940년대에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그리고 1960년에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인종 간 통합 노동

환경을 만들었으며, 1970년대에는 소수 민족 공급업체 프로그램을 실시함.

◦ 1990년대에는 공식 기혼 부부가 아닌 파트너들에게도 완전한 의료 보험 혜택을 주었고, 글

로벌 소싱을 위한 공급업체 행동강령을 정한 업계 첫 회사가 되었음. 리

◦ 리바이스는 임직원, 노동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에이즈 예방 활동을 통해, 리바이스 임직원,

소비자, 노동자들이 에이즈를 반대하고 공급계약에서 차별을 철폐하며 예방을 위한 정보, 치

료, 보호에 노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1997년 초 비즈니스 불황에도 리바이스 재단을 통하거나 비즈니스 부서에서 국제 소싱 기관

과 공급업체 강령 실행을 운영하거나 하며 계속적으로 기업시민활동을 진행함. 하지만 에이

즈 교육이나 임직원 대상 프로그램들과 같은 기업시민활동은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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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적 위기 탈출 후 북미 시장 비즈니스에서 전략적 기획 과정에 가치 제시를 통합하는 시

범 프로그램을 완성함. 2006년 클린턴 국제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에서 전 세

계 모든 리바이스 임직원들과 가족에게 에이즈 치료법과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선언하

고 실제 프로그램 구축 중임.64)

8. 부정적 사례

(1) 디케이엔와이

◦ 미국의 유명여성 배우와 정치인들이 즐겨 입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유명상표 디케이엔

와이(이하 DKNY)가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여성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연간 수입이 6억 달러에 이르는 이 회사는 전체생산량의 60%

를 아시아에서 그리고 20%를 유럽, 그리고 나머지를 미국의 하청 공장에서 생산함.

◦ DKNY 미국의 하청공장의 실태가 2000년도에 미국언론에 알려짐. 뉴욕에 위치한 한국인 최

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해고된 라이부인(Mr. Lai)에 의하면 그 곳의 노동조건은

과거 한국의 1960-70년대의 환경과 유사함. 주로 중국계와 라틴계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이 공

장은 하루 평균 9-11시간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연장

노동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지도 못하고 있음. 또한 전화통화도 금지되어 있으며 맡은 작업

량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화장실에도 갈 수 없는 상황. 그들을 감시하는 감독관들뿐만 아니라

감시카메라까지 작동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옆 사람과의 대화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며 병가

나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노동자는 해고 대상이 되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질병들, 이를 테면

목과 척추의 통증, 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런 하청공장의 작업조건은 바로 DKNY 본사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본사는

하청공장들로 하여금 낮은 단가에 높은 품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청공장은 장시간 노

동과 높은 작업강도, 그리고 저임금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물론 본사는

이런 하청공장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있음. 따라서 이런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DKNY

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여성노동자의 인권보장과 하청공

장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며 DKNY에 대한 항의시위와 운동을 전개하였음.

◦ 이런 하청공장은 이른바 ‘노동착취공장(Sweat shop)'이라 불리는데 한국인 소유의 이런 공장

이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공장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중남미계를 위시한 제3세계

노동자들로 이런 공장에서의 노동탄압은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인종적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65)

64)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220쪽.

65) 나현필, 위의 글,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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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교육훈련

1. 의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교육훈련은 지식의 진부화에 대비하

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업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

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

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

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

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3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

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

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

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

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

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

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

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

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

게 개방된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

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

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

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

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

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

훈련을 받을 권리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3조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b) 노동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

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의 복지

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고

용

(c)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모든 관련

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 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 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을 위한 편의의 제공

(j)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ILO협약 140, 유급교육휴가 협약(1974)

제2조 회원국은 국내 조건과 관행에 적절한 방

법에 의해 필요한 단계에 의해 (a) 모든 수준

의 훈련 (b) 일반적 사회적 시민적 교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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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육의 목적을 위한 유급 교육휴가

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한다.

제3조 제2조의 정책은 다음의 사항에 기여하도

록 만들어져야 한다.

(a) 직업 및 기능 기술의 획득, 개선, 적응, 과

학적 기술적 발전과 경제적 구조적 변화의

조건에서 고용 안정성의 증진

(b) 기업 생활과 공동체 생활에서 노동자들과

그들의 대표의 유능하고 활동적인 참여

(c) 노동자들의 인간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

(d)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현대의 요구조건

에 적응하도록 돕는, 적절한 지속적인 교

육과 훈련의 증진

제4조 제2조의 정책은 국가와 다른 활동 영역

의 발전단계와 특별한 필요를 고려해야 하고,

노동량이나 노동시간의 계절적 변화에 적절

한 고려를 주는 노동시간에 대한 정책은 물

론 고용, 교육 훈련과 관련된 일반정책과 조

화를 이루어야 한다.

ILO협약 142, 인재개발협약(1975)

제1조

1. 각 회원국은 특히 공공 고용정책을 통해

고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포괄적이고 조

화된 정책과 직업 소개의 프로그램을 채택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6조 직업 소개와 직업훈련의 정책과 프로그

램은 사용자와 노동자 조직, 그리고 적절하고

국내법과 관행과 일치하는 바대로 다른 이해

집단과 협력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4.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의 훈련을 장

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형성

을 촉진한다.

8. 교육 프로그램 등 회사 정책의 적절한 보

급을 통해 종업원들이 회사 정책을 인식하

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5. 영업에 있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종업원 대표 및 해

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

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사업주·사업

주단체 및 근로자단체 등이 하는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수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촉진·지원하기 위

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실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며, 근로자에

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휴가를 주거나 인

력개발담당자(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기

업 등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획·운영·

평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선임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직

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이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

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상담·취업지도, 선발

기준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하여 실시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업

(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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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의 훈련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등 회사 정책의 적절한 보급을 통해 종업원들이 회사 정책을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영업에 있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직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자재를 설

치·보수하는 등의 사업

5. 인력개발담당자의 능력개발사업

6.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

발·보완사업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

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

업주를 우대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 외의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2.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근

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노사협의

회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

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대표자와 협의하여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을 말한다)

4.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연

차 유급휴가는 제외한다)를 주어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

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

업의 사업주가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

원) 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훈련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비용지원의 기준 등) 노동부장관이 제27

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금액은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해

당 연도 고용보험개산보험료(같은 법 제21조

에 따른 징수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납

부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평생교육법

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

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

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

를 지원할 수 있다.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GRI

G3 LA10. 직원 형태별 일인당 연평균 교육시간

G3 LA11. 지속적인 고용과 퇴직직원 지원을 위

한 직무교육 및 평생학습프로그램

Bilan Social

51 평생교육훈련

511.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금액의 임금총액

대비 비율

512.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금액

513. 피교육훈련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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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업무에 대한 역량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층별 직군별 역량을

도출하고 있다.

2.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계층별 직군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

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개인이 적응하고 경제생활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역량 개발을 촉

진하고 있다.

4. 회사는 직무관련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개인의 역량향

상을 위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회사는 직원들이 외부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있다.

6. 회사는 직원들이 개인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장기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7. 회사는 직원들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평생교육체계를 확보하고 있

다.

8. 회사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

남...

여...

514. 피교육훈련시간 수

보상...

무보상...

515. 피교육훈련 유형에 따른 분류

52 개인교육훈련휴직

521. 유급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을 받은 노

동자 수

522. 무급 개인교육훈련휴직 혜택을 받은 노

동자 수

523. 개인교육훈련휴직이 거절된 노동자 수

53 실습

531. 1년동안 체결된 실습계약 수

EIRIS

교육

- 연도별 피교육 직원에 대한 성과 및 개발

검토 비율

- 직원 1인당 연간 피교육 일수

- 공개된 전체 교육훈련비용

- 공개된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용

- 교육훈련 데이터 공개

- 교육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책임성

- 교육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책임성

6. 자가진단지표

D.14.1. 회사는 직원들에게 직급별 직무별로 체계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교육훈련시간
1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용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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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다.

9. 회사는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 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10. 회사는 모든 직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교육훈련에 관한 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7. 긍정적 사례

(1)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국제 연합

◦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국제연합(Global Alliance for Workers and Communities, 이하 G

A)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생활터전에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주체 간의 노력을 연합하는 것임.

◦ 국제 생산과 서비스 공급망 환경에서 젊은 노동자들의 삶과 작업장 환경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단, 다국적 기업, 국제기관들이 모여서 설립된 GA는 갭, 나이키, 세계은행, 세인트 존

대학, 펜 주립대와 각종 지역 학계와 연구소가 연합하여 설립함.

◦ 지원 대상은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자들, 특히 국제 서비스 공급망과 생산 환경의 소년, 소녀

노동자들로 그들의 작업 환경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됨.

◦ GA의 과정은 노동자 대상 설문 조사, 인터뷰, 의견 집중 수렴 미팅 등을 통해 공장 노동자

들의 문제점과 희망사항을 수집하여 자세히 평가하고, 일터 안과 밖에서 교육과 훈련, 개인

개발,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디자인 하고 전달하는

것임.

◦ GA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시행됨.

◦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GA는 정기적으로 공식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활동을

공시하며, 각 나라에 대한 총체적 조사 보고서와 노동 작업 환경 평가 도구와 평가 결과들을

웹 사이트에 공개함.

◦ GA의 장기적 목표는 노동자, 공장 소유자 및 운영자, 지역 NGO, 나이키와 갭과 같은 국제

기업 각 주체들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다자간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임.66)

(2) 핸즈앤마우릿츠

◦ 핸즈앤마우릿츠(Hennes&Mauritz, 이하 H&M)는 일 년에 두 번, 내부 행동강령 감사진들과

생산 본부의 주요 인적 자원 대상으로 교육 워크숍을 실시함. 워크숍 주제는 보통 성공 사례,

이주 노동자, 노동자 인터뷰, 초과 노동에 대한 주제 등임.

◦ 과거에 기업이 환경 분야 전담 직원을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에 있어서 국제 기업

행동강령 준수 노력을 다하기 위하여 교육과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음.

◦ H&M은 내부 감사진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모니터링 기술과 교정 노력에 대한 정보 교류

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감사진들 간 방문 교류를 지원하고 있음. 새로운

66)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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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진들에게는 기업 가치와 행동강령, ILO협약, 노동법, 감사 규약, 또한 기타 준수 관련 사

항들을 오리엔테이션 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67)

6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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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1. 의의

기업은 기업과 관련 있는 공급업체, 계약자 등도 인권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

도를 수립하여 관련 업체의 직원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전문 :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

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

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

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

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전문 :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시민적, 정치적 자

유 및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

는 자유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

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

정하며,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

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1),

제12조

1.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d)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안에서는 불굴의 의

지로,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

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

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

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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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 (1998)(특히 ILO의 8개 핵

심 규약)

-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보호에 관한 협약(제

87호, 1948년)

-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

약(제98호, 1949년)

-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1930년)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 1957

년)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제138호, 1973

년)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제

182호, 1999년)

-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

에 관한 협약(제100호, 1951년)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제111호, 1958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1993)

제1부 8조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

유의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강적이

다. 민주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사

회적, 문화적 체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

유로이 표현되는 인민의 의사와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인민의 완전한 참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

내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신장과 보호는 보편적으로, 또 무

조건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개발,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와 증

진을 지원해야 한다.

ILO 다국적 기업 및 사회정책 원칙에 관한 삼자

선언(2001, Third Edition)

일반 정책 제8항

이 선언의 관련 당사자들은 모두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국내법과 규정을 준수하

며, 지역 관례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

제 표준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모든 당사

자들은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연합 총회

가 채택한 국제규약과 국제 노동 기구의

헌장을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

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은 1988년에 채택한 '근본 원칙과

권리와 노동에 대한 국제 노동 기구의 선

언과 부칙'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은 국내법에 준하여 자유롭

게 약속하고 수락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

야 한다.

일반 정책 제 10항

다국적 기업은 진출한 국가의 정책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

기업 활동은 진출한 국가의 발전 과제와

사회적 목적, 사회 구조와 조화를 이루어

야 한다. 이런 견지에서, 정부와 다국적 기

업, 관련 사용자 조직과 노동자 조직 사이

의 협의회를 가능한 어디서든 개최해야 한

다.

일반 정책 제11항

이 선언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

업사이의 불평등 계약을 인정하거나 유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은 모두에게 유

익한 활동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은 이 선언의 원칙을 따

라야 할 곳이라면 어디든 일반적 관례와

사회적 관례에 따라 행동에 대한 동일한

결과를 요구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10. 실행 가능한 경우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이 가이드라인

에 상응하는 기업행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

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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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

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

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

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

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

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

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

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

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

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

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

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행동기준

1. 기업은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행

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과 주요 투자협약을 맺거나

협력계약을 맺을 경우에 인권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

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GRI

G3 HR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

사를 통과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G3 HR2. 주요 협력사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

사 비율

EIRIS

협력업체

- 커뮤니케이션 사항 공개

- 협력업체 정책 공개

- 협력업체에 대한 이사회멤버의 책임성

- 협력업체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책임성

- 정기적인 협력업체 설문조사

- 관계 개선의 증거(결과 혹은 과정)

- 품질 관리 시스템의 존재여부

- 품질 관리 시스템의 범위 (ISO 9000에 커버

되는 비율)

공급망 (Supply Chains)

- 고위험 제품 여부

- 고위험 섹터(업종)

- non-OECD 진출국가 수

- 고위험 제품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액

- 아동노동

- 강제노동

- 비차별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 보건 및 안전

- 임금

- 노동시간

- 실행원칙(예: 언어폭력 및 처벌에 대한 원

칙) 존재

- 정책공개여부

- 회사의 구매절차와의 통합

- 노동과 관련된 이니셔티브 멤버여부

-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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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공급업자/동업자를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절차가 있

다.

2. 회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킨다.

3.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들이 인권보호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기록

을 보관하고 있다.

4.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다른 공급업자/하청업자/동업자와 하는

모든 관련 사업에 관해 통지해 오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5.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

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6.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회사의 모든 인권보호 감시활동에 참여

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7. 회사는 정기설문지와 현장방문/감사 형태의 무작위추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동료자의 인권보호의무 준수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 전 세계적인 공급업체와의 의사소통 여부

- 공급업체 직원과의 의사소통 여부

- 내부 모니터링 여부

- 협력 업체 방문/감사

- 포괄적인 모니터링/감사

- 외부 모니터링/감사(단체 및 NGO)

- 비준수 개선을 위한 절차

- 자사 직원의 훈련

- 공급업체직원에 대한 훈련 또는 능력 및 역

량구축

- 고위관리자 책임성

- 고위험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감사 및 훈련

- 통합적인 시스템 존재 여부

- 구매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 정책 공개

- 의사소통에 대한 보고

- 현장방문/감사 세부내역

- 비준수 절차 세부내역

- 훈련에 대한 세부내역

- 모니터된 비율

- 모니터 수

- 위험 평가 결과에 대한 세부내역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내역

- 비준수 사항에 대한 사례 제공여부

- 발견된 비준수 사례의 건수

- 공급업체 성과 자료 제공여부

- 발견된 비준수에 대한 응답 여부

- 보고에 대한 독립된 검증

- 이해관계자 검증

- 혁신/리더십

6. 자가진단지표

E.15.1 회사는 모든 주요공급업자, 계약자, 하청업자, 합작사업 파트너 및 그 외 주요 사업협력체

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

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건
없음

2. 주요 협력사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미만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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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GO들은 회사가 모든 주요 공급업자, 계약자, 하청업자, 합작사업

파트너 및 그 외 주요 동업자의 인권보호 참여를 심사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인디텍스

◦ 인디텍스(Inditex)라는 스페인 회사는 국제섬유의류가죽 노조연합회(International Textile, Ga

rment and Leather Workers Federation, 이하 IT-GLWF)와 국제산별협약에 서명함. 협약의

목적은 국제노동기준을 인디텍스의 전 공급망 관리에 적용시키는 것임.

◦ 인디텍스가 하청제조회사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동강령에는 강제노동 철폐나 적정 생

활임금 권리 등과 같은 노동권리 협약 내용들이 강조되어 있음.

◦ 인디텍스와 IT-GLWF는 이러한 강령들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

며, 하청제조회사들의 위반에 대해 함께 연합하여 조사하기로 합의함.68)

(2) 휴렛팩커드

◦ 휴렛팩커드(이하 HP) 해외 기업들은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해서 고충처리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음. 이것은 잠재 혹은 현재의 인권 피해자를 위해서 기업, 노조, NGO, 심지어 상

공회의소들까지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하여, 고충 문제들을 사전에 신고 받아, 조정, 중재 등

을 통해 비사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임. 현재 한국 기업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노무관리, 윤

리경영 시스템에서의 고충처리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유형이 훨씬 더 다양함.

◦ HP가 사회적 환경적 책임(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SER)정책에서 2005년부

터 실시하고 있는 멕시코 아웃소싱 공장 사례는 공급망 노동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사례임.

◦ HP는 저가 경쟁과 아웃소싱 증가로 인해 공급망 아웃소싱 업체 공장 사용자들과 노동자들

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멕시코의 노동 NGO인 CEREAL(Center

for Reflection and Action on Labour Issues)과 손잡고 멕시코 아웃소싱 공장 노동자들과 공

장 사용자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즉, 노동자들의 문제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을 HP가 지원함으로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인권, 노동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는 것임.

◦ 고충처리 단계는 4단계로 강도는 점점 높아짐.

◦ 1단계로 노동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사용자와 해결을 시도하고 해결이 잘 안되면, CEREAL

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EREAL은 혹시 시스템에 대한 오해나 정보 부족 같은 문제가 원인인

지 알아내며 노동자들과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함.

◦ 만약 사안이 공장 경영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단계로 CEREAL은 직접 공장 경영진

과 협의를 통해 조사와 협상을 함.

68) 우르슬라 원호벤, 앞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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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내에서 고충처리 해결이 계속 되지 않을 때에는 3단계로 CEREAL이 사안을 멕시코 전

자산업상공회의소(Mexican Chamber of the Electronics Industry, CANIETI)에게 가져감. 전자

산업상공회의소가 공장, CEREAL, 노동자들 사이에 중재에 나서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합

의를 권유함.

◦ 만약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4단계로 HP는 해당 공장에 대한 아웃

소싱 파트너십 중지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함.

◦ 이 메커니즘은 IBM이나 지멘스(Siemens)도 사용하고 있음.69)

69) 함께 해답을 찾는 기업과 사회: 분쟁해결 커뮤니티, “기업별 혹은 프로젝트별 고충처리 메커니즘:

HP 멕시코 사례”. (http://www.baseswiki.org/Kr/2-GrievanceMechanisms/FCompany

_Mechanisms/%eb%a9%95%ec%8b%9c%ec%bd%94_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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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1. 의의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고용을 증진시킬 의무가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

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

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

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

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

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

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

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

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

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

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

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

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

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자신

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

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

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

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

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

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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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 계획을 포함하

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

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

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

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

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

제9조

1.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

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

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제15조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

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

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

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

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

여야 한다.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

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c)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험하게

한다.

(d)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 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

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

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

한다.

제3조 총회는 전 세계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해야 하는 ILO의

엄숙한 책무를 승인한다.

(a) 완전고용 및 생활수준의 향상

(b) 노동자가 기술 및 기능을 최대한도로 발

휘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일반의 복지

에 최대한으로 공헌할 수 있는 직업에 고

용

(c) 이러한 목적달성의 방편으로서 모든 관련

자에 대한 적절한 보장 하에 훈련을 위한

시설제공과 고용 및 정착 목적의 이민을

포함한 노동의 이동을 위한 편의의 제공

(f) 기본소득 제공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기본소득의 보장과 이들

에게 종합의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조치의

확대

(i) 적절한 영양공급과 주거 및 휴식․문화시

설의 제공

(j) 교육 및 직업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

ILO협약 117, 사회정책 (기본적인 목적과 기준) 협

약(1조, 2조, 4조(c), 1962)

제1조

1.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발전을 위한 국민들의

욕구를 증진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2. 모든 정책들이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될 때

에는 반드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

다.

제2조

생활수준의 향상은 경제개발 계획의 기본목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조

(C) 토지자원의 소유와 사용의 통제는 적합

한 법과 규정의 집행을 통해서 관습적으로

인정된 소유권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가운

데 거주자들이 최선의 이익을 낼 수 있도

록 이뤄져야한다.

ILO협약 169,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14조,

15조(2), 16조, 17조, 1989)

제14조

1.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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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주민들의 염려는 인정되어야한다.

더하여 토지를 부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주민이 토지의 사용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들의 최저생활의 유지와 전통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적절히 강구되어야 한다.

2. 정부는 전통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여겨

지는 토지들에 대해 규정하고 전통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 전통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

로 인해 발생되는 토지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체계의 설립이 적절한 과정을 통

해 이뤄져야 한다.

제15조

2. 국가가 광물 및 지하자원의 소유권을 확보

하려거나 토지와 관련된 기타자원의 권리

를 보유하려는 경우에, 정부는 그러한 토

지와 관련된 자원의 탐사나 채굴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

이 사업으로 인해 받게 될 불이익을 확인

할 수 있는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해당

주민들은 어디서나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참여 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공

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1. 16조의 다음 사항들에 따르지 않고서는 토

지를 점유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주되지 아니한다.

2. 주민들이 재이주 지역은 주민들의 자유롭

고 인지하여 동의한 지역에 대해서만 고려

되어야 한다.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재이

주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

영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여론조사 과

정이 포함된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서만 이

뤄져야한다.

3. 해당주민들이 재이주를 중단하고 그들의

원거주지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는 언제나

가능해야 한다.

4.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나 적절한 절차에

의해 원거주지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해당주민들은 최소한 현재의 요구와

미래의 개발이 가능한 원거주지와 동일한

땅을 제공받아야 한다. 해당주민들이 돈이

나 다른 수단으로 보상받는 것을 선택할

때에는 그들의 보상이 적절한 보증에 의하

여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5. 주민들이 재이주할 때에는 어떠한 손해 없

이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17조

1. 해당주민들이 토지의 권리를 해당 지역주

민들에게 이전할 수 있는 절차는 준수되어

야 한다.

2. 해당주민들이 그들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그들의 원래 공동체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

전하기를 원할 때마다 협의에 응해야 한

다.

3. 해당주민이 아닌 자가 그들의 관습이나 그

들의 소유권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결여되

어 있는 것을 악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3. 건전한 상관행에 대한 필요에 맞게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발전시킴은 물론 기

업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의 지역 역량구축을 도모한다.

4.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의 훈련을 장

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형성

을 촉진한다.

5.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정 유인

및 기타 안건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제

적 틀 속에서 고려되지 않는 면제를 추구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6.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발전

시키고 적용한다.

7. 다국적 기업과 기업들이 영업하는 사회 간

의 신용 및 상호신뢰 관계를 도모할 수 있

는 효과적인 자율규제 관행 및 관리 시스

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9. 종업원들이 법률, 가이드라인, 또는 기업

정책에 반하는 관행에 대해 경영진에게 또

는 필요한 경우 소관 공공 기관에 성실히

보고한다는 이유에서 차별적 또는 징계적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제4절 고용 및 노사 관계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및

일반적인 노동관계 및 고용 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다음을 이행한다 :

5. 영업에 있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현지 직원을 고용하고 종업원 대표 및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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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

여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제8절 과학 및 기술

다국적 기업들은 :

1. 기업 활동이 영업 중인 진출국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에 상응하며 적절한 경우 현

지의 국가 혁신 역량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노력한다.

2. 기업 활동 가운데 실행 가능한 경우 지적

재산권 보호를 적절하게 고려하면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급속하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채택한다.

3. 적절한 경우 상업적 필요를 고려하여 진출

국의 과학기술 역량 내에서 진출국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물론 진출국에서 과학기술

개발 작업을 실시하여 현지 시장의 필요에

대처하도록 한다.

4. 지적 재산권의 사용 허가를 내 줄 경우 또

는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할 경우에는

합리적인 조건에 의거하여 진출국의 장기

적 발전 전망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한다.

5. 상업적 목적과 관련되는 경우 현지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과의 유대를 발전시키고

현지 업계 및 산업 단체와의 합작 연구 프

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

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

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

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

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

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

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

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

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

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

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

- 제10조(인력의 수급 동향에 관한 자료의 작

성)

- 제16조(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제17조(여성의 고용촉진지원)

- 제26조(사업주의 고용조정의 지원 등)

고용보험법

제21조(고용조정의 지원)

제23조(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

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

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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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

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

다.

제8조(일자리창출 지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

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2조(사용자의 고령자고용노력 의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

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이주자)와 생활

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

여야 한다.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제33조 (지역주민 우선고용) 발전촉진지구의 사

업시행자 및 입주기업과 투자촉진지구의 입

주기업은 사업시행에 따른 이주자와 종합발

전구역 내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역주민등에 대한 지원)

국토기본법

제3조(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

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

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

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

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

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대도시와 중소

도시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

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

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

획이나 사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자연

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

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하천·호소·연

안·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

적으로 관리·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

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

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

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

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

의 질 향상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

영의 추구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

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

화

도시개발법

제24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

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정책을 수립ㆍ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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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

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

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4.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ㆍ무주택

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

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

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

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

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

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이를 면제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

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

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37조(손실보상)

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지방자

치단체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함으로써 손실을 받은 자

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

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

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

다.

③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건설산업기본법

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 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

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

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

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

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

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

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동사투자회사법

제33조(임원·직원의 행위준칙)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원·직원은 자산의 투자·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산의 투자·운용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부동산거래질서 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

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제6조 내지 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청

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 의견청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주대책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

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

라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등을 수립·시행하



- 382 -

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의 주민

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⑥ 시행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

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주거단지 등을 조성·공급하는

등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이주대

책에는 이주대상 주민과 협의하여 당초 토

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감안하여 생

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

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⑧ 시행자는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시장·군

수가 토지등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직접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공익사업을위한 토

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81조제

1항제2호에서 정한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

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

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

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

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

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

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

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평가서초안

의 재작성 및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14조에 따른 의견수렴절차를 거

친 후 제16조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기업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최대한 확

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

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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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회사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5. 유관지표

GRI

G3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금제공자에 대한 지급,

세금 등

G3 EC6. 주요 사업장의 현지 구매 정책, 관행

및 비율

G3 EC7. 주요 사업장의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

와 현지 출신 고위 관리자 비율

G3 EC8.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과 효과(지원형태 구분 포함)

G3 HR9. 선주민 권리 침해 건수 및 관련 조치

G3 SO1. 업무활동의 시작, 운영, 종료 단계에서

지역사회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의 특성, 범위 및 실효성

Bilan Social

13 채용

131 불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2 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3 계절 노동자 채용자 수

134 25세 미만 채용자 수

16 장애인

161 당해 3월 31일 기준 장애인 수

162 당해 3월 31일 기준 사업장에서 일어난

노동시 사고에 의한 장애인 수

EIRIS

고용창출 및 보호

- 비정규직 직원의 비율

-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내)

-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제)

- 이직 및 고용보호에 대한 데이터 공개

- 고용 창출/보호에 대한 이사회 멤버의 책

임성

- 고용 창출/보호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책

임성

지역사회 참여

- 총 기부금액

- 세제 공제전 이익대비 기부금액 비율

- 봉사 활동내역 공개

- 급여 기부사항 공개

- 현물 제공사항 공개

- 매칭 그랜트내역 공개

- 세부정보 제공 및 공개

- 지역사회로부터의 의견 수렴 공개

- NGO참여 세부사항 공개

- 지역사회이슈에 대한 이사회멤버의 책임성

- 지역사회이슈에 대한 고위 관리자의 책임성

- 상세한 지역사회보고서 공개

6. 자가진단지표

E.16.1. 회사는 지역사회의 고용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내)
10%

이상

5%

이상

0%

이상
없음

2.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외)
10%

이상

5%

이상

0%

이상
없음

3. 현지인 채용인원수 명 없음

4. 지역사회에 대한 총 기부금액 백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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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국가법에 따라 토지에 현존하는 모든 권리주장과 소유권을

확인(식민조약과 포스트식민조약 비롯)하고, 선주민들의 법과 관습

을 확인한다.

2. 회사는 국제인권법과 국가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원고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법에 따라 모든 현존하는 권리주장과 토지소유

권 분쟁을 명백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 가이드라인은 지역민들의 재산권 이전을 얻어내려는 목적으

로 그들의 토지사용을 침범하는 강제수단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

장한다.

4. 회사 가이드라인에는 그들의 소유지를 제삼자를 통해 획득하기 전

에 모든 피해당사자들(여성과 아내 포함)과 협의를 갖는다.

5. NGO와 선주민 대표들은 회사가 토지를 임차 내지 구매할 때마다

지역민과 선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증

한다.

E.16.3.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자

발적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까?

있다.

3. 회사는 여성,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

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4. 회사는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를 갖고 있으며,

현지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회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봉사 및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국제법에 따른 이주나 다른 해결책이 없는 불가피한 이주를

제외한, 어떠한 강제이주에도 연루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2. 정부 및 대규모 토지 소유주에게서 토지를 구매/임대할 때 회사는

국제법에 따른 경우가 아닌 한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일이 없음을

보증하기 위해 토지 점유권을 조사한다.

3. 회사는 올바른 이주에 수반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모든 피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모든 대안방안을 강구한다.

4. 회사는 이주 시 피해당사자 모두에 대한 적절한 보상(주거, 토지, 금

E.16.2. 토지를 구매하기 전 회사는 먼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 관습적 소유주

를 비롯하여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와 상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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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선주민들이 회사가 관리하는 땅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그 출입과 사용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2. 회사는 통행과 사용권에 관련해 모든 지역사회가 갖는 권리를 조사

하고 토지사용에 대해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모

든 피해당사자와 대화한다.

3. 회사 보안요원들은 지역민과 선주민들의 회사관리토지에 출입하거

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받는다.

4. 회사직원과 보안대원들은 선주민과 지역민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괴롭힘이나 위협 없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토지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통하도록 훈련 받는다.

5. NGO와 지역사회대표들은 회사가 관리하는 땅에 대한 선주민과 지

역주민들의 출입과 사용의 권리를 회사가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증한

다.

E.16.4. 회사는 자사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지역주민이나 선주민들의 토지, 통행, 사용의 권리를

존중합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환경보호를 포함한 토지경영 정책이 있다.

2. 회사는 오염산출량을 감시하고 해당산업부문에 관련된 환경안전기

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변경하거나 넓힐 때 회사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고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 계획과 활동에 관해

모든 피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4.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할시 회사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양과 위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지역당국이 언제 수요증가를 예상해야 할지 파

E.16.5. 회사는 회사경영이 회사 관련 토지, 지역사회, 지역의 천연자원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종

류의 파괴적 효과를 처리 내지 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상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

까?

전 등)을 확실히 보장한다.

5. 피해당사자들과 관련 NGO들은 회사가 강제이주를 피하기 위한 모

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주가 이루어질 시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피해당사자와 의논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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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한다.

5. 회사는 꾸준히 지역자원 사용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대

안자원을 끌어옴으로써 물이나 전기 같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시설

을 박탈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토지이용을 중단할 때 회사는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토지에

남기지 않도록 보증하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갖는다.

7. 관련 NGO와 지역주민들은 회사가 모든 파괴적 활동에 대해 상의해

왔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관심사들을 다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국제 투자 기관으로의 접근성 향상

◦ 국제 경제의 영향에 대한 관심은 다국적 기업 운영이 영향을 미치는 선주민에 집중되고 있

지만 선주민에 대한 국제적 기준, 법적 기준 등이 현재로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

계화 시대에서 다국적 기업의 활동들은 자주 반 기업 캠페인의 대상이 되고 있음.

◦ 국제 투자 기관들은 선주민들의 장기적, 문화적, 경제적 생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에게도 그러한 원칙에 대한 수립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음. 상대적으로 인권 정

책 수립과 실행을 통해 관심을 기울인다면 국제금융공사(IFC)나 국제투자보증기구(Multilatera

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와 같은 다자간 투자 보증 기관, UN 같은 국제기구

나 미주개발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대륙 별 투자 기관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음. 세계은행은 사업 검토 과정에 선주민 기관 참여를 장려하는 대출 관행 정책을 운영 하

고 있음.

◦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서 원칙 기준들을 잘 지키며 좋은 관

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70)

(2) 플레이서 돔

◦ 플레이서 돔(Placer Dome)은 선주민 커뮤니티의 전통적 토지와 지역 소유권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있음.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 선주민 커뮤니티의 협력, 자문, 참여를 환영

하며 프로젝트와 관련한 모든 대상에게 공정한 혜택을 돌아가는 광업 자원 개발 과정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있음.

◦ 플레이서 돔의 선주민 권리에 대한 인권 정책들은 아래와 같음:

◦ 모든 기업 활동에서 선주민 고유의 역사적, 언어적, 문화적 지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토지,

환경, 전통적 생활양식에 대한 애착을 존중한다.

◦ 토지의 광물 자원 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서로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 사회의 자

문을 받는다.

◦ 지역 사회의 전통적 지식을 개발 계획에 포함하며 광업자원 개발과 개간 사업은 영적, 전통

적, 환경적으로 중요한 고유 자산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70)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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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와 정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일하며 지역 사회에 사회적 지원을 한다.

◦ 기업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선주민들과 교육 기관들이 취업 할 수 있도록 지식 개발과 역량

강화 훈련을 제공한다.

◦ 선주민들이 훈련과 취업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광산 자원 개발의 모든 단계를 통

해 회사 전체 부서와 직급 범위에서 능력 있는 선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환경을 만

들어 나간다.

◦ 기업의 지역 개발 활동 결과로 생기는 비즈니스 기회는 지역의 선주민 커뮤니티들과 함께

공유한다.

◦ 선주민 커뮤니티와의 자문을 통해 긍정적 관계를 증진할 것이며, 선주민과 비선주민 사이에

상호 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71)

(3) 비피

◦ 비피(이하 BP)는 인도네이아 탱구(Tangguh) 지역의 LNG 개발 사업을 파푸아 족의 지속가

능한 개발과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 프로젝트로 만들었음.

◦ 지역 커뮤니티와 적극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 효과가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고 있음.

◦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자문은 사업 초기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환경 영향 평

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를 수립하여 프로젝트 설계에서부터 환경 영향 측

정을 통해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BP는 파푸아 족을 위한 특별 자치법을 통해 탱구 프로젝트가 파푸아 족 지역 정부를 위한

중요 재정적 자원이 될 것이라고 명시하며, “LNG 수출을 통한 수익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관리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음.

◦ 아직 LNG 매출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탱구 프로젝트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에 대하여 심

도 깊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음.72)

(4) 프리포트 맥모란

◦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t McMoRan)은 인도네시아 이리안 광산을 30년 이상 운영하고 있

음.

◦ 1974년 이 지역의 주요 두 선주민 부족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 전통적으로 선주민들이 거주

해 오던 토지를 임시적으로 쓰기로 했는데,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에 대한 다양

한 보상을 제공하였음.

◦ 광산 운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이주민들에 관한 복잡한 사회 상

황과 새로운 환경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한 프리포트 맥모란은 1997년부터 사

업 운영 수익의 1%를 지역 개발 펀드로 기부함. 2001년 까지 누적 금액은 1천7백만 달러에

달함.

71) 위의 글.

72)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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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대한 헌신과 사회권과 인권에 대한 헌신에 대한 정책을 펼침으로서 사업국에서 선주

민들과 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을 가능

한한 많이 채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73)

(5) 리오 틴토

◦ 호주와 영국 광산업 회사인 리오 틴토(Rio Tinto)는 국제 환경에서 국내법 규정 이상으로 조

상의 혹은 선주민 지위와 토지에 관련된 권리가 강한 지역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서 선주민 권리와 관련된 커뮤니티들의 희망 사항을 들어 주고 권리가 인

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리오 틴토의 정책 목표는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발 과정들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은 제시된 기업 활동에 대한 가능한 합의와 지원에 대한 약

속을 통해 관련 대상자들, 주민, 공공 기관, 기타 이해관계자 그룹들과의 철저한 자문을 필요

로 함.

◦ 리오 틴토는 전문 인류학자를 고용하여 선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나 사업 운영에 대하

여 자문을 받고 있음.

◦ 또한 원자재 채취 사업을 위한 토착적 토지 자원 개발 과정에서 선주민들, 지역 정부 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총체적인 자문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선

주민들과의 관계를 위한 특별 회사 정책을 세워 운영 중임.

◦ 선주민 권리의 보호가 특히 중요하게 존중되고 있는 호주에서 리오 틴토가 선주민의 권리에

대한 주요한 합의를 협상하는 것은 주요 광산 자원에 대한 사회적 허가를 얻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모든 성과를 통해 리오 틴토는 진정하고 실질적인 지역

광산 자원 개발의 사회적 허가를 얻게 되었음. 리오 틴토는 선주민들이 운영하는 개발 재단

을 지원하는 일에도 적극적임.74)

(6)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업

◦ 리오 틴토의 지사인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업(Diavik Diamond Mines)은 캐나다 북서쪽 지역

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채취하고 운영, 관리하는 기업으로 지역 선주민들에게 교육, 고용, 비

즈니스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선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과 함께 선주민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

◦ 사회경제적 모니터링 협의(Socio-Economic Monitoring Agreement)에 따라 지역 정부와 선

주민을 대표하는 5개의 기관들과 함께 광산의 작업장 건립과 운영 중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영향과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1년에 2번 발간함.

◦ 보고서에는 임직원 채용 시 일정 비율을 선주민에게 할당하는 것, 지역 업체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 취업을 위한 선주민 교육과 훈련에 관한 지원, 문화적 지역적 발전을

위해서 회사의 인권 정책과 관행을 수립하는 것 등에 대한 회사의 정책과 성과를 기술하고

있음. 예를 들면 직원 고용 시 약속한 선주민 고용 비율인 40%를 넘었다든지, 지역 업체에서

73) 위의 글.

7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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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하는 목표의 2배를 넘겼다든지, 업무 특성 별 직업 훈련을 했다든지, 성인 교육 리소스

센터(Adult Learning Resource Centre)를 설립하여 이종 문화에 대한 인식, 커뮤니티 발전,

그리고 임직원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노력을 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들을 소개

함.75)

(7) 비씨 하이드로

◦ 비씨 하이드로(BC Hydro) 원칙 선언에서는 선주민들의 취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이 있

음: “선주민들이 BC 하이드로와 그 자회사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을 가르치는 지원을 통해 선주민들과 선주민 교육 기관들과 함께 협력할 것이다. BC 하이드

로는 취업 평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선주민 취업 비율이 BC 하이드로 직원 비율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76)

(8) 법원의 새로운 법률 해석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나라들에서는 법원이 선주민에 대한 법률을 새롭게 해석하

고 있음.

◦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나라들에서 선주민과 권리와 활동에 대한 합의에서 토지는

종종 제외되어 왔지만 점점 법적 체계로 옮겨가고 있으며, 선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한

법적 의무가 법제화 되고 있음.77)

8. 부정적 사례

(1) 슈에가스프로젝트

◦ 2009년 현재 버마에는 한국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한 ‘슈에가스개발(Shwe Gas P

roject)'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은 가스파이프라인 건설을 통해 중국으로 판매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있음. 국제 환경단체를 비롯한 국내시민단체들은 한국기업의 버마에서의 가스

개발사업이 유노칼 사례처럼 심각한 인권유린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임.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이 2002년부터 버마정부에 포탄설비를 불법으로 수출한 사실이 2006

년 11월 한국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한국기업의 무기판매로 인한 피해가 지역사회 주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

었음.78)

(2) 스미소니언 연구소

◦ 다국적 기업들이 선주민으로부터 얻게 된 질병 치료에 효력을 가진 유전자 물질 특허 문제

에 대한 인식과 권리 옹호 활동에 점점 초점이 맞추어 지고 있음.

◦ 수많은 법적 소송이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그 중의 한 예가 스미소니언연구소

75) 위의 글.

76) 위의 글.

77) 위의 글.

78) “군부독재 미얀마에 무기수출 야만의 커넥션”, 경향신문, 2006년 12월 7일. (http://news.khan

.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612071827071&code=9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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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sonian Institute)가 파나마의 선주민으로부터 얻는 물질에 대한 특허권을 발표하면서

대중의 압력을 받고 있는 예임.

◦ 2001년에 미주인권법원(Inter-American Court for Human Rights)은 스모 커뮤니티의 전통적

토지 벌채권 양여에 대하여 니카라과 정부가 스모 커뮤니티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아 ILO 16

9를 위반했다고 선언함. 니카라과 정부는 보상과 법적 비용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외국 벌채 회사는 보상 없이 채굴권을 상실했음.79)

79)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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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7. 부패방지 의무

1. 의의

노동자들이 회사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의 강요에 의하여 본인의 양심에 반하는 뇌물수

수 및 부패에 가담하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보호에 해당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

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국제 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척결에 관한 UN 반부패협약(2003)

제12조

1. 각 당사국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

라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고 민

간부문에서의 회계 및 회계감사표준을 강

화하며 적절한 경우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

지 않는 경우에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

방적인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

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2.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는 특히 다

음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법집행기관과 유관 민간단체 사이의 협

력을 제고하는 것

나. 관련 민간단체의 청렴성을 보호하기 위

하여 마련된 정확하고, 올바르며 적절한

업무활동 및 모든 관련 업무의 수행, 이해

갈등 방지, 그리고 사업상 및 국가와의 계

약적 사업관계상의 좋은 상관행의 이용촉

진을 위한 행동강령 등의 기준 및 절차의

개발을 촉진하는 것

다. 적절한 경우 법인체의 설립 및 경영과

관련된 법인 및 자연인의 신원에 관한 조

치 등을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촉진하는 것

라. 상업 활동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수여하

는 보조금 및 허가 관련 절차 등 민간단

체를 규율하는 절차의 오용을 방지하는

것

마. 전직 공무원의 직업적 활동에 대하여 또

는 사임ㆍ퇴임한 이후에 민간부문에서 고

용된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 또는

고용이 그들이 재직 중에 담당 또는 감독

하였던 임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인

경우에, 적절한 경우 및 합리적인 기간 동

안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해의 충돌을 방

지하는 것

바. 개인 기업이 그 구조와 규모를 고려하여

부패방지 및 탐지행위를 용이하게 할 충

분한 내부적 회계감사통제권을 갖도록 하

며 그러한 개인기업의 회계 및 요구되는

재무제표가 적절한 회계감사 및 검증 절

차에 따를 것을 보장하는 것

3. 각 당사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국내법과 장부 및 기록, 재무제표공시 및

회계감사표준의 유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여하한 범죄를 실

행할 목적으로 수행된 다음의 행위를 금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비밀장부 회계의 설정

나. 비밀장부 작성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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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된 거래

다. 허위지출기록

라. 대상이 불확실한 부채의 기입

마. 허위문서의 사용, 그리고

바. 법이 예정한 것보다 일찍 고의적으로 부

기문서를 파기하는 것

4. 각 당사국은 이 협약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규정된 범죄구성요소의 하나인 뇌물

에 사용된 비용과, 적절한 경우, 부패행위

로 인하여 발생한 그 밖의 비용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OECD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 협약(1997)

제1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 범죄)

① 각 체약당사국은 국제상거래의 수행에 있

어 영업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득 또는 유

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

여, 외국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와 관

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인에게 당해

공무원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부당한 금전 기타의 이익을 제의·약속하거

나 또는 공여하는 행위를 자국법상 범죄행

위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체약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를 교사·권유·방조하는 등의 공모

또는 이를 승인하는 행위를 형사상의 범죄

로 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의 미

수 및 음모는 체약당사국의 자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행위의 미수 및 음모와 같

은 정도의 형사상의 범죄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이

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증뢰죄"라 한

다.

④ 이 협약에서,

가. "외국공무원"이라 함은 선출직 또는 임명

직을 불문하고 외국의 입법·행정 또는 사

법상의 직위를 보유하는 자, 공공기관 또

는 공기업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비롯하여 외국을 위하여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공적 국제기구의 직

원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나. "외국"이라 함은 중앙으로부터 지방에 이

르기까지 정부의 모든 단계와 하위단체를

포함한다.

다. "공적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 함

은 당해 공무원의 승인된 직무범위 안이

든 아니든 관계없이 당해 지위를 이용하

는 것을 말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6절 뇌물과의 전쟁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

접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

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

거나 기대를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기업

들은:

1. 공무원이나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에게 계

약 지급액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의하거

나 그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기업

들은 공무원,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 또는

그 친척 내지 사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

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 매수 주문,

또는 컨설팅 협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대리인(agent)에 대한 보수가 적절하며 합

법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절한 경우 공공 기구 또는 국영

기업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대리

인들의 목록을 보관하여 관련 당국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뇌물 및 뇌물강요와의 전쟁에서 기업 활동

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약

속을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회사가 채택한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다국적 기업은 또한 대중에 대

한 개방성 및 대화를 장려하여 뇌물 및 뇌

물강요에 대한 투쟁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협력을 제고하도록 한다.

4.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회사의 정책

을 적절히 보급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과 준수를 제고한다.

5.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관리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비밀 장부(off

the books)” 내지 비밀 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하

지 않는 문서의 생성을 방지하는 재정, 세

무 회계 및 감사 관행을 도입한다.

6. 공직 또는 정당의 후보자 내지는 기타 정

치 조직에 불법적인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대중 공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

는 것이어야 하며 상위 관리자급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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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2004)

I.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반 확립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

을 제고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며, 독립된 감독, 규제 및 집행 당국간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A. 기업지배구조는 전체 경제의 성과, 시장의

무결성(integrity), 시장참여자 유인 등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시장의 투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제로 개발되어

야 함

B.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에 대한 규제조치는

관할지역을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

여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집행 가능해야

함

C. 관련 당국간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

야 하며, 공공 이익이 확보되어야 함

D. 감독, 규제 및 집행 당국들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도덕성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

히 이들 당국의 업무수행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해야 하며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함

IV.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역할

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약

으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기업의 富 및 일자리 창출

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A. 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

약으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

도록 해 야 함

B.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법에 보장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 기회

를 부 여하여야 함

D. 이해관계자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게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함

E. 종업원 개인 및 대표단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는 회사의 탈법적 또는 비윤리적 관

행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가 의견개

진을 위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

미주 부패방지협약(1996)

제8조 초국적 뇌물

헌법과 법률체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각 당

사국은 자국인, 자국 영토에 거주지를 가

진 자, 거주한 기업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다른 국가의 공무원에게, 그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서의 어떤 행위나 부작위(不作

爲)의 교환으로 어떤 경제적 혹은 상업적

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형태의 금전적 가

치 혹은 선물, 호의, 약속이나 이점과 같은

다른 이익을 제공하고 승인하는 것을 금지

하고 처벌해야 한다.

초국적 뇌물이 위법 행위로 확립된 당사국

에서는, 그러한 위법 행위는 동 협약의 목

적에 맞게 부패의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

다.

초국적 뇌물이 위법 행위로 확립되지 않는

모든 당사국은, 자국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동 협약에 규정된 이 위법 행위

에 대하여 지원과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

다.

뇌물 방지를 위한 기업 원칙(2003)

3. 목 적

1. 뇌물 근절

2. 뇌물방지 서약의 공표

3.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청렴성,

투명성 및 책임성에 대한 영업기준을 제고

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기여

4. 뇌물방지 프로그램 개발

4.1 기업은 규모, 업종, 잠재적 위험요소 및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모든 기업 활동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기업가치, 방침 및

절차 등에 대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하는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4.2 뇌물방지 프로그램은 기업이 활동하고 있

는 모든 사법권의 영역에서 뇌물방지와 관

련된 모든 법률에 부합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 영업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

률에 부합하여야 함

4.3 기업은 종업원, 노동조합 또는 다른 종업

원 대표 조직의 협조를 구하여 뇌물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4.4 기업은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뇌물방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

발에 필수적인 모든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함

5. 뇌물방지 프로그램의 범위

5.1 뇌 물

5.1.1 기업은 고객, 대리점, 하청업자, 공급업

체 또는 관련 직원, 정부공직자들에게 부

적절한 이득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 반환 또는 다른 루트나 채널을 이용

한 리베이트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선물

이나 뇌물제공을 금지해야 함

5.2.2 또한 기업은 종업원 또는 그의 가족,

친구, 동료, 친지의 이득을 위해 종업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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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리점, 하청업자, 공급업체 또는 관

련 직원, 정부공직자들로부터 뇌물 또는

리베이트를 약속받거나 제공받는 것을 금

지함

5.2 정치적 기부

5.2.1 기업, 종업원 또는 대리점은 영업 거래

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 정당, 정치조직 또

는 정치인에게 직․간접적인 기부를 해서

는 안 됨

5.2.2 기업은 모든 정치적 기부를 공시해야

함

5.3.2 기업은 모든 자선기부와 후원을 공시해

야 함

3. 국내규범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

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

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

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

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

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및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이

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

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

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

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

법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

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

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

하고 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

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방지를 위한 협약

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뇌물공여자등의 형사책임)

①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

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2천만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이 경

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

과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김

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공무원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

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

원 등에게 동인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

진할 목적으로 소액의 김전 기타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

에는 그 소정의 벌김을 병과한다.

제4조(법인의 형사책임)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

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10억

원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

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김에

처한다. 다만, 범죄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

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

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

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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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나 그 밖

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거나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2. 기업은 공무원이나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에게 계약 지급액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

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무원,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 또는

그 친척 내지 사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 매수 주문, 또는

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3. 고발대상

가. 고발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

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

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함.

나.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증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함.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입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

죄에 해당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

는 경우

3)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①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

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

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

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①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

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

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①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

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②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

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③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9조(뇌물의 공여등) 제58조제1항에 따른 뇌

물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행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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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협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기업은 대리인(agent)이 합법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며,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 기구 또는 국영 기업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대리인들의 목록을

보관하여 관련 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업은 뇌물 및 뇌물강요와의 전쟁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 방법으로

는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그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회

사가 채택한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기업은 또한 뇌물 및 뇌물강요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한다.

5. 기업은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회사의 정책이 종업원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있

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 수준

을 향상시킨다.

6. 기업은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관리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비밀 장부

(off the books)” 내지 비밀 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하

지 않는 문서의 생성을 방지하는 재정, 세무 회계 및 감사 관행을 도입한다.

7. 기업은 공직 또는 정당의 후보자 내지는 기타 정치 조직에 불법적인 기부를 하지 않

는다. 기업은 기부금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 사실은 상위 관리자급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5. 유관지표

GRI

G3 SO2.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G3 SO3.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G3 SO4.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EIRIS

뇌물과 부패 위험성 평가

- 뇌물위험성 노출정도

- 사업 분야의 위험성

- 고위험 국가 수

- 고위험 사업 활동

뇌물과 부패 정책

- 뇌물금지에 대한 언급

- 법 준수에 대한 언급

- 정책 공개 여부

- 촉진비용 지불행위에 대한 언급

- 선물제한에 대한 언급

- 이사회수준의 실행과 책임

- 정치기부에 대한 투명성

- 계약자/공급자/대리인 등에 대한 정책적용

여부

- 정치적 기부에 대한 금지

- 업무촉진비용지불금지

- 뇌물거부 직원에 대한 손실(불이익)금지

뇌물과 부패 시스템

- 직원과의 대화

- 관련 직원에 대한 훈련

- 준수 메커니즘

- 보호채널(내부고발절차보호)

- 제재절차

뇌물취약부분 평가

사업파트너(계약자/공급자/대리인)와의 대화

- 대리인의 임명과 보상을 위한 시스템

- 계약자/공급자에 대한 교육

- 조인트벤처설립전이나 계약자/공급업자 평

가 등의 세부지침

- 뇌물제공자 리스트와 규정 시스템

- 뇌물프로그램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와 연례보고서에서의 평가내용 공개여

부

뇌물과 부패 보고

- 뇌물정책 정보의 공개

- 정책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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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뇌물 공여 등 부패에 반대하는 윤리

헌장 및 윤리강령이 있다.

2.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뇌물과 부패쟁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모든 직원, 특히 회사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업 착수 이전 해당 국가 뇌물관행 수준을 조사하며, 뇌물수

수가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시 직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

도록 별도로 경계를 시키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을 중단한다.

4. 회사는 뇌물과 부패관행 저지를 위해 공무원들과의 면담에 2명 이상

사람을 보낸다.

5. 뇌물과 부패가 심각할 시 회사는 면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모든 토

론과 왕래가 기록될 수 있고 독립적인 회사 감시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린다.

6. 회사는 편의상 뇌물(facilitation payment)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한다.

7. 관련 NGO와 다른 외부기관들은 회사가 공무원과 뇌물 및 부패에 연

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 교육의 세부사항 공개(빈도, 참가자 수 등)

- 모니터링 감사 결과의 세부사항

- 메커니즘 준수에 대한 세부사항

- 위기 측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

- 이해관계자 참여

- 대리인의 임명 및 보상에 대한 시스템

- 발전과 성과에 대한 진술

- 정책위반 및 비준수 사항

- 제3자 성과사항 : 공급자, 조인트벤처, 대리

인 등)

- 내부고발 보호 양적 데이터

- 논쟁에 대한 응답

- 독립적인 검증 : AA1000, 회계법인 등

- 이해관계자 개입 및 참여

- 혁신 및 리더십에 대한 보고

6. 자가진단지표

E.17.1. 회사는 국가공무원과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뇌물, 기타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건

%

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3.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건수 없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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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긍정적 사례

(1) 일반적 원칙

◦ 조직 내 인권 관리의 핵심은 기업 경영의 위험과 기회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고, 인권

매트릭스 등에 기반한 인권 관리는 기업이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줌.

◦ 이해관계자 패널도 기업 운영에 관한 외적 고려사항에 대한 조언뿐 만 아니라 가능한 해결

책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해주고 있음.

◦ NGO와 외부 국가 평가에서 나오는 사업국 위험(Country Risk) 정보 또한 추가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의 영향권 측정 시 인권 관련 이력이 좋지 않은 국가에서 활동할 때

공범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파악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가령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기 점검과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권장됨.80)

(2) 에이비비

◦ 에이비비(ABB)는 자사 활동 내에서 인권 인지적 접근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GR

I와 UN 규범 초안에 기반한 관리자용 점검목록을 개발함. 이 두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차이

를 파악하여 점검 목록 기준이 설정됨.

◦ 위험평가 점검 목록은 노동자 권리, 직업 안전과 건강, 차별 금지, 지역 사회 권리, 투명성과

기업 윤리, 환경 보호를 비롯하여 규범 초안에 열거된 인권 범주들을 반영하고 있음.

(3) 내셔널 그리드

◦ 내셔널 그리드는 8,000개가 넘은 공급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룹 조달 팀들은 공급업체의

환경, 안전, 품질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숙달이 되어 있으나 다른 인권 관련성과에 관한 경험

은 없기 때문에 조달 팀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됨.

◦ 2005년 한 해 동안 영국과 미국의 조달 팀원들은 인권 인식 교육을 받고 인권 평가를 최우

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를 소개받음. 그 도구는 각 구매 상품

에 연관된 인권 위험과 구매자가 각 상품 공급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활용되며 해당 분석 내용은 잠재적 공급업체들의 인권 관련 관심 수준과 우선순위 파악에

쓰임.

80)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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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1. 의의

회사는 국가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과 관련된 공공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건전한 정치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회사의 구성원이 뇌물수수의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한

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

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

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

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

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

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

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

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

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3. 건전한 상관행에 대한 필요에 맞게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활동을 발전시킴은 물론 기

업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의 지역 역량구축을 도모한다.

6. 모범적인 기업 지배구조 원칙을 지지하고

유지하며 모범 기업지배구조 관행을 발전

시키고 적용한다.

11. 현지의 정치활동에 부적절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자제한다.

제6절 뇌물과의 전쟁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나

그 밖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접

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

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거나 기대를

받아서도 안된다. 특히 기업들은 :

6. 공직 또는 정당의 후보자 내지는 기타 정

치 조직에 불법적인 기부를 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대중 공개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

는 것이어야 하며 상위 관리자급에게 보고

되어야 한다.

제9절 경쟁

다국적 기업들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제

의 기본 틀 내에서 경쟁적인 방식으로 활동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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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쟁사들과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a) 가격 고정;

b) 담합 입찰;

c) 산출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또는

d) 고객, 공급업체, 영역 또는 거래선 할당에

의해 시장을 분배 또는 분할.

2.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경제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관할 영역의 경쟁법 적용 가능성

을 고려하여 모든 활동을 모든 적용 가능

한 경쟁법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도

록 한다.

3. 무엇보다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적절한 안전

장치에 따라 해당 관할 영역의 경쟁 당국

과 협조하며 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행

가능한 가장 신속하고 완전한 답변을 하도

록 한다..

4. 모든 적용 가능한 경쟁 법 및 정책의 준수

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제10절 조세

다국적 기업들이 기업의 조세 부담액을 적시

에 납부함으로써 진출국의 공공 재정에 기여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영업 중인 모든 국가의 세법과 규

정을 준수하고 해당 법률 및 규정의 자구(자

구)와 정신에 따라 행동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관련 당국에 기업 운영

과 관련하여 평가될 정확한 세액 결정을 위

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전 가격결정

관행을 정상가 원칙에 맞추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2004)

I.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기반 확립

기업지배구조는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여야 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여야 하

며, 독립된 감독, 규제 및 집행 당국간의 책

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A. 기업지배구조는 전체 경제의 성과,

시장의 무결성(integrity), 시장참여자

유인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야 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체제로 개발되어야 함

B.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에 대한 규제조치는

관할지역을 막론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

여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집행 가능해야

함

C. 관련 당국간 책임소재가 명확히 구분되어

야 하며, 공공 이익이 확보되어야 함

D. 감독, 규제 및 집행 당국들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도덕성 및 인적자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

히 이들 당국의 업무수행은 시의적절하고,

투명해야 하며 충분히 납득 가능해야 함

IV.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 역할

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약으

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해

야 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간의 적극적인 협

조를 유도하여 기업의 富 및 일자리 창출과

재무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A. 기업지배구조는 법령에 의하거나 상호협

약으로 정한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존중되

도록 해 야 함

B.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법에 보장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시정 기회

를 부 여하여야 함

D. 이해관계자가 기업지배구조 관련 의사결

정에 참여하는 경우 이들에게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함

E. 종업원 개인 및 대표단체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는 회사의 탈법적 또는 비윤리적 관

행에 대한 의견을 이사회에 자유롭게 개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들의 권리가 의견개

진을 위한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함

ILO의 목적에 관한 선언(필라델피아 선언), 1944 -

ILO 헌장 부속서 -

제1조 총회는 이 기구가 기초하고 있는 기본

원칙, 특히 다음 사항을 재확인한다.

(a)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d) 결핍과의 전쟁은 각국 안에서는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는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일반 복지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의와 민주적인 결

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도 협조적

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행할 것을 요

한다.

3. 국내규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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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

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

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

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

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

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불법정치자금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불법정치자금등의

조성을 근원적으로 막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을 제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경쟁사들과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인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a) 가격 고정

b) 입찰 담합

c) 산출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d) 고객, 공급업체, 지역 또는 거래선 할당에 의한 시장의 분배 또는 분할.

2. 기업은 사업 관할 영역에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동이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3. 기업은 해당 관할 영역의 경쟁 당국과 협조하며, 정보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고 완전하게 답변한다.

4. 기업은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5. 유관지표

GRI

G3 SO5.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

립 및 로비 활동 참여

G3 SO6.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

가별 현금/현물 기부 총액

G3 SO7.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

적 조치 건수 및 결과

G3 SO8.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G3 EC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과 배분 -

예: 수익, 영업비용, 직원보상, 기부, 지역사회

투자, 이익잉여금, 자금제공자에 대한 지급,

세금 등

G3 EC9.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이

해 및 설명(영향의 범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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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내의 정치적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하고 있다.

2. 회사는 국가별로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

동 참여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 회사는 국가별로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기

부총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 회사는 질병, 노동, 기아, 환경 등과 같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여

하고 지원하고 있다.

5. 회사는 경쟁법의 효과가 단지 소비자 복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포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과 효과가

있음을 믿고 있다.

6. 회사는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나 공정거래 및 독과점 금지 등 경

쟁법을 준수하고 있다.

6. 자가진단지표

E.18.1. 회사는 국가의 인권보호활동과 인권 관련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한 정치

문화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문화의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

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건수 없음

2.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

현물 기부 총액
백만원 없음

3.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없음 건

4.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

적 제재 건수
없음 건

7. 긍정적 사례

(1) 정치 기금에 관한 법안

◦ 2000년과 2002년 미국 정부는 20년 넘게 용인되어 오던 캠페인 재정에 대한 두 가지 법안을

최초로 채택함.

◦ 2000년 국세청 강령(Internal Revenue Code) 527 조항에 해당하는 법안은 정치적 활동을 위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지출하는 세금 공제 대상 기관들은 기부자와 사용처를 공개해야 한다

고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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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부시 대통령은 맥케인-페인골드(McCain-Feingold)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범 정치적

캠페인 개혁 법안(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을 채택함. 이 법안은 25년 동안 미국 캠

페인 재정 시스템 역사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변화로 일컬어지고 있음.

◦ 맥케인-페인골드 법안은 기업, 노조 등의 기관들이 특정 정치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금지했

고, 특정 개인이 정치 후보자들에게 주는 상한선을 높이면서 특정 문제에 대하여 광고를 제

한하였음.

◦ 미국 대법원은 2003년 이 법안의 대부분 내용을 승인함.

◦ 독일은 2001년과 2002년 정치 캠페인에 대한 스캔들이 일어남에 따라서 상장 기업이 정당에

기부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했고, 1990년대 일본 등 여러 나라는 새롭게 한계를 설정했음.81)

(2) 리바이스

◦ 리바이스(Levi Strauss&Co.)는 미국 법이 금지하고 있는 국가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으

며, 제품 원자재를 얻는 데 있어서 국가 평가 가이드라인(Country Assessment Guidelines)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은 체크하고 있음.

◦ 해당 나라의 건강과 안전 조건이 리바이스 본사 파견 임직원과 현지 임직원, 그 가족들에게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 해당 나라의 인권 환경이 글로벌 소싱과 운영 가이드라인(Global Sourcing and Operating G

uidelines)과 기업 정책에 맞도록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 해당 나라의 법적 시스템이 상표특허, 투자, 기타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보호하고 글로벌

소싱과 운영 가이드라인과 기업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가?

◦ 해당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과 기업과 제품 브랜드 이미지

를 보호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가?82)

(3) 시스코 시스템즈

◦ 시스코 시스템즈(Cisco Systems)는 UNDP와 협력하여 자사의 인터넷 관련 네트워킹 솔루션

을 이용, 세계 최빈국 가정과 커뮤니티를 지원하여 가난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개인, 기업,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넷 에이드(NetAid) 프로그램을 수립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들은 극빈자 가정과 커뮤니티가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는

지 실제 이야기도 읽을 수 있고, 세계의 가난에 대한 상황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지

역 개발 기관에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개발 프로그램에 기부할 수도 있음.

◦ 넷 에이드의 지원을 받는 지역 개발 기관들은 넷 에이드 프로그램의 기준과 책임성을 만족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평가와 모니터링에 응해야 함.83)

(4) 노보 노르디스크

◦ 노보 노르디스크는 세계인권선언을 기업의 사회책임의 핵심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서 노력하고 있음.

81)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82) 위의 글.

8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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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에 따라서 스스로의 활동을 평가하며, 특히 당뇨병과 같은 건강권 관리, 차별

없는 인사 관리, 임직원의 다양성 수호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음.

◦ 인권에 대해서는 특히 아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첫째, 인권에 대해 문제가 있는 나라들에도 기업 진출을 하고 있는데, 진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이유는 사업 진출이 그 나라 사회의 인권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임.

◦ 둘째 이유는 첫째 이유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범세계적인 인권에 대한 기준이 노보 노르디

스크의 기업의 사회책임 활동에 도움을 주고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임.

◦ 많은 혁신적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책임에서 특히 인권에 집중하고 있는데 노보 노르디스크

는 특히 사업 진출국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84)

8. 부정적 사례

(1) 아이티티

◦ 1970년대 초반 아옌데 정권하에서 칠레는 기업의 활동이 인권침해를 넘어 국가의 거버넌스

를 위협하고 쿠데타의 배후가 된 대표적 사례임. 1972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International

Telephone and Telegraph Company(이하 ITT)가 칠레 내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UN 경

제사회이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됨. 1970년에 사회주의자 아옌데가 칠레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칠레에는 미국의 3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24개가 진출해 있었고, 은행을 제외한 18대

칠레 기업이 미국의 자회사였다. 이런 상황에서 아옌데 정권이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산업의

국유화를 천명하자 ITT를 비롯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아옌데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섬.

◦ 미국 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아옌데 정권의 혼란 및 쿠데타의 배후에는 ITT의 책략과 CIA가

개입된 미국 정부의 아옌데 정권 흔들기에 있다는 것이 밝혀짐. ITT는 1970년대 당시에 이미

독자적인 세계규모의 대외정책 스태프, 대외첩보조직, 통신 네트워크, 분류 시스템 및 정기여

객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던 회사로 선거당시에 아옌데가 ITT를 포함한 미국의 사업을 국유

화하겠다고 공약하자 ITT는 CIA를 등에 업고 아옌데와 대립하는 우익을 지지하게 하고, 아

옌데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 취임을 막도록 칠레 의회에 공금으로 1백만 달러를 제공하겠다

고 CIA에 신청함.

◦ 이 계책이 실패하자 ITT는 칠레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사회불안을 일으킬 것을 목적으로 한

'행동계획'을 닉슨 정권에 제시했고 이후 닉슨 정권은 각 부처를 망라한 특수정책 시행그룹을

만들어 ITT 플랜을 실현하였고 결국 1973년 9월11일에 아옌데 정권은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전

복되었음. ITT의 이 같은 행동은 UN 차원에서 다국적 기업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논

의의 계기가 되었고, 초국적 기업 UN 행동강령 초안(Draft UN Code of Conduct on Transn

ational Corporations)이 제정되는 성과로 이어짐.85)

84) 위의 글.

85) “살바도르 아옌데” (http://windshoes.new21.org/person-allend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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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1. 의의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고객)에 제공함에 있어서 소비자(고객)의 생명, 안전에

대한 권리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7조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5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

리를 인정한다.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

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

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

언 37조, 1977

ILO협약 169, 선주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2조(2)

(b), 4조(1), 1989)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

약(1979)

WIPO 저작권조약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7절 소비자 이익

소비자를 대함에 있어 다국적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및 광고관행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

비스의 안전과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국적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가 건강상 경고 및 제품 안전, 정보 라벨

등의 소비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

시키도록 보장한다.

2.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정도에 따라 그

내용, 안전한 사용, 유지, 저장, 처분과 관

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

공한다.

3.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부당한 비용 내지

부담 없이 소비자와의 분쟁을 공정하고 시

의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4.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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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불공정한 설명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소비자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 보호

를 제공한다.

6. 기업의 상품 소비 또는 사용에서 유발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방 또는 제거함에 있어 공공 당국과 충

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한다.

<소비자일반관련>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조물책임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식의약품관련>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축산물관련>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안전․시설관련>

전자거래기본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운송․레저관련>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정보통신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기통신사업법

<특수거래관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

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

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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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동기준

1.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광고 관행에 따라 소비자를 대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이 보장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

다.

2. 기업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건강상의 경고, 제품 안전, 정보 표시 등

소비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정도에 따라 그 내용, 안전한 사용, 유지, 저장, 처

분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4.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부당한 비용 내지 부담 없이 소비자와의 분쟁을 공정

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5. 기업은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설명 또는 허위 또는 불공정한 설명을 해

서는 안되며, 충분한 설명을 누락해서도 안된다.

6. 기업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7. 기업은 기업의 상품 소비 또는 사용에서 유발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 당국과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5. 유관지표

GRI

G3 PR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보

건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

의 단계, 주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G3 PR2. 제품 및 서비스 생애 주기상에서 고객

의 안전보건 영향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G3 PR3. 절차상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

유형, 그러한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 주요 제

품 및 서비스의 비율

G3 PR4. 제품/서비스 정보 및 라벨링과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

별)

G3 PR5. 고객만족도 평가 설문 결과 등 고객만

족 관련 활동

G3 PR6.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

제 준수 프로그램

G3 PR7.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

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

칙 위반 건수

G3 PR8.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

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G3 PR9.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EIRIS

고객

- 커뮤니케이션 사항 공개

- 고객정책공개

- 고객에 대한 이사회멤버의 책임성

- 고객에 대한 고위관리자의 책임성

- 정기적인 고객 설문조사

- 관계 개선의 증거(결과 혹은 과정)

- 품질 관리 시스템의 존재여부

- 품질 관리 시스템의 범위 (ISO 9000에 커버

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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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 및 안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요 제

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100%
90%

이상

90%

미만
없음

2. 제품 및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상에서 고객의 안전

보건 영향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

과 유형별)

없음 건

3. 제품/서비스 정보 및 표시 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

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없음 건

4.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
없음 건

5.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없음 건

6.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위반으

로 부과된 벌금 액수
없음 백만원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상품생산, 제조, 디자인,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국가 법,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산업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상품위험도에 대한 개발이전평가를 수행한다.

3. 회사에 디자인, 제조, 마케팅과 같은 개발단계의 상품결함에서 보호하

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가 있다.

4. 상품이 판매 이후에도 상당기간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회

사에 있다.

5. 회사는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재료, 디자인, 결함,

부작용을 남김없이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6. 회사는 모든 포장 또는 상품 위에 상품과 연관된 위험사항에 관해 분

명하게 경고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기재한다.

7. 특정상품의 사용과 연관된 부상이나 사망이 보고되는 대로 회사는 즉

시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한다.

8. 소비자기구들은 회사 상품이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으며 올바른 상품정보와 표

시 분류에 관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6. 자가진단지표

F.19.1. 회사는 소비자(그리고 불량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모든 대상들)의 생명, 건강,

안전을 제품의 불량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상품 디자인, 생산, 마케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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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9.2. 지역의 예술적인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지역주민

이나 선주민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는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

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해당 물질이 이미 출처, 원작자, 소유 판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조사한다.

2. 지적 재산 저작권과 소유권 조사 시 재산권의 관습적 체계도 고려되

고 있다.

3.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협상이 모든 소유주들과

함께 수행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제공된다.

4. 공식특허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발명품의 상업적 사용에 대

한 보상을 위해, 회사는 선주민 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고 협상한다.

5. NGO, 지역주민 및 선주민 대표들은 회사가 판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질을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역사적, 법적으로 토착공동체에 속하는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비티

◦ 비티(이하 BT)는 공급망 인권 상황 평가에서 더 나아가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이후의 소

비자 사용망까지 인권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BT는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온라인과 유선 전화 고객들이 개

인정보 사용과 인터넷 콘텐츠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 받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음.

◦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 행동 같이 제품과 서비스를 악용하는 소비 관행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부모들이 겪는 아이들의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 이용 문제, 담

배, 술, 도박, 포르노 사용 권장 활동을 막는 정책 수립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접

근함.86)

(2) 쓰리엠

◦ 쓰리엠(이하 3M)은 전략적 차원에서 비즈니스 일치 프레임워크라는 기획과정을 거침.

◦ 이 과정의 첫 단계는 최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비즈니스, 환경, 정치, 사회 트랜드, 임직원

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임.

◦ 다음으로 그 프레임워크를 비즈니스 부서와 각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2001년에 3M은 기후변화를 주요 비즈니스 동력으로 채택하고 온실 가스와 휘발성 공기 배

86)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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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행함. 그 이후 3M은 무독성의 생물

분해성 페인트와 염화 메틸렌이 없는 니스 제거제, 주택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줄이는 주택

냉방 지붕 소재, 난방용 일광 차단 필름 등, 일련의 친환경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었음.87)

(3) 메텔

◦ 메텔(Mattel, Inc.)은 전 세계 직영 공장 시설과 공급망 계약 업체들을 감사하기 위하여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가 관리하는 세 단계의 감사 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만약 계약 업체가 메텔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감사 이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메텔은

협력 파트너십 관계를 청산함. 독립 모니터링 위원회(Mattel Independent Monitoring Counci

l, 이하 MIMCO)는 세 단계의 감사 스케줄을 개발했음.

◦ 첫째 년도에는 메텔 소유 공장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여기에는 메텔 소유 공장과 생

산 제품의 100%를 메텔 주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포함됨.

◦ 둘째 년도에는 생산 제품의 70%이상이 메텔 구매로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메텔의 전략적 파

트너나 1차 공급자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통계 샘플링 감사에 집중함.

◦ 셋째 년도에는 생산 제품의 40~70%이상이 메텔 구매로 이루어지는 2차 공급자 공장의 통계

샘플링 감사에 집중함.

◦ MIMCO는 감사 샘플 대상을 확대할 수 있으며 메텔의 전략적 파트너나 주 공급업체의 준

수 기준에 대해 더 정확한 내용을 수집함.88)

(4) 리바이스

◦ 리바이스는 모든 비즈니스 부서의 전략 기획 과정을 통해 가치 제시를 통합시키고 있으며

전 세계의 모든 리바이스 임직원들은 리바이스 방식과 당신(Levi Strauss & Co. Way and Y

ou)이라는 조직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하는 비즈니스 관행에 다양성을 반영 하여 임직원, 고객, 공급업체 등

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다양성을 추구하기로 함. 광고, 마케팅 노력에도 다양성을 포함

시킴으로서 긍정적 사회 변화에 공헌하는 사회적 참여를 실행하고 있음.89)

(5) 존슨앤존슨

◦ 1982년 미국 시카고에서 누군가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이하 J&J) 타이레놀 캡슐에

청산가리를 투입하여 이를 복용한 7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

함. 사고 원인은 J&J 공장 제품이 생산된 후에 캡슐에 청산가리가 투입된 것으로 밝혀짐.

◦ J&J는 즉각적으로 모든 제품을 리콜하였고, 미국 내에서 생산된 모든 타이레놀 캡슐을 폐기

하였음. J&J은 사건 발생 직후,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조사 단계별로 모든 사항

을 대중들에게 공개하였음. 타이레놀 캡슐제품 리콜 비용은 1억 달러였음.

87)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346쪽.

88)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또한 http://www.bsr.org/CSRResources/

IssueBriefDetail.cfm?DocumentID=49038 참조.

89)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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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에도 뉴욕에서 한 여자가 청산가리가 투입된 타이레놀 캡슐을 복용하고 사망하였음.

이 역시 제품이 공장에서 생산된 이후 누군가에 의하여 투입된 것으로 밝혀짐. 처음 구입한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점에서 또 하나의 손댄 흔적이 있는 제품이 발견됨.

◦ 1986년에도 똑같이 즉각적으로 제품을 수거하고 폐기하였음. 이때도 정부기관과의 긴밀하게

협조하였으며, 조사 단계별로 모든 사항을 대중들에게 공개하였음.

◦ 결국, J&J는 캡슐형태의 타이레놀 제품 판매를 중지하였으며, 더 나아가 처방이 필요 없는

캡슐로 된 약품 판매까지 중지함.

◦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이후, 캡슐이 아닌, 지금과 같은 정제 형태 타이레놀 판매 시작.90)

(6)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영국 제약회사인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Glaxo Smith Klein, GSK)의 선주민 권리 정책: “모

든 나라는 그 나라의 토지 영역 안에서 생물적 자원과 토착적 지식에 관한 주권을 가진다.”

◦ 비록 선주민 권리가 문서화 된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은 지적

재산과 물질적 재산에 대한 선주민의 소유권을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91)

(7) 샤먼 제약

◦ 미국 샤먼 제약 (Shaman Pharmaceuticals)은 민속식물학 기반 발견 과정을 채택하여 희귀종

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 의약을 새로운 제품 연구 개발에 이용하고 있음.

◦ 새로운 의약품 개발 비용은 의약품 연구 합성과 적격 심사비용의 10분의 일임.

◦ 샤먼은 약품 수집에 대하여 1992년 12월 페루 콘세조 아구아루나 후암비사(Consejo Aguaru

na Huambisa) 선주민 부족과 협력 합의를 체결하고 그 부족이 세운 약효산림보호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선주민들이 주도하는 토착 약물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92)

(8) 로열 더치 쉘 그룹

◦ 로열 더치 쉘 그룹(Royal Dutch Shell Group)의 일반 비즈니스 원칙 선언(Statement of Gen

eral Business Principles): “선주민들과 선주민 커뮤니티들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 로열 더치 쉘 그룹은 독립적 국가로서의 선주민과 부족민들의 지위와 권리에 관한 ILO협약

No. 169 내용들을 준수하고 있음.93)

90) J & J CSR 사례 발표. [CSR 국제 세미나], 경기복지재단 주최, 2008.

91)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92) 위의 글.

9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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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경보호의무

1. 의의

인권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오염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회사는 이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공

동체를 보호할 의무를 갖고 있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

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

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

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

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

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

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

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

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6조

1.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

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

지 아니한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5. 환경, 보건, 안전, 노동, 조세, 재정 유인

및 기타 안건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규제

적 틀 속에서 고려되지 않는 면제를 추구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다.

제5절 환경

다국적 기업들은 사업을 영위하는 진출국의

법, 규제, 행정관행의 기본 틀 내에서, 또한

관련 국제 협약, 원칙, 목표, 기준을 고려하

여, 환경과 공중 보건 및 안전을 보호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광의의 목표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업 활동을 보편적으

로 수행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야 한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은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한다:

1. 다음과 같은 기업 맞는 환경 관리 시스템

을 확립하고 유지 한다:

a) 기업 활동의 환경, 보건, 안전 영향과 관

련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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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목표들 간의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정기

적 점검을 포함한 측정 가능한 목적 또는

해당되는 경우 개선된 환경 성과 목표의

수립;

c) 환경, 보건, 안전 목적 또는 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확인.

2. 비용 및 기업비밀, 지적재산권 보호를 고

려하여:

a) 일반대중과 종업원에게 기업 활동이 갖는

잠재적 환경, 보건, 안전 영향에 대해 적절

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해당 정보에

환경 성과의 개선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

다;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 정책 및 그 이행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적

절한 의사소통 및 논의를 적시에 수행한

다.

3.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공정,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 전체와 연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반

영한다. 이러한 제안된 활동들이 심대한

환경, 보건, 안전상 영향을 가질 경우, 그

리고 관계 당국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경우

에는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를 준비한다.

4.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위

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이해에 맞게, 또

한 인간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고,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실로

그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

는 비용효율적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된다.

5. 재해 및 응급사태 등을 포함한 기업 활동

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보건 피해를 예

방, 완화, 통제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유

지해야 하며 관련 당국에 대한 즉각적 보

고 체제를 유지한다.

6. 적절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하여

기업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

a) 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

의 환경성과에 관한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운영 절차를 기업 전 부서에 채택;

b) 부적절한 환경적 영향을 갖지 않고 의도

된 용도상으로 안전하며 에너지 및 천연

자원 활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 재

활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c) 고객들에게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함의에 대한 인식

수준을 제고;

d)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7. 종업원들에게 환경 영향 평가 절차, 홍보,

환경 기술 등의 보편적인 환경 관리 분야

는 물론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고의 예방

등 환경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8. 환경 인식 및 보호를 장려하는 제휴나 이

니셔티브 등을 통해 환경적으로 의의 있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ILO협약 174, 주요 산업재해 방지 협약(9조와 14

조(2), 1993)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

언 57조와 58조, 1977

산업위험과 인권에 관한 민족상설재판소 헌장 13

조, 1994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7.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한다.

원칙8. 기업은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한다.

원칙9. 기업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확

산을 촉진한다.

<원료>

OECD, 원료 흐름 및 자원 생산성에 대한 위원회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aterial Flows and Resource Productivity),

2004.

OECD 폐기물 방지 및 재활용 실무 그룹(Working

Group on Waste Prevention and Recycling)

<에너지>

교토 의정서, 1997

GHG(Greenhouse Gas) Protocol Initiative - 세계

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WRI)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 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2004년

개정판)

IEA에서 매년 발행하는 OECD 국가 및 비OECD

국가의 에너지 수급 현황 보고서(Energy

Balances for OECD and non-OECD countries)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에서 에너지 효율성 표준 및 관련 검사 절차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에

서 에너지 효율성 표준 및 관련 검사 절차

<용수>

국제자연 보존연맹(IUCN) 멸종위기종(Red List)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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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국제자연 보존연맹(IUCN) 멸종위기종(Red List)

람사 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1971)

UNESCO 세계문화유산 (World Heritage Sites)

UN 생물권 보호 구역(United Nations Biosphere

Reserves)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 마련된 국가별 생물다양

성 전략 및 조치 계획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생물다양성 위험 지역

및 야생지(Biodiversity Hotspots and Wilderness

Areas)

WWF의 국제 200 생태 지역(Global 200

Ecoregion)

Bird Life International의 주요 조류 서식지

(Important Bird Areas)

IUCN의 식물 다양성 센터(Centres of Plant

Diversity)

GRI Cross-Reference: GRI 생물다양성 자원 문서

(Biodiversity Resource Document)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교토 의정서, 1997

GHG Protocol Initiative - WRI 및 WBCSD의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2004년 개정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2001, 실무 그룹 I : 과학

적 기초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UN 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할론 핸드북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79)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헬싱키 협약(Helsinki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85)

사전 고지동의 (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cedure, 1998)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부속서 A, B 및 C, 2001)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Sofi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1988)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표 오존 감소를 위한 1979

년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에 관한 구텐베르크 의

정서(Gothenburg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ozone)

MARPOL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Ships), 1973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의 금지 개정안(Ban Amendment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

런던 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1972)

MARPOL 협약(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1973

<운송>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안(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전체>

IFAC 환경 관리 회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문

서(2005)

UNDSD(United Nations Divis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2003) : 환경 관리 회계 절차 및

원칙(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Procedures and Principles) 환경 관리 회계 연

구 정보 센터(Environmental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EMARIC, 2003)

3. 국내규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

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일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존법

환경영향평가법



- 415 -

1. 기업은 국가의 법과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 맞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a) 기업 활동의 환경, 보건, 안전 영향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평가.

b)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목표들 간의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포함한 측

정 가능한 목표 또는 개선된 환경성과 목표의 수립.

c) 환경, 보건, 안전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확인.

3. 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용, 기업비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a) 일반대중과 종업원에게 기업 활동이 갖는 잠재적 환경, 보건, 안전 영향에 대해 적절

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해당 정보에 환경성과의 개선을 보고한다.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 정책 및 그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적절한

의사소통 및 논의를 적시에 수행한다.

4. 기업은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공정,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 전체와 연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한다. 계획된 사업이 심대한 환경,

보건, 안전상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계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

환경분쟁조정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자연보전>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대기보전>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수질보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하수도관리>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

률

4. 행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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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향 평가를 준비한다.

5. 기업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이해에 맞

게, 또한 인간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고,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실

로 그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된다.

6. 기업은 재해 및 응급사태 등을 포함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보건 피해

를 예방, 완화, 통제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국에 대한 즉각적 보

고 체제를 유지한다.

7.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하여 기업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a) 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 환경 성과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운영 절

차를 기업 전 부서에 채택

b) 친환경적이고, 언전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활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 재활

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c) 고객들에게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함의에 대한 인식 수

준의 제고

d)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8.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홍보, 환경 기술 등의 보편적인 환경 관리

분야는 물론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고의 예방 등 환경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해 적절

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9. 기업은 환경 인식 및 보호를 장려하는 제휴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면

서도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5. 유관지표

GRI

G3 EC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 활동

에 대한 위험과 기회

<원료>

G3 EN1. 중량 또는 부피 기준 원료 사용량

G3 EN2. 재생 원료 사용 비율

<에너지>

G3 EN3. 1차 에너지원별 직접 에너지 소비량

G3 EN4. 1차 에너지원별 간접 에너지 소비량

G3 EN5. 절약 및 효율성 개선으로 절감한 에너

지량

G3 EN6. 에너지 효율적이거나 에너지 기반 제

품/서비스 공급 노력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에너지 감축량

G3 EN7. 간접 에너지 절약 사업 및 성과

<용수>

G3 EN8. 공급원별 총 취수량

G3 EN9. 취수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용수 공급

원

G3 EN10. 재사용 및 재활용된 용수 총량 및 비

율

<생물다양성>

G3 EN11.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

은 구역 또는 주변지역에 소유, 임대, 관리하

고 있는 토지의 위치 및 크기

G3 EN12. 보호 구역 및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

은 구역에서의 활동, 제품, 서비스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G3 EN13. 보호 또는 복원된 서식지

G3 EN14. 생물다양성 관리 전략, 현행 조치 및

향후 계획

G3 EN15. 사업 영향 지역 내에 서식하고 있는

국제자연 보존연맹(IUCN) 지정 멸종 위기종

(Red List)과 국가지정 멸종위기종의 수 및

멸종위험도

<대기배출물, 폐수 및 폐기물>

G3 EN16. 직ㆍ간접 온실가스 총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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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EN17. 기타 간접 온실가스

G3 EN18.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성과

G3 EN19. 오존층 파괴 물질 배출량

G3 EN20. NOx, SOx 및 기타 주요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

G3 EN21. 최종 배출지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G3 EN22. 형태 및 처리방법별 폐기물 배출량

G3 EN23. 중대한 유해물질 유출 건수 및 유출

량

G3 EN24. 바젤협약 부속서 I, II, III, VIII에 규

정된 폐기물의 운송/반입/반출/처리량 및 해

외로 반출된 폐기물의 비율

G3 EN25. 보고 조직의 폐수 방출로 인해 영향

을 받는 수역 및 관련 서식지의 이름, 규모,

보호 상태 및 생물다양성 가치

<제품 및 서비스>

G3 EN26.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 영향 저감 활

동과 성과

G3 EN27.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

비율

<법규 준수>

G3 EN28. 환경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수

<운송>

G3 EN29.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

의 중대한 환경 영향

<전체>

G3 EN30.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EIRIS

환경정책

- 회사의 환경정책 커버비율

- 환경정책 공개여부

- 수자원을 포함한 자원 또는 원료/ 에너지

/ 대기와 물에 대한 방출 / 폐기물/ 부문

별 특이사항 (모든 핵심이슈를 다루고 있

는 경우)의 중요이슈에 대한 언급

- 환경정책에 대한 책임성

- 환경목표설정

- 환경모니터링/검토/감사

- 환경보고

- 법 이상의 광범위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언급 공개

-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제품 책임성에 대한 언급 공개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내역 공개

- ICC membership 여부

- CERES membership 여부

- Responsible Care(RC) 가입 여부

- UNEP 가입여부

- Natural Step 가입여부

환경시스템

- EMS 커버범위

- ISO 14001 coverage

- EMAS coverage (EMAS 인증범위)

- 인증의 전반적 범위

- 환경정책 공개

- 중대 영향에 대한 인식 언급

- 주요 이슈에 대한 목적과 목표 설정

- 절차와 책임에 대한 개요

- 모니터링과 감사

- 내부 보고와 관리 검토

- 협력사에 대한 감사

- 환경영향 평가

- ISO 14001 이나 EMAS, EMS인증 언급

환경보고

- 보고 약속 이행 여부 공개

- 환경보고의 적용범위

- 환경 정책 본문 기재

- 주요 환경 영향 기술

- 연도별 계량적 데이터 제공

- 목표 대비 성과

- 환경경영 시스템의 개요

- 비준수 사항, 기소, 벌금 혹은 사고

- 환경비용의 계량화

- 독립적 검증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지속가능성 이슈의 커버

환경성과

- 기후변화

- 대기오염방출

- 물방출

- 폐기물

- 물소비

기후변화 경영대응

- 고위자급 이상의 책임성

- 기후변화에 대한 언급

- 기후변화와 관련된 제품책임성 언급

- 정책구조에 대한 설명(국제적 목표, 규정에

대한 언급과 climate change와 회사가 어

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의견)

- GHG가스 감축에 필요한 공공정책 ini-

tiative에 대한 적극적 지지(공개적 지지)

- 기후변화 성과와 관련된 보상

- GHG 방출 절감과 관련된 장기간의 전략

목표

- GHG방출절감과 관련된 단기간의 관리전략

및 목표:

- 기후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와 달성

계획

- 절대적인 온실가스 방출량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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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정책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

비상조치, 예방계획, 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예: 현장

방화요원, 자동밀봉 폭발방지 출입구 등)

3. 회사에는 필요시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 주변 지역사회에 분명하게

경고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지역 비상사태 대피계획을 적절한 지역, 국가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

- 표준화된 방출 데이터 제공 여부

- 최소한 3년간의 추세 데이터 제공

- 제품에서 방출되는 온실 가스량

-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

- 공개된 범위 (데이터의 범위 제공)

- 기후변화 성과 데이터 산출에 대한 방법론

제공

- 데이터의 내부 혹은 외부 검증

-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공개

- 방출량 감소(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절

감)

- GHG방출감소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보고

- 절대적인 온실가스 방출량 보고

- 표준화된 방출 데이터 제공 여부

- 최소한 3년간의 추세 데이터 제공

- 제품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량

- 목표대비 성과에 대한 보고

- 공개된 범위 (데이터의 범위 제공)

- 기후변화 성과 데이터 산출에 대한 방법론

제공

- 데이터의 내부 혹은 외부 검증

-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 공개

제품책임성

- 제품의 환경적 임팩트에 대한 일반적 언급

-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 여부

- RC(Responsible Care)에 대한 언급 여부

- LCA 언급

- LCA 적용비율

- 모든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설계시 섹터와

관련된 제품의 환경적 임팩트를 고려한다

는 언급 (All=95%이상)

- 모든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설계시 제품책

임성원칙 적용여부

- 환경적 임팩트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및 생산라인 개발 또는 프로

그램 설계 또는 리엔지니어링 언급 여부

생물다양성

- BAP(Biodiversity Action Plan)정책의 존재

여부(그룹 차원)

- BAP(Biodiversity Action Plan)정책의 존재

여부(현장수준)

- BAP개발 및 프로젝트에 환경보호 단체 및

NGO의 참여 여부

- 생물학적 리소스의 지속가능 사용 및 보호

구역내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을 보호한다는

핵심 원칙/정책의 존재 여부 (CBD협정)

- FSC 혹은 MSC와 같은 검증된 인증 계획

(certification scheme)을 수행하는 업체로부

터 천연자원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정책 실

행여부

- 생물다양성 향상에 대한 세부사항 공개

- 향상에 대한 잠재적/임팩트평가

- 지역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행된 후원

혹은 활동 여부

- 생물다양성평가가포함된EIA(환경임팩트평

가) 언급

6. 자가진단지표

G.20.1. 회사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강문제와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

리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적절한 곳에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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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거기 담긴 피난절차를 잘 알고 있다.

5. 회사는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비상사태

가능성을 지체없이 통보할 수 있다.

6. 회사부지가 병원에서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응

급조치를 위해 적절한 의료시설과 자격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

다.

7. 회사의 긴급사태 대응절차는 산업기준 최고수준을 준수하며 필요 시

그 기준을 능가한다.

8. 지역당국, NGO, 지역사회대표들은 회사의 지역 비상사태대피계획 및

그 안에 담긴 절차에 관해 정보를 전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9. 지역당국, NGO, 지역사회대표들은 모든 직장비상사태 및 산업재해들

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최소의 피해만 끼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저

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G.20.2. 회사에 지역사회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공정한 청문회 요건을 규정한 정책이 있다.

2. 회사정책은 모든 고충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3. 회사에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가 있

다. 이 기구는 회사와 지역사회 양측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4. 지역사회주민들은 회사의 고충처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한다

면 익명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5. 지역 NGO와 다른 대표들은 어떤 고충관련 청문회든 참가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다.

6. 제기된 어떤 고충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

토하며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있다.

7.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NGO들은 제기된 모든 관심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루는 고충처리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G.20.3. 회사에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정책이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재 건

수
없음

백만원

건

2.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백만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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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신기술도입, 환경회계 등 환경경영을 실천

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회사는 직․간접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회사는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재료 및 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회사는 용수사용를 절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용수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회사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경영에 반영하

고 있다.

8. 회사는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9. 회사는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

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회사는 매년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1. 회사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성과를 외부에 공

시하고 있다.

12. 회사는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총액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13. 관련 NGO와 지역주민들은 회사가 환경보호 활동에 모든 수단을 취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7. 긍정적 사례
(1) 치키타

◦ 치키타(Chiquita)는 100여 년 전에 자마이카에서 160다발의 바나나를 사서 미국의 저지 시에

싣고 와 판매를 시작한 로렌조 다우 베이커(Lorenze Dow Baker) 선장에 의해 설립됨.

◦ 그 후 성장을 거듭하여 라틴 아메리카에 생산 기지를 두고 세계 60여 개국으로 판매를 확장

하고 4십억 달러에 달하는 국제 판매를 달성함. 족장 기지를 세우고 이동통신에서 도로 관리

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관행이 기업 제국주의로 판결된 후, 중앙과 남아메리카 정글을 파

괴하여 바나나 공화국을 만들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됨. 1990년대 초반, 치키타 규탄 시위가

격해 졌고 치키타의 사업운영권은 많은 환경론자들의 반대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짐.

◦ 치키타의 경영진은 생태계와 야생생물과 선주민 보호 활동을 하는 뉴욕의 NGO인 레인포리

스트 얼라이언스(Rainforest Alliance)와 토지 사용 관행, 비즈니스 관행, 고객 대상 행동에 변

화를 시도함. 생태학 전문 NGO인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의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NGO

전문성과 기업 명성과 사회적 성과 개선을 위한 기업 요구 사항이 결합된 혁신적 파트너십을

통해 레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가 인증 기준을 제시해 주는 더 나은 바나나(Better Banan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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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냄.

◦ 프로그램 인증 기준 영역은 야생 생물 보호, 생태계 건강, 토지 부식, 수질 보존, 폐기물과

해충의 통합 관리, 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관리와 노동 조건, 지역사회 관계 구축과 증진 등

임. 그러 기준들을 따르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 농장의 환경적 성과 인증 기준에 맞추는데 19

92년부터 2000년까지 2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지출됨.

◦ 인증은 생산성 증가와 생산 비용 감소에 효과를 거두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농장의

운영에서 생산성이 27% 증가 했고 생산 비용은 12% 감소함. 환경적 성과로 농화학 제품 사

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했고 운반 받침대 재활용이 증가함. 오늘날 치키타 바나나의 93%가 레

인포리스트 얼라이언스 인증을 거쳐서 생산되고 있음.

◦ 기업책임실행위원회를 만들어 NGO와 환경보호활동가들과의 월례 미팅을 운영함으로서 서

로의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이해하며, 최고 경영진들은 이해관계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

이게 되었음.94)

(2) 쓰리엠

◦ 쓰리엠(이하 3M)은 30년 전부터 환경에 대한 새로운 규칙에 대하여 깨닫고 19개의 세부 프

로젝트로 된 3P(Pollution, Prevention, Pays)이라는 프로그램을 수립함.

◦ 3M은 모든 생산 과정 단계의 자연 자원, 화학물, 에너지, 제조 원료 등의 사용을 비즈니스

에서 소비자까지 이르는 최후 활용 단계까지 추적하고 관리하고 감소하는 수명 주기 도구를

사용하고 있음. 1990년대 개발된 3M의 수명 주기 관리(Life Cycle Management, LCM) 프로

그램은, 원재료에서 소비자 사용 후 폐기 처리까지 제품의 완전 수명 주기 과정 전체가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관장하여 기준화함. 다양한 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LCM팀은, 3M과 소비자

들 모두가 환경 피해 감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200개 이상의 3M 제품에 대해 제품 개

발 과정 시작에서 환경적, 에너지 특성 등의 보고까지 철저한 관리 과정을 통해 노력하고 있

음.

◦ 환경 분야 성과를 전략적으로 더 우위에 놓기 위해 환경 효율성과 안전을 모니터링 하는 환

경, 건강, 안전성과 측정표가 만들어짐. 3M의 각 비즈니스 부서들과 기능 부서들은 환경, 건

강,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 과정을 체크하여 매년 성과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연간 목표를 수립함. 환경, 건강, 안전성과 측정표의 결과는 최고 경영진들에게 보고

되고 검토되고 있음. 이러한 모든 활동은 비즈니스 목표와 환경, 건강, 안전들의 우선순위 간

에 전략적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오염 방지 효과(Pollution Prevention Pays, PPP) 프로그램 경우, 30년 동안 환경 보호, 안전,

건강에 대한 3M의 전사적인 노력을 이끌어 내어 엄청난 비용 감소 혜택을 얻을 수 있었음.

전 세계에 있는 3M 생산 시설에 환경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전략 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함.

PPP 프로젝트를 통해 얻게 된 기술의 많은 부분들이 3M 특허로 개발됨. 최근 30여 년 동안

비 용제 사용 생산 과정 전환으로 절반에 가까운 배출 감소 혜택을 봄.95)

94)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4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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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스바겐

◦ 폭스바겐 (Volkswagen)의 더 나은 공급업체의 건강과 안전(Better Health and Safety for Su

ppliers) 프로그램은 남아공의 아웃소싱 공장에서 작업장의 건강과 환경을 감사하기 위한 과

정인 POC(Process Optimizing Consultations)과정을 실시하고 있음.

◦ 남아공에 있는 8개의 폭스바겐 아웃소싱 공장에는 각각 28명부터 9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

이 일하고 있는데 2005년 8월 감사 프로젝트 참가율은 평균 54.4%에 달함.

◦ 작업장 건강과 환경 요소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 초기에는 어떤 아웃소싱 공장도 포괄적이

고 종합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음. 모든 공장들은 유독성 물질 보호를 위한 개인용 보호

의류나 장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산업 재해 통계 수집 시스템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고 공장

경영진은 작업장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음.

◦ 남아공의 노동부와 협력 하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장 건강과 환경을 최적화하

기 위한 조치가 권고되어졌고, 대부분 공장 경영진들은 이를 수용함. 또한 선제적이고 예방적

인 조치들을 실행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치도 제안됨.

◦ 같은 해 11월 후속 감사 결과, 초기 보다 환경 분야가 많이 향상됨. 모든 공장들은 작업장의

유독 물질 위험 안내 서류를 구비해 놓고 있었으며, 시스템적으로 환경 위험 평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 작업장의 사고, 재해, 부상, 질병 등에 대한 조사나 기록, 보고 등의 시스템도

향상되었고, 개인용 보호 작업복이나 장비의 상태도 훨씬 더 나아졌음.96)

(4) 스트라타

◦ 스트라타(Xstrata Plc.) 기업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7가지 물품 업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국제 광업 그룹임.

◦ 2004년 스트라타 구리 사업 본부는 페루 남부의 라스 뱀바스(Las Bambas) 구리 개발 프로젝

트에서 채굴 사업을 6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권을 획득함.

◦ 해당 프로젝트는 많은 지역사회 관여와 지원 내용을 포함했는데 독립적인 자문그룹 설립을

비롯한 지역 사회와의 협의 과정 수립과 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계획 등이 포함됨.

◦ 그 내용 중에서는 지역 사회 주민이나 그룹에 대한 고충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인 고충

처리절차가 포함됨. 이 절차는 인권법과 회사 자체의 기준인 스트라타 비즈니스 원칙과 건강,

안전, 환경, 지역 사회 기준에 기반한 것임.

◦ 사업 운영에 관한 개인의 어떤 고충도 제기될 수 있는데, 특히 부적절한 대우와 같은 인권

과 관련된 고충 등을 신고할 수 있음. 예를 들면 동물, 토지, 경작지, 사람 등에 대한 피해,

혹은 주거주택이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피해, 환경적 피해, 인권, 혹은 거주지 이전에 대한

피해, 협의 불이행 등.

◦ 하지만 만약 사안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비사법적 고충처리절차를 사용할 수 없음.

◦ 보통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라스 뱀바스 프로젝

95) 위의 책, 346쪽.

96) M. Kristjansdottir, 앞의 글,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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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주민들 혹은 그들의 대

표들에게서 오는 고충 신고나 분쟁 신고는 접수 가능. 지금까지 108 건의 신고를 처리함. 처

리 과정은 주로 조사로 중재로 이루어지며 신고는 모두 분석, 조사되고 응답됨.

◦ 처리 과정은 보통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서 오는 모든 신고는 처음

두 단계를 거치게 되며,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고충이나 지역사회 분쟁 건은 세 번째

단계로 감.

◦ 단계 1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기록에 등재되며, 스트라타 조정 사무소는 처리 과정 세부

사항을 신고자에게 알려줌. 조정사무소 책임자는 담당자 혹은 담당 그룹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하거나 제출된 증거를 확인하고, 조사 담당자는 20일 동안 조사를 시행하고 해결책을 제

시함. 신고자는 제시된 해결책에 대해 15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며 그 안에 제시된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게 됨. 만약 받아들일 경우 쌍방 협의를 하고, 거부 시에는 2

단계로 감.

◦ 단계 2 : 단계 1에서 미해결된 사안은 고충처리 담당 시스템(Complaint System Defence Co

unsel, Defensor del Sistema de Reclamo)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고충이나 분쟁으로 처리됨.

담당 사무소는 필요 시 30일 동안 더 조사를 시행하며 스트라타가 모든 조사비용을 지원함.

고충처리 담당 시스템에서 신고자에게 해결책을 제안하면 신고자는 30일 동안 제시된 안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결정하게 되고, 만약 받아들일 경우 쌍방 협의를 함.

◦ 단계 3: 지역사회에서 지원 받는 개인 고충이나 지역사회 분쟁 건 만이 이 단계를 밟게 되

는데, 보통 세 명의 중재자가 구성되고 중재 위원회가 구성됨. 주로 스트라타가 1명, 지역사

회가 1명, 이 2명이 나머지 1명을 지정되는데, 통상 옴부즈맨이 지정됨. 중재 위원회는 사안

을 분석하고 조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중재자들은 조사, 분석, 해결책 제안을 3개월 안에

끝내야 함.

◦ 처리 과정에서 주로 나오는 해결책 또는 결과는 보상, 개선, 협의 혹은 다른 형태의 보상이

있음.

◦ 결과에 대한 추가 항의는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능하며, 2단계에서는 중재 위원회인 3단계로

가능하며, 중재 위원회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사법적 해결 방책으로 법원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음. 이 경우 스트라타 조정 사무소는 사안에 대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보

통 스트라타는 각 단계별 결과를 항소 없이 수용함.

◦ 처리 과정에 대한 결과는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는데 스트라타 대표 1명과 프로젝트 지역의

각 지역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모니터링 위원회는 각 처리과정 단계의 사안처리결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음.97)

97) 함께 해답을 찾는 기업과 사회: 분쟁해결 커뮤니티, “기업별 혹은 프로젝트별 고충처리 메커니즘:

Xstrata 사례.” (http://www.baseswiki.org/Kr/2-GrievanceMechanisms/FCompany_Mechanisms/

%ed%8e%98%eb%a3%a8%ec%9d%98_Xstrata_%ea%b5%ac%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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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정적 사례

(1) 유니온 카바이드

◦ 환경을 오염시켜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도 보팔에서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드 공장에서 1984년 발생한 독가스 노출 사례고 알려져 있음.

◦ 1999년에 다우 케미칼로 합병된 미국의 농약 제조업체 유니온 카바이드는 보팔지역에 공장

을 세웠고 1984년 12월 2일 새벽에 공장설비에 물이 들어가면서 유독가스가 유출되어 3800명

이 숨지고 현재도 12-15만 명의 주민들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대형 참사가 발생함.

◦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회사와 인도정부가 제대로 현장정리와 피해자 보상을 실시하지 않아

기형아가 태어나는 등의 2차, 3차 피해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사

건 직후, 국제환경단체가 현지조사에 나서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다우 케미칼 측은 이 사건이 합병이전에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책임이 없

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98)

98) 최준석, 「간디를 잊어야 11억 시장이 보인다」, 위즈덤하우스, 2007, 135-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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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일반이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1.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 및 보고 체제를 확립하였으

면 이를 세부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이 정립되어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

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40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그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성취된 진전사항

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할 것

을 약속한다.

(a) 관계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

(b) 그 이후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때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

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

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

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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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1.2 회사에는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

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4. 행동기준

1. 기업은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5. 유관지표

EIRIS

인권시스템

- 인권관련 위험 분류

- 인권 위험을 공식적인 위험 평가 절차로 통

합하는지 여부

- 인권경영 목표 설정

- 관련국가의 인권시스템 역량 구축노력

- 종업원에 대한 인권관련 훈련 및 교육 여부

- 독립적인 지역이해관계자의 의견/조언 수

렴

- 인권정책 모니터링 여부

- 인권 비준수 사항 개선을 위한 절차

- 인권관련 외부 감사

- 정기적인 인권정책에 대한 리뷰

6. 자가진단지표

H.21.1 회사에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은 임직원들이 해석상 의문을 갖지 않도

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2. 회사의 임직원은 인권경영방침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이

나 압력을 받을 경우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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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임직원 채용시 개인의 인권적 가치관도 합격기준으로 고려한

다.

2. 회사의 신입직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있다.

3. 회사의 기존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권경영교육을 받고 있다.

4.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인권경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경영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마련되어 있

다.

6.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적이다.

7. 회사는 협력회사에게도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적극 알리고 있다.

7. 긍정적 사례

(1) 에이비비

◦ 에이비비(이하 ABB)는 탄자니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 전력 접근성(Access

to Electricity)이라고도 불리는 농촌 지역 전력공급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 점검 목록을 테스

트하고 있음. 초기 결과에 따르면 일부 상황 및 국가에서는 기본 점검 목록으로 충분하나 더

민감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들을 포함시키고 개별 국가의 상황에 맞춰 보다 구체적

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인권 인지적 접근은 주민, 지역 당국, 공급업체, 기업 등,

전력 접근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득이 되고

있음.

◦ ABB는 프로젝트 잠재적 효과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법을 취함으로서 비즈니스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 ABB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GRI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작업함으로서 규범 초안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행할 수 있었는데, 감사 수행기준을 바탕으로 축적된 보고 시스템을

확산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 ABB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능을 포괄하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적절한 수행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기업 경영 내에서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

량적 수행지표들을 개발해야만 하며 수행지표들은 기업 운영의 직접적인 결과, 수행에 영향

을 미치는 경영 과정 효율성을 모두 평가할 수 있어야 함. 또한 기업의 영향권, 활동, 산업분

야에 적합해야 하고 지속적 개선을 이끌어 내야만 하며 기업 조직 목표에 부합해야 하고 기

업이 파악한 위험 및 기회와 일관성이 있어야만 함. 평가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직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함. 기업의 영향권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수

행 지표들은 정기적으로 재검토 되고 있음.

◦ 보다 효과적 실행을 위해 인권 정책 책임을 중역이 맡고 있음. 인권 정책은 이미 ABB의 사

회적 정책 속에 정착되었고 지속가능성 담당 그룹 총괄자의 책임임. 이 총괄자는 기업 집단

활동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국면들과 인권 정책과 방침을 지속가능성 현안에 대한 총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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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고 있는 그룹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며, ABB의 환경적, 사회적 정책들은 ABB가 활동

하고 있는 100여 개 국가들에서 국가 및 지역의 지속가능성 감독관들에 의해 감시되고 강화

되고 있음.99)

(2) 노바티스

◦ 노바티스는 인권 관련 기업 시민 의식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행하였으며 이를 개선 관리

하며 실행함으로서 기업 경영에 인권의 주류화를 이룰 수 있었음.

◦ 인권은 노바티스 기업시민의식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권책임을 노동의 공정한 사회 분배라

는 더 광범위한 맥락에 두기 위해 인권에 관한 노바티스 기업시민의식 가이드라인에는 상세

한 주석이 달려있음.

◦ 노바티스는 제3자 가이드라인 목적을 제3자의 평가와 승인, 비즈니스 관계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기준, 도구, 절차를 제공하는 것으로 두고 있음. 제3자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은 기

업의 직능과 전 부서 및 사업 단위에 적용됨. 노바티스의 모든 부서 및 사업 단위들은 이러

한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채택하거나 이와 동등한 안내서를 제작해야 함.

◦ 140개국에 퍼져 있는 노바티스 직원들이 기업의 인권 가이드라인과 그 배경 전략을 확실하

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매니저와 제휴업체들은 웹 기반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함. 2005년

에 미국 이외의 모든 노바티스 제휴업체들은 인권을 주요 요소로 포함시키는 내부자 교육,

이해 상충, 기업시민의식, 판매 관행, 마케팅 관행, 재정 투명성과 같은 6개 교육 과정 가운데

4가지 이상을 이수해야 하도록 정해짐.100)

(3) 로열 더치 쉘 그룹

◦ 로열 더치 쉘(Royal Dutch Shell) 그룹이 1998년에 제작한 비즈니스와 인권경영 안내서는 비

즈니스 부문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도 가운데 하나였음.

◦ 회사 내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원천인 그 안내서는 교육 목적에 관한 실생활 속에서의

일련의 경영 난점들을 포함하도록 보강되고 있음.101)

(4) 바디샵

◦ 바디샵의 전 직원 들은 윤리적 사업, 지역사회사업, 캠페인, 환경 보호, 동물 복지 등에 대해

회사가 헌신하는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다루는 안내 행사에 참석할 것이 요구됨.

◦ 일반 대중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유통 회사로서 전 세계 인권 운동을 지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진열장과 수천만 명에 이르는 고객들과의 일상적 접촉을 인권 현안에

대한 인식 증대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모든 바디샵 지점들은 캠페인에 대해 전 직

원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재료를 제공받고 있음.

◦ 최근 바디샵은 고객들, 직원들, 지역 사회가 처한 현안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HIV

/AIDS에 대한 인식 증진 뿐 아니라 가정 폭력 중단을 위한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있

음.102)

99)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17쪽.

100) 위의 책, 30쪽

101) 위의 책,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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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셔널 그리드

◦ 내셔널 그리드는 패널 전기장과 자기장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는 과학적 증

거가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실

과 사회 일부에서 이 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2003년 이해관계자 포

럼을 개최, 주도적으로 이 현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의 사회적 대화를 증진시킴.

◦ 산업, 정부, 학계, 전문단체, 이익집단 대표들을 초청하는 워크숍 개최와 활성화를 위해 독립

기구인 영국 환경위원회를 끌어들임으로서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처음으로 테이블에

모여 앉을 수 있었음. 내셔널 그리드가 왜 포럼을 여는지 주변에서 의구심이 일었으나 일부

반대 이익 집단들을 모임 계획 과정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우려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됨.

◦ 포럼 참가자들은 보건부 후원 하에 더 많은 공식 이해관계자 자문 단체를 구축하는 일에 뜻

을 같이 하고 있음. 이를 통해 반대 견해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목소

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해당 주제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

고 해당 영역의 민감한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것이 입증됨.103)

(6) 타즈 호텔

◦ 인권 분야에서 타타(Tata) 그룹 계열사인 타즈(Taj) 호텔이 이룩한 성과 대부분은 기업 가치

를 강조한 결과임.

◦ 이메일 꼬리말, 컴퓨터 화면보호장치, 포스터, 퀴즈 프로그램과 광고 게시판 등 다양한 수단

을 통해 자사의 가치를 직장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강화시키고 있으며, 성과관리

시스템 또한 활용되고 있음.104)

(7) 리바이스

◦ 리바이스(Levi Strauss & Co.)는 1991년에 최초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명성을 자랑함.

◦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위한 참여 조건(Terms of Engagement: TOE)인 TOE 프로그램은 계

속 강화되었고, 공장 내부 지식과 역량 강화를 위해 공장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외부 기관

을 통해 내부 임직원들에게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감수성 향상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리바이스 재단은 공급망 노동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건

강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105)

102)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8쪽.

103)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8쪽.

104) 위의 책, 27쪽

105)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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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모니터링 및 보고

1.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정립되어 있다면, 인권경영의

운영규칙에 따른 인권경영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

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16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

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40조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

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

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

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

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

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

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

할 수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3절 정보공개 의무

1. 다국적 기업들은 그 기업 활동, 구조, 재무

상황 및 성과와 관련하여 정기적이며 신뢰

성 있고 적절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해당 정보 공개는 다국적

기업 전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되

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나 지리적 지역에 대

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정보

공개 정책은 비용, 기업 비밀 및 기타 경

쟁적 문제를 적절히 고려하여 해당 기업의

성격, 규모, 지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2. 다국적 기업들은 정보공개, 회계, 감사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또한 환경 및 사회 관련 보고 등

비재무적 정보 보고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다.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의 수집, 간행 기

준 또는 정책은 보고해야 한다.

3. 다국적 기업들은 기업의 이름, 장소, 구조,

모기업과 그 주요 자회사의 이름, 주소, 전

화번호, 상호간 주식 보유를 포함한 모기

업과 해당 계열사의 직간접적 지분 소유

비율과 관련된 기본 정보를 공개해야 한

다.

4. 다국적 기업은 또한 다음의 주요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a) 회사의 재무 및 운영 결과;

(b) 회사 목표;

(c) 주요 대주주 지분 소유 및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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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인권경영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관련 보고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내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d) 이사회 구성원 및 핵심 임원과 해당인들

의 보수;

(e) 예측 가능한 주요 위험 요인;

(f) 종업원 및 기타 이해당사자에 관한 중대

현안;

(g) 지배구조 및 정책.

5. 다국적 기업들이 다음을 포함한 추가적 정

보를 전달할 것을 권장 한다:

(a) 기업의 사회, 윤리, 환경 정책 및 회사가

지지하는 기타 행동 기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대중적으로 공개되기 위한 가치

선언 또는 기업 행동 선언. 또한 채택일,

해당 선언이 적용되는 국가 및 실체, 해당

선언과 관계된 이행 등을 전달할 수 있다;

(b) 위험 관리 및 법률 준수를 위한 시스템

에 대한 정보 및 기업 행동 선언 또는 규

범에 대한 정보;

(c)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

UN 글로벌콤팩트(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3. 국내규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제23조(청문회)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내용과 인

권상황 및 개선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이외

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 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결과 또는 조

치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여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

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부장관·「노

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

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

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

립·제출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의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보고·출석 등의 의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보고 및 검사)

4. 행동기준

5. 유관지표

EIRIS

인권시스템

- 인권정책 모니터링 여부

- 인권 비준수 사항 개선을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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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 점검사항에 대한 상시 모티터링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 회사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리스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3. 회사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 준수서약서

에 서명하고 있다.

4. 회사는 회사 전 부문과 조직에 대하여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5. 회사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실천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고 있다.

6.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에 있어 임직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불만

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회사는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 회사는 조직평가시 인권경영실천여부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반영

하고 있다.

9.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별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인권관련 외부 감사

- 정기적인 인권정책에 대한 리뷰

인권보고

- 인권정책의 공개 여부

- 인권정책에 대한 의사소통(종업원들과 커뮤

니케이션하고 있다는 명확한 언급 필요)

- 인권정책 모니터링과 감사에 대한 세부내역

- 인권 비준수 사항 개선 절차에 대한 세부내

역

- 인권관련 공개된 훈련 내역

- 모든 인권 위험/임팩트 평가에 대한 세부

내역

- 인권 및 노동권에 대한 NGO의 참여 or 회

사들과 NGO 사이의 이니셔티브 관여를

통한 참여, 인권시스템 이슈에 대한 지역/

국내 정부 혹은 지역 커뮤니티 집단들의

참여에 대한 세부내역

- 개발도상국에서 인권 성과공개 여부

- 인권 정책의 준수 및 비준수 사항에 대한

언급 제공여부

- Convention Watch를 통해 밝혀진 비준수

사항에 대해 기업이 적절한 응답 및 회신

이 있었는지 여부

- 관련(concern) 국가들의(석유와 광산에 대한

모든 비OECD) 광범위한 실체 보고

- 인권에 대한 외부 감사자의 독립적인 검증

- 인권보고에 대한 이해관계자 검증 혹은 이

해관계자 참여에 대한보고

- 혁신/리더십의 보고(임팩트 평가에 대한 결

과 공표 여부)

이해관계자

-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 발간여부

-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에 대한 검증 여부

- 기업의 사회책임보고서 수상 기록 공개

6. 자가진단지표

H.22.1 회사에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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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보고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정기적으

로 발간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에 대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7. 긍정적 사례

(1) 까르푸

◦ 인권에 기반한 감사 프로그램은 기업 거버넌스 절차의 한 부분인 감사 과정을 통해 경영 시

스템이 계획대로 작동하고 있는 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즉 문제의 원인과 필수적 시정

조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임.

◦ 감사는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가급적 사외 인권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인

권에 기반한 감사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공개되어야만 함.

◦ 이사회와 집행 위원회는 인권 전략, 정책, 과정과 절차 들이 기업 안에서 적절히 이행되도록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감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까르푸는 다년간에 걸친 협력 관계의 일환으로 국제인권연합(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

uman Rights: FIDH)과 함께 인권에 기반한 독립적인 기업 강령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

까르푸는 NGO와 함께 일함으로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었음.106)

(2) 나이키

◦ 나이키는 내부 모니터링과 제3자 모니터링을 혼합하여 행동강령 준수 노력을 하고 있음.

◦ 나이키는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 FLA), 국제 사회 준수(Global Social Comp

liance),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위한 국제연합(Global Alliance for Workers and Communities,

GA)에 의해 인증된 외부 모니터링 기관들을 사용하고 있음.

◦ 나이키는 학교 라이선스 물품 구매에 특별히 요구되고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서 단과 대

학과 대학교 라이선스 강령을 지키고 있음.107)

(3) 아디다스 살로몬

◦ 아디다스 살로몬(adidas-Salomon AG)는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 FLA) 회원

으로서 내부 모니터링 감사팀을 보유하고 있지만, 공급업체에 대한 외부와 독립 모니터링 기

관 감사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FLA 멤버십은 공급망 공장들에 대한 외부와 독립

106)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32쪽.

107)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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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음.

◦ 2002년 7월에 끝나는 모니터링 첫 해에 아디다스 브랜드 공급업체의 10%를 FLA 모니터링

기관이 감사하였음. 아디다스는 FLA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했고, FLA는 아디다스가 의무 조

건을 달성했음을 보여 주었음. 2002년 3분기에는 FLA에서 보고서를 공개했음.

◦ 아동노동 감사와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파키스탄과 인디아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서는 같은 방식으로 미국과 캄보디아와의 무역 합의에 따라, 노동 모니터링이 ILO에 의해서

수행됨.108)

(4) 내셔널 그리드

◦ 내셔널 그리드 이사회의 하부 위원회인 위험과 책임위원회는 비 상임이사가 의장을 맡고 있

으며 비재정적 현안, 정책, 기준의 관리와 집단성과의 검토 책임을 맡고 있음.

◦ 상황이 허락된다면 계약자와 공급업체에 대한 책임도 포함하고 있음. 직업 및 공공 보건, 직

업 위생, 환경, 포괄성과 다양성, 인권, 기업 윤리, 지역사회관여 등이 위원회 임무로 들어

감.109)

108) 위의 글.

109)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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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3. 규제

1. 의의

경영에 있어서 인권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정립하고, 인권경영의 운영규

칙에 따른 인권경영성과를 측정하고 목표대비 성과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모니터링활동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성과를 근거로 인권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외부

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1948)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

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

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

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

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

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

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

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21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

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

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22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

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

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 내

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

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

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

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

제40조

4. 이사회는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

된 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사회는 이사회

자체의 보고서와 이사회가 적당하다고 간

주하는 일반적 의견을 당사국에게 송부한

다. 이사회는 또한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

부터 접수한 보고서 사본과 함께 동 일반

적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

다.

5. 이 규약의 당사국은 본 조 제4항에 따라

표명된 의견에 대한 견해를 이사회에 제출

할 수 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2000)

제2절 일반정책

1.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지고 경제, 사회, 환경 발전에 기여해

야 한다.

2. 진출국 정부의 국제적 의무 및 공약에 맞

도록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인권

을 존중한다.

UN 글로벌콤팩트 (1999)

원칙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한다.

원칙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

극 노력한다.



- 436 -

3. 국내규범

국가위원회법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

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

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

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

다.

4. 행동기준

1.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상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5. 자가진단지표

H.23.1 회사에는 인권경영 규제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 부서장 등 중요한 리더는 법령․인

권준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규범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 위험 관리시스

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3. 회사는 인권경영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상에 반영하

고 있다.

6. 긍정적 사례

(1) 노보 노르디스크

◦ 노보 노르디스크는 기업 책임을 약속하고 실천해 나간다는 것을 보증하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매년 회사의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에 담긴 기업책임목표들을 책정하는데, 매년

모든 사업 영역에서 기회 균등과 다양성이 고용 사이클 전 과정, 즉, 채용, 노동조건, 보수,

개발, 승진, 해고의 모든 과정에 걸쳐 확실히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활동 계획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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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채점표는 모든 사업 수행영역의 추진에 쓰이는 수행 관리 메커니즘으로 세부 목표들은

인사부에서 제출하는 평가 계획과 해당 연도 활동들 가운데 최소한 80% 달성을 필요로 함.

직원 평가와 경영 특별 수당은 이러한 목표들에 관련된 수행 결과에 의해 좌우됨.

◦ 노보 노르디스크 지주회사에서 일한 국제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노련한 직원들로 구성된 간

사들은 각 부서의 노보 노르디스크 가치 준수 정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를 내놓는데, 어떤 사

업 영역이든지 목표 미달성시에는 결과가 회사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인사부와 관련 사

업 부문 간의 대화 과정이 시작됨.110)

(2) 페트로 캐나다

◦ 미주 북부지역의 가장 큰 석유 공기업 회사인 페트로 캐나다(Petro-Canada)는 채굴 사업 시

선주민 관계 대처, 지역사회 개발, 환경, 건강, 안전, 보안 등에 대한 프로그램에 전략적 시각

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 지역사회 투자 부서와 환경, 건강, 안전, 보안 담당 책임 부서는 페트로-캐나다의 기업책임에

대한 강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책임 프로그램들과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는데,

연구 조사 결과, 최고 경영진이 지휘하는 기업책임 거버넌스 구조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안이 제안되었음.

◦ 하지만 처음부터 최고 경영진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상하고, 기업

명성 강화와 전체 기업 손실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이미 기존에 조직 내에서 진

행되고 있는 노력에 편승하기로 결정하고 커뮤니케이션, 기업 가치, 비즈니스 성과와 관리를

관장하는 그룹과 기능을 융합하였음.

◦ 그 결과, 환경, 건강, 안전 기준 준수와 제품 품질을 감사하는 기존의 전체 기업 손실 관리

시스템이 회사의 이해관계자 관계와 사회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는 가

능성을 보여줄 수 있었음. 이 과정을 통해 페트로-캐나다는 기업책임 기준을 전체 기업 손실

관리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 있었고, 정책을 정하고 기업시민활동을 관장하고 기준 준수를 모

니터하는 임원 수준의 기업책임 실행위원회를 만들 수 있었음.111)

(3) 내셔널 그리드

◦ 내셔널 그리드는 시장 기회 파악 시에, 인권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인권

측면에서 긴박한 고려를 요하는 국가에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다.

◦ 내셔널 그리드는 신흥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통해 인권 위험과 기회를 마주칠 수 있는 지

역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서 기존 위험 관리 영역 확장 여부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음. 즉

시장 기회 파악에 대한 인권 위험 분석이 사업 개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

◦ 또한 잠재적인 타겟 기업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권 현안에 대한 기업 접근 방법과

기록을 평가하는 과정을 발전시켰음.112)

110)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7쪽.

111) 브래들리 K.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강

주현 안젤라 역, FKI 미디어, 2008, 336쪽.

112) UN 인권통합경영 안내서,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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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고용을 함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고용을 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정치

적 이유, 계약기간 및 노동시간 등의 고용형태 등으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은퇴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부록1.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 행동기준

A1. 일반의무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경영정책과 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1. 기업은 성적 강압, 위협, 학대,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및 신체적 접촉과 같은 행위를

허용치 않는다.

2. 기업은 신체적 처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언어폭력 등을 사용하거나 이의 사용을 조

장하지 않는다.

3. 기업은 개인정보나 직원-모니터링 관행을 실행할 때 항상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

한 권리를 존중한다.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1. 기업은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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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소를 파악하며 노동환

경에 대한 안전과 보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선행경험을 바탕으로 예측가능 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전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 및 그 기준의 실행을 책임질 관리 대표자(senior

management representative)를 임명하여야 한다.

4. 기업은 전 노동자에게 정기적 반복적으로 기록을 유지하는 안전과 보건 훈련을 보장

하여야 한다.

C5. 보안관행

1. 기업은 임직원과, 회사 재산, 각종 안전 관련 문제, 안전에 대한 위협에 관련된 회사

의 명성 등을 정하는 안전 보안 기준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기업은 법적으로 정당시 되거나, 위협되고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경우나 공공 보안기관의 개입이 불가피 한 경우에만 보안기관에 의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다.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1. 기업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

여야 한다.

D7. 강제노동

1.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한다.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1. 기업은 아동노동을 철폐하여야 한다.

2. 기업은 18세 미만의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조건을 보호하여야 한다.

D9.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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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인위적 구조조정을 회피한다.

2. 기업은 자발적인 이직이나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는 한 직원의 정년을 보장하여야 한

다.

1.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기업은 모든 직원에게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3. 기업은 모성은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D10. 고용유지

D11. 적정보수

1. 기업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기준노동시간에 대하여 제공하는 임금수준은 법률 또는 산업기준의 최저수준

에 부합되고, 노동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며, 가계의 여유있는 수

입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D12. 노동시간과 휴식

1. 기업은 노동시간에 있어 법률 및 산업기준을 준수한다. 어떤 경우에라도 노동자는 일

주일에 48시간 이상의 초과노동을 정기적으로 할 수 없으며, 매 7일 간격으로 최소한 1

일의 휴일을 제공한다.

2. 초과노동(일주일에 48시간 이상)는 노동자 1인, 1주 당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기업은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을 관리함에 있어서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D13. 복리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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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은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종업원의 훈련을 장려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적 자본
형성을 촉진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교육 프로그램 등 회사 정책의 적절한 보급을 통해 종업원들이 회사 정책을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영업에 있어 실행 가능한 최대한 수준까지 직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
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1. 기업은 사업권 또는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획득 또는 유지하기 위해 뇌물이나 그 밖

의 부적절한 이익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제의, 약속, 공여,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뇌물이나 기타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도록 청탁을 받거나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

2. 기업은 공무원이나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에게 계약 지급액의 일부를 지불할 것을 제

의하거나 그러한 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무원, 사업 협력체의 종업원, 또는

그 친척 내지 사업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도급, 매수 주문, 또는

컨설팅 협약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기업은 대리인(agent)이 합법적인 서비스만 제공하도록 하며,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공공 기구 또는 국영 기업들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용된 대리인들의 목록을

D14. 교육훈련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1. 기업은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이 인권보호를 위한 기업행

동 원칙을 적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2. 기업은 공급업자 및 도급업자 등을 포함한 사업 협력체들과 주요 투자협약을 맺거나

협력계약을 맺을 경우에 인권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심사

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1. 기업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기업은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 있어서 비정규직 비율을 줄이고 정규직을 최대한 확

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 지역주민의 생명과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

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E17. 부패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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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여 관련 당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기업은 뇌물 및 뇌물강요와의 전쟁에서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 방법으로

는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거나 그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회

사가 채택한 관리 시스템을 공개하는 것 등이 있다. 기업은 또한 뇌물 및 뇌물강요에 대

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한다.

5. 기업은 뇌물 및 뇌물강요에 반대하는 회사의 정책이 종업원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있

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징계 절차를 통해 해당 정책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 수준

을 향상시킨다.

6. 기업은 뇌물 공여 및 부패 관행을 억제하는 관리 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비밀 장부

(off the books)” 내지 비밀 계좌의 개설 또는 관련된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하

지 않는 문서의 생성을 방지하는 재정, 세무 회계 및 감사 관행을 도입한다.

7. 기업은 공직 또는 정당의 후보자 내지는 기타 정치 조직에 불법적인 기부를 하지 않

는다. 기업은 기부금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그 사실은 상위 관리자급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1. 기업은 공정한 영업, 마케팅, 광고 관행에 따라 소비자를 대해야 하며, 다국적 기업이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안전과 질이 보장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취해야 한

다.

2. 기업은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건강상의 경고, 제품 안전, 정보 표시 등

소비자 보건 및 안전을 위해 합의된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1. 기업은 경쟁사들과 다음과 같은 반경쟁적인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a) 가격 고정

b) 입찰 담합

c) 산출량 제한 또는 쿼터 설정

d) 고객, 공급업체, 지역 또는 거래선 할당에 의한 시장의 분배 또는 분할.

2. 기업은 사업 관할 영역에 반경쟁적 행위로 인해 경쟁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활동이 경쟁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3. 기업은 해당 관할 영역의 경쟁 당국과 협조하며, 정보 요청이 있을 시에는 가능한 한

가장 신속하고 완전하게 답변한다.

4. 기업은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종업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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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절한 정도에 따라 그 내용, 안전한 사용, 유지, 저장, 처

분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정보를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4. 기업은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부당한 비용 내지 부담 없이 소비자와의 분쟁을 공정

하고 시의 적절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제공한다.

5. 기업은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설명 또는 허위 또는 불공정한 설명을 해

서는 안되며, 충분한 설명을 누락해서도 안된다.

6. 기업은 소비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7. 기업은 기업의 상품 소비 또는 사용에서 유발되는 공중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 당국과 충분히, 투명한 방식으로 협력한다.

1. 기업은 국가의 법과 정책,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업 맞는 환경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유지한다.

a) 기업 활동의 환경, 보건, 안전 영향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고 평가.

b)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목표들 간의 지속적 관련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포함한 측

정 가능한 목표 또는 개선된 환경성과 목표의 수립.

c) 환경, 보건, 안전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의 정기적 모니터링 및 확인.

3. 기업은 다음과 같이 비용, 기업비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a) 일반대중과 종업원에게 기업 활동이 갖는 잠재적 환경, 보건, 안전 영향에 대해 적절

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며 해당 정보에 환경성과의 개선을 보고한다.

b) 기업의 환경, 보건, 안전 정책 및 그 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적절한

의사소통 및 논의를 적시에 수행한다.

4. 기업은 의사 결정에 있어 기업의 공정, 상품 및 서비스의 수명 전체와 연관된 예측

가능한 환경, 보건, 안전 관련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한다. 계획된 사업이 심대한 환경,

보건, 안전상의 영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관계 당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환

경영향 평가를 준비한다.

5. 기업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이해에 맞

게, 또한 인간 보건 및 안전을 고려하고, 완전한 과학적 확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구실

로 그러한 피해를 예방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연기해서는 안된다.

6. 기업은 재해 및 응급사태 등을 포함한 기업 활동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보건 피해

를 예방, 완화, 통제할 수 있는 비상 계획을 유지해야 하며 관련 당국에 대한 즉각적 보

G20. 환경보호의무



- 457 -

고 체제를 유지한다.

7. 기업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장려하여 기업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a) 기업 내 최상의 환경성과를 이룩한 부서의 환경 성과 기준을 반영한 기술 및 운영 절

차를 기업 전 부서에 채택

b) 친환경적이고, 언전하고, 에너지 및 천연자원 활용에 있어 효율적이고, 재사용, 재활

용, 또는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

c) 고객들에게 해당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의 환경적 함의에 대한 인식 수

준의 제고

d) 장기적으로 해당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8. 기업은 종업원들에게 환경영향평가 절차, 홍보, 환경 기술 등의 보편적인 환경 관리

분야는 물론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고의 예방 등 환경 보건 및 안전 사안에 대해 적절

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9. 기업은 환경 인식 및 보호를 장려하는 제휴나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이면

서도 효율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1. 기업은 인권경영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관련 보고시스템을 정립하고 정기적으로 내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H21. 내부운영규칙

1. 기업은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정립하여야 한다.

H22. 모니터링 및 보고

H23. 규제

1.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규제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기업은 인권경영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상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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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범용)

A1. 일반의무

A.1.1.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을 수립되어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인권경영 전담 직원 수 5명이상 3명이상 2명이상 1명이상 없음

2. 인권경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직
원 1인당 교육훈련시간

1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4시간
이상

2시간
이상

2시간
미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가 확고하다.

2.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이 회사의 대내외적 신뢰 확보에 필
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3. 회사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에게 인권경영실천을 자주 강조함으로
써 인권경영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한다.

4. 회사 최고경영자는 인권경영 추진조직을 확보하고 활동을 적극적
으로 지원하고 있다.

5. 회사 임직원은 최고경영자의 인권경영 실천의지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6. 회사의 인권경영은 중장기적인 계획과 로드맵에 따라 실천되고
있다.

7. 회사는 충분히 달성가능한 인권경영 추진계획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8. 회사 구성원은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로드맵을 인식하고 수용하고
있다.

9. 회사는 인권경영의 국제기준을 잘 알고 있다.

10.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고 이를 경영정책에 적
극적으로 반영한다.

11. 회사는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인권경영 활동을 경영에 적극 반영
하여 실천하고 있다.

1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국제규범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
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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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B.2.1 회사는 노동자와 관계한 모든 분야에서 회사의 정책과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불합

리한 차별 없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국내 사업장 여성 비율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2. 국내 사업장 여성과장이상 비율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3. 세계 사업장 여성 비율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5%

미만

4. 세계 사업장 여성매니저 비율
20%

이상

10%

이상

5%

이상

3%

이상

3%

미만

5. 세계 사업장 소수인종 비율
20%

이상

10%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6. 세계 사업장 소수인종 매니저 비율
5%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7. 남성입사비율 대비 여성입사 비율 (여성입사자

수/여성지원자수)/(남성입사자수/남성지원자수)
1 이상 1 미만

8. 남성직원 평균근속년수 대비 여성직원 평균근

속년수 비율(여성직원 평균 근속년수/남성직원

평균근속년수)

1
0.9

이상
0.9 미만

9. 남성직원 평균임금 대비 여성직원 평균임금

비율 (여성직원 1인당 평균임금/남성직원 1인

당 평균임금)

1
0.9

이상
0.9 미만

10. 남성퇴직비율 대비 여성퇴직 비율

(여성퇴직자수/여성직원수)/(남성퇴직자수/남성

직원수)

1 이상 1 미만

11. 정규직 평균임금 대비 비정규직 평균임금 비

율 (비정규직 1인당 평균임금/정규직 1인당 평

균임금)

1
0.9

이상

0.9

미만

12. 정규직 평균복리후생비 대비 비정규직 평균

복리후생비 비율(비정규직 1인당 평균복리후생

비/정규직 1인당 평균복리후생비)

1
0.9

이상

0.9

미만

13. 장애인 고용 비율
5%

이상

3%

이상

2%

이상

1%

이상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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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

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

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

향, 학력, 병력(病歷) 등과 관계없이 직원의 채용과 배치, 임금, 승진,

교육훈련, 징계, 퇴직, 해고 등의 처우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되

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있다.

2. 회사에는 병가, 휴일⋅휴가, 건강관리, 교통수단 등과 같은 복지혜택

이 차별 없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수단이 있다

3. 직무기술서는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모든 고용책임자들에 의해 활용

되며, 직원들이 오로지 해당 직무에 대해 요구되는 기술, 능력, 경험

을 바탕으로 고용되고 승진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갱신된다.

4. 모집공고는 성, 인종, 나이, 지역 등의 부적절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

도록 확인되고 있다.

5. 회사는 지원자에게 결혼여부나 출산계획, 부양가족수 등에 대한 질

문을 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임신검사에 응한다’ 또는 ‘임신하지 않겠다’라

는 동의서 서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7. 회사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업무의 급여차이가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8. 임금대장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 직무 간 급여차이가 나타나 있지

않다.

9. 회사는 직원들이 회사 내 모든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

력을 획득하도록 차별없이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

그램을 갖고 있다.

10. 회사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리적 편

의를 제공한다.

11. 장애인 의무고용률(2%)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부담금에 의존하는
것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확고한 정책으로 하고 있다

12. 회사는 임금에서 현존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다.

13. 회사는 현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학자금 보조, 주택대출, 의

료비 지원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14. 회사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비율을 늘리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15. 회사의 고용 등 인사담당자들은 회사의 비차별 정책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는다.

16. 회사에는 직원들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7. 비차별 정책에 대한 회사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할 수 있는 담당자

나 부서가 회사내에 있다.

18.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채용과 노동자 처우의 모든 면

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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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 회사는 직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직원들의 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는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다문화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수 개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복리후생 및 휴가정책은 휴일과 관련되어 직원들의 다양한 문

화와 종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2. 회사의 교육프로그램들은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성중립적이며 다양성

을 존중한다.

3. 교육 자료와 회사문헌은 어떤 집단에 대해서건 정형화하거나 범주화

하지 않는다.

4. 업무에 걸맞고 일터에서의 사고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회사는 직

원들이 전통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5. 노조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노동환경에서 직원들의 문화적 차이

가 존중되고 있음을 확증한다.

C.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3.1. 회사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희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수

단 결정 및 이행 등과 같은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성희롱, 폭력예방 교육 시간수
10시간

이상

6시간

이상

4시간

이상

4시간

미만
없음

2. 회사 내 성희롱 발생건수 건

3. 회사 내 폭력사건 발생건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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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정보수집과 모니터링 관행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분명한 프

라이버시 정책이 있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

칙, 1996)

2. 회사 정책 내지 가이드라인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개인정보

가 보유되고 어디에 보관되며 왜 그러한 정보가 필요한지 진술한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직장 폭력과 괴롭힘 예방정책을 보급함으로써 직원들에게 타

인에 대한 폭력과 위협 및 학대 행위를 삼갈 의무를 공시하고 있다.

2. 회사는 성희롱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직장 위법행위에 효율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직장 폭력과 괴롭힘 및 위협에 관한 보고서 접수 기구를

따로 고안해 두었다.

3. 회사는 직장 폭력과 괴롭힘 및 위협에 관한 모든 불만 내용에 대해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방지/징계조치를 취한다.

4. 회사의 관리자는 적절한 징계수단을 비롯한 적절한 관리기술을 사용

하도록 훈련되고 괴롭힘과 폭력, 위협 및 학대 행위를 삼가도록 교육

받는다.

5. 회사는 나중에 학대나 폭력 또는 괴롭히는 행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긴장(인종 간 긴장 등)에 즉시 대처한다.

6. 회사는 직장 폭력 제지, 감시, 방지, 보고를 위해 고안된 공개적 소통

과 문제해결 진단을 촉진시킨다.

7. 회사는 거래처, 협력업체, 고객들과 같은 외부인들의 괴롭힘, 폭력,

위협 행위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방책을 취한다.

8. 직원이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회사는 그 개

인을 정부당국에 고발한다.

9.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와 직원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괴롭힘,

학대, 위협 행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적소에 두고 있다

는 사실을 확증한다.

10.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와 직원들은 회사가 징계결정이행 시

에 체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강압, 언어학대 사용을 삼간다는 사

실을 확증한다.

C.3.2. 회사는 개인정보나 직원-모니터링 관행을 실행할 때 항상 직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합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수집 과정, 그

과정을 제어하는 규칙, 그리고 자신의 권리에

대해 통지한 건수(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

에 대한 행동준칙)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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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3. 회사는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명확한 수집 목적을 직원들에게

공개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4. 회사는 직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직원과 특권적인 관계를 가진

개인 즉 배우자, 목사, 의사, 변호사 등에게서 정보를 얻지 않는

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5. 회사는 특별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본인에게 그 사실

을 알린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6. 직원들은 모든 종류의 직장 감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ILO 노동자

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7. 직원들은 감시를 통한 자료를 비롯 그들에 대해 수집된 모든 개인정

보를 열람할 수 있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8. 회사는 감시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수집된 그 어떤 직원의 개인정보

도 폭로하거나 보유하거나 오용하지 않는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9. 자료수집과 감시활용은 비-차별적 방식으로 성취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0. 화장실 설비나 탈의실에는 비디오카메라나 감시체제가 존재하지 않

는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1.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회사의 감시관행이 프라이버시 권리를 존중하

며 직원들이 회사 감시관행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 받는다는 사

실을 확증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12. 직원들은 회사가 오직 정당한 정보만을 요청해 오며 정보요청의 목

적이 분명하게 설명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1996)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노조대표 및 노동자대표와 동의한 고충처리 기구를 갖고 있

다.

2. 회사의 고충처리 기구는 회사에 제시된 모든 고충들의 처리를 담당

한다.

3. 회사는 고충을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고충처리전담

C4. 고충처리 등 안전장치

C.4.1. 회사에는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고충처리건수 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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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을 두고 있다.

4. 회사 직원들은 회사의 고충처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할 시에

는 익명으로 고충제기를 할 수 있다.

5.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어떤 고충처리절차에 직원들과 같이

참여할 수 있다.

6. 제기된 어떤 불만에 대해서든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

하며 필요할 시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있다.

7. 고충처리과정은 비-차별적이며 성희롱과 같은 성별쟁점들에 대해 응

답한다.

8. 회사관계자들은 고충이나 불만을 제기한 노동자들에게 보복하지 않

는다.

9. 직원들 및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본인들이 제기한 관심사

들을 다루는 고충처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을 준수하고 있다.

2. 회사에는 안전과 인권에 관한 자발적 원칙(Voluntary Principles on

Security and Human Rights)에 입각하여 보안요원들의 역할과 책임

을 분명히 정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3. 모든 회사보안요원들은 자기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권을 올바

르게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안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신

중히 훈련 받고 있다.

4. 회사는 보안에 관련하여 직원들이 제시한 모든 불만사항을 조사하

고 문제를 개선하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5. 회사는 보안에 관련하여 지역사회가 제시한 모든 불만사항을 조사

하고 문제를 개선하며 이런 사건들에 대해 기록을 유지한다.

6.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무력을 사용하는 보안요원들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공격 강도에 따라 견책, 징계, 또는 해고 되며, 사건들은 소관

국가당국에 보고된다.

7.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은 회사 보안요원들이 직원들에 대해서

오직 보안관련 상황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한

C5. 보안관행

C.5.1. 회사 보안요원들은 보안상황에서 언제 개입하고 어떻게 필요한 최소한의 허가 받은 무력

을 사용할지 훈련되어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보안요원들의 인권경영정책 및 절차에 관한

교육훈련 시간 수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5시간

이상

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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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8. 지역사회 대표와 현지 법 집행 공무원들 및 여타 외부관계자들은

회사 보안요원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오직 보안관련 상황에 대처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력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2. 회사는 단체교섭을 위한 노동조합을 인정한다.

3. 회사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결

성을 방해할 목적으로 어용노조를 설립하지 않는다.

4.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활동 참여와 관련해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

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혹은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표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5. 회사는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로부터 노동조건, 분쟁해결, 사내

현안,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정기적인 자문을 받는다.

6. 회사는 단체교섭 합의문을 작성하여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들 및

노동자들이 합의결과를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7.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 혹은 노동자 대표들이 회사와 교섭을 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회사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8. 회사는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에게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

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사내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접촉활동을 허용

한다.

9. 회사는 합병, 분할, 양도, 조직개편, 외주화 등 노동자들의 고용 조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어 노동조합

이나 노동자 대표에게 통지를 하고 협의한다.

10. 회사는 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 대표들이 효과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직⋅간접의 압력, 직원배치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방

해하지 않는다.

11. 회사는 파업 방해나 노동자 위협, 직원 권리 행사 방해를 위해 경

D. 노동자의 권리

D6.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D.6.1.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노조 가입률(국외)

2. 노조 가입률(국내)



- 467 -

찰력이나 군사력 등 물리적 요소를 활용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직원들이 노동조합과 관련해 다른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13.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단체교섭, 단체행동의 측면에서

회사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실제적으로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한다.

14. 회사는 임원 및 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D.6.2.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노동조합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오로지 국가의 허가

를 받은 조직들만 허용될 시, 회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모여 노동 관련 문제를 토

론하도록 할 수 있는 대안수단을 구축합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노동자대표와의 회의 수 건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직원들이 노동조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정기적

으로 직원회의를 허용한다.

2. 회사에는 직원들이 임금과 다른 노동조건에 대한 토론의 용도로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다.

3. 회사 경영진은 노동과 관련된 문제와 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들과 정기적으로 만난다.

4. 직원들은 정기적 또는 임시 직원회의에 관한 회의록 내지 관련 문서

를 갖고 있다.

5. 직원들은 노동조건에 관한 회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과 노동자대표들이 경영진과 정기적으로 만나 협의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 468 -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다양한 형태의 강제노동(빚을 담보로 한 노역이나, 내키지

않는 강제초과노동, 강제감금노동 및 노동력의 인신매매 등)을 금지하

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2. 회사는 고용계약의 내용을 공정하고, 투명하며,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채용예정자에게 공지하고 있다.

3. 모든 직원들은 적절한 사직통지 이후 회사를 그만들 수 있다.

4. 모든 직원들은 교대를 마치면 자유롭게 회사 건물을 떠날 수 있다.

5. 회사는 적합한 조사를 통해 인신매매나 빚 담보 노역 또는 유괴에 연

루된 알선업자나 회사의 노동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한다.

6.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은 직원들에게 모집비용이나 채용비용을

부과해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에 부채를 지게 만들거나 빚을 갚

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또는 그 채용대행기관)의 일을 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7. 회사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직원들이 생활비 충당을 위해 주기적인

급여인상에 몰두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8. 회사는 근무자체나 연장근무를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지급을

보류하거나 보류하겠다는 협박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

한다.

9. 회사는 협박이나 강제력을 동원해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근무나 연장

근무를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10. 회사는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죄수가 국가 당국의 감독과 통제

하에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감금노동을 사용하지 않는

다.

11.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기탁금을 예치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

다.

12. 직원들은 회사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존중한다

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사회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노동보고서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14. 현지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강제노동을 하고 있지 않다

는 사실을 확증한다.

D7. 강제노동

D.7.1.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에도 참여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으리란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담보노동, 빚을 담보로 노예 수준으로 부리는 노동, 교

도소 강제노동, 노예제, 노역, 인신매매 등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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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고용상 최저연령기준에 관하여 국내법을 따르되, 15세 미만은

고용하지 않는 분명한 정책이 있다.

2. 회사는 지원자들에게 입사 전에 출생증명서 또는 그들의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공식적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3. 고용담당자들은 기업이 운영되는 국가에서 흔히 행해지는 신분위조형

식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위조문서를 구분해낼 줄 안다.

4. 출생증명서가 일반적이지 않거나 자주 위조되는 국가에서 회사는 평균

키나 역사상의 사건에 대한 경험 등과 같이 어린 지원자들의 고용연령

을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5. 회사는 현지학교에서 언제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조사하여 의무교육 연

령을 넘기지 않은 아동들이 고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한다.

6. 회사는 18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해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7. 회사가 제공하는 연수프로그램은 노동력의 주요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또는 노동부나 노

동단체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학생에게 교육적이며, 아동의 의무교

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사회보고서(지속가능보고서, 노동보고서 등)에서 아동노동자를

D.7.2 회사는 직원들의 신분증명문서, 여행문서 및 다른 중요한 사적 자료 보유를 자제하고 있습

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관리자들은 직원의 여행문서와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도록 교육

받는다.

2. 회사 관리자들은 직원의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3. 문서들이 손실이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의 신분증

과 여권을 복사(또는 필사)할 뿐,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원본을 보유하지

않는다.

4. 직원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필요로 하면 회사가 즉시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회사기록에 나타나 있다.

D8. 아동노동 및 연소노동자

D.8.1. 회사는 최저연령기준을 지키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18세 미만의 직원 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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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9. 현지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

지 않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D.8.2. 회사가 취학 연령 아동을 고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됐을 때, 고용이 즉각 중단되는 대신 그

아이들이 교정/교육 프로그램에 등록될 수 있도록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1. 18세 미만 직원의 야간학교 취학생 수 명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

나이 많은 형제나 대가족 구성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한다.

2. 회사는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아동에게 업무경험과 재

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노동자의 기초교육 또한 보장하는

연수프로그램(또는 유사한 형식의 다른 수단들)을 수립한다.

3.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아동의 노동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곧바로 고용을 종결시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아래 지표들에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특정 직무가 18세 미

만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롭고 윤리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는 적절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이 있

다.

2. 회사는 “심리적이나 감정적으로 혹은 성적으로 혹사당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권고 190 II 3(a))

3. 회사는 “지하, 물속, 위험한 높이나 비좁은 장소”에서 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권고 190 II 3(b))

4. 회사는 위험한 기계, 장치, 도구를 가지고 일하거나 무거운 짐을 인력

으로 움직이거나 운송하는 데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

다.(ILO 권고 190 II 3(c))

5. 회사는 “위험한 물질, 제품, 공정, 또는 건강을 해칠만한 온도, 소음수

준, 진동”에 노출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

D.8.3. 회사는 미성년자들(18세미만)을 고용해 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 혹은

윤리적이지 않는 일을 시키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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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 권고 190 II 3(d))

6. 회사는 장시간이나 밤시간 동안 하는 일 또는 회사건물에 합당한 이유

없이 묶여있을 것을 요구하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ILO 권고 190 II 3(e))

7. 연소 노동자들은 그들이 맡을 일자리 특성에 맞는 체력을 갖췄는지 확

인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다.(ILO협약 77, 2조(1), 1946; ILO협약

78, 2조(1), 1946)

8. 회사의 관리자들은 18세 미만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일에 대한 상기의

제한 사항들을 숙지하고 있다.

9.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나 NGO들은 회사가 건강, 안전, 교육적 내

지 도덕적 발달에 위험하거나 해로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에 18세

미만의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산업, 국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예방 및 치료 정책과 절차가 있다.

2.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마련되어 있다.

3. 회사에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적용

가능한 징계제도가 있다.

4. 회사는 사고내용을 문서화하고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한다.

5. 회사는 생산과정과 기계와 장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하고 정상

적인 가동상태에 놓여 있는지 분명히 한다.

6. 회사는 가령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대표나 위원회 등 건강과 안전에 관

한 불만 접수와 응답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해두고 있다.

7. 산업안전보건 임무에 대한 개관은 회사 전체수준에 걸쳐 설명돼 있으

며 이러한 임무에 대한 책임을 감독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8. 직원과 관리자들은 직장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되어 있으며

구급상자들은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구비돼 있다.

9. 비상구는 장애물 없이 개방돼 있다.

D9. 산업안전보건

D.9.1. 회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적합하며 위생적인 작업시설을 공급받도록 보장하고 있

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사망자수 없음 명

2. 장애 발생률 없음 %

3. 질병 발생률 없음 %

4. 상해 발생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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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든 작업건물에 소화기와 피난장치가 마련돼 있다.

11. 작업건물들과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다.(ILO협약 120, 7조)

12. 작업장은 신선하고 정화된 공기로 충분하고 알맞게 환기되고 있으며

기후와 해당산업에 적절하다.(ILO협약 120, 8조)

13. 작업장의 온도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다.(ILO협약 120, 10조)

14. 작업장의 빛은 충분하고 적절하다.(ILO협약 120, 18조)

15. 모든 직원들에게 이용 가능한 휴대용 식수가 구비돼 있다.(ILO협약

120, 12조)

16. 충분하고 적절한 세척시설과 위생설비가 제공되고 있으며 알맞게 유

지되고 있다.(ILO협약 120, 13조)

17. 충분하고 적절하며 편안한 좌석/의자가 직원들에게 공급되어 있다.

(ILO협약 120, 14조)

18. 회사는 서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대기 시간에 앉을 수 있도록 노동

장소에 의자를 비치하고 있다

19. 직원들이 유니폼이나 다른 작업용 의복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복

변경과 보관, 건조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제공한다.(ILO협약 120, 15조)

20.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보관시설과 지정된 식당이 모든 직원들이 이

용 가능하게끔 마련돼 있다.(ILO협약 161, 5조(b))

21. 숙박 및 외박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직원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

족시킨다.(ILO협약 161, 5조(b))

22. 회사는 양성 모두에게 적절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제공

한다.(ILO협약 161, 13조)

23. 임산부와 장애인 직원 및 여타 취약한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

별한 주의가 기울여지고 있다.

24. 직원들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2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진단은 작업장이 안전, 청결, 편안, 위생적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정책과 절차는 모든 직원들이 보호 장비와 안전한 직능수행에 필

요한 훈련을 제공 받도록 지시하고 있다.

2. 회사는 현존하는 산업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절차상으로 보

장하기 위해 위험한 물질과 안전장비에 관한 과학발전 정보를 꾸준히

D.9.2. 회사는 직원들에게 안전한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보호 장비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당 교육훈련 시간 수
3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5시간

이상

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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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다.

3. 모든 직원들은 불쾌하거나 비위생적이거나 독성이 있거나 유해한 공

정, 물질, 기술로부터 보호 받는다.(ILO협약 120, (C120, 1964) 17조)

그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유해한 화학/생물약품에 대한 노출

B. 원치 않은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노출

C. 소음, 연기, 가스, 냄새 또는 다른 종류의 공기오염에 대한 노출

E. 진동에 대한 노출

F. 방사에 대한 노출

G. 전기충격과 전류에 대한 노출

H. 화염에 대한 노출

I. 방화/폭발성 약품에 대한 노출

J. 눈, 얼음, 여타 미끄러운 표면에 대한 노출

K. 극도의 온도에 대한 노출

L. 낙하물에 대한 노출 (예. 공사장이나 석유 굴착용 플랫폼)

M. 흡입이나 섭취시 호흡기 질환으르 유발할 수 있는 석면, 석탄 및

여타 물질들에 대한 노출

N. 밝은 빛이나 태양에 대한 노출

O. 위험한 기계에 대한 노출 (예. 톱, 압착기)

P. 납과 벤젠에 대한 노출

Q. 담배나 시가 연기에 대한 노출 (예. 술집과 식당)

R. 휘날리는 파편이나 입자, 불티에 대한 노출

S. 여타 모든 위험한 화학약품이나 위협에 대한 노출

4. 회사가 공급하는 안전장구는 양성간 차이와 임산부의 특수한 필요성

을 참작한다.

5. 회사 직원들은 회사 건강과 안전위험에 관한 정보와 안전장비를 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어떻게 새로운 기계와 장비부품, 물질을 사용

하는지 직원들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실제 체험을 통해 설명하고,

작업환경에 소개될 기술에 대해 작업일과에 투입되기 이전에 미리 설

명해준다.

7. 직원들은 지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을 갱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훈

련을 받는다.

8. 새로운 직무에 재배치된 모든 직원들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을

갖춘 전문가에게 이해 가능한 언어로 실제 체험을 통한 안전보건교육

과 훈련을 받는다.

9. 회사는 누가, 어떤 직무에 대해, 어떻게(기간, 방법), 누구에게(현장교

육훈련책임자 이름)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0. 사고가 일어나면 회사는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상을 유발하는 활동과 연관된 위험들에 대해 내부교육훈

련과 예방활동을 벌인다.

11. 직원들은 부적절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며, 보호 장구 부족으로 인

한 부상이나 직업병에 노출되지 않는다.

12. 직원,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감독관들은 회사 직원들이 자기 작업

전반 관련 직무수행을 위한 알맞은 훈련을 받고, 필수 보호 장비를 지

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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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고용유지

D.10.1.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을 보호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이직률

2. 해고자수 없음 명

3. 비정규직 비율(고용기간제+단시간노동제)/전체

노동자수)
없음

1%

이상

5%

이상

10%

이상

30%

이상

4. 평균 근속년수 년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회사의 업무가 노동자들의 생계유지와 자아실현에 기본임을

인식하고, 고용수준과 고용의 질의 변화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

향을 회사 정책의 핵심적인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다.

2. 회사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채용인원의 축소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비정규직 고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회사의 중장기

정책으로 하고 있다.

3. 회사는 2년 이상 계속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

환한다.

4. 회사는 임금이나 복지혜택의 축소를 목적으로 동일가치의 직무에

대해 외주화, 사내 하청화, 용역화 등을 추진하지 않는다.

5.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위적인 구

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6. 회사는 정리해고나 정리해고가 수반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사업

장폐쇄, 기구 및 사업통폐합, 외주화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어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 및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하며, 노조

대표 또는 노동자대표 및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고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7. 회사는 정리해고나 정리해고가 수반될 수 있는 경영상의 결정을 최

종적으로 내리기 전에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수행한다.

8. 회사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거나,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

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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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노동자

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2. 회사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에 충분한 최저임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는 정책이

있다.

3. 회사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의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

거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적정한 가처분소득을 제공하는데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4. 회사는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국가

가 정한 최저임금이 직원들과 그 부양가족의 기본적인 식량, 의복,

주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부족할 경우에 회사는 해당 지역에 알

맞은 임금기준 및 수준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역노동조합,

NGO, 다른 회사들, 또는 노동시장문제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논의

를 한다.

5. 회사는 임금정책 실행전 노조대표와의 단체교섭 또는 노동자대표와

의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협정한다.

6. 회사는 최저임금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

당한 방법으로 노동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7. 회사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복지혜택을 줄이려는 수단으로

과도한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하지 않는다.

8. 회사는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며,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징계수단으로서 임금 삭감을 하거나 법률이 인정하지

않는 여타 종류의 삭감을 하지 않는다.

9. 초과노동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벌기 위한 필수수단으로 요구되

지 않는다.

10. 총 지불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상응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성

과급 보수는 구별하여 지급된다.

11. 회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와의 거래가격을 책정한다.

12.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나 NGO들은 회사가 직원들에게 최저임

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품을 정산한다.

D11. 적정보수

D.11.1. 회사는 직원들이 그 자신과 부양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임금을 지

급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최저임금 천원

2. 직원 1인당 연평균 임금 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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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회사는 노동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

급일 전에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요청한 경우 지급하여 주

고 있다.

15. 회사는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기록하고 있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노동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회사 정책과 관행 둘 다에 있어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ILO C1 노동시간(산업) 협약 1, 1919); ILO

C30 노동시간협정 3조와 4조, 1930), 해당 국가의 1주당 법정노동시간

을 초과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1주 40시간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ILO C47 주 40시간 협약, 1935)

3.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시간외노동이 자발적이고 드물며, 시간외노동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주어지며, 1주 12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보장한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

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회사는 직원들에게 모든 국가에서 적어도 매 7일마다 연속 24시간이상

의 휴식을 허용한다.(ILO C106 주중휴식협약 6조, 1957); ILO C14 주중

휴식협약, 1921)(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5. 회사는 직원들에게 모든 국가에서 매 4시간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

식시간을 허용하며, 업무성격이나 법률 내지 산업기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는 더 긴 휴식시간을 허용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시

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6. 회사는 생산목표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수의 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원

들이 법률기준 및 산업기준이 규정하는 일주일 내지 하루 제한시간 안

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한다.

7. 회사의 휴식시간은 어떤 직원도 교대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짜여 있다.

D12. 노동시간과 휴식

D.12.1. 회사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ILO협약상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

칙이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법정 소정노동시간 이내로 제한되고, 시간외 노동은 최소

화하며 자발적으로 주당 12시간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직원들이 노동시간 내에 그리고 교대근

무사이에 충분한 휴게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보증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 수 시간



- 477 -

8. 관리자들은 직원들이 지정된 휴식시간만이 아니라 언제든 필요할 때 화

장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허용하고 있다.

9. 회사가 식당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직원들이 식사전 보호 장구나 실

험실용 복장을 벗는 등 특수한 수단을 취해야 할 경우에 휴식시간은 그

러한 활동을 위한 추가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연장되어 있다.

10. 회사에서 일어나는 피로관련 사고는 동종 산업 보다 과도하지 않다.

11. 회사는 휴식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상을 해 줌으로써 직원

들이 휴식시간 사용을 회피하게끔 장려하지 않는다.

12. 회사는 직원들이 하루 동안 식사, 스트레칭, 화장실 사용을 위한 주기

적 휴식시간을 제공 받으며, 1주 노동시간은 모든 국가에서 매주 48시

간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해당 국가의 1주당 법정노동시간 이내로 제

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13. 회사는 출퇴근 시간의 조정, 노동시간의 단축, 정규직의 단시간노동으

로의 전환 등을 통해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 직원들은 모든 국가에서 ILO 기준에 따라 1년에 적어도 3주간

의 유급휴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ILO C132 4조(2),

1970), 회사는 해당국가의 법률이 정한 기준이상으로 유급휴가를 허

용한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5일 연차유급휴가 및 3년

이상 근로자 매 2년 1일의 유급휴가를 총 25일 한도 내에서 준다)

2. 회사정책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유급병가를 제공하고, 법률이

아무런 사항도 규정하지 않거나 오로지 제한된 보호만 제공하는 경

우, 회사는 노조대표와의 단체교섭 또는 노동자대표와의 협의 및 지

역 NGO와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병가기간을 정한다.

3.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병가 대용으로 쓰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4. 회사 직원들은 ILO 기준에 따라 여성 직원들에게 아이 한 명당 최소

14주 이상(98일 이상)의 출산휴가를 허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ILO C183 4조, 2000) (2000년의 ILO 모성보호권고안은 심지어 이

휴가를 18주로 늘릴 것을 제안한다.), 회사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정

D.12.2. 회사는 직원들에게 매년 유급휴가와 병가를 제공하고, 새로 태어나거나 입양된 어린이

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에게 육아휴가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평균휴가일 수 일

2. 연간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휴가일수 일

3. 출산휴가 후 여성의 복귀율(출산휴가 사용 후

복귀 여성 수/출산휴가 사용 여성 수)
100%이상 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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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준 이상으로 출산휴가를 허용한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90일의 출산휴가를 지급하고 최초 60일은 유급)

5. 회사는 최근에 아이(들)을 입양했거나 입양아 내지 여타 부양아동을

돌볼 책임을 갖게 된 직원들에게 육아휴가를 제공한다.

6. 시간제 및 단기 노동자들은 비례원칙에 의해 휴가를 얻는다.

7. 노조대표 또는 노동자대표는 회사가 모든 직원들에게 출산휴가와 입

양아 에 대한 육아휴가 뿐 아니라, 매년 유급휴가와 병가를 허용한다

는 사실을 확증하며, 이는 회사의 관련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D13. 복리후생

D.13.1. 회사는 직원들에게 법정복리후생제도를 성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임의복리후생제도를 정

립하여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복리후생비 백만원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모든 국가에서 법정 복리제도를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출산지원, 육아지원 등 여성의 노동환경 및 조건 향상을 위하

여 정기적으로 사내 복지 제도를 평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

고 있다.

3. 회사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직장보육이 필요한 직원들

을 지원하고 있다.

4. 회사는 정기적으로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다.

5. 회사는 임직원 퇴출 및 퇴직에 앞서 재활기회를 제공하거나 퇴직 후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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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4. 교육훈련

D.14.1. 회사는 직원들에게 직급별 직무별로 체계화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직원 1인당 연간교육훈련시간
10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2. 직원 1인당 교육훈련비용 백만원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업무에 대한 역량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층별 직군별 역량을

도출하고 있다.

2.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계층별 직군별 교육프로그램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3. 회사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개인이 적응하고 경제생활의 모

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역량 개발을 촉진

하고 있다.

4. 회사는 직무관련 선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개인의 역량향

상을 위하여 원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회사는 직원들이 외부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

고 있다.

6. 회사는 직원들이 개인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장기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7. 회사는 직원들의 입사부터 퇴직까지 평생교육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8. 회사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

증한다.

9. 회사는 퇴직하거나 해고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 지원 프로그

램을 제공하고 있다.

10. 회사는 모든 직원의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교육훈련에 관한 실적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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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E.15.1 회사는 모든 주요공급업자, 계약자, 하청업자, 합작사업 파트너 및 그 외 주요 사업협력체

들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인권보호조항이 포함되거나 인권 심사를 통과

한 주요 투자 협약 건수 및 비율

건
없음

2. 주요 협력사 및 계약업체의 인권 심사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미만

60%

미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공급업자/동업자를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절차가 있

다.

2. 회사는 모든 계약에 공급업자와 다른 동업자들이 모든 업무영역에서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포함시킨다.

3.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들이 인권보호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한 기록

을 보관하고 있다.

4.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다른 공급업자/하청업자/동업자와 하는

모든 관련 사업에 관해 통지해 오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5.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발생시 즉시 대처

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6. 회사는 공급업자/동업자에게 회사의 모든 인권보호 감시활동에 참여

하겠다는 서면동의서를 요청한다.

7. 회사는 정기설문지와 현장방문/감사 형태의 무작위추출조사를 통해

공급업자/동료자의 인권보호의무 준수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8. NGO들은 회사가 모든 주요 공급업자, 계약자, 하청업자, 합작사업

파트너 및 그 외 주요 동업자의 인권보호 참여를 심사하고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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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6.2. 토지를 구매하기 전 회사는 먼저 고지에 입각한 동의를 얻기 위해 법적, 관습적 소유주

를 비롯 영향을 받는 당사자 모두와 상의합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내)
10%

이상

5%

이상

0%

이상
없음

2. 전년대비 유기적 고용창출 비율(국제)
10%

이상

5%

이상

0%

이상
없음

3. 현지인 채용인원수 명 없음

4. 지역사회에 대한 총 기부금액 백만원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 회사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다.

3. 회사는 여성,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4. 회사는 주요 사업장에서 현지인 우선 채용 절차를 갖고 있으며, 현지

인을 우선 채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회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봉사 및 기부활동을 적

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국가법에 따라 토지에 현존하는 모든 권리주장과 소유권을 확

인(식민조약과 포스트식민조약 비롯)하고, 선주민들의 법과 관습을 확

인한다.

2. 회사는 국제인권법과 국가법 가운데 어느 쪽이든 원고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하는 법에 따라 모든 현존하는 권리주장과 토지소유권 분쟁을

명백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회사 가이드라인은 지역민들의 재산권 이전을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그들의 토지사용을 침범하는 강제수단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장한다.

4. 회사 가이드라인에는 그들의 소유지를 제삼자를 통해 획득하기 전에

모든 피해당사자들(여성과 아내 포함)과 협의를 갖는다.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E.16.1. 회사는 지역사회의 고용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 482 -

5. NGO와 선주민 대표들은 회사가 토지를 임차 내지 구매할 때마다 지

역민과 선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16.3. 회사는 부적절한 강제이주에 가담하거나 그로부터 이득을 챙기지 않을 것을 보장하며, 자

발적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줍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선주민들이 회사가 관리하는 땅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지역에 대해서, 그 출입과 사용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2. 회사는 통행과 사용권에 관련해 모든 지역사회가 갖는 권리를 조사하고

토지사용에 대해 상호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모든 피해당

사자와 대화한다.

3. 회사 보안요원들은 지역민과 선주민들의 회사관리토지에 출입하거나 사

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교육받는다.

4. 회사직원과 보안대원들은 선주민과 지역민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괴

롭힘이나 위협 없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토지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있

게 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통하도록 훈련 받는다.

5. NGO와 지역사회 대표들은 회사가 관리하는 땅에 대한 선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출입과 사용의 권리를 회사가 존중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국제법에 따라 이주가 이루어지거나 대안이 되는 모든 해결

책부터 탐구한 경우를 제외한 그 어떤 강제 이주에도 공범으로 참여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한다.

2. 정부 및 대규모 토지 소유주에게서 토지를 구매/임대할 때 회사는 국

제법에 따른 경우가 아닌 한 강제 이주가 이루어진 일이 없음을 보증

하기 위해 토지 점유권을 조사한다.

3. 회사는 올바른 이주에 수반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의 완화를 위해 모

든 피해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모든 대안방안을 탐구한다.

4. 회사는 이주시 피해당사자 모두에게 적절한 보상(주거, 토지, 금전

등)이 제공되도록 확실히 한다.

5. 피해당사자들과 관련 NGO들은 회사가 강제이주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주가 이루어질 시에는 국제법에 따라 모든 피

해당사자와 의논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16.4. 회사는 자사가 관리하는 토지에서 지역주민이나 선주민들의 토지, 통행, 사용의 권리를

존중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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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환경보호를 포함한 토지경영 정책이 있다.

2. 회사는 오염산출량을 감시하고 해당산업부문에 관련된 환경안전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3.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변경하거나 넓힐 때 회사는 파급효

과를 측정하고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 계획과 활동에 관해 모든

피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4.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할시 회사는 활동에 필요한 자원의 양과 위치,

시기를 명확히 하여 지역당국이 언제 수요증가를 예상해야 할지 파악

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한다.

5. 회사는 꾸준히 지역자원 사용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에서 대안

자원을 끌어옴으로써 물이나 전기 같은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시설을

박탈해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토지이용을 중단할 때 회사는 유해하거나 파괴적인 영향을 토지에 남

기지 않도록 보증하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갖는다.

7. 관련 NGO와 지역주민들은 회사가 모든 파괴적 활동에 대해 상의해

왔으며 그들이 제기하는 관심사들을 다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16.5. 회사는 회사경영이 회사 관련 토지, 지역사회, 지역의 천연자원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종

류의 파괴적 효과를 처리 내지 완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상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

까?

E17. 부패방지의무

E.17.1. 회사는 국가공무원과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뇌물, 기타 수단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부패 위험이 분석된 사업 단위의 수 및 비율
건

%

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직원

비율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미만

3. 부패사건에 대한 조치 건수 없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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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뇌물 공여 등 부패에 반대하는 윤리

헌장 및 윤리강령이 있다.

2. 회사에는 직원들에게 뇌물과 부패쟁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으며 모든 직원, 특히 회사사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

3. 회사는 사업 착수 이전 해당 국가 뇌물관행 수준을 조사하며, 뇌물수

수가 지나치게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시 직원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

도록 별도로 경계를 시키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운영을 중단한다.

4. 회사는 뇌물과 부패관행 저지를 위해 공무원들과의 면담에 2명 이상

사람을 보낸다.

5. 뇌물과 부패가 심각할 시 회사는 면담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모든 토

론과 왕래가 기록될 수 있고 독립적인 회사 감시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린다.

6. 회사는 편의상 뇌물(facilitation payment)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한다.

7. 관련 NGO와 다른 외부기관들은 회사가 공무원과 뇌물 및 부패에 연

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18. 국가 거버넌스 존중

E.18.1. 회사는 국가의 인권보호활동과 인권 관련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건전한 정치

문화의 조성을 적극 지원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공정한 경쟁문화의 창출에 적극 동참하고 있

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동 참여
건수 없음

2.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가별 현금/

현물 기부 총액
백만원 없음

3. 부당경쟁행위 및 독점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건수 및 결과
없음 건

4. 법률 및 규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및 비금전

적 제재 건수
없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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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합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이내의 정치적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고 준수하고 있다.

2. 회사는 국가별로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 공공 정책 수립 및 로비 활

동 참여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3. 회사는 국가별로 정당, 정치인 및 관련 기관에 대한 현금 및 현물 기

부총액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4. 회사는 질병, 노동, 기아, 환경 등과 같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여

하고 지원하고 있다.

5. 회사는 경쟁법의 효과가 단지 소비자 복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포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는 기능과 효과가

있음을 믿고 있다.

6. 회사는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나 공정거래 및 독과점 금지 등 경

쟁법을 준수하고 있다.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F.19.1. 회사는 소비자와 불량품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의 생명, 건강, 안전

을 해로운 제품불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품 디자인, 생산, 마케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개선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의 보건 및 안

전 영향을 평가한 라이프 사이클 상의 단계, 주

요 제품 및 서비스의 해당 평가 실시 비율

100%
90%

이상

90%

미만
없음

2. 제품 및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상에서 고객의

안전보건 영향관련 법규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수(결과 유형별)

없음 건

3. 제품/서비스 정보 및 표시 관련 법규 및 자발

적 규칙 위반 건수 (결과 유형별)
없음 건

4. 광고, 판촉, 스폰서십 등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과 관련된 법규, 표준 및 자발적 규칙 위반 건

수

없음 건

5. 고객 개인 정보 보호 위반 및 고객 데이터 분

실과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건수
없음 건

6.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한 법률 및 법규 위

반으로 부과된 벌금 액수
없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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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상품생산, 제조, 디자인, 마케팅에 관련된 모든 국가 법,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 산업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상품위험도에 대한 개발이전평가를 수행한다.

3. 회사에 디자인, 제조, 마케팅과 같은 개발단계의 상품결함에서 보호하

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가 있다.

4. 상품이 판매 이후에도 상당기간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회

사에 있다.

5. 회사는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재료, 디자인, 결함,

부작용을 남김없이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6. 회사는 모든 포장 또는 상품 위에 상품과 연관된 위험사항에 관해 분

명하게 경고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기재한다.

7. 특정상품의 사용과 연관된 부상이나 사망이 보고되는 대로 회사는 즉

시 소비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한다.

8. 소비자기구들은 회사 상품이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분명히

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수단을 취하고 있으며 올바른 상품정보와 표시

분류에 관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F.19.2. 지역의 예술적인 또는 판권을 낼만한 물질이나 특허를 취득하지 않은 발명품을 지역주민

이나 선주민들이 이미 사용한 바 있을 때, 이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는 그 작품의 발명가나 소

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를 얻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는 해당 물질이 이미 출처, 원작자, 소유 판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조사한다.

2. 지적 재산 저작권과 소유권 조사 시 재산권의 관습적 체계도 고려되

고 있다.

3.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협상이 모든 소유주들과

함께 수행되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가 제공된다.

4. 공식특허를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라도 발명품의 상업적 사용에 대

한 보상을 위해, 회사는 선주민 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정보를 제

공하고 협상한다.

5. NGO, 지역주민 및 선주민 대표들은 회사가 판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질을 마케팅과 홍보에 사용하기 전에 소유주에게 보상을 제공하며,

역사적, 법적으로 토착공동체에 속하는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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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에 공정한 청문회 요건을 규정한 정책이 있다.

2. 회사정책은 모든 고충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

3. 회사에 분쟁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 기구가 있

다. 이 기구는 회사와 지역사회 양측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4. 지역사회주민들은 회사의 고충처리과정에 대해 알고 있으며 원한다

면 익명으로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

5. 지역 NGO와 다른 대표들은 어떤 고충관련 청문회든 참가하여 지역

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다.

6. 제기된 어떤 고충문제에 대해서도 회사가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검

G20. 환경보호의무

G.20.1. 회사는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강응급상황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

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응급절차를 적소에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정책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세부

비상조치, 예방계획, 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2.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예: 현장

방화요원, 자동밀봉 폭발방지 출입구 등)

3. 회사에는 필요시 비상사태 가능성에 대해 주변 지역사회에 분명하게

경고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4. 회사는 필요시 지역 비상사태 대피계획을 적절한 지역, 국가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

고 있으며 거기 담긴 피난절차를 잘 알고 있다.

5. 회사는 지역사회, 관련당국, 외부 비상사태 용역회사에게 비상사태

가능성을 지체없이 통보할 수 있다.

6. 회사부지가 병원에서 먼 곳에 위치해 있을 경우, 산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를 위해 적절한 의료시설과 자격을 갖춘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다.

7. 회사의 긴급사태 대응절차는 산업기준 최고수준을 준수하며 필요 시

그 기준을 능가한다.

8. 지역당국, NGO, 지역사회대표들은 회사의 지역 비상사태대피계획

및 그 안에 담긴 절차에 관해 정보를 전달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한

다.

9. 지역당국, NGO, 지역사회대표들은 모든 직장비상사태 및 산업재해

들이 지역주민의 건강에 최소의 피해만 끼치는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저지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G.20.2. 회사에 지역사회의 고충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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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며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한다는 사실이 기록에 나타나있다.

7. 지역사회 주민과 지역 NGO들은 제기된 모든 관심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다루는 고충처리 기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G.20.3. 회사에 지역사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정책이 있습니까?

정량적 진단지표 S A B C D
해당
사항
없음

1.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액 및 비금전적 제

재 건수
없음

백만원

건

2.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 총액 백만원 없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환경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신기술도입, 환경회계 등 환경경영을 실천

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3. 회사는 직․간접 에너지 및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회사는 재생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원재료 및 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5. 회사는 용수사용을 절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용수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 회사는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7. 회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회사의 경영에 반영하

고 있다.

8. 회사는 판매된 제품 및 관련 포장재의 재생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9. 회사는 제품 및 원자재 운송과 임직원 이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

약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 회사는 매년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11. 회사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그 성과를 외부에 공

시하고 있다.

12. 회사는 환경보호 지출 및 투자총액을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13. 관련 NGO와 지역주민들은 회사가 환경보호 활동에 모든 수단을 취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모든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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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일반이행규정

H21. 내부운영규칙

H.21.1 회사에는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은 임직원들이 해석상 의문을 갖지 않도

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다.

2. 회사의 임직원은 인권경영방침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부당한 간섭이

나 압력을 받을 경우 인권경영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이에 대항할 수

있다.

H.21.2 회사에는 인권경영 교육 및 사내외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임직원 채용시 개인의 인권적 가치관도 합격기준으로 고려한

다.

2. 회사의 신입직원은 인권경영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있다.

3. 회사의 기존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인권경영교육을 받고 있다.

4.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들도 인권경영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5. 회사는 임직원의 인권경영 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재가 마련되어 있

다.

6. 회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적극적이다.

7. 회사는 협력회사에게도 회사의 인권경영 실천을 적극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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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 모니터링 및 보고

H.22.1 회사에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 점검사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2. 회사 인권경영 모니터링 시스템의 점검리스트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3. 회사는 내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 준수서약서

에 서명하고 있다.

4. 회사는 회사 전 부문과 조직에 대하여 인권경영에 관한 내부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5. 회사는 인권경영 모니터링 결과 제시된 사항에 대한 실천여부를 수

시로 점검하고 있다.

6.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에 있어 임직원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불만

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7. 회사는 인권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8. 회사는 조직 평가시 인권경영실천여부를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반

영하고 있다.

9. 회사는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자별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H.22.2 회사는 인권경영 관련 보고 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발간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경영성과를 포함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대하여

독립된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 491 -

H23. 규제

H.23.1 회사에는 인권경영 규제시스템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의 최고경영자를 비롯한 임원, 부서장 등 중요한 리더는 법령․인

권준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2. 회사는 인권규범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률적 위험 관리시스

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3. 회사는 인권경영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상에 반영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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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인권경영 자가진단지표(업종별)

1. 전자 업종 부가지표

D9. 산업안전보건

D.9.1. 회사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적합하며 위생적인 작업시설을 공급받도록 보장하고 있

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직원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E. 국가 거버넌스 및 인권 존중

E15.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E.15.1 회사는 모든 주요공급업자, 계약자, 하청업자, 합작사업 파트너 및 그 외 주요 사업동료들

의 인권/사회 쟁점에 대한 의무 이행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협력업체의 인권경영 국제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권

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책임경영, 윤리경영, 환경경영, 품질경영 등을

교육하고 시스템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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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회사는 폐수와 폐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은 생산, 유지

및 설비 공정의 변경, 원료 대체, 보존, 재료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실시하여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제거해고 있다.

3.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 및 기타 물질은 확실히 파악 되어

야 하고, 안전한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과 확실

한 폐기를 보증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4. 회사는 운영상, 산업 공정 및 위생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 및 고형

폐기물은 배출 및 처리에 앞서 반드시 특성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통

제 및 취급해야 한다.

5. 회사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연무제, 부식제, 미립분말, 오존층 파괴

물질 및 공정에서 생긴 연소 부산물은 대기 배출에 앞서 반드시 특성

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통제하고 있다.

6. 회사는 재활용 및 폐기 시 라벨링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물질을 제

한하는 데에 해당되는 모든 법, 규제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

고 있다.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F.19.1. 회사는 소비자와 불량품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의 생명, 건강, 안전

을 해로운 제품불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품 디자인, 생산, 마케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고객의 산업안전보건을 위하여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 회사는 고객보호차원에서 품질불량률 허용치를 정하여 엄격하게 관리

하고 있다.

G20. 환경보호의무

G.20.1. 회사는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강응급상황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

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응급절차를 적소에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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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업종 부가지표

A1. 일반의무

A.1.1. 회사는 인권경영 실천의지와 추진전략이 정립되어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펀드를 운영할 때 해당기업의 인권 등 사회적 책 전반을 검토

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2. 회사는 대출을 할 때 해당기업의 인권 등 사회적 책 전반을 검토하여

대출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B2. 균등한 기회와 비차별에 대한 권리

B.2.1 회사는 고용, 보수, 세금면제계획 등과 관련된 결정들이 적절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저소

득층 고객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3. 개인안전에 대한 권리

C.3.1. 회사는 신체적, 언어적, 성적, 또는 심리적 희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수

단 결정 및 이행 등과 같은 수단을 취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전산자료 이용 유도, 접근자 체크, IT보안 등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2. 회사는 영업 및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수집의 목적과 활용 범위를 명시하여 명확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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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금융소비자들이 개인 재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회사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

법을 조언하고 있다.

3. 회사는 소비자 금융 사업에서 책임 있는 마케팅 기법으로 지나친 선전

커뮤니케이션 지양. 대출 상환 관리 조언 제공. 소비자 금융 관련 불만

처리와 잘못된 금융 서비스 판매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다.

4. 회사는 부당하게 고객에게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E.16.1. 회사는 지역사회의 고용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펀딩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의 인권침해 및 지역

사회와의 갈등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E17. 부패방지의무

E.17.1. 회사는 국가공무원 그리고/또는 법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뇌물이나 그 외

수단을 사용하는 일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해외자본도피 및 불법 목적의 국가 간 돈 거래에 연루되지 않는

다는 방침과 이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2. 회사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다

3. 회사는 모든 금융거래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

한다.

F19. 소비자(고객)보호의무

F.19.1. 회사는 소비자와 불량품에 의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의 생명, 건강, 안전

을 해로운 제품불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품 디자인, 생산, 마케팅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

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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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바이오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공헌하고 토지 사용 계획은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한다.

G20. 환경보호의무

G.20.1. 회사는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강응급상황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

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응급절차를 적소에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펀드를 운영할 때 환경 등 사회책임을 검토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하고 있다.

3. 채굴 업종 부가지표

E16.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E.16.1. 회사는 지역사회의 고용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성적 진단지표 예 보완
필요

아
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사항
없음

1. 회사는 바이오 다양성을 보존하는데 공헌하고 토지 사용 계획은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한다.

G20. 환경보호의무

G.20.1. 회사는 주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건강응급상황과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방

지하고 처리하기 위한 응급절차를 적소에 마련해두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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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규범리스트

[국내 규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

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과한 법률

가축전염병예방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경비업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기본법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공중위생관리법

공직자윤리법

광산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근로기준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

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약관리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 헌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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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먹는물관리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기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

영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악취방지법

야생동․식물보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사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성발전기본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원자력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인신보호법

임금채권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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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정치자금법

제조물책임법

주택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지하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초, 중등 교육법

최저임금법

축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환경보전법

통신비밀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형법

화장품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보존법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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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범]

GHG (Greenhouse Gas) Protocol Initiative

GHG Protocol Initiative : WRI 및 WBCSD의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GRI Cross-Reference : GRI 생물다양성 자원 문서 (Biodiversity Resource Document)

IFAC 환경 관리 회계에 관한 국제 가이드라인 문서

ILO 노동자 기본권 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ILO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동준칙 (Code of Practice for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 원칙에 대한 삼자 선언 (ILO Tripartite Declaration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ILO 목적에 관한 선언 (필라델피아 선언, Declaration of Philadelphia)

ILO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의 기록과 통보에 관한 실무기준 (Code of Practice on

Recording and notification of occupational accidents and diseases)

ILO 산업안전보건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ILO권고 91, 단체협약에 관한 권고 (Collective Agreements Recommendation)

ILO권고 94, 사업장 수준에서의 협력에 관한 권고 (Co-operation at the Level of the

Undertaking Recommendation)

ILO권고 130,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내 고충사항의 심사에 관련된 권고

(Grievance Recommendation )

ILO권고 146, 고용 승인을 위한 최저 연령에 관한 권고 (Minimum Age

Recommendation)

ILO권고 163, 단체교섭에 관한 권고 (Collective Bargaining Recommendation)

ILO권고 190,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에 관한 권고 (Worst Forms of Child Labour

Recommendation)

ILO협약 1, 노동시간/산업 협약 (Hours of Work (Industry) Convention)

ILO협약 14, 주중 휴무 (산업) 협약 (Weekly Rest (Industry) Convention)

ILO협약 29, 강제노동협약 (Forced Labour Convention)

ILO협약 30, 노동시간 (교역과 사무실) 협약 (Hours of Work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ILO협약 47, 주 40시간 협약 (Forty-Hour Week Convention)

ILO협약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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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ILO협약 98,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ILO협약 100, 동일 가치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일보수에 관한 규약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ILO협약 105, 강제노동철폐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ILO협약 106, 주중 휴무 (교역과 사무실) 협약 (Weekly Rest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ILO협약 107, 토착민과 부족민에 대한 협약 (Indigenous and Tribal Populations

Convention)

ILO협약 111, 고용 및 직업상 차별 대우에 관한 규약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ILO협약 117, 사회정책 (기본적인 목적과 기준) 협약 (Social Policy (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ILO협약 120, 위생(교역과 사무실) 협약 (Hygiene (Commerce and Offices) Convention)

ILO협약 121, 고용 상해 급여 협약 (Employment Injury Benefits Convention)

ILO협약 128, 장애, 노령 및 유족 복지 협약 (Invalidity, Old-Age and Survivors’ Benefits

Convention)

ILO협약 130, 의료 보장 및 질병 급여 협약 (Medical Care and Sickness Benefits

Convention)

ILO협약 131, 최저임금 고정 협약 (Minimum Wage Fixing Convention)

ILO협약 135, 노동자 대표에 관한 협약 (Workers’ Representatives Convention)

ILO협약 138, 고용 승인을 위한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 (Minimum Age Convention)

ILO협약 140, 유급교육휴가 협약 (Paid Educational Leave Convention)

ILO협약 142, 인재개발협약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ILO협약 154, 단체 교섭 협약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ILO협약 155, 산업안전보건 협약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vention)

ILO협약 158, 고용종료협약 (Termination of Employment Convention)

ILO협약 161, 산업보건서비스협약 (Occupational Health Services Convention)

ILO협약 169, 토착민과 부족민에 관한 협약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ILO협약 174, 주요 산업재해 방지 협약 (Prevention of Major Industrial Accident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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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182,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ILO협약 183, 모성보호협약 (Maternity Protection Convention)

OECD 기업 지배구조 원칙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ECD 원료 흐름 및 자원 생산성에 대한 위원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Material Flows and Resource Productivity)

OECD 프라이버시 보호 및 초 개인정보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UN 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노예, 노예무역, 유사 노예 실행 및 제도의 폐지에 관한 보충협약 (Convention on the

Abolition of Slavery, the Slave Trade, and Institutions and Practices Similar to

Slavery)

뇌물 방지를 위한 기업 원칙(Business Principles for Countering Bribery)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미주부패방지협약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및 언어적 소수자의 권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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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ersons Belonging to National or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Minorities)

법 집행 공무원의 무력 및 총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사전 고지동의 (PIC) 절차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 (Rotterdam Convention on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Procedure)

산성화, 부영양화 및 지표 오존 감소를 위한 1979년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에 관한 구텐베

르크 의정서 (Gothenburg Protocol to the 1979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

level ozone)

선박 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 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Ships)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200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월경 광역대기오염에 관한 소피아 의정서 (Sofi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 광역대기오염에 관한 제네바 협약 (Geneva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월경 광역대기오염에 관한 헬싱키 협약 (Helsinki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

유해물품의 운송에 관한 UN 권고 (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에 대한 금지 개정 (Ban

Amendment to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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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및 인종 편견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Race and Racial Prejudice)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일체의 불관용 및 차별 철폐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Intolerance and of Discrimination based on

Religion or Belief)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

[유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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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8000 보고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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